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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통일법제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법제도 거버넌스의 의의

1. 통일법제를 둘러싼 환경변화와 특징

가. 환경변화

통일법제란 남북한 통일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남북한의 교류협력에 관

한 모든 법제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남북한의 통일이 남한이 북

한을 흡수하는 급진적인 형태를 취할 것인지 아니면 점진적인 국가연합을 

거쳐 장기적인 통합에 이르는 형태를 취할 것인지에 대하여 현시점에서 정

확히 예견하기는 어렵다. 통일법제는 남북한의 통일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든

지 남북한의 교류협력법제 및 통일단계의 법제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므

로 현재와 미래를 포괄한다.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통일이라는 목

적을 위하여 그 과정과 통일단계의 원활한 진행을 관련 법제가 충실히 지원

하여야 한다는 다분히 목적론적인 데에 있다. 금번 연구의 대상은 통일법제 

중 남한의 통일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의 실태조사에 한정되는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통일법제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크게 보아 통일법제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조응하여 변화하여 왔

다. 일반적으로 법제의 변화라는 것은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라 그 변화를 

반영하여 일어나는 것이지만 어떠한 경우에는 법제가 사회변화의 흐름과 

동떨어진채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돌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회변화의 흐름에 앞서 도입되어 그 목적하는 대로 사회변화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남북법제의 경우도 큰 틀에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후행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남북관계 변화의 흐름에

서 벗어나 돌출한 경우도 없지 않았고 사회변화의 흐름에 앞서 도입된 경우

도 없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1990년대 이전까지 남과 북은 서로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

았고 비록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서 평화통일의 대원칙을 천명하

기는 하였으나, 이는 다분히 정치적, 구호적인 성격이 강한 것이었으며 실제

로는 상호 적대시정책이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남북간의 교류는 정부간

의 간헐적인 의사교환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사적 대치

상황이 남북관계의 근간이었으며 남북간의 접촉은 체제의 안보와 직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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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행위로 간주되어 엄한 처벌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남북적대시 정책

은 법제상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담보되었는바, 국가보안법은 체제수호

라는 방어적인 목적을 위하여 남북간의 교류협력을 원천봉쇄한 법제였다. 

당시 헌법상 평화통일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남북통일 또는 남북교류

협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7‧4 남

북공동성명은 당시 남북관계의 발전정도에 맞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규

범력을 가지지 못한 것이었지만,1 그 내용은 남북간 통일의 3대 원칙(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을 명시하고,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조

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교류에 관한 합의 등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후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공동선언 및 이후 남북간 합의서와 교류협력법제의 지도원리로서 나름

대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1980년대 후반 변화하기 시작하였는바, 그 결정적인 계기

는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몰락이었다. 사회주의 국가가 그 

고유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체제경쟁에서 자본주의 국가에 패퇴함에 따라 

체제변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세계사적인 전환의 일대사건으로서 북한

에 큰 충격이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련에서 원유 등 에너지를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던 북한은 소련이 더 이상 원유를 제공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극심한 에너지난에 처하게 되었고 동독 등 기타 동유럽 국가와 유지하여 

오던 경제교류관계가 하루아침에 단절됨에 따라 필요한 물자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극심한 경제난에 처하게 되었다. 정치적인 측면

에서도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라는 든든한 지지자를 잃게 됨

에 따라 중국 이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고립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남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기도 하

였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체제전환과 그에 따른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

은 북한에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한편으로 구소련 및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

하는 이른바 북방정책을 추진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과거의 적대적이고 방

1_그 형식과 체제상으로도 국호를 사용하지 못하고 “서울과 평양”이라는 용어를 사
용하며 서명주체도 남한의 중앙정보부장이 하는 등 여러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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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일변도의 정책을 바꾸어 1988년 7월 7일 남북민간교류를 일정 정도 수용

하는 취지의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이른바 7‧7 선언)”을 

발표하였다. 나아가, 정부는 남북교류를 일정한 제도의 틀 안에서 규율할 목

적으로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법률 제4239호)>(이하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법률 제4240호)>을 제정하였고 

1991년 9년 17일 북한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으며, 1991년 12월 13일 북한

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

합의서’)>를 체결하였다.2 

남북교류협력법은 과거 적대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북한을 교류협

력의 상대방으로 인정한 최초의 국내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는 과거 엄혹했던 국가보안법의 독주 시대가 마감되고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동거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국가보

안법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유효하게 적용되었다. 문제는 남북교류

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상호관계에 관한 것으로 남북교류협력법 제3조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함에 따라 위 “정당하

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라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어났다. 이전에 북한은 남한을 전복하려고 하는 반국가단체였기 

때문에 교류협력의 대상일 수 없었는데, 남북교류협력법은 그 북한을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모순과 충돌은 불가피한 것

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순과 충돌을 잘 보여주는 것이 헌법재판소 1993년 7년 29일자 

92헌바48 결정이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현 단계에 있어서의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

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

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에 비추어, 헌법 제4조가 

천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2_남북기본합의서는 1992년 2월 19일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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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전자를 위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으로

써 이에 대처하고 후자를 위하여는 국가보안법의 시행으로써 이에 대처하

고 있는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북한이 이중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더라도 북한

이 어떠한 경우에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 되며 또 어떠한 경우에 반국가단체

로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실제 

구체적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중 어

떠한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은 상당부분 정부(검찰, 국가정

보원 및 통일부)와 법원에 맡겨지게 되었는바, 과거 우리 정부와 법원은 위 

조항을 해석·집행함에 있어서 국가안보에 중점을 두고 정부의 통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남북교류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을 우선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으

며 이는 남북교류협력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

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동시적용과 그 상호관계의 모호성은 당

시 남북관계의 불안정성과 그에 따른 이중적이고 모순된 인식의 반영이었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전환이라는 국제적 여건의 변화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출

발점은 남북관계의 변화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은 당시 

남북관계의 변화 수준을 넘어서는 의욕적인 것이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본래 동서독 사이에 1972년 체결된 기본조약과 유사한 목적으로 체결되었

으며, 남북 사이의 관계가 분단국가 사이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유형의 관계

임을 밝히기 위해 남북 사이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한 관계”로 규정함과 아울러 평화적 통일을 위한 과정

에서 제반 남북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정부의 3단계 통일전략에 입각하여 살펴보면, 남북한 사이의 관계는 

(i) 1단계: 분단국가 사이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단계인 화해·협력

단계, (ii) 2단계: 평화체제를 제도화하여 남북연합을 구성한 단계, (iii) 3단

계: 정치적 통일에 의한 민족통일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남북기본합의서는 

통일을 향한 과정의 제1단계인 남북한간의 ‘화해·협력단계’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3 남북기본합의서는 제1장 남북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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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남북불가침, 제3장 남북교류협력, 제4장 수정 및 발효 등 4개장 25조

로 구성되어 남북관계의 기본사항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적 효력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동서독 기본조약을 살펴보면 동서독 기본조약은 동서독 

입법기관으로부터 각 비준동의를 받아 발효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서독

연방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발효된 기본조약의 법적 효력을 

승인하였으며, 동서독 기본조약은 독일통일 전까지 동서독 관계를 규율하

는 기본규범으로서 기능하였다. 반면,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남측에서 국

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발효되었는바, 이처럼 당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남북기본합의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려는 절차를 정부가 

밟지 아니한 것은 과연 당시 정부에 기본합의서를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과 

같이 이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규범으로 삼으려는 진지한 의

도와 준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한다. 또한 당시 국민 여론과 

정서가 과연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관계의 기본장전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

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최근에도 목격하는 

것처럼 남북관계는 남과 북 양자간의 관계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

고 미국의 정책의지와 중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일정한 

흐름을 보인다기 보다는 불안정한 파동을 보이게 되는 측면은 바로 이러한 

국제정치적 역학의 복잡성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측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과 당시 남한 정부의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 인식구

조 등의 제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남북기본합의서를 의욕적으로 

체결한 이후에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는 모순으로 나타난 것이었다. 

물론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이 남과 북 공히 대내적인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당시 사회변화의 흐름과 동떨어져 명목적인 것에 그친 것에 비하면 

남북기본합의서는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서 진일보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대내적 사회여

3_이는 통일부 남북회담사무국의 입장이다(남북회담사무국,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참조). 이 견해에 따르면 남북한 관계는 1단계의 경우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 
규율되고, 2단계의 경우 공동체헌장에 의해 규율되며, 3단계의 경우 통일헌법에 의
해 규율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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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과 정서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앞서 나간 내용을 규정

함으로써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헌법재판소와 대법

원은 공히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단순히 신사협정이나 

남북 사이의 공동성명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4 이후 수많은 남북간 

합의서가 체결되었고 특히 4대 경협합의서 등의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

를 받아 법적 규범력이 인정되었음에도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국회의 비

준동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현재 남북기본합의서는 법적 규

범력을 가진 남북관계의 기본장전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15년이 

경과한 현재시점에서 법적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5 이처럼 남

북관계의 기본장전이라고 할 만큼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갖춘 남북

기본합의서가 남북 정부에 의하여 체결되었음에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아 법적 규범력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현상이 15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현실은 남북한 모두에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 남한 정부의 경우 당시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규범력 부여의 중요성

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성급하게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하기에 급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은 북측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측

의 경우 그 체제의 성격상 법치주의에 대한 기본인식이 희박하고 남북기본

4_헌법재판소는 “남북사이의화해와불가침및교류협력에관한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
의서’라함)는 한민족 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서 남북
당국의 성의있는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일종의 공동성명 또는 신사협정에 준하는 
성격을 가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고(헌법재판소 1997년 1월 16일자 92헌바6 결정), 
대법원도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국
가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는 입장이다(대법원 1999년 7월 23일 선고 98두 14525판결). 

5_ “남북기본합의서가 동서독 기본조약에 비하여 남북한 특수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규범적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효과를 부여하려는 노력
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남북관계를 법치주의의 규범영역으로 이끌지 
못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평가도 있으나(이효원, “남북합의서의 최근 현
황과 법적 과제”(제86회 북한법 연구회 월례회 발표자료, 2004년 4월 29일, p. 7), 
단순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법적 규범력을 부여하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은 객관
적인 원인에 대한 분석을 결한 문제가 있다. 당시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못한 이유
는 남북기본합의서가 당시 남북관계의 흐름과 국내여론의 흐름보다 너무 앞서 나
간 데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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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를 통하여 남북간에 교류협력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하여 자신들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는 체결 이후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대장전으로서 규범력을 거의 갖지 못한 명목적인 것

으로 전락하고 말았다.6 

한편, 정부는 남북교류협력법 및 남북협력기금법을 시행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들과 시행규칙들, 그리고 각종 고시 및 훈령들을 발령하고 이러한 

법규들에 근거하여 남북 사이에 이루어지는 각종 교류협력 행위들을 규율

하여 왔으며, 1995년 이후 북한의 기아사태로 인하여 대두된 탈북자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래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갈음하여 1997년 1월 13일 <북

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법률 제5259호)>을 제정하였고, 

1999년 2월 5일 <통일교육지원법(법률 제5752호)>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불안정한 동거는 1990년대에 

걸쳐 지속되었는바, 이러한 상황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

류협력의 본격화라는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변화하게 된다.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지원을 통한 북한의 변화라는 소위 햇볕정책을 기본

으로 하는 국민의 정부는 1998년 출범 이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일변도의 

정책을 벗어나 적극적인 교류협력정책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북한도 김정

일 정권이 고난의 행군을 마치고 선군정치를 표방하는 가운데 1998년 비교

적 개혁적인 내용을 담은 개정헌법을 마련하는 등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

의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특히 고난의 행군기를 거치며 북한은 회생불능의 

경제적인 파탄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한과

의 관계개선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현대그룹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개발 

등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교류협력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 이루어진 2000년 남북정상의 만남은 6.15 공

동성명이라는 결실로 나타났는바, 6.15 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요약

본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 자체만을 보면 남북기본합의서보다 훨씬 추

6_예컨대 남북기본합의서 제17조는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
하고, 제18조는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와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한다고 규정하였으나 북한은 현재까지
도 이러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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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이어서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가 아니다. 어떻게 보면 28년전에 있은 

7‧4 남북공동성명의 내용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2항에서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는 규정을 제외하면 그다지 다

르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6.15 공동선언은 남북한의 최고 대표자가 서명한 

문서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규범력을 가지는 문서가 되었고 이를 계기로 남

북간에는 현실적인 법적 규범력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와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마디로 6.15 공동선언은 본격적인 남북교류의 시대를 연 것이다. 

이후 남과 북은 4대 경협합의서 및 9개 부속경협합의서7를 포함한 수많은 

합의서를 체결하였는바, 4대 경협합의서는 북한의 외국인·동포 투자유치법

제와 함께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투자를 보호·촉진하고 북한에 투자한 

남한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북경제교류와 관련하여 투자

보장, 분쟁해결절차, 이중과세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부와 국

회는 4대 경협합의서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국회가 

이행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이나 남북합의서를 조약 또는 조약에 준하는 것

으로 보아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거친 후 발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

는데, 결국 4대 경협합의서는 조약 또는 조약에 준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비준동의 절차를 거쳐 2003년 8월 18일 발효되었다. 4대 경협합의서의 국회

비준동의는 북한과 체결한 합의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한 것이므로 합의의 

상대방인 북한을 법적 실체성의 대상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

대 투자보장합의서 제2조 제1항의 경우 “남과 북은 자기 지역 안에서 상대

방 투자자의 투자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고 각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를 

허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현행 북한법령이 유효함을 

전제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북한이 북한주민 뿐만 아니라 북한지역내의 남

7_ 9대 부속경협합의서란 최근에 발효된 ① 남북사이 차량의 도로운행에 관한 기본합
의서(2002. 12. 6. 체결), ②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2002. 12. 8. 체결), 
③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2002. 12. 8. 체결), ④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2002. 12. 8. 체결), ⑤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2003. 10. 12. 체결), ⑥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
의서(2004. 1. 29. 체결), ⑦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2004. 4. 13. 체
결), ⑧ 남북해운합의서(2004. 5. 28. 체결), 및 ⑨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2004. 5. 28. 체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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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민도 규율할 수 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에서 북한법령이 

실효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4대 경협합의서가 국회

의 비준동의를 받음에 따라 헌법 제3조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남한의 법령

이 일방적으로 북한에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여 온 종래의 법해석은 변화

를 요구받게 되었다.8 9개 부속경협합의서도 2005년 8월 5일 발효되었는

데9, 통신, 통행, 통관, 검역, 분쟁해결 및 형사절차에 관련된 사항을 규율한

다. 이후 이들 남북합의서에 따라 이후 남북 사이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해사 당국간 협의기구, 도로운영공동위원회, 철도운영공동위원회, 출입·체

류공동위원회 등 공동기구를 구성·운영하고, 각 공동기구는 남북간 상설 연

락통로를 유지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남북합의서가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에서도 법률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체결된 남

북합의서가 동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금강산관광지구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금강산관광지구와 관련하여 맺은 남북합의서의 내용도 동법과 동일

한 효력을 가진다. 즉,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결·발효된 남북합의서는 북한

의 법제로 편입되므로, 이미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 및 9개 부속경협합의서

는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의 법제를 구성한다. 

이상과 같이 남북합의서는 남북 사이에 남북연합 이전 단계에서 남북 사

이에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형성·발전시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

한 법제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법치주의의 형성·발전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최근까지 체결된 남북합의서들

은 남북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로 체계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고

려의 결과 작성된 것이라기보다는 대부분 남북관계의 진행과정에서 대두된 

현안들을 해결하는 협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명칭이나 용어 사용상에 일관

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10, 이미 법적 효력이 부여된 남북합의서의 경우에

8_대표적으로 저작권관련 사건 판결(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및 북한
이탈주민의 국적확인사건(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을 들 수 있다. 
그러나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된 이후에 선고된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
3212 판결은 여전히 종래의 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9_ (보도자료) 통일부 2005. 8. 5. <www.unikorea.go.kr>.
10_이효원, “남북합의서의 최근 현황과 법적 과제,” p.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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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호간 및 남북한 관련법령과의 관계에서 체계적 정합성에 부합하지 않

는 것으로 보이는 규정들도 보인다.11 이와 함께 남북합의서의 체결주체, 체

결절차와 발효방안, 특히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 비준동의절차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이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발전에 관

한 법률(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이 2005년 12월 29일 입법되게 되었다. 

한편, 6. 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은 2002년 7월 1일 노임 및 물가의 인상, 

번수입 지표의 도입을 중심으로 한 기업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7‧1 경제

관리개선조치를 취하였고, 신의주, 개성 및 금강산 등지를 경제특구로 지정

하여 제한적이나마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였는바, 이에 따라 남

북 사이의 교류와 협력은 과거와 달리 일상화‧다면화하였고 종래와 같은 

단편적이고 규제 중심의 법규만으로는 제기되는 제반 법률문제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변화에 조응하여 <남북교류협

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국가보안법폐

지법안>, <통일경제특별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안>, <북한주민의인

도적지원및인권증진에관한법률안>, <남북협력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 <북

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등 각종 법률안

이 제안 또는 발의된 바 있으며, 위 법률안들 중 남북 사이의 교류절차를 

보다 간소화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이 2005

년 5월 19일 발효되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은 제정 초기부터 현재까

지 남북교류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 기능하였으나 그 내용이 추상적일 

11_가령 개성공업지구법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남
북 사이에 체결된 합의서는 동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공업지구법의 해석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그런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제13조에서는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에서 협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인원과 통행차량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는 이 합의서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인원과 
통행차량의 출입 및 체류와 관련한 문제(남측 인원의 신변안전문제 포함)에 대하
여 개성공업지구법이 규정하는 해석주체와 위 합의서가 규정하는 해석주체 사이
의 충돌(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인지, 아니면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관인지 여부)이 생길 소지가 있는바, 향후 남북한 당국간 합의를 
통해 ‘출입체류합의서가 공업지구법에 우선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개성공업지구법규 및 제도 해설  (서울: 로앤비, 2005), p. 86.



975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규제위주로 운영된 측면이 강하므로 발전된 남북관계를 규율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동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또는 동법에 갈음하여 

<(가칭)남북교류협력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

다.12 이와 관련하여 17대 국회에서는 8개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상임위 심의절차에서 하나의 개정법률안으로 통합

되었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법률 제7539호)>은 2005년 

5월 19일 국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5년 5월 31일 제정·공포되었다. 동 법률

에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남북한 왕래, 북한주민접촉, 교역 및 협력사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며, 남

한과 북한간의 거래가 민족내부거래임을 명시하는 등 남북간의 교류와 협

력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남북한방문증명서 발급결정의 취

소사유와 협력사업의 승인요건과 취소사유 등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사

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 

그 동안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하여 다양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이행 및 실천을 담보할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

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적 결단에 기초한 대북정책추진 방식만으로

는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었다. 이에 따라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노정된 각종 행정체계상 문제점

을 해소하고 다양한 남북합의서 및 행정행위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보장하

기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으로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이 입법되었다. 남북

관계발전법은 4개의 장과 2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북통일의 기본원칙, 

남북관계의 성격,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설치·운영, 남북회담

대표 등의 임명, 공무원의 파견,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공포 및 효력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법은 과거 통치행위 차원에

서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남북간의 관계가 민간의 경제교류 중심으로 

확산되어 가는 현실을 반영하여 남북간 교류협력관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

12_제성호 외 5인,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20-133에서는 임종석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남북교류협력기본법의 제정
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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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북합의서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 6.15 공동선

언 이후 남북관계 변화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적으로 보면 남북관계

발전법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법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로 그 기본정신을 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법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조응하여 변화하

여 왔는바, 과거 상호 적대시 정책이 남북교류협력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제도 국가보안법의 일방적인 독주에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불안한 동거의 시대로 변화하였다가 다시 남북관계발전법을 중심으로 한 

교류협력법제가 주도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통일법제의 목적은 통일

에 이르는 과도기와 통일단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적 지원에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법제의 변화는 거버넌스의 관점에서도 일정한 발전패턴을 보

여주고 있다. 참여성, 전문성, 책임성, 네트워킹 등 여러 평가지표의 관점에서 

볼 때 과거 입법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져 참여성, 전문

성, 책임성 및 네트워킹 등 지표상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었으나, 최근 

입법된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과정에서는 비교적 민간의 의견이 반영되고 

특히 개성공단 법제의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최근의 진보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통일법제의 흐름은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기에는 심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거버넌스의 또 다른 

주체인 국회의 전문성과 참여성은 미흡하며, 학계와 경제계 기타 민간의 전

문성과 참여성, 네트워킹은 지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입

법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절충되는 거버넌스의 살아있는 공간인

바, 이제 교류협력법제가 주도적인 지위를 점하여감에 따라 통일법제 거버넌

스도 본 궤도에 진입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통일법제 거버넌스 활성

화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2. 법제도 분야에서의 거버넌스의 의미와 평가지표 

가. 법제도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 개념은 그 개념 자체의 다의성, 거버넌스의 출현 배경·특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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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역할 등에서의 차별성 등의 제 요인으로 인해 거버넌스 이론을 둘러싸

고 정설을 찾기 힘든 정도로 아직도 논의가 분분한 듯하다. 전체 연구에서 

상정하는 ‘평화번영을 위한 거버넌스’(이하 평화번영거버넌스라 칭한다) 개

념의 출발점은,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로 인해 다양한 행위영역(안보·정

치·경제·문화·교육·법제도 등)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수의 행위자의 새로운 

역할 또는 행위양식을 기대하고자 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평화번

영거버넌스에서의 핵심요소는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행위자와 각 행위자의 

새로운 행위양식이다. 행위영역 및 그 세부적인 이슈영역13의 다양화는 위

의 핵심요소, 다시 말해 다수의 행위자 출현과 새로운 접근방식의 변화를 

초래케 한 원인 또는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인접 사회과학, 특히 

국제정치경제학에서 논의되는 이른바 ‘거버넌스’ 이론은 이러한 변화를 새

로운 방법론과 인식틀로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

을 것이다. 거버넌스 이론은 방법론상의 논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행위영

역에 따라 각기 상이한 내용과 절차를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그 개념의 추상성으로 말미암아 특히 학제적 연구의 경우 통일적이고 

정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연구자들 간 상호 오해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를 무릅쓰고 이하에서는 평화번영거

버넌스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 법제도팀 나름대로 이해하는 내용

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는 다소 편의적이고 전체 논의과정에서 

재조정될 수 있는 잠정적인 성격의 작업이다. 

(1) 법제도 거버넌스의 이슈영역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통일법제란 남북간의 교류협력법제 및 통일단계의 

법제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지만, 평화번영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의 

이슈영역은 현재 상태로서는 남북교류협력법제의 제·개정 및 법제 통합에 

모아진다고 할 수 있다14. 과거 국가보안법의 독주시대에는 정부가 일방적

13_여기서 이슈영역은 사회·문화·정치·교육·법제도 등의 행위영역의 하위 개념으로
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현안 또는 관심영역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
다.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법제도 행위영역에서는 관련법 법제도의 제정 또는 개
정 및 법제통합을 법제도거버넌스의 이슈영역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14_서창록‧전재성‧임성학,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통



978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으로 주도하였고 거버넌스 현상을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법에 있어서 거버넌스적 접근은 아직도 생소하다. 인접 사회과학에서는 

안보 이슈에서 교류협력 이슈로 전환한 1980년도 후반부터 거버넌스 논의

가 진전되어 왔지만15, 법제도의 경우 여전히 정부 주도로 법제가 형성되어 

왔고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도 주변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통일 

관련 법제도 형성에 있어 거버넌스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6·15 이후 

민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됨에 따라 교류협력법제 또는 개성공단법제를 중심

으로 실무적인 논의가 진전된 데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이후

에는 전문가 특히 실무가들의 활발한 참여 속에 민간전문가들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과거에 비해 보다 진일보한 입법형성과정

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남북교류협력법제와 남북발전관

계법제 사례분석을 대상으로 삼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거버넌스 모델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는 영역은 법통합 영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제 통합은 “남측과 북측의 법제도의 이질성과 차별성을 극

소화하고 동질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동태적 과정(process)”을 의미

하기 때문에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차별성과 이질성을 줄여나가

기 위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다양한 전문가그룹의 참여와 네트워킹은 필수적이고 이렇게 할 때에만이 

참여성, 분권성과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남북 법

제 통합과정의 동태성과 포괄성, 종합성은 법제도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거버넌스 개념에 입각한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남측의 법정비 작업과는 달리 법제통합은 동북아 차원·대북차원· 

대내차원에서의 복합적 상호작용이 얽혀 있는바, 전통적인 국가중심 전략

에서 탈피하여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법제통합전략과 로드맵 구축이 요구

될 것이다. 따라서 체제전환국의 선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이를 한국적 상황

에 적절하게 원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도 전문적인 연구와 대응

이 요구되고 사회 전체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적·물적 인프라

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현재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개성공업지

일연구원 내부 워크숍 자료, 2006. 4. 26), p. 33 참조
15_위의 글, p. 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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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이고도 구체적인 법제 정비작업

은 법제 통합의 초기적 모델로서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법제도 거버넌스의 행위자

행위자와 관련해서 보면 종래의 남북대치 상황에서 안보와 정치의 행위

영역이 주종을 이루는 시절에서는 국가의 주도적·직접적 역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1990년대 이후 경협과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부터는 

경제단체·학술단체·시민단체·민간인 등의 비정부기구 참여가 필요하게 되

었다. 그리고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행위자들도 우리의 평화번영과 일정한 

함수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UN·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 등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행위자에 해당될 것이다. 예컨대 장기적으로 법제통

합을 위해서는 북측의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한 세계은행이나 

IBRD의 기술적 지원은 매우 긴요하다 할 것이다16.

전체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주체와 관련하여 다양한 수준을 상정하고 

있다.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적 수준, 지역적 수준, 정부수준, 국내

정치 수준으로 공간적 범위에 따라 다양한 행위자를 상정하고 각 행위자들

의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표 Ⅰ-1> 행위자 수준과 이슈영역

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제도 교육

세계적 
수준

미국의 군사변환전략, 
북핵문제를 둘러싼 
세계레짐(NPT, IAEA), 

국제연합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세계인권
레짐

- -

지역적 
수준

미중 간 전략적 
경쟁관계, 미일동맹, 

중러 전략적 
협력관계, 북중동맹, 

한미동맹, 
아세안지역포럼(ARF)

유럽연합(EU),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아세안(ASEAN)

동아시아
인권레짐

-
교육 

거버넌스의 
네트워크화

16_이에 관해서는 이철수‧윤대규‧유욱 외,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179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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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경제 사회문화 법/제도 교육

정부 
수준

평화체제, 
남북국방장관회담, 
다양한 차원의 

남북회담

대북경제지원, 
교역체제,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사업, 
철도연결사업, 

남북교류협력추진
위원회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 지원

법제도 
재정립, 
법제통합

한반도 
평화교육의 
실태조사, 
평화교육

국내 
정치 
수준

시민사회, 언론, 
경제단체

경제단체, 기업

학술, 체육, 
친선방문, 
이산가족 
상봉

- -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행위자 수준을 국내 법제도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따른다. 우선 법은 국가의 입법작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

의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던 국제정치 영역을 염두에 둔 이른바 ‘정부 없는 

거버넌스’(governance without government)의 관념은 적어도 법제도 영역

에서는 원용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 보아도 법제도의 

영역에서는 국제적 차원 또는 지역적 차원의 행위자는 지극히 제한적인 영

역, 예컨대 국제공법과 전략물자 통제규범 등의 영역에 한정되는바,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행위자는 부차적 의미를 지닌다. 다만 법제통합의 경우에는 

베트남·러시아·중국 등 체제전환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유엔·세계은행 등

의 국제기구 등의 초국가적 행위주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이는 아직 

우리의 현실이 아니다. 따라서 법제도 거버넌스의 행위자는 정부 대 민간기

구로 이원화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정부 내의 다양한 부처, 정당, 국회 등 실질

적으로 입법작용을 하는 행위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법제도 거버넌스의 행위양식 - 입법과정에서의 행위자의 바람직

한 역할

전체논문에서는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거버넌스는 행위자와 이슈영역

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내용과 방식이 달리 규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

하면서, 법제 영역에서의 입법과정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고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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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부, 
정당

통일이슈 
논의, 

여론자료수집
남북한 
법제통합 
논의 

정책기획 
분석, 전문가 

회의
초당적 협력

자원투입 실행, 
시행령/법규, 
평화번영 정책 

추진

과정‧결과 
평가, 

내부평가, 
외부평가

북한
문제발생 

(기근, 탈북)
관심표명, 
대안제시

지지/반대

공조적 결정

반대/지지자, 
집행파트너, 
집행수혜자

국외자/ 
파트너, 
공식공표, 
선전선동

외국 문제제기
관심표명, 
대안제시

협력/지지 
인적.물적교류
사업, 감시자 

역할
평가

국제기구
문제제기, 
집회, 

여론형성

정책제안, 
자문, 

공청회·토론
회

지지/반대
중재, 개입, 
전문가 참여

국외자/ 
파트너, 
여론형성

NGOs, 
시민단체

문제제기, 
집회, 

여론형성

정책제안· 
자문, 

공청회· 
토론회

지지/반대, 
정부회의 
참여, 

전문지식 제공

국외자/파트너, 
전문가·시민 
참여, 서비스 

제공자

참여에 대한 
평가

언론 문제 제기 비판/찬성
입법촉구/ 
폐지 제안

감시자 역할 평가

기업 문제 제기
기획분석, 
대안제시

지지/반대, 
정부회의 참여

통일정책 
지원확대/철회

제도적 기반 
마련

그러나 통일법제의 정비과정을 위와 같은 다섯 단계로 나누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무엇보다 통일법제의 경우 고도의 규범적 

판단이 요구되고 실제 정부가 일정부문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의제설정과 정책분석 과정을 분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

이다. 또한 통일법제의 집행과 평가와 관련하여 북측과의 법률 외적인 조율

과 교감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관계로, 여타의 정책과 같이 정책집행단계와 

평가단계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실태조사에서는 Finnemore/ 

Sikkink의 규범의 동학(Norm Dynamics), 즉 규범의 출현(Norm Emergence) 

- 규범의 확산(Norm Cascade) - 규범의 내화(Norm Internalization)를 원

용하여,18 법제제안 및 논의과정 - 법제·개정 논의 및 개정과정 - feedback 

17_서창록‧전재성‧임성학,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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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이념형으로 삼아 살펴보고자 한다.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는 결국 바람직한 행위자가 각 정책과

정 또는 입법과정에서 바람직한 행위를 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행위자 또는 행위양식의 지표로, 자율성

/전문성/참여성/네트워크/분권화/효율성을 들고 있는 바, 평화번영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함수로 삼아 행위자와 입법사례별로 바람직한 행위양식을 

정량적으로(경우에 따라서는 정성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나.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의 대상과 잠정적 기준

(1) 실태조사의 대상

앞에서 살펴 본대로 법제도 거버넌스는 정부 부분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

에 법제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통일부, 법무부, 법원, 국회 등을 별

도의 행위자로 실태조사를 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 활동이 미미하지만 

거버넌스 모델이 관심을 가지는 비정부기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행하고

자 한다. 여기에는 학술단체, 연구기관, 시민단체를 포함시켰다. 이는 향후 

바람직한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개성공업

지구 법률자문회의에 대해서는 통일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실태조

사를 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개성법제는 남측과 북측의 공동의 입법활동이

기 때문에 여타의 법제정 과정과 다소 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각 행위자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그 자체로 거버넌스 완성도를 평가한 후, 

이들 행위자가 직접 입법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

해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성공업지구법의 세가지 법률을 대

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남북교류협력법은 1990년의 제정과 

2005년의 개정을 비교함으로써 거버넌스의 진전도를 가늠하기 위해서이고, 

남북관계발전법은 6·15 공동 선언 이후 변화된 논의 패턴을 거버넌스적 시

각에서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법은 남측과 북측의 법

18_ Martha Finnemore and Kathryn Sikkink, “International Norm Dynamics and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52, No. 4, 1998. p. 898; 김의
영, “거버넌스 연구의 이론적 틀”(통일연구원 자문회의 발표자료, 2006년 2월 8일), 
p. 2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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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통합의 단초를 제공하는 실험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독자

적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실태조사를 위한 잠정적 기준

전체연구에서는 바람직한 행위자와 행위양식을 판별하기 위한 지표로 자

율성/전문성/참여성/네트워크/분권화/효율성을 들면서 그 구체적인 평가기

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자율성

- 주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나?

- 각 행위자들은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

- 재정적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 정부로부터 정보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 정부로부터 받는 법적 규제의 정도는 어떠한가?

- 정부와 제도적 연계가 없는가? 정부 소속인가?

-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법적 지위를 얻은 후 혜택은 있는가?

- 재정자립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있는가? 

항목 평가내용 주요 대상 평가

자율성

행위자 

주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나?  

각 행위자들은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익
을 가지고 있는가?

재정적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정부로부터 정보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는가?

관계

정부로부터 받는 법적 규제의 정도는 어떠한
가?

정부와 제도적 연계가 없는가? 정부 소속인
가?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법적 
지위를 얻은 후 혜택은 있는가?

재정자립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있는가? 
(단체와 기부자에 대한 세금면제 혹은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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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문성

-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되어 있는가?

-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가?

-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가?

-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도가 있는가?

평가내용 평가대상의 예 평가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가?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되어 있는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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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평가대상의 예 평가

전문성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
이 필요한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
제도가 있는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다) 참여성

-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혹은 불법적 참여

-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가 있었는가?

-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는가?

-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백 되었는가?

-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가?

- 소수파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평가내용 주요 대상
/평가방식

평가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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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주요 대상
/평가방식 평가

참여성

행위자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가 있었는가?

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는가?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
용이 피드백 되었는가?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
색하고 있는가?

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정기적 옵저버

비정기적 옵저버

(라) 네트워크(당과 부처간의 협력관계)

- 행위자들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여하는가?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가?(예를 들면 행정부와 시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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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네트워크, 국회와 시민단체의 네트워크, 시민단체 간의 네트워크 

간의 차별성은 있는가?)

- 특히 네트워크가 잘된 행위자들은 어떠한 행위자인가?

-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트워크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인가? 다

자적인가?

-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정보, 자원이 유통되었는가?

평가내용 평가대상 평가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
고 참여하는가? 

네트워크의 유무

참여의 유무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정부와 시민단체

국회와 시민단체

국제기구와 시민
단체

북한과 시민단체

시민단체간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
인가? 인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인적 교류

정보교환

지원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
서 네트워크가 가장 잘 작동하
였는가?

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
성이 있는가? 

정부와 시민단체

국회와 시민단체

국제기구와 시민
단체

북한과 시민단체

시민단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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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분권화

- 각 행위자 내부의 정책결정절차는 분권화되어 있는가? 

- 각 행위자 내부의 업무에 따라 분권화가 되었는가?

- 각 행위자들의 지도부는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는가? 

- 중앙과 지역 혹은 하부조직의 분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소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평가내용 평가대상 평가

분권화

행위자

각 행위자 내부의 정책결정절차는 분권
화되어 있는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각 행위자 내부의 업무에 따라 분권화
가 되었는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각 행위자들의 지도부는 주기적으로 교
체되고 있는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관계
중앙과 지역 혹은 하부조직의 분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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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평가대상 평가

분권화 관계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
소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각 행위자들은 북한과의 접촉 채널을 
다양화하고 있는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바) 효과와 효율성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 혹은 메타거버넌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였는가?

평가내용 세부대상 평가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
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
는가?

정부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
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정부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
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
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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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세부대상 평가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
히 협조하였는가?

정부/정당

북한

외국, 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앞서 언급한 바대로 법제도 영역은 정부가 주도적인 행위자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측면 외에도 행위자와 입법과정 간의 함수관계가 매우 복합적이

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하나의 법을 제정할 때 거기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일반적 정책 결정과는 매우 상이한 양상을 띨 수밖에 

없다. 법의 규범적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이해집단의 의견수렴과 네트워킹만

으로는 바람직한 법이 형성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다. 결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이는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다자주의와 다소 상치할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강조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국회, 관련부처의 성격 

자체가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행위자의 능력과 자율성 등에 관한 실태조사와 면밀한 분석

이 보다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전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지표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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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기준(또는 평가항목. 평가지표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은 법제도의 특수성

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수정될 필요가 있다. 다른 영역과 동일한 

평가지표를 법제도 또는 법제통합 활동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거버넌스 

상태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거버넌스의 핵심요소인 자율성/전문성/참여성/

네트워크/분권화/효과와 효율성은 법제도 실태조사에 있어서도 유용한 틀

이라고 보이므로 일단 이를 기준으로 하여 법제도 거버넌스와 관련된 행위

자와 법제·개정활동 및 법제통합노력에 관해 실태조사를 선행한 후, 이를 

토대로 필요한 한도에서 평가지표와 평가항목을 재조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재 우리의 법제도 부분에서의 거버넌스 상태를 분석·평가하고자 한다. 거

버넌스 모델이 지향하는 의사소통의 개방성과 합리적 이해조절 기능은 향

후 법률 영역에서도 요구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행위자의 부문을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으로 구

분하여 정부부문에서는 참여성과 전문성, 네트워크성, 분권화, 효과와 효율

성의 지표를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한편, 비정부부문에서는 정부

부문에 대한 평가지표에 자율성을 포함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행위

영역에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발전기본법, 개성공업지구법

제를 중심으로 하여 위 행위자의 평가지표에 근거한 참여성 및 그러한 법제

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효과 및 효율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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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제도 거버넌스에서의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

1. 통일부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주무부서로서 남북경제협력, 인도적 지원사업, 

인원 및 물자의 반출승인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바, 그간 남북간에 체결된 

합의서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등의 입법

을 주도하여 왔다. 

그 편제를 보면, 혁신재정기획실, 정책홍보실, 정보분석국, 남북경제협력

국, 사회문화교류국과 장관 직속으로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을 두고 있으며 

산하기관으로 통일교육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출입사무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등을 두고 있다.

그 중 법제에 관한 업무는 별도의 법제국을 두지 아니하고, 각 부서별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혁신재정기획실에 비상법무팀을 두어 “법령

안 심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남북경제협력국 산하 경협전략팀이 “교

류협력 관련 제도의 수립, 경협 관련 합의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남북출입사무소 산하 출입총괄팀이 “남북출입 관련 제도의 수립” 업무를 

담당하고, 정책홍보실 산하 정책기획관과 정책기획팀에서 “중장기 통일정

책, 통합 및 체제전환 사례의 조사연구, 통일대비 인력양성, 통일정책 분석 

및 평가”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제도와 관련하여 통일부에 대하여 앞서 본 평가지표 중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개괄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통일부는 법제도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충

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조직 자체에서 법제도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고, 

비상법무팀을 두어 법령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상법무팀은 그 외에

도 “비상대비업무, 통일관련 단체 허가, 국무차관회의 안건처리, 통일관계장

관회의” 등 업무에다가 심지어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법령안 심사 등 업무에 전력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법제담당 부서

를 별도로 두지 않고 각 부서별로 제도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은 

법제도적인 전문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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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에 관한 법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도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 동시에 요구하는바, 이러한 부분

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행정담당 부서들이 법제 입법을 담당하는 경우 

법제도적 전문성을 살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통일부는 법제도와 관련한 전문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

렵다. 통일부 장관에 대한 법률자문관으로 부장검사 1인이 법무부에서 파견

되고, 작년에 처음으로 변호사 2인을 사무관으로 선발하는 등 최근 통일부 

차원에서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되어야 할 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정도로는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양과 

중요성에 비추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내부적인 

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결과 참여성과 네트워크에도 문제가 있게 된다. 예컨

대, 법제도적인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입법이 진행되는 경우 누가 

어느 영역의 전문가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법적으로 잘 정리된 

법안을 만드는데 대한 인식이 별로 없으므로 전문가들이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입법 초기 단계의 경우 통일부 자체에서 만든 초안을 놓고 수차례 전문

가 간담회가 있었으나,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음에 

따라 충실한 전문가들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개성공단 법률자문회의의 경우에는 그 구성 이래 현

재까지 나름대로 전문성과 참여성, 네트워크에 있어서 종래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진보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부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여 보았을 때 

다음과 같다.19 아래와 같은 평가가 나오게 된 구체적 결과는 이 보고서의 

가장 뒷 부분의 <참조>에 제시되어 있다.

19_아래의 평가표는 실태조사자의 실태조사결과 거버넌스평가지침에 따른 참여성, 
전문성, 네트워크성,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전혀없
음으로 구분한 후 각 항목당 2.5점을 배점한 것으로서 실태조사 대상자의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실태조사자의 판단에 의한 평가이다. 이하에서의 각 실태조사대
상에 대한 평가표 또한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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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Ⅱ-1> 통일부의 거버넌스 평가

평가지표 점수

참여성 5.5

전문성 6.67

네트워크성 5

분권화 5.42

효과와 효율성 4.38

통일부

0 2 4 6 8 10

참여성

전문성

네트워크성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

2.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지난 2000년 남측의 현대와 북한이 합의하여 개성

직할시 일대에 800만평 규모의 공단과 1,200만평 규모의 배후지를 조성해 

국내기업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과 함께 ‘경협 3대 중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개성공단 

조성사업은 2000년 합의 후 진척이 없었으나 2002년 8월 남북경제협력추진

위원회 합의문에서 남북은 개성공단건설사업을 연내 착공키로 합의했으며, 

북한은 2002년 11월 남측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위해 개성공업지구법을 제

정, 공포해 공단 기반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2003년 6월 30일에 개성 현지 1단계 지구에서 남북의 정치, 경제계 인사 3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이 열렸으며, 2003년 8월 투자보장 등 4개 경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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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가 발효되었다. 이후 2004년 6월, 15개 업체가 시범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2월 개성공단 시범단지에서 첫 제품이 생산됐다. 

이러한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북한

의 저렴한 노동력 및 토지와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새롭게 창출함으로써 남

북한 모두 현재 시점에서 경제적 이득을 실현하고 나아가 미래에 지불하게 

될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공단 완공 시점인 2010년 

이후 예상되는 입주기업 수는 2,000여 업체, 인구는 45만 명, 고용인구 25만 

명, 연생산액 150억 달러, 개성 지역 관광객 연 150만 명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건설 뿐 아니

라 법,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즉 개성공단사업에는 

개성공업지구법 등 북측법령, 교류협력법 등 남측법령, 남북간 합의서 등이 

적용되고 있으나 남북관계 특수성으로 인해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제 정비의 필요성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법‧제도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단 내 발생가능한 법적 문제 처리방

향 설정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2005년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이하 법률자문

회의)를 구성하게 되었다. 2006년부터 개성공단의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세무‧국내법 지원 등 취약 분야에 대해서까지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한 전

문적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가. 조직 구성 

법률자문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위원은 현직 판사‧검사20 외 북한의 법제도‧사회주의 경제 특구 등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최초 법률자문회의가 조직된 2005년 당시에는 6명(교수, 검사, 판사, 변호

사 2인, 법학박사)으로 구성되었으나,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화됨에 따라, 예

컨대 세금, 회계, 국내법 적용문제, 노무관련 사항 등이 증가하면서 관련 사

항에 대한 자문인원이 추가적으로 확충될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20_북한 관련법에 대한 부서로서 법원의 사법정책실 및 법무부 특수법령과에 소속된 
판사 및 검사는 동 법률자문회의의 위원으로 당연히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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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현재에는 10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어 기업법, 특허법, 노동법, 출

입체류, 금융(보험), 세무(중국세법)에 이르기까지 공사법 분야에 걸쳐 다양

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법률자문위원은 현직 판‧검사, 변호사 외 

각 관련 분야의 박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담보된다. 

 

〈표 Ⅱ-1〉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 명단

2005년  2006년

성명 현직 성명 현직 분야 

 1 
이철수

(위원장)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좌동  노동법

 2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좌동  기업법

 3 이영진
서울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사법제도 
연구겸임)

양영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사법

 4 이효원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장기석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공법

(출입체류)

 5 김형기

삼성금융연구소 

금융산업1팀

(정책제도) 수석연구원

좌동
삼성금융연구소 

채널전략팀 수석연구원
금융(보험)

 6 김광길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과장 
좌동 좌동 개성근무

 7 - - 한상국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세무

(중국세법)

 8 - - 이성희 인천지방위원회 위원장
노동

(노사분쟁)

 9 - -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국내법지원

(기업법제)

 10 - - 최은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법무법인 새길 변호사

국내법지원

(특허법제)

나. 주요 기능 및 운영

법률자문회의는 법적 문제와 관련한 제반의 사항에 대해 기능한다. 

① 개성공단 관련법령의 제‧개정 및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② 공단내 

발생한 법적 문제와 관련된 처리방안, ③ 개성공단 법제도 구축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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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협상대책, ④ 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등에 

대한 자문이 그 주요한 기능이다. 

구체적으로 동 회의는 기존에는 개성공단 법제도 구축이라는 큰 틀 아래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사업준칙(안)에 대한 검토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공단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법적 자문을 하는 기능이 주를 이루

었다. 운영 과정을 보면, 관리위원회 사업준칙 제정의 경우 초안에 대한 법

률자문위원의 검토가 우선적으로 진행되며, 자문회의에 회부된 준칙(안)은 

발제자를 선정하여 주제발표를 하고 다른 위원들의 자문을 들은 후 북한현

실을 감안하여 자문결과를 준칙안에 반영하였다. 

자문은 주로 국내법과 비교, 개성현실 반영, 자구수정, 예상문제점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6년 들어서는 개성에서 입주기업

의 생산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남북간 세금부과 문제, 국내 세법적용 문

제, 국내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개성공단 입주기업까지 넓히는 문제 

등에 대한 법적 자문이 증가하였다. 

아울러 향후 외국인 투자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시 법적 문제 등 여러 분야

의 법률자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과장이자 법률자문회의의 위원(현직 변

호사)이 개성공단에 현지 근무함으로써 동 법률자문회의의 연구검토가 현

실에 바로 적용, 기능되는 한편, 현지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대응도 동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인풋에서 아웃풋까지의 피드백이 효율

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 활동 내용 및 성과 

2005년 개성공단 법제 정비는 입주 기업의 안정적 투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친화적 법제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었는바, 개성공단이 경

제활동에 관하여 개성공업지구법과 14개 하위규정이 적용되고 일반적인 북

한법의 적용이 배제되며 남한법도 실효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특수공간인 

관계로 많은 새로운 입법에 의하여 법제도 인프라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개성법률자문회의는 이러한 필요에 응하여 다양한 입법의 필요성에 부응하

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5년의 경우 기본적인 하위입법 즉, 기업창설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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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록 및 집행, 개성공단관련 국내법제 정비 방안, 외화관리 및 공정거

래준칙 및 회계검증준칙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매월 자문회의를 개최하

여 자문을 실시하였다(11회). 이러한 자문은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가 

2005년 28개의 하위입법(사업준칙)을 입법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법제도 인프라의 구축은 1, 2년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므로 2006년에도 

2005년과 마찬가지로 개성공단의 법제 인프라 구축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바, 개성법률자문회의는 분야별 담당위원을 지정하고 법제 추진과정 

모니터링을 통해 전문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한편, 개성법률자문

회의는 참여성과 네트워킹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

다. 즉, 개성공단 및 금강산에서 벌어지는 각종 법률문제들 예컨대, 금강산 

교통사고, 개성공단내 기업분쟁, 임금직불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국제적으

로 이슈화하고 있는 노동문제 등에 대하여 통일부, 법무부, 법원 및 민간전

문가들의 상시적인 의사연락체계가 개성법률자문회의를 매개로 하여 이루

어짐으로써 과거 볼 수 없었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한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표 Ⅱ-2〉 2005-2006년 법률자문 내용

연/월 내용 

2005

1 부동산규정, 기업창설등록 관련 검토

2 노동준칙안, 건축준칙안 검토

3 출입‧체류‧거주에 관한 준칙안 검토

4 회계검증, 기업재정 검토

6 보험준칙안 검토

7 자동차준칙안, 부동산집행준칙안 검토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9 교류협력법, 기업재정규정, 회계규정, 안건보건준칙안 검토 

11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세금규정 검토

12 식품위생 및 전염병 예방준칙안 검토 

2006

1 준칙정비절차

2 수수료징수 준칙, 투자검증 준칙, 회계검증기준 검토 

3 외화관리 및 공정거래 준칙안, 개성공업지구와 국내법제 정비 검토

5 출입증 발급 준칙안, 석유판매업 준칙안, 출입증 발급 준칙안 검토

6 개성공단 외국인 진출시 법적 문제 검토 

7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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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해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도표 Ⅱ-2〉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의 거버넌스 평가

평가지표 점수

참여성 4.5

전문성 9.16

네트워크성 5

분권화 6.6

효과와 효율성 7.5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0 2 4 6 8 10

참여성

전문성

네트워크성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

3. 법무부

법무부는 남북교류관련 법무업무 총괄을 위하여 1992년 2월 특수법령과

를 설치하였다. 이 특수법령과는 ① 남‧북한 통일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추진, ② 남‧북한 통일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③ 통일 

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 ④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령의 해석, ⑤ 남북교류

‧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 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 ⑥ 북한

의 법률 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파악 및 분석평가, ⑦ 통일관련 외국

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 ⑧ 기타 통일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처리하는 것을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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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일부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주무부서로서 주로 그

와 관련된 입법을 주도하여 왔다고 한다면, 법무부 특수법령과는 그러한 

입법에 대한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남북교류협력관련법제에 대한 해석과 자

문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21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

무부는 통일부에 검사 1명을 법률자문관으로 파견하고 있고, 대북 경수로사

업과 관련하여서도 KEDO 본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경수로사업과 관련

된 법적 문제에 대한 지원활동을 하는 한편,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간의 인적교류의 확대와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북한 지역에서 남한 주

민의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005년 3월 14일에는 “개성

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처리지침”(법무부훈령 

제512호)을 제정하는 등 법무총괄부서로서의 소임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북한법제에 대한 연구뿐 아니라 통일과 관련된 외국법제

에 대한 연구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22 그 성과는 다음의 표와 같은 

법무자료집으로 나타나고 있다.

21_ 2006년 7월 18일 법무부 특수법령과 장기석 검사는 특수법령과의 주된 임무가 무
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면 법무부 특수법령과는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적 지원 및 북한법 연구를 담당하는 법무부내 연구조직이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일부 등 유관부처의 질의에 대한 법적 검토 및 자문 
등을 행하고 있다.”고 대답하여 남북관계 관련 법제에 대한 연구기능에 그 강조점
을 두었다.

22_ 2006년 7월 18일 법무부 특수법령과 장기석 검사는 “1991년 통일법연구단으로 발
족한 특수법령과는 초기에는 독일통일에 자극을 받아 주로 독일연수검사를 중심
으로 독일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러나 요즘에는 중국의 ‘심천’모델 
등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체제전환 과정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중국, 베
트남 등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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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특수법령과 발간 법무자료집

구  분 법무자료집 (발행연도)

남북교류협력 관련

통일법무자료집 1999

통일법무 기본자료 2003

남북교류협력관련 판례집 2003

남북교류협력 법제연구 2005

남북경제협력 관련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분석 2002

북한 개성공업지구법 분석 2003

북한 금강산관광지구법 분석 2003

북한 및 
통일관련 
외국법제 
연구

북한법제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 - 민사관계법 1992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 - 형사관계법 1993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Ⅲ) - 상사, 경제, 노동관계법 1997

개정 북한형법 해설자료 2002

개정 북한형사소송법 해설 2004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2005

외국법제

독일법률·사법통합개관 1992

통일독일·동구제국의 몰수재산 처리 개관 1994

통일독일의 구동독체제 불법청산 개관 1995

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교류협력법제 1995

동구제국체제 개혁개관 1996

독립국가연합 체제개혁 개관 1998

독립국가연합 제국 신헌법(규정집) 1998

폴란드체제개혁 연구 1999

독일통일 10년의 법적고찰 2000

유럽연합의 통합체제 2000

독일과 미국의 연방제연구 2000

베니스위원회 개관 2003

홍콩,마카오 특별행정구기본법 해설 2003

키프로스 통일방안 연구 2004

중국 형사소송법 해설 2004

베트남 개혁개방법제 개관 2005

각국 토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005

중국 경제특구법제 연구 2005

중국내지와 홍콩의 법률충돌 및 조정 2006

한편 법무부는 1992년부터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위원장 1명과 

위원 9명으로 구성된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2회

씩 세미나 등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특수법령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

들을 중심으로 “통일법무지원단”을 만들어 통일관련 법무분야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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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전자의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에는 특수법령과장 1명을 포함하여 각종 법학을 전공한 교수 및 전문가위원 

그리고 변호사 등이 참가하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표 Ⅱ-4〉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토의목록

주 제 토 의   안 건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 화해, 협력단계에서의 인적 왕래에 따른 민, 형사문제 

 처리 방안 1993

 남북이산가족 재결합시 신분, 재산관계 처리방향 1997

 대북경수로 건설사업 관련 법적 문제점 검토 1999

 북한 개방관련 법제의 현황 및 문제점 2000

 남북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 2000

 가칭 “남북관계기본법” 제정 관련 법적 문제점 2001

 해외탈북자의 법적 지위 및 처리방향 2002

 남북한 주민의 왕래에 따른 신변안전보장방안 2003

 남북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된 법적 제문제 2004

남북경제협력 관련

 금강산 관광사업 관련 법적 문제 검토 1998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의 내용과 법적 문제점 등 2002

 개성공업지구법 및 금강산관광지구법의 제문제 2002

 남북 경협과정에서 예상되는 상사분쟁 해결의 바람직한 

 방향 2004

통일대비 

법제통합 및

 외국법제 연구

통일대비 

법제통합

 통일법 연구의 기본 방향 및 향후 연구 과제 1992

 남북한 통일과정에서의 몰수재산 처리 1992

 남북 법령 제정 방향 1993

 남북한 법률 통합시 분야별 고려 사항 1995

 급변 통합 대비 법무 대책 수립시 고려사항 1997

 통일 후 북한지역 몰수재산권 처리에 관한 공법적 검토

 1998

 통일 후 바람직한 토지제도 2005

통일관련

외국법제

 통일 독일의 인적 청산 실태 및 시사점 1995

 동구 제국 체제 전환과 법 발전 동향 1996

 스위스, 독일의 연방제 검토 1999

 체제 전환 국가에 대한 연구 결과의 활동 방안 2001

법제도에 있어서의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마련된 평가지표

를 이러한 법무부의 활동에 대입시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우선, 전문성의 측면에서 법무부는 법제도와 관련된 전문성을 충분히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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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법무부 자체가 법과 관련된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법무부에게 법제도와 관련된 전문성이 없다

고 한다면 어불성설일 것이다. 다만 “통일을 위한” 법제도에 있어서의 거버

넌스라는 측면에서 다시 바라보았을 때 법무부가 “통일을 위한 법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는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법무부

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과 관련된 법무를 총괄하는 부서이지 통일법제에 대

한 전문성을 갖춘 부서는 아니다. 그렇지만 통일대비 법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2년부터 특수법령과를 설치함으로써 통일관련 법적자문활동 

및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비록 완전한 전문성의 평가점수는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전문성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과연 법무부가 통일을 위한 법제

도에 있어서의 전문인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무엇보다도 정부부처이기 때문에 순환보직제23에 따라 일정기간 법무부 특

수법령과에서 일한 검사는 개인적으로 통일법제 자문 및 연구활동에 큰 경

험과 관심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수년 후 다른 부처로의 인사이동이 이루어

지게 될 수밖에 없음은 전문성에 있어서의 큰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업무의 인계인수 및 전문성의 이전 등이 포괄적이면서 또한 전문적으

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적 구성에 있어서의 전문성 확보는 크게 이루어지

지 않을 것이라 예상된다. 다만 한가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법무부가 특수

법령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들을 중심으로 “통일법무지원단”을 만들

어 통일관련 법무분야에 대한 자문 및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직기간 중 쌓은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지원단 활동을 통해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미하다.

한편, 법무부가 통일법제에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을 때

(평가지표로서의 ‘참여성’), 법무부는 통일법제에 있어서 직접적인 입법활

동보다는 그것이 원활하게 적용되고 유지되기 위한 법적 검토 및 자문활동

을 중심으로 한다.24 남북간 합의서가 채택되는 과정에서도 법무분야에 대

23_ 2006년 7월 18일 법무부 특수법령과 장기석 검사는 “2-3년마다 인사이동이 있다.”
고 하였다.

24_ 2006년 7월 18일 법무부 특수법령과 장기석 검사는 “법무부 특수법령과는 연구조
직이며 자문조직이다. 입법과 관련되어서는 국회에서 상임위, 소위의 심사와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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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북합의서가 체결되는 경우에는 통일부나 재경부와 함께 참석하여 현

장에서 직접 지원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북한 내에서 발생하는 형사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기도 하며, 

각종 법안에 대한 법무부안을 직접 마련하기도 하고, 개성공단법률자문회

의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의 활동을 하기도 한다. 법무부라는 정부부처의 

성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러한 정도의 참여는 상당히 높은 평가점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평가지표로서의 ‘네트워크성’을 고려해 보는 경우, 과연 법무부는 

다른 정부부처 혹은 전문가25 혹은 시민단체 등과 과연 네트워크를 잘 형성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물론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연간 

두어차례 정도 토론회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거버넌스로서 의미있

는 네트워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통일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부처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지만 이것은 법무부 차원에

서의 거버넌스를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기 보다는 통일부의 법적 전

문성 확보를 위한 협조의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법무부의 활동을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평가해보았을 때 다

음과 같은 평가표를 제시할 수 있다.

회, 청문회 등의 공식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법무부내에서는 전문가들 중심의 
자문, 세미나 외에 개인이나 단체 등 민간의 의견수렴 및 조정 등에 관한 독자적인 
절차 등은 없다.”고 하였다.

25_ 2006년 7월 18일 법무부 특수법령과 장기석 검사는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를 자문기구로 두고 학계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에 대한 인선, 위촉기준 등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남북교
류협력 관련 법제에 대한 법률전문가들이 학계에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
다. 별도 인선기준이 필요할 만큼 다수의 전문가 집단(pool)이 학계에 형성되어 있
는 것이 아니다. 좀더 많은 학자들이 이 분야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충분한 이론이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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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Ⅱ-3〉 법무부의 거버넌스 평가

평가지표 점수

참여성 5.5

전문성 7.1

네트워크성 6.3

분권화 5.6

효과와 효율성 5

법무부

0 2 4 6 8 10

참여성

전문성

네트워크성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

4. 법원

사법부 차원의 북한법 및 북한사법제도에 대한 연구필요성이 제기된 것

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91년 법원행정처 조사국에서 북한법 및 사법

제도에 대한 연구에 착수한 이래, 1994년 7월 21일에 사법정책연구실을 신

설하고 관장사무에 ‘북한사법제도 및 통일대비 사법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를 명시하였고, 1994년 8월 북한의 사법제도 및 통일대비 사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후 1995년 7월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서 ① 북한법 및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② 통일대비 사법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③ 외국의 사법제도 연구에 관한 사항, ④ 위원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이 안건으로 제출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를 설치하였으며 1995년 7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총 17차례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는 위원장(법원행정처 차장) 1명, 주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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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1명, 간사(북한법제 담당 판사) 1명과 위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들은 대학교수 5명, 연구원 1명, 정부부처관계

자 6명, 법관 1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사 등의 법원관계자 외에 대학교

수, 정부부처 관계자 등이 함께 연계되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표 Ⅱ-5〉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발표주제

차수 일시 주    제 주제
발표자

제5차 2001.7

제1주제 북한 헌법의 개정과 대외경제개방 장명봉

제2주제 북한의 외국인투자법과 가공무역법 이백규

제3주제 북한의 합영법‧합작법‧외국인기업법 신현윤

제4주제 북한의 대외민사관계법 제성호

제5주제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 박정원

제6차 2001.12

제1주제 남북한 특수관계의 의미 이주현

제2주제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법적 분쟁과 그 해결방안 신영호

제3주제 남북교류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이은정

제7차 2002.4
제1주제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문준조

제2주제 남북한 왕래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 이백규

제8차 2002.8
제1주제 통일 이전의 서독과 동독의 법적 지위 임복규

제2주제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실태 및 법적 분쟁의 해결 이은정

제9차 2002.12
제1주제 신의주특별행정기구기본법의 의미와 법적 고찰 장명봉

제2주제 남북한 협력사업승인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 김재협

제10차 2003.5
제1주제 동‧서독 간의 민사분쟁 해결방식 이주현

제2주제 개성공업지구 내 담보활용방안 박훤일

제11차 2003.9
제1주제 상대방 지역 체류의 법률문제 김승대

제2주제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가족법상 제문제 해결사례 강신중

제12차 2003.12
제1주제 남북한 교류‧협력의 제도적 발전방향 신현윤

제2주제 남북간 주민의 이주에 따른 법적 문제 제성호

제13차 2004.5
제1주제 북한의 국적법과 최근 동향 손희두 

제2주제 동‧서독 간의 사법공조 이진만

제14차 2004.11
제1주제 남북 상사분쟁의 해결 장승화

제2주제 남북한의 저작권 보호체계와 북한 저작물에 관한 법적 
문제점

육소영

제15차 2005.6
제1주제 김정일체제하의 북한법제의 동향과 전망 장명봉

제2주제 남북교류 협력확대에 따른 형사관할권의 제문제 이장희

제16차 2005.11
제1주제 북한 경제특구 운영관련 법적 문제점 정창호

제2주제 북한 소유권법제와 통일에 따른 남북 부동산등기제도
의 통합방안

장병일

제17차 2006.5
제1주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분석과 평가 이규창

제2주제 통일 후 북한 재산권문제 처리방안 정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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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원은 2006년 2월 10일 과거 사법정책실 근무 경력이 있는 판사, 

통일대비요원으로서 해외파견 경력이 있는 판사 또는 사법연수원에서의 통

일법학회 활동을 통하여 북한법제 연구에 식견이 있거나 열정이 있는 판사 

등 총 18명으로 구성된 통일사법정책연구반을 발족하였다. 이 연구반은 ① 

북한사법제도와 운영실태 파악, ② 북한의 최신 입법동향 파악, ③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사법적 지원방안, ④ 남북교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

소송대비, ⑤ 남북부동산 등기제도‧호적제도 통합방안, ⑥ 통일 실현에 따

른 각종 북측 지역 적용 법률 정비, ⑦ 남북한 법제도 운용 비교 및 주민 

법의식 조사, ⑧ 남북사법공조 및 사법교류의 추진, ⑨ 북한법제의 국제규범

화 방안을 연구 주제 및 과제로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법원은 북한법 및 사법제도의 내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위

한 목적으로 1995년 4월과 1996년 4월 2차례에 걸쳐 탈북자를 상대로 면접‧

서면조사를 실시한 바 있기도 하고, 또 2005년 11월 및 2006년 4월에도 탈북

자를 상대로 한 면접‧서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북한 사법제도 개관

을 작성함에 있어 반영하였다.

그리고 사법정책실 소속 판사 1명은 2005년 1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성공

단법률자문회의에 참석하여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법원의 통일법‧제도 활동을 보았을 때, 법원은 통일“제도”를 위한 

거버넌스의 한 축이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법원은 사법조직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북한의 사법제도와 관련된 연구업무를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으며,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를 통하여 북한의 법 및 통일법제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26 다만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의 활동은 전문성

을 갖고 거버넌스의 한 참여자로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하기에

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듯하다.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의 전문성은 단

지 사법조직으로서의 전문성일 뿐, 위의 표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의 활동은 네트워킹을 형성하여 특수사법제도연

구위원회의 활동에 학자 및 외부인사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이들의 활동을 

주축으로 하여 연구성과물을 내고 있을 뿐이다. 또한 사법정책실의 인적 

구성을 보았을 때, 판사 1명만이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에 소속하여 북한

26_ 2006년 7월 19일 수요일 법원행정처 북한법제담당판사 양영희 판사와의 인터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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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에 관한 연구를 전담하고 있을 뿐 그 이외의 구성원들이 북한법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원의 통일법제도 연구활동은 전적으

로 판사 1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듯하다. 

다만 거버넌스의 평가지표 가운데 법원이 유의미한 것은 네트워킹의 형

성 부분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래의 표와 같이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는 

법원-학자-정부-연구기관으로 이루어진 활동체이다. 그리고 특수사법제도

연구위원회는 이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2002년 이후 남북교류와 관련

한 법적 문제점 이라는 회의결과보고서를 해마다 출판하고 있는데 상당히 

포괄적이고 설득력 있는 남북교류관련 법적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제도 차원에서의 개선방향이 도출되고 있기도 하다.

〈표 Ⅱ-6〉 특수사법제도연구위원회 위원 등 명단

구분 성명 소속 직위(직급)

위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주무위원 이광범 ″ 사법정책실장

위원

강신중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기표 법제처 정책홍보관리실장

김상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박훤일 경희대학교 교수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법제정보센터실장

송삼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신영호 고려대학교 교수

신현윤 연세대학교 교수

엄종식 통일부 정책홍보실 정책기획관

이백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장명봉 국민대학교 명예 교수

전종익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제성호 중앙대학교 교수

간사 양영희 법원행정처 북한법제담당판사

결국, 법원의 활동은 법원 그 자체의 전문성과 참여성에 의미가 있다기 

보다는 법원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에 전문적인 구성원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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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고 그들이 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된다는데 의미가 있을 듯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다른 행위자들과 비교하여 법원의 역할은 매우 특수하고, 또 앞으

로의 통일법제도 형성에 있어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법원의 활동을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도표화하였을 때, 다음

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도표 Ⅱ-4〉 법원의 거버넌스 평가

평가지표 점수

참여성 4.6

전문성 6.7

네트워크성 5

분권화 5

효과와 효율성 5.4

법원

0 2 4 6 8 10

참여성

전문성

네트워크성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

5. 법제처

가. 개 관

법제처는 1991년 대북정책에 대한 법적 지원을 위한 남북법제 연구를 추

진한 이래, 1999년에는 남북법제 연구를 예산사업화하고 2000년에는 남북

법제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남북법제연구사업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법제처에서 수행하는 남북법제연구사업은 통일과정에서의 남북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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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방안을 연구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

한 법적 지원을 강구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 법제의 통합방안을 연구하여 

통일국가의 형성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하며 외국의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

합사례와 국내외 관련법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함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간의 주요한 활동으로서 남북의 지방행정법제, 노동법제, 환경

법제와 교육법제 등 주요 행정법제를 비교‧분석하는 등 남북 주요 법제를 

비교‧연구하였으며, 남북간 교류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교류협력과 직접적

으로 관련된 법제의 정비와, 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독일 등 분단국의 통합 사례와 중국의 개혁‧개방

과 관련된 법령 등 해외 사례의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밖에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주요 현안(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적 교류에 따라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2000), 남북통일에 있어서 북한의 외채문

제(2001),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을 둘러싼 주요 쟁점(2004) 등)과 관련된 연

구를 수행하였다.

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이러한 연구활동을 뒷받침하고 남북 법제 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

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하에 남북법제연구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법제처훈령(제

정 2006. 8. 1. 법제처 훈령 제190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남북법제연구위원

회는 자문기구로서 1. 통일과정에서의 남북 법제 정비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통일에 대비한 남북 법제 통합방안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3. 외국 통일과정에서의 법제통합사례 및 국내외 관련법제에 대한 조사‧연

구에 관한 사항 4. 통일에 대비한 남북 법제 연구 관련 관계부처 및 관계기

관간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남북 법제 연구와 관련된 사항

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그 조직은 위원회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실무기구로서의 남북법제실무연구반으로 구성되며, 필요

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둘 수도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법제처 차장) 및 주무위원(법제지원단장) 각 1인을 포함

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제처 차장과 법제지원단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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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위원은 남북 법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제

처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법제처 법제정책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지원 및 실무연구를 위하여 위원회에 남북

법제실무연구반(이하 “연구반”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연구반은 반장 1인, 

간사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되며, 연구반의 반원은 법제

처 직원 중 법제지원단장(반장), 재정경제부‧통일부‧법무부 및 행정자치부 

담당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과 법제정보협력담당관, 그 밖에 반장이 지명

하는 법제처의 직원이 된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

여 위원회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한다. 자문위원은 남북 법제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한다.

<표 Ⅱ-7> 남북법제연구위원회 위원
 

성 명  현 직 위

장명봉(1939년)  ‧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최종고(1947년)  ‧서울대 법대 교수

최금숙(1950년)  ‧이화여대 법대교수

윤대규(1952년)  ‧경남대 법대교수

신영호(1953년)  ‧고려대 법대교수

박훤일(1953년)  ‧경희대 법대교수

전복희(1955년)  ‧한국항공대학교 연구교수

정영화(1955년)  ‧서경대 법대교수

제성호(1958년)  ‧중앙대 법대교수

엄종식(1959년)  ‧통일부 정책기획관

배보윤(1960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손희두(1961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송삼현(1962년)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유 욱(1963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양영희(1969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사법정책담당관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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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활동

(1) 연도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실적 및 주요 내용

〈표 Ⅱ-8〉 연도별 남북법제연구보고서 발간실적

연 도 주   제

2000년도

(Ⅰ)

‧남북교류협력관련 훈령‧고시 등 행정규칙의 개선방안

‧이산가족 상봉 등의 인적 교류에 따라 예상되는 법적 문제점과 대응방안

‧남북간 투자보장방안 연구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새 남북관계정립의 법적 과제

‧동‧서독간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개정되는 법령 검토 등

2000년도

(Ⅱ)

‧북한 법제의 변천과 최근 입법동향

‧남북한 지방행정기구 법제의 비교‧연구

‧남북한의 교육법제 비교‧연구

‧북한의 환경법제 연구

‧남북한 보건의료법제의 비교‧연구

‧남북한 노동법제의 비교‧연구

‧남북한 산림법제의 비교‧연구

‧남북한 법령의 위계체계 검토

2001년도

‧2001년 남북법제 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

‧남북한 경협관련 분쟁해결방안 연구

‧남북한 스포츠교류협력의 법적 과제

‧남북한 무역의 WTO에서의 지위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남측 연합제와 북측 ‘낮은 단계 연방제’의 비교 및 상호 접점도출 방안

‧남측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법적 고찰

‧남북통일에 있어서 북한의 외채문제

‧중국의 정보통신관련 법제의 최근 경향

2002년도

‧2001년 남북법제 주요 쟁점 및 향후 전망

‧남한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에 따른 법적 고찰

‧보건복지 분야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적 과제

‧탈북주민의 국제법적 지위와 보호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과세 문제

‧북한의 대외개방관련 법제현황과 과제

‧북한의 경제특별행정구관련 입법과 향후 과제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 및 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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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주   제

2003년도

‧2003년도 남북법제연구와 그 향후 과제

‧접경지역에서의 교류협력 강화방안

‧남북한 경제교류관련 법제의 개선방향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노동규정의 현황 및 문제점

‧남북 수산물 교육에 관한 제도적 고찰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경협합의서의 법적 성격에 대한 고찰

‧북한의 헌법개정과 경제 개혁‧개방의 지향

‧북한의 인권실태와 구체적인 개선방안 모색

2004년도

‧베를린장벽 붕괴 15주년에 즈음하여

‧중국‧대만(양안) 교류협력법제에 관한 고찰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을 둘러싼 주요 쟁점

‧구 동독정권 범죄의 형사처벌 법리에 관한 연구

‧통일 후 동독의 노동법관련 제도의 개편

‧통일조약의 의의와 내용

‧헌법상 통일조항에 대한 법리적 고찰

2005년도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법제정비의 동향과 평가

‧북한의 경제개혁의 지원방안에 관한 고찰

‧통일경제특구 개발구상과 법‧제도적 실천과제

‧북한헌법상 주요 권력기구에 관한 고찰

‧비무장지대의 개발방안과 법적 검토사항

‧헌법과 남북통일

 

(2) 그 밖의 남북법제관련 자료발간 실적

〈표 Ⅱ-9〉 기타 연구실적

연 도 주  제

1990년도 ‧북한 및 공산권 국가 법령관계자료목록

1991년도 ‧북한법제개요

1992년도 ‧북한의 합영법제

1994년도 ‧북한법령용어 표기의 특성과 남북한 차이점 비교

1999년도

‧예멘통일

‧남북한 법제통합연구의 기본방향

‧남북교류협력법제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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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주  제

2001년도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Ⅰ)

2002년도

‧2002년도 중국법제 연구보고서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Ⅱ)

‧외국의 통일과정 사례연구

2003년도 ‧북한의 경제관련 법제자료집

2004년도

‧북한의 경제관련 법제자료집

‧중국의 개혁‧개방관련 법제자료집(Ⅲ)

‧중국의 조세관련제도

(3) 남북법제연구 간담회 추진실적 및 토론주제

〈표 Ⅱ-10〉 남북법제연구회 간담회 토론주제

연 도(회수) 주       제

1999년도

(2회)

‧제1차 :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관련 법제(6. 29)

‧제2차 : 한반도 주변정세와 통일정책(10. 29)

2000년도

(2회)

‧제1차 : 1) 바람직한 남북교류협력 방향(7. 12)

        2) 남북정상회담의 평가 및 후속조치(7. 12)

‧제2차 : 1) 경의선철도연결에 따른 법적 문제점 검토(12. 13)

        2) 북한법의 허와 실(12. 13)

2001년도

(3회)

‧제1차 : 남북경협 4개 합의서의 체결과정과 그 의의(3. 30)

‧제2차 : 중국 법제개혁의 전망과 과제(7. 24)

‧제3차 : 남북교역의 WTO에서의 법적 지위(11. 30)

2002년도

(2회)

‧제1차 : 남북경제협력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6. 11)

‧제2차 : 남북 공동 이용 하천의 관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검토(7. 16)

2003년도

(3회)

‧제1차 : 최근 북한법제의 동향과 특색(김정일체제의 법령정비를 

         중심으로)(5. 28)

‧제2차 : 남북합의서의 법적 효력 부여방안(6. 27)

‧제3차 : 개성경제특구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관한 고찰(11. 13)

2004년도

(2회)

‧제1차 : 비무장지대의 토지 등의 소유권(7. 6)

‧제2차 : 남북관계 발전기본법의 입법방향(11. 25)

2005년도

(2회)

‧제1차 :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전망(5. 25)

‧제2차 : 남북한의 헌법 비교 및 통합방향(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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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27

그간의 연구는 북한의 개별법령을 중심으로 이를 우리 법제와 비교‧연구

하거나 연구 수행 당시 발생한 주요 현안에 대한 검토를 위주로 이루어져 

왔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의 노력이 다소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또한 남북법제 연구 및 남북법제 통합에 대비한 준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법제처의 역할에 대하여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의 북한 법령

에 대한 연구는 법제처 외에도 대법원, 헌법재판소, 통일부, 법무부 등에서 

수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은 사법제도‧정책을, 헌법재판소는 헌법

재판 유사 사법제도‧정책을, 통일부는 교류‧협력법제를, 법무부는 민‧형사

법령을 주된 분야로 하고 있고 법제처는 행정법령을 주된 분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각 기관에서 주로 수행하는 연구는 큰 틀에서는 구분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분야에서는 중복 연구도 적지 않은 상황인 바, 이에 

따른 비효율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간 연계와 협조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가 법령제정의 주무부처라는 

특성을 살려 관련된 각 기관간의 연계와 조정의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외에도 대학, 민간연구기관, 학회 등에서 북한 법

령의 연구가 활발한바, 관‧학 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

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관간 연계와 협조 강화 방안으로 기관간 

연계 세미나 개최(북한법령 연구를 수행하는 각급 기관에서 세미나 등을 

개최할 때에 다른 유관기관에서 적극 참여)를 모색하고, 장기적으로는, 대법

원‧헌법재판소‧통일부‧법무부 등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관학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가로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특정 주제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

고, 매년 연말에 정례회의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통해 각급 국가기관, 법제

연구원 등 연구기관, 대학 등의 한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처는 북한 법령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담당할 주무부서로 볼 수 있는바, 북한법연구회 등 민간기관과 긴밀한 협조

27_법제처 자체의 평가임(법제처, 남북법제연구위원회 간담회 토의자료 , 2006년 8
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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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구축하여 북한법령의 변화추이를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남북법제 

통합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 입각하여 법제처의 거버넌스를 도출하여 보면 다음

의 도표와 같다.

〈도표 Ⅱ-5〉 법제처의 거버넌스 평가

평가지표 점수

참여성 5.5

전문성 5.8

네트워크성 5

분권화 5

효과와 효율성 5

법제처

0 2 4 6 8 10

참여성

전문성

네트워크성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

6. 국회

국회의 권한은 실질적인 측면에 따라 분류하면 입법권,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중요조약체결‧비준에 관한 동의권, 재정에 관한 권한, 대정부견제권, 

탄핵소추권,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자율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28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법제와 관련하여서

도 국회는 입법권의 행사를 통한 법률의 제, 개정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와 

28_김철수, 헌법학개론  (서울: 박영사, 1999), p.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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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를 통한 법률집행의 평가, 관계 장관 임명시 인사청문회29의 실시

를 통한 인사검증 그리고 그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경우에 있어

서의 탄핵소추권 행사 등 법률의 제정과정부터 그 시행, 인선 및 평가까지 

포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여기서는 국회의 작용 중 특히 입법작용에 초점

을 맞추어 법제도의 제‧개정 과정상의 거버넌스적 요소를 살펴보려고 한다. 

입법과정에서의 국회는 상징적으로 민의의 최종 논의‧결정 장소로서 의

미를 가진다.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법률은 국민의사의 대변자인 국회

의원의 토론과 심의를 거쳤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의사로 간주될 뿐만 아니

라, 효력상으로도 모든 국민을 구속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초인적인 능력이 없는 한 각 법률안에 대한 상세하고 전문적인 

검토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측면이 있

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식, 비공식의 거버넌스적 요소가 단선적이었던 전

통적 국회 모습을 보다 복선‧다층적이고 동태적인 모습으로 바꾸어 가고 

있다. 국회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본의회 중심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심의과정을 좀 더 전문화, 세분화하고 권한을 분권화하였으며, 국

회내부의 자율적 조직인 의원연구단체를 활성화하여 가고 있다. 또한 국회

의원은 의원보좌관을 통하여 의원의 활동을 지원, 보좌받아 그 업무의 전문

성과 효율성을 뒷받침받으려 하고 있다. 의원구성면에 있어서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두어 전문성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직 측면에서

는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등을 두어 전문적이고 효율적

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국회 바깥에서는 국회의원의 소

속정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

할 수 있도록 연구조직 설립을 권장하고 있다. 법제도적으로는 입법과정에

서 청문회, 공청회를 열 수 있거나 강제하고 있으며 청원제도를 두어 국민의 

의견이 법률안 제개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9_국회법 제65조의 2 제2항은 “대통령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우와 대법원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
소 재판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경
우에는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인사청문회를 
연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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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측면은 거버넌스적 시각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참여

성, 전문화, 네트워크성,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평가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중심이 아니라 실질적 활동의 중심에 있는 상임위원

회를 대상으로 그 조직구성과 활동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

서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샘플로 하여 그 조직 및 구성, 지원조직체계 

등을 살펴보고, 국회의원의 자율적 연구조직의 활동상황 등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한다. 

가. 통일외교통상위원회30

(1) 직무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에 관한 입법 기타의 의안을 예비적으

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설치된 17개의 상임위원회 중의 하나로서 

국회법 제36조 및 제3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 외교통상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속하는 법률안31, 예산안, 결산과 청원 등

의 심사와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국정감사 및 조사 등)를 행한다.

즉, 소관부처인 통일부 소관사항인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기타 통일에 관한 사무(정부조직법 제29조)와 외교

통상부 소관사항인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지원, 국제사정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정부

조직법 제30조),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인 민주평

통운영 행정지원 및 자문위원과 지역협의회 활동지원(민주평화통일자문회

30_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사이트(http://uft.na.go.kr/index.jsp)와 제17대 국회 통
일외교통상위원회 편람(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간행)을 위주로 
작성되었다. 

31_소관법률로는 통일부 소관의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통일교육지원법과 외
교통상부 소관의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정부대표및특별사절의임명과권한에관
한법률, 외무공무원법, 재외공관용재산의취득.관리등에관한특례법, 재외공관수입금
등직접사용에관한법률, 여권법, 해외이주법,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공관공증법, 한국
국제협력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행에관한특별법, 영해및접속수역법, 배타적경제수역법, 재외동포재단법, 대한민국
재외공관설치법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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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법 제9조 제5항)에 관한 사항들을 그 직무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연혁

위원회의 명칭은 제헌국회(48.10.7)에서는 외무국방위원회로 시작하였다

가, 제2대 국회(51.3.9)에서는 외무위원회로, 제13대 국회(88.6.20)에서는 외

무통일위원회로, 제15대 국회(97.11.18)에는 현재의 명칭인 통일외교통상위

원회로 명칭의 변화가 있었다.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양원제를 취하였었던 

제5대 국회에서는 민의원에서는 외무위원회, 참의원에서는 외무국방위원

회로서 활동하였다. 위원회의 명칭과 더불어 직무범위의 변화가 있었을 뿐

만 아니라 국회의원정수 및 위원회의 수에 따라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위

원정수도 변화가 있었다. 아래의 표와 같다.

〈표 Ⅱ-11〉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연혁

대 별 위원회 명칭(명칭변경일) 위원정수(인) 위원회수(인) 국회의원수(인)

1대 외무국방위원회(48.10.7) 30 8 200

2대
〃

외무위원회(51.3.9)
15

12

13
210

3대 〃 15
13

14
203

4대 〃
16

12
14 233

5대
민의원:외무위원회

참의원:외무국방위원회

12

12

13

9

233

58

6대 외무위원회 11 13 175

7대 〃 11 14 175

8대 〃 15 14 204

9대 〃
17

19
14 219

10대 〃 19 14 231

11대 〃
23

24
14 276

12대 〃 21 14 276

13대 외무통일위원회(88.6.20)
18

16

16

17
299



1020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위원정수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비교섭단체

26 12 11 3

대 별 위원회 명칭(명칭변경일) 위원정수(인) 위원회수(인) 국회의원수(인)

14대 외무통일위원회(88.6.20) 16
17

16
299

15대
〃

통일외교통상위원회(97.11.18)
24 16 299

16대 〃 23 17 273

17대 〃 26 17 299

출처: 제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편람

(3) 구 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위원 중 임시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

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위원의 임

기와 동일하다. 

위원의 선임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

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 또는 개선하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이를 행한다.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2년이며,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

하여 의원의 임기개시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간사는 각 교섭단체별로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

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표 Ⅱ-12>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구성

* 위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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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원회 현황

종  류 위  원

법안심사 소위원회(7인) 임종석 정의용 최재천 박 진 권영세 진 영 권영길

예산결산 기금심사 
소위원회(7인)

배기선 이화영 최 성 고흥길 김무성 박종근 정몽준

청원심사 소위원회(7인) 문희상 장영달 정동채 김용갑 남경필 이해봉 한화갑

(4) 권 한32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안심사에 앞서 위원회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본회의의 의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1차적인 심사권을 가진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거나(국회법 제66조), 수정안 또는 대안을 제출할 수 있고

(국회법 제95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87조) 심사를 보류시킬 수도 있다. 또한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률안 기타

의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51조), 의원발의 의안 및 동의의 철회

동의(국회법 제90조), 정부제출 의안의 수정, 철회 동의(국회법 제90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예산안 및 결산 예비심사,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예비심사를 행하

며, 국정감사, 조사를 행한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

도록 부수적 권한으로서 위원회의 보고‧서류제출요구권(국회법 제123조), 

전문위원의 자료요청, 국무위원 등 출석요구권(국회법 제121조 2항), 증인‧

감정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권(국회법 제129조 제1항), 폐회 중 증언 또

는 서류제출 거부 성명요구권(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등을 가진다.

나. 위원회 입법활동지원 보좌기구 - 전문위원실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

32_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제17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편람, 
2004, pp.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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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식을 가진 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고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다. 

위원회에는 의안심사에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석전문위원(차관

보급)외에 전문위원(2급) 또는 수석전문위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입법심의

관(2급 또는 3급)과 수석전문위원·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의 업무보좌와 

위원회의 의사진행 및 일반행정업무처리를 위한 입법조사관(3급 내지 5급) 

및 기타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 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직공무원

으로도 보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기타 소관사항과 

관련한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행하며, 이를 위하여 정

부‧행정기관 기타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 및 본회의(본회

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 필요)에서 발언할 수 있다. 

 

<표 Ⅱ-13>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입법지원 공무원 구성

직위(직급) 분 장 업 무

수석전문위원

(차관보급)

 - 외교통상부 소관 업무 주관 

 - 소관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예비심사,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및 행정업무 총괄 

 - 위원회 소속 직원 지휘·감독

전문위원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소관 업무 주관 

 - 소관의안에 대한 자료수집, 예비심사,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서 작성 

 - 수석전문위원 부재 중 업무 대행

부이사관(3급)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관한 업무 보좌 

 -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입법조사관(4급)

 -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행정실장 

 -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 위원회 일반행정 업무 및 자료실 운영 

 -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한미의회청소년교류사업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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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직급) 분 장 업 무

입법조사관(4급)
 - 외교통상부에 관한 업무 보좌 

 -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입법조사관(4급)
 - 외교통상부에 관한 업무 보좌 

 -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입법조사관(5급)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관한 업무 보좌 

 -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연구

 -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입법조사관보(6급)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관한 업무 보좌 

 - 의안심사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의안현황 관리 

 - 한미의회청소년교류사업 업무

입법조사관보(7급)
 - 위원회 일반행정·예산 및 자료실 운영 

 - 한미의회청소년교류사업 업무

사무원(7급)
 - 위원회 입법조사관실 업무 보좌 

 - 위원회 홈페이지 관리

사무원(9급)  - 전문위원실 업무 보좌, 입법조사관실 업무 보좌

사무원(10급)  - 수석전문위원실 업무보좌, 입법조사관실 업무 보좌

다. 의원연구단체

(1) 개 관 

국회는 입법정책개발 및 의원입법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의원들이 소속정

당을 초월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관심있는 분야의 연구활동을 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지원은 1993년 11월 1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서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을 의결한 이래 1994년 2월 7일에 제정된 국회의원

연구단체지원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17대 국회에는 62개 단체가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다. 

 

(2) 구성 및 활동

의원연구단체는 동일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2인 이상의 국회의원

으로 구성하고,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사무처에 등록하

여야 한다. 의원연구단체는 교섭단체별로 인원수가 적절한 비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각 의원연구단체는 단체의 대표의원과 연구책임의원

을 선정하여야 한다. 단, 국회의원은 3개 연구단체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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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33 

의원연구단체의 주요활동은 정책연구활동이 중심이 되며, 각종 법안 제‧

개정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조사, 세미나, 공청회, 심포지엄, 간담회 등 개최, 

국내‧외 현지시찰 자료수집, 설문조사, 정책연구보고서 내지는 자료발간 등

의 활동을 한다. 

특히 통일과 관련한 연구단체로서는 국회한민족통일연구회, 남북교류협

력의원모임, 한민족평화네트워크,민족대통합을위한국회의원연구모임, 국회

안보포럼 등이 있다.

 

라. 평가

국회의 활동과 관련한 국회의 거버넌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

적인 법제도 형성 및 시행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사례분석이 필요할 것이나, 

이는 3장에서 후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국회의 행위자 측면을 중심으로 

개략적으로 조망, 평가해 본다. 

국회의 입법과정은 제도적으로 참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계되어 있지

만 정치적 상황과 운영에 따라 오히려 더 폐쇄적일 수 있다는 난점이 있다. 

법제 개정시에 공청회를 열도록 하고 있고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청원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만, 그 의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정당중심의 정치현실로 말미암아 합리성과 타당성을 중시하기보다

는 정치적 이해득실이 우선시될 수 있다.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국회는 상임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적 심의를 도모하고 전문위원을 두고 각종 위원회

를 보좌할 뿐더러 국회의원 개인에게는 보좌관제도를 주어 그 업무의 효율

성과 전문성을 끊임없이 제고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개인적

으로도 각종 연구단체를 두어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 자체의 복잡다기성과 날로 늘어가는 전문적 입법의 요구, 그리고 행정

부 제기의 입법에 비해 아직도 미미한 수준의 의원 입법은 전문성의 보완을 

33_연도별 구성추이는 다음과 같다.

구분 14대 15대 16대 17대

연도 94 95 96 97 97 98 99 00 00 01 02 03 04 05 06

수 18 22 22 35 37 44 45 45 42 47 49 51 51 6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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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요구하고 있다고 보인다. 분권화 측면에 있어서는 국회의 업무 중심을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점점 옮기는 

추세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만 하다고 여겨지지만 현대의 정당중심주

의적 경향으로 인해 국회 본연의 임무가 정당으로 옮아져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상과 같은 국회의 활동과 관련한 국회의 거버넌스를 평가하여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도표 Ⅱ-6〉 국회의 거버넌스 평가

평가지표 점수

참여성 7.5

전문성 4.2

네트워크성 6.25

분권화 7.5

효과와 효율성 5

국회

0 2 4 6 8 10

참여성

전문성

네트워크성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

7. 시민단체 

일반적으로 남북 통일 및 대북 지원 시민단체는 많이 있지만, 이러한 시민

단체들에게서 법제 부문에서의 거버넌스라 할 만한 두드러진 활동 양상을 

발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러한 이유는 법제에 관한 전문성 또는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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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렵고 재정적, 인력적으로 열악하다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대북관계에 

산적한 문제들, 예컨대 핵, 미사일 등 남북 간 교류보다 긴장관계를 유발하

는 문제들이 당면하고 있기 때문에 정세에 민감한 시민단체의 특성상 남북 

교류협력과 관련한 법제에 대한 활동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측면

도 작용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법제도 거버넌

스의 행위자로서 시민단체의 동태는 여느 행위자 영역에 비해 활발히 작동

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행위자로서의 시민단체는 아래

에서 보는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관계발

전에관한법률에 있어서 거버넌스 양상은 대체로 의제설정과 정책분석의 수

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3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이라 함)는 1998년 이후 화해협

력의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00여개의 정당, 종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통일운동 상설협의체로써 민관 협치라는 측면에서 가장 전형적인 기구라 

할 수 있다. 

민화협은 각계 각층의 다양한 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상임의

장회의 및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수직적 회의 단계 구조를 통해 의견

을 조율, 운영하고 있다. 법제 부문에 있어서는 정책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은 정책위원장 간담회, 집행위원회 회의, 

상임위원장 회의의 순으로 논의, 결정된다.35 정책위원회는 정책위원장과 

정책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책위원장은 총 5인으로 국회의원36, 교수, 

시민단체, 통일연구원 등으로 민간과 정부, 정당으로 함께 이루어져 있다. 

또한 분야별 사업에 따라 총 150여명의 정책위원이 구성되어 있다.37 

34_이하의 내용은 2006년 8월 18일(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점호 정책실 부
장과 인터뷰 내용 및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주요 인터뷰 내용은 
각주 처리하였다. 

35_민화협 의사 결정 구조 및 (전문성 측면에서) 법제 부문을 담당하는 별도 부서 설
치 여부에 대한 답변이다.

36_민화협의 위원장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통외통위) 위원 중 2인이 포함되도록 되
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이 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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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원회는 남북민간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에 대한 대 토론회(남북

교류협력의 현황과 과제)(2000.5.29), 6‧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법‧제

도 개선방안 공청회(2001.8.7), 제4회 민화협 지역포럼 ‘한국경제의 과제와 

남북경제협력’(부산, 2003.12.18), 남북관계 정책토론회 ‘17대 국회에서의 남

북협력 법제도 정비 방안’(국회, 2004.6.22), 2005 평화통일운동 평가와 인천

시민대화(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미래)(2005.12.8) 등의 공청회 및 토론

회를 통해 법 제정 또는 개정 운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문화교류진

흥법 제정 운동을 하고 있는데, 동법 입안의 필요성 내지 당위성에 대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공유하고 입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치’라는 

측면에 가장 부합하다고 보이는바,38 앞으로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화협은 전체 예산의 약 10%정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각 행

사(예컨대 통일대축전, 815민족대회 등) 때마다 협력기금 등을 지원받고 있

다.39 한편, 대북관련 사업의 특징상(북한 방문 전후의 보고 등) 통일부와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회의나 모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40 

그러므로 민화협의 거버넌스를 평가지표에 기초하여 도출하여 보면 다음

과 같다.

<도표 Ⅱ-7> 민화협의 거버넌스 평가

평가지표 점수

자율성 6

전문성 4

참여성 5.4

네트워크성 8.8

효과와 효율성 2.5

37_정책위원회의 구성 조직에 대한 답변이다. 
38_남북교류법제에 관련한 민화협의 주요 활동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의

견이다.
39_재정 확보 및 운영 상황에 대한 답변이다. 
40_네트워킹 측면에서 정부와의 교류 내지 협력 여부 및 정도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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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화 협

0 2 4 6 8 10

자 율 성

전 문 성

참 여 성

네 트 워 크 성

효 과 와  효 율 성

나.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41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하 ‘우리민족’이라 함)’은 그 

산하에 정책 및 연대 사업기구로서 설립된 평화나눔센터를 통해 법제 부문

에서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민족은 1996년 설립부터 대정부 

건의서, 기자회견, 법 개정 운동 등 법제 활동을 벌여 왔고 2003년 11월 정책

연구기관인 평화나눔센터를 분설하여 법제 부문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

고 있다. 

평화나눔센터는 교수, 연구소 연구위원 등 남북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

어 있다. 또한 월 1회의 정책포럼과 분기별 정책토론회,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42 

〈표 Ⅱ-14〉평화나눔센터 2005 월례정책포럼 및 토론회

- 월례정책포럼

일시 주제 발표자 

1/20 2005년 북한 신년사, 분석과 전망
전현준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24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과 북미관계 전망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

41_이하의 내용은 2006년 8월 18일(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종무 기획실장과의 
인터뷰 내용 및 수집된 자료에 의한 것이고 인터뷰 주요 내용은 각주로 표기한다.

42_법제 센터의 구성 조직 및 주요 활동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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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주제 발표자 

3/23 7·1조치 이후 북한 사회 및 주민생활의 변화 노옥재(좋은벗들 사무국장)

4/20 북한 주민의 살림살이와 호주머니 경제활동 김영수(서강대 정외과 교수)

5/25
대북지원 시민단체와 평화운동 : 

독일과 한국의 경우
박경서(인권대사)

8/23 미국의 한반도정책 결정과정과 NGO 활동
피터 벡(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사무소장)

9/27 제4차 6자회담의 평가와 후속 조치
박건영(가톨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0/26 대북지원 프로젝트와 대안에너지 활용 방안 이필렬(에너지대안센터 대표)

11/22 1949∼1989년 동서독간 경제교류
페터 가이(프리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한국소장)

- 토론회

전문가토론회

7/25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경험

9/8 대북 개발지원의 쟁점과 정부·NGO의 역할 및 협력방안

11/16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의 현황과 평가 :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6/22 대북지원 10년의 성과와 과제

10/25 북한 개발지원의 과제와 추진전략

12/20 대북지원 프로젝트의 평가와 교훈

또한 대북 인도지원 전문 웹사이트인 북한채널(www.nkchannel.org)을 

운영하고 월 1회 이메일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년 활동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개정 활동은 의제 설정에서뿐 아니라 정책 집행 내지 평가를 

통한 피드백으로써 새로운 정책 집행으로 연결되는데 일정 정도 영향을 주

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남북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을 민간 차원으로 확대하도록 하고, 남북협력기금

법에서는 NGO들의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을 규칙으로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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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그 실례이다.43 

우리민족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 정기 국회

에 심의예정으로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44  

이상과 같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활동을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평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 Ⅱ-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거버넌스 평가

평가지표 점수

자율성 8.1

전문성 5

참여성 5.4

네트워크성 7.5

효과와 효율성 2.5

우 리 민 족 서 로 돕 기 운 동

0 2 4 6 8 10

자 율 성

전 문 성

참 여 성

네 트 워 크 성

효 과 와  효 율 성

다. 참여연대45

참여연대는 권력감시단체로서 경제, 사법, 의정, 사회복지, 과학, 국제연

43_현재까지 법제 활동에 대한 평가 의견이다. 
44_향후 활동 계획에 대한 답변이다.
45_본 내용은 2006년 8월 16일(수) 참여연대 내 평화군축센터의 박정은 팀장과의 인터

뷰 내용과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고 주요 인터뷰 내용은 각주로 표기하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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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대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참여연대 

내 정책연구를 위한 참여사회연구소가 의견 및 자문을 해왔으나, 2003년 

참여연대 내 부설센터로서 평화군축센터가 설립되면서 보다 집중적이고 주

요하게 정책대안을 생산하고 있다. 평화군축센터는 북한 전문가(교수)를 소

장으로 하고 변호사, 교수 등이 참여하여 이들로부터 다양한 의견 및 자문을 

받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재정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받지 않으며 남북 관련 법제 뿐 아니라 북핵, 미사일, SOFA, 이라크 전쟁 

등 국내외 외교 안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련 법제에 대한 지속적인 거버넌스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46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참여연대는 2004년에 의견청원을 내고, 이후 

공청회 등에 참여하여 국회에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남북관

계발전법으로 입법 통과되었으나 참여연대에서 주요하게 주장한 내용들, 

이를 테면 남북관계에 대한 최상위 기본법으로서의 원칙 및 법제도 구축,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의 반영, 남북관계발전위원회47를 별도의 사회적 합의

기구로 구축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반영되지 못했다.48 [참여연대에서 

남북 교류 관련 법제 부문에 있어서의 거버넌스라 함은 현재로서는 동 위원

회에 위원으로 참여, 활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6 남북교류법제와 관련한 단체의 주요 활동에 대한 답변 중이다.
47_ 200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19584호로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8조는 위원회의 위원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위원회 위원) 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의 공무원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2. 통일부차관 3. 외교통상부차관 4. 법무부차관 5. 국방부차관 
6. 문화관광부차관 7. 농림부차관 8. 산업자원부차관 9. 건설교통부차관 10. 기획
예산처차관 11. 국가정보원차장 12.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
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48_법제 관련 활동 내용과 그에 대한 의의 내지 평가에 대한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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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Ⅱ-9> 참여연대의 거버너스 평가

평가지표 점수

자율성 8.8

전문성 4.5

참여성 3.3

네트워크성 7.5

효과와 효율성 2.5

참 여 연 대

0 2 4 6 8 10

자 율 성

전 문 성

참 여 성

네 트 워 크 성

효 과 와  효 율 성

라. 평가

이상의 시민단체 실태조사를 통해 볼 때 법제 부문에서의 시민단체 거버

넌스는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대체로 정부

로부터 독립적인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대북지원, 인권, 통일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고 그러한 운동들이 정책 반영에 투영되

기도 하는 반면,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의 의견 반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실제적으로 이들 단체의 참여 내지 접근성 자체가 용이하

지 않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49 이에 따라 시민단체들은 거버넌스 

과정상 의제설정 및 정책분석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50 

49_법제 부문에서의 거버넌스 행위자로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미약한 원인에 대한 참
여연대 박정은 팀장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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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시민단체 외 경제 기관 즉,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남북경협

위원회, 한국토지공사 개성사업회 등도 남북교류법제와 관련한 거버넌스 

행위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개성에 진출한 많은 기업을 대상

으로 하고 있고, 남북관련법의 적용에 가장 직접적인 실무 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제, 개정에 거의 참여가 없다(정부로부터의 의견 요청도 없고 

이들 기관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이 시민단체를 

행위자 영역으로 두고 볼 때 법제 부문에서의 거버넌스는 아직 관치중심적

으로 거버넌스로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의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평가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자율성과 전문성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도표 Ⅱ-10> 시민단체의 거버넌스 평가

시 민 단 체 의  거 버 넌 스

7.6

4.5

4 .7

7 .9

2 .5

0 .0 2 .0 4 .0 6 .0 8 .0 10 .0

자 율 성

전 문 성

참 여 성

네 트 워 크 성

효 과 와  효 율 성

8. 학술연구단체

가.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북한법연구회

(1)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회는 북한법 연구에 뜻을 같이 하는 학자들이 모여 1993년 1월 

50_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이종무 실장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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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발족하였다. 남북한의 통일과업에 대비하

고 법학과 법실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회칙 제2조), 

이를 위하여 북한법에 관한 ① 연구, 출판, 자문, 발표회, 강연 및 강의 ② 

연구자의 양성과 교류 ③ 그밖에 본 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회칙 제4조). 

북한법연구회의 연구활동을 간략히 소개하면, 창립 초기 연구회에서 공

동연구과제(‘북한법의 체계와 특색’)를 수행하여 단행본을 발간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北韓法律行政論叢｣을 제10집(1995.12.30)까

지 간행하였다. 1994년 4월부터 1달에 1번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으며, 제7

회(1994.6.29)부터 논문 발표가 있었다. 월례회는 그 시기에 쟁점이 되는 문

제들을 발표하기도 하고, 북한법에 관심 있는 외국 학자나, 남북교류에 직접 

관여하는 실무가 등을 초청하여 발표하게 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2)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편,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는 연구소의 연구기능과 대학의 교육기능

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통일시대에 부응하는 법‧

제도의 개선방안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국민대학교의 BK21 북한

법제 및 통일법제 핵심사업 수행과 연계한 전문 연구센터로서 2001년 8월에 

설립되었다.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의 설립 목적은, ① 북한법제에 관한 

연구와 자료수집 ②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을 위한 

북한의 법‧제도 연구 ③ 국내외 학술교류 및 제반 협력사업 추진 ④ 통일을 

위한 ‘법‧제도의 Infra’ 구축에 있다. 북한법제연구센터는 북한법제의 조사 

연구를 비롯한 위에서 언급한 통일대비 과제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연구하

며 남북간 학술교류를 추진하여 학술자료를 교환하고 학술회의를 공동개최

하는 것이다.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는 국내 법과대학 중 유일하게 북한

법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법연구

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가히 북한법연구의 메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북한법연구회와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함께 살펴본다. 

북한법제연구센터는 ｢북한법연구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국‧내

외 학술회의’를 가지고, 매월 ‘월례연구발표회’를 열고 있는바(2001년 8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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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06년 7월 현재까지 44회 개최), 북한법연구 월례연구발표회 개최 내역

은 <표 Ⅱ-15>와 같다. 

<표 Ⅱ-15> 북한법연구 월례연구발표회 개최 내역

회수 주제 성명 및 직위 개최일 장소

제63회 2001 평양축전의 의미와 교훈
장명봉

(국민대 교수)
2001.9.27 세실

제64회 북한의 가공무역법
이백규

(변호사)
2001.10.25 세실

제65회 북한내 투자기업의 노무관리
윤대규

(경남대 교수)
2001.12.10 세실

제66회 북한의 지적재산권
이은정

(경북대 교수)
2002.3.27 세실

제67회
북한의 출입국 및 관세 법령에 

관한 고찰

정영화

(서경대 교수)
2002.4.26 세실

제68회 통일에 대한 금융측면의 접근
박훤일

(경희대 교수)
2002.5.24 세실

제69회 사회주의계약법
김상용

(연세대 교수)
2002.6.27 세실

제70회 중국 물권법의 입법동향과 주요내용
조성국

(경민대 교수)
2002.9.27 세실

제71회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의미와 평가

장명봉

(국민대 교수)
2002.10.24 세실

제72회
북한의 1999년 개정형법에 

관한 고찰

이백규

(변호사)
2002.11.27

스칸디나비안 
클럽회의실

제73회
북한 개성 및 금강산

특구법제의 과제와 전망

윤만준

((주)현대아산 

상임고문)

2003.1.28 세실

제74회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윤대규

(경남대 교수)
2003.3.28 세실

제75회 북한 민법상의 소유와 계약제도
신영호

(고려대 교수)
2003.4.24 세실

제76회 북한의 형법, 변화하고 있는가?
한인섭

(서울대 교수)
2003.5.29 세실

제77회 북한과 중국의 매매법 비교
김상용

(연세대 교수)
2003.6.26 세실

제78회 중국 행정법의 현황과 과제

정이근

(중국인민대법

학원)

2003.7.24 세실

제79회 북한의 노동법제의 동향
이철수

(서울대 교수)
2003.8.28 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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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주제 성명 및 직위 개최일 장소

제80회
북한의 법제도와 인권보장;

어디까지 왔는가?

제성호

(중앙대 교수)
2003.9.25 세실

제81회 오늘의 북한사회, 변하고 있는가?
북한현장조사

연구단(14명)
2003.10.27 세실

제82회 북한의 재판제도

이승련(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2003.11.27 세실

제83회 남북경협관련 분쟁 사례
윤대규

(경남대 교수)
2003.12.26 세실

제84회 북한에서의 법과 종교
최종고

(서울대 교수)
2004.2.26 세실

제85회
개성공단 건설과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김고중

(현대아산특보)
2004.3.30 세실

제86회
남북간 합의서의 최근 

현황과 법적 과제

이효원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

2004.4.29 세실

제87회
북한의 경제관리형태와 최근

경제의 변화

정봉렬

(한국산업은행 

조사부장)

2004.5.27 세실

제88회
남북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른

법적 문제

김동환

(법과인권연구

소소장)

2004.6.30 세실

제89회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 

대한 조항별 분석

박정원

(국민대겸임교수)
2004.7.29 세실

제90회
국가보안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김승교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2004.8.26 세실

제91회
체제전환국의 인프라 재건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박훤일

(경희대 교수)
2004.9.30 세실

제92회 남북경협의 제약요인과 확대방안

김영윤

(통일연구원 

북한경제연구

센터 소장)

2004.10.28 세실

제93회

북한의 2004년 형법개정의 

내용과 그 의미: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한인섭

(서울대 교수)
2004.12.9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제94회
북한의 2004년 형법개정의 

배경과 의미

윤대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

소 부소장)

2005.1.27 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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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주제 성명 및 직위 개최일 장소

제95회 북한의 무역법‧제도와 실제

박광서

(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팀 

과장)

2005.2.24 세실

제96회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경제에서의 가격개혁의 

경제적 분석

정영화

(서경대 교수)
2005.3.31 세실

제97회 북한의 손해보상법
김상용

(연세대 교수)
2005.4.29 세실

제98회 개성공단법제의 현황과 과제

유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5.5.26 세실

제99회 북한의 인권과 법

김동환

(법과인권연구

소 소장)

2005.7.28 세실

제100회 북한주민의 법의식

윤대규

(경남대극동문제

연구소 소장)

2005.12.30 세실

제101회
중국‧대반교류법제와 

남북교류협력법제에 주는 시사점

최은석

(경남대극동문제

연구소 

연구교수)

2006.1.26 세실

제102회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

오윤

(서울시립대교수)
2006.2.23 세실

제103회 남북상사분쟁 사례와 중재

조정규

(법무법인 정평 

변호사)

2006.3.30 세실

제104회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이혼문제
신영호

(고려대 교수)
2006.4.27 세실

제105회
북한에서의 법학의 동향과 

법학자들의 연구실태

김동환

(법과인권연구소 

소장)

2006.5.25 세실

제106회
남북한특수관계론의 

국제법적 활용방안

이효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6.6.30 세실

또한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북한법연구회는 국내학술회의 및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그 개최 내역은 <표 Ⅱ-1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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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6> 국내외 학술회의 개최 내역

명칭 주최 주제 시기 장소 비고

제1회 한‧중 
국제학술회의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과 공동 

주최

한‧중 법제발전 및 
북한법제동향

2000년 
8월 11일 

중국 
인민대학 
법학원

제1회 한‧중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발간

제2회 한‧중 
국제학술회의

중국 연변대학 
동북아국제정치
연구소와 공동 

주최 

중국과 북한의 
경제개혁‧개방관
련 법제동향

2001년 
8월 2일 

중국 대학 
도서관 3층 
회의실 

제2회 한‧중 
세미나 

발표논문 및 
자료집 발간

제3회 한‧중 
국제학술회의

상해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복단대학 

법학원과 공동 
주최

남북한 
교류협력법제와 
중국‧대만(양안)관
계법제의 현황과 

전망

2002년 
7월 30일 

중국 상해 
동호빈관 

제3회 한‧중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및 
자료집 발간

제4회 한‧중 
국제학술회의 

중국 북경 
인민대학 

법학원과 공동 
주최 

동북아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2002년 
12월 
11일

중국 북경 
인민대학 
법학원 

학술회의실

동북아 경협 
국제학술회의 

발간

북한법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북한법연구회
북한 정권 55년: 
북한법제의 
변화와 전망

2003년 
11월 

1일～2일

세종문화회
관 소회의실

북한법연구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발간

2004 한‧몽 
국제학술회의

몽골국립법제센
터, 몽골국립대 

법대, 
몽골과학원연구
센터와 공동 주최

한국‧북한‧몽골의 
법제현황과 전망

2004년 
7월 9일

몽골 
국립법제센터
(울란바토르)

한‧몽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발간

2005 한‧중 
국제학술회의

중국복단대학 
법학원과 공동 

주최 

동북아시대의 
한국과 중국의 
법제 발전

2005년 
6월 28일

한국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세미나실

2005 한‧중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2005 한‧대 
국제학술회의 

국립대만대학 
법률대학원과 
공동 주최

중국‧대만(양안)과 
남‧북한의 
교류법제의 
동향과 과제

2005년 
7월 8일

국립대만대
학 법률학원 
제1회의실(

대만 
타이페이)

2005 한‧대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광복 60주년 
기념 

통일대비 
학술회의

북한법연구회
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2005년 
8월 30일

배재빌딩(정
동) A동 L층 
세미나실

광복 60주년 
기념 통일대비 

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2005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북한법연구회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제도적 
인프라 구축방안

2005년 
11월 18일

배재빌딩(정
동) A동 L층 
세미나실

2005 ‘북한법 및 
남북관계법’ 
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2006 
‘남북한통일

과 법’ 
해외학술회의

미국 하와이대 
법대와 공동 주최

남북한 법비교와 
통일법의 모색

2006년 
2월 17일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학술회의실 
(미국 하와이)

2006 ‘남북한 
통일과 법’ 
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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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주최 주제 시기 장소 비고

2006 한‧몽 
학술회의-‘체
제전화법제’ 
국제 학술회의

몽골국립법제센터, 
몽골 국립대 법대, 

몽골과학원, 
몽골정부 국토청 

공동 주최

한국‧북한‧몽골의 
민사법제와 
토지법제의 
동향과 과제

2006년 
7월 7일

몽골 
국립법제센터
(울란바토르)

2006 한‧몽 
국제학술회의 
논문집 발간

한편, 북한법연구회는 국내 유일한 북한법 전문 저널인 ｢북한법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北韓法硏究｣지는 월례연구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수

정‧보완하여 년 1회 발간되고 있는바, 1997년 12월 창간호가 나온 이래 제8

호(2005.6.30)까지 발간되었다. ｢北韓法硏究｣에는 연구논문 외에도 북한의 

새로운 법령, 자료 등을 부록으로 소개하고 있어 북한법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북한법연구회에서는 지난 10여년간 수집해 온 북한법령

들을 내용상 부문별로 분류하여(대체로 우리 법전의 분류체계에 준하여) 

｢김정일체제하의 최근 북한법령집｣을 2005년 1월 15일 출간하였는바, 이 

법령집에는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들과 남한과 관

련성이 많은 시행규정 등 총 193개 법령이 수록되었다(헌법을 포함한 법률

이 모두 132개, 시행규정이 모두 61개). 특히 2006년 6월, 북한법연구회 장명

봉 회장(국민대 명예교수)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

국 법전(대중용)｣ 증보판을 수집하고 입법동향을 분석하여 북한법연구회 

월례발표회에서 “북한의 최근 입법동향(2004-2005)”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흐름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또한 북한법연구회는 지금까지 총 8차례 남북학

술교류를 추진해 오면서 북한의 여러 학자들을 만나 학술부문 상봉토론회

에서 남북간 학술교류협력문제를 논의하고 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

울여 왔다.51    

51_ 2002년 6월 금강산에서 열린 6‧15 남북공동선언 제2주년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행
사에 남측민간대표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장명봉 회장은, 북한 사회과학원 법학연
구소 한석봉 소장을 만나 남북학술분과 모임에서 남북의 법학자들도 민족화해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하여 법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나가기로 하는 데에 의
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어 2005년 9월에
는 중국 심양에서 있은 국제고려학회 학술행사에서 한석봉 소장을 만나 법분야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구두로 합의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일내에 
남북경협법제 관련 학술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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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와 함

께 매월 ‘통일법 포럼’을 개최하고 있으며 통일법 포럼 개최 내역은 <표 Ⅱ

-17>과 같다. 

<표 Ⅱ-17> 통일법 포럼 개최 내역

회수 주제 성명 및 직위 개최일 장소

제1회
남북화해협력시대의 북한법제 

현황과 전망
장명봉(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 소장) 2004.1.28
서초동 
변호사회
관 회의실

제2회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 후의 

개편방향 김상용(연세대 교수) 2004.2.25 상동

제3회 남북경협, 어디까지 왔나? 조건식(통일부 차관) 2004.3.30 상동

제4회 북한의 사법제도
김상균(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4.4.27 상동

제5회 북한 형사법의 현황과 전망 한인섭(서울대 교수) 2004.5.25 상동

제6회 남북경협 활성화와 분쟁사례
윤대규(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부소장) 2004.6.22 상동

제7회 내가 겪은 북한, 오늘과 내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2004.10.5 상동

제8회 통일준비의 현황과 과제
이효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4.11.9 상동

제9회
미국의 북한인권법: 그 의미와 

파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2004.12.7 상동

제10회
2004년 북한형법 개정의 의미와 
평가: 죄형법정주의를 향한 일대 

진전인가?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
2005.1.18 상동

제11회 북한의 새로운 상속법
신영호

(고려대 법대 교수)
2005.3.29 상동

제12회
북한의 경제변화와 
사회주의상업법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2005.5.12 상동

제13회
북핵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안보리 회부 및 선제공격론을 

중심으로

이상면

(서울대 법대 교수)
2005.7.5 상동

제14회
개성공단 성공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유욱(법무법인 태평양 
북한팀 팀장, 변호사) 2005.9.27 상동

제15회
남북교류협력 활성화에 따른 
남북사법공조 방안 모색

한명섭

(법무법인 장한 변호사)
2005.12.13 상동

제16회
북한의 인권문제:

관련북한법제의 현황과 과제

김동균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2006.2.7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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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주제 성명 및 직위 개최일 장소

제17회 남북경제협력과 북한의 노동법제
이철수

(서울대 법대 교수)
2006.4.25 상동

제18회
북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미와 내용 및 평가

이백규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06.6.27 상동

※2005년 2월부터는 격월로 개최함.

그 밖에 국민대 법제연구센터는 전국 법학교수로 구성된 한국법학교수회 

산하에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북한법연구자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도 했으며 북한법제연구센터‧한국법제연구원간 학술교류(2003. 

11.5)를 통하여 양 기관은 아시아 각국의 법령정보 및 그 연구에 관한 정보

교환, 공동연구, 연구 인력의 교류 및 편의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북한법제연구센터는 국민대 대학원 법학과에 북한법 전

공을 개설하고 학부와 연계하여 북한법 및 통일법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BK21 참여 대학원생 및 일반대학원생들이 본 연구센터의 자료를 활용하여 

석‧박사 학위논문을 작성‧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법제분야에서 북한법 전문

가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통일대비 전문가 양성과 관련하여 국민대 

법대 북한법제연구센터에서는 사법연수원의 의뢰를 받아 사법연수원생 통

일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2004년, 2005년에 전문기관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 평가

이상의 국민대 북한법연구센터 및 북한법연구회의 연구 활동을 거버넌스 

측면에서 살펴보면, 먼저 북한법제연구센터는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과 중

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따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설립된 연구

기관인만큼 북한법연구회보다는 “통일을 위한” 법제에 관한 전문성이 좀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 활동을 북한법연구회와 

함께 추진하면서 구성원과 연구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전문성이나 

참여성 면에서 북한법연구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법연구센터는 북한법연구회, 한국법학교수회 산하 북한법연구특별

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등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술회의 및 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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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발간, 연구 인력의 교류 및 편의지원, 정보교환 등 타 연구기관과의 협력

관계가 매우 긴밀한 편으로 거버넌스의 지표로서 네트워크가 상당히 발달

해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역시 본 연구에서 행위영역으로 삼고 있는 ‘통일

을 위한’ 영역에 대한 참여성은 높지 않으며 대부분의 활동이 사법연수원생 

통일법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등 통일법제의 

연구활동 및 통일법 전공 전문인력 양성에 치중되어 있는 편이다. 

한편, 북한법연구회의 경우 통일법제 관련 활동에 거버넌스의 자율성 지

표를 대입하여 살펴보면, 북한법연구회는 정부와는 독립적으로 재정의 

100%를 회비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는 등52 자율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또한 매년 연구논문 외에 일반인이 접하기 어려운 북한의 

새로운 법령, 자료 등을 소개하는 ｢北韓法硏究｣지의 발간, 국내외 학술회의

를 개최하는 등 북한 법제 및 통일법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생산 능력 

면에서 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인 기관이라 할 만하다. 특히 북한법연구회의 

주목할 점은 바로 네트워크이다. 월례회나 학술대회 때의 참여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학회 소속 교수 외에 이종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조정규 법무

법인 정평 변호사, 이효원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김동환 법과인권연구소 소

장, 이상철 법제처 법제관, 김고중 현대아산 특보 등 법조계, 타 연구기관, 

기업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비단 국내로만 그 네트워크 영역이 제한되지 않고, 학술교류를 

통해 중국‧대만(양안), 미국(하와이대학 로스쿨, 하와이대학 한국학연구소), 

몽골 뿐만 아니라 남북한 법분야 학술교류협력 추진과 관련하여 북한의 여

러 학자들과도 교류하고 있다.53 이들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정보, 자원이 

활발히 유통되고 있으며 북한법 연구의 발전과 전문가 양성에 크게 기여하

고 있다. 현실적으로 통일 업무를 수행하는 통일부와 통일 문제에 관한 전문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에 법전공자 특히 북한법에 관한 전문가가 거의 없

는 실정과 북한법에 관한 연구의 활성화는 연구자의 저변확대를 통해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북한법연구회의 활동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만하다. 

52_ 2006년 8월 17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최은석 교수 인터뷰이다.
53_ 2006년 8월 17일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최은석 교수 인터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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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고려할 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북한법연구회의 거버넌스 

평가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묶어서 하였으

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도표 Ⅱ-11>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및 북한법연구센터의 거버넌스 평가

평가지표 점수

자율성 9.4

참여성 4.3

전문성 7.5

네트워크 2.5

효과와 효율성 5

국 민 대  북 한 법 제 연 구 센 터

0 2 4 6 8 10

자 율 성

전 문 성

참 여 성

네 트 워 크 성

효 과 와  효 율 성

  

나. 한국법제연구원 

(1) 설립 경위 및 목적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법제에 관하여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함으로써 국가입법정책의 지원, 법령정보의 신속·정

확한 보급, 법률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1990년 7월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

기관이다. 1989년 12월 21일에 공포된 한국법제연구원법(법률 제4141호)과 

1999년 1월 29일에 공포·시행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

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을 설립근거로 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 기능은, ① 국내외 법제 및 입법정책에 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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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구 ② 국내외 법령정보의 체계적인 수립·관리 및 보급과 그 전산망 

사업 ③ 법령의 입법취지 및 배경 등에 관한 해설자료와 법령집의 발간·보

급 ④ 입법기술·법령용어정비·고법전 및 한국법제사에 관한 조사·연구 ⑤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법제 및 입법정책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국내외인 초

청연구사업 ⑥ 국내외 연구기관·개인에 대한 연구용역의 위탁 및 정부·민간

단체로부터의 연구용역의 수탁이다. 

(2) 운용 및 연구활동

한국법제연구원은 설립 이후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의 선진화와 법률문화

의 창달을 위하여 각종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대한민국 

현행법령집·대한민국현행영문법령집·대한민국법률연혁집의 발간, 대한민

국현행법령데이터베이스·영문법령데이터베이스·입법예고 데이터베이스 등

을 통하여 우리 법제의 해외홍보와 국민에 대한 법적 봉사기능을 충실히 수

행하여 왔다. 

그 조직 구성도를 살펴보면, 원장 이하 연구자문위원회와 감사가 있고, 

혁신기획조정실, 행정법제연구실, 경제법제연구실, 법제정보센터로 크게 나

누어진다. 본 연구의 행위영역인 통일을 위한 법에 관하여는 법제정보센터

의 아시아법령정보사업팀에서 아시아법제의 일환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아시아 전체의 법을 하나의 법계로 통합하기는 어려우며, 동양법계, 이

슬람법계, 힌두법계, 그리고 사회주의 법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북한은 사회

주의 법계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인식에 따라 북한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54 남북 통일을 대비한 법의 연구를 위하여는 먼저 북한법제의 

형성과정 및 개별법에 대한 역사적,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북한법 자체

를 이해하고, 나아가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안에서 북한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연구보고서도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북한법에 대한 연구보고서의 목록

은 다음의 표와 같다.   

 

54_문준조, “국내 아시아법제연구의 동향과 과제,” 아시아법제연구 , 2004년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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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8> 북한법에 대한 연구보고서 목록

제 목 저자 발간일

북한헌법(1998)상경제조항과 남북한경제통합 박정원 1999-12-31

북한의 회계법제에 관한 연구 손희두 2005-11-30 

북한 김정일 체제의 법제정비 현황과 전망 박정원 2002-12-17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 박정원 2003-11-30

북한법제관련 문헌목록집 박상철 외 1993-12-30

북한의 문화재보호관계법제 박상철, 김창규 1995-07-30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 박상철, 김창규 1995-12-31 

북한법률용어의 분석(1) - 헌법편 박상철, 김창규 1995-12-31

북한법률용어의 분석(2) - 형사법편
박상철, 김창규, 

김명연
1996-12-30 

북한의 국적법 손희두 1997-12-29 

북한의 지방주권기관구성법 박정원, 김명연 1997-12-30

북한법률용어의 분석(3) - 민사법편 박정원 1997-12-31

북한법률용어의 분석(4) - 상사 및 

대외경제개방법제편
박정원 1998-12-27

북한과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제 비교연구 최철영 1999-12-31 

북한의 대외경제중재법에 관한 연구 박정원 2000-08-31

남북한 의회제도에 관한 법제분석 구병회 2000-10-20 

남북한 관광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비방안 박정원 2000-11-30

북한의 무역관련제도에 관한 연구 손희두 2000-11-30 

북한의 공업소유권 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박정원 2001-12-31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박상철 외  1994-07-31

북한의 헌법개정과 입법동향 박상철, 김창규 1994-12-31 

북한의 지하자원법제 김창규 1996-05-30

북한의 선거법제 박상철, 박정원 1996-12-30 

(3) 평가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100% 정부 재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는 연구나 자문은 독립적일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한 수탁 연구 등의 경우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방향성

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자율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55 

더구나 통일을 위한 법제의 경우 따로 조직을 갖추어 체계적으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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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아시아법령정보사업팀

에서 아시아 법제의 하나로 다루고는 있으나 전문성의 면에서는 크게 떨어

진다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원 부족 등의 연구원 자체 내의 구조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남북관계의 영향을 받는 통일법제의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측면

도 있다. 통일법제에 관한 연구와 활동이 학술적인 면도 있지만 대부분 현실

적이고 정책적인 필요를 고려해야 하며 남북관계의 특성 상 관련 자료 등이 

비공개적인 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참여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56 다만 

연구원 개인 신분으로 통일부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하거나 공청회에 참여

하는 등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아시아법령정보사업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

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사업(ALIN)과 앞서 언급한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

터‧한국법제연구원간 학술교류를 살펴볼 수 있겠다. 아시아법령정보네트

워크사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국제적인 법령정보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

에 따라 2004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작한 이래 중국, 일본, 

대만, 몽골 등 동북아시아 각국의 정부기관과 대학, 연구소들이 참여할 의사

를 밝혀왔고, 앞으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를 넘어 서아시아 지역까지 전

아시아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통해 법령정보의 

공유와 공동연구, 인적‧물적 교류의 아시아 단위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2003년 11월에 체결한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한국법제연구원간 

학술교류를 통하여 양 기관은 아시아 각국의 법령정보 및 그 연구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연구, 연구 인력의 교류 및 편의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57 그러나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사업은 북한 또는 통

일 법제에 주력하는 것이 아니라 전 아시아 법제의 일부로서 북한법제를 

다루고 있으며, 본 연구소 자체 내의 통일 법제에 관한 연구가 통일적, 체계

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의 확대

가 본 연구소의 통일법제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전문성을 높이는 데에는 크

게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5_ 2006년 8월 23일 한국법제연구원 손희두 실장 인터뷰이다.
56_ 2006년 8월 23일 한국법제연구원 손희두 실장 인터뷰이다.
57_ 2006년 8월 23일 한국법제연구원 손희두 실장 인터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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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Ⅱ-12> 한국법제연구원의 거버넌스 평가

평가지표 점수

참여성 2.9

전문성 7.1

네트워크성 2.5

분권화 4.2

효과와 효율성 4.6

한 국 법 제 연 구 원

0 2 4 6 8 10

참 여 성

전 문 성

네 트 워 크 성

분 권 화

효 과 와  효 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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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제도 형성 및 시행과정에서의 거버넌스 사례분석

이하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 본 행위자의 거버넌스를 토대로 남북관계와 

관련된 주요 법률들에 대한 제·개정 과정을 살펴보고 이론연구팀에서 제시

한 거버넌스 유형을 모델로 하여 현재의 거버넌스 형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법제도 형성 과정에서의 거버넌스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이론연구팀이 

제시한 평가지표들은 변용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이나 전문성, 참여성, 네트

워크, 분권화, 효과 및 효율성이라는 평가지표는 행위자를 중심으로 하여 

도출된 평가지표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행위 결과 수립된 법제도를 평가하

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법제도는 각 행위자의 복합적

‧ 연계 속에서 형성되는 동태적 과정이기 때문에 참여성의 관점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론연구팀이 제시한 참여성 지표를 활

용하여 법률의 제정/개정/시행단계에서의 거버넌스 진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효율성의 지표는 법률의 제정·개정과정을 거치

면서 남북 간의 관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

하고자 한다. 실태조사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정성 분석에 만족하기로 하였다.

1.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에서 남북측간의 민간교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1990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이전까지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법체계는 국가보안법이 유일한 

것이었고, 국가보안법의 체계 안에서 남북간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교류행

위는 반국가적 행위로서 규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남북교류협력법에

서는 남북간의 접촉‧왕래‧교역‧협력을 전면적으로 개방한다는 정신에 기

초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며, 이 

법에 위배된 행위에 대해서는 절차위반에 대한 질서벌로서만 규제하고 있

는 바, 이는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법적

으로 보장한 것이다.58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해 그간 정부 차원에서 

58_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0), p.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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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협상테이블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남북간의 교류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이를 통해 남북간의 통합을 

위한 일걸음을 내디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의 제정경위를 살펴봄으로써 법제분야에서의 남북통합이라는 과제의 첫 단

추가 어떻게 풀려나가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가. 남북교류협력법제정 전단계 -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설치

1988년 여름 정부는 북한·중국·소련에 대한 개방정책을 뜻하는 6개항의 

대북정책(소위 7‧7선언59)을 발표하였고, 이후 정부는 1989년 3월 31일에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통일

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

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하였다. 협의회의 설치는 

대통령령(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 1989.3.31 제정, 대통령령 제12670

호)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협의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규정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된다.

③ 위원은 경제기획원차관·외무부차관·내무부차관·재무부차관·법무부차

59_이 선언문의 6개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정치인·경제인·언론인·문화예술인·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②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 확인, 
서신왕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③ 남북간 교역의 문
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④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 데 반대하지 않는다. ⑤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 외교를 지양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
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⑥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
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협조
할 용의가 있으며, 한국도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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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국방부차관·상공부차관·문화공보부차관·국토통일원차관·대통령

비서실 정책담당보좌관·행정조정실장 및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과 

차관급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서 진행된 협의회가 시민사회 및 경제단체의 참여는 배제된 채 정부측 관계

자로만 구성되었다. 협의회의 기능이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주요정책 및 

기본원칙의 수립, ②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③ 남북교류·

협력의 촉진을 위한 지원, ④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 ⑤ 기타 남북교류·협력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위 규정 제2조)이었다는 점과 남북교류협력을 추진

하기 위한 주된 목적이 민간부문에서의 문화‧경제적 교류였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협의회 내에 민간부문의 관계자가 참여하여 정책과정에 참여하였어

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의 남북교류‧협력

을 위한 협의회가 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협의회는 1989년 2월 13일 국회에 상정된 남북교류협력법안이 확정되

고 관계법령이 정비되기 전까지 남북간의 교류협력추진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198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하였으며,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89년 7월 21일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

리고 여기에서는 북한방문 및 문화‧체육‧경제분야 등에서의 협력사업 추진

을 위해 남측의 주민이 판문점이나 제3국에서 북측 주민 또는 그 대리인과 

접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되, 체육행사 등에서 

우연히 만나거나 물자교역을 위한 상담의 경우에는 사전 또는 사후 신고로 

접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행지침을 통하여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200건이 넘는 인적접촉 및 왕래가 승인되었고, 3천만 

달러가 넘는 물자가 반출‧반입되고 있었다.60

60_통일원, 통일백서  (서울: 통일원, 1992), p.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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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과정

1989. 2. 13 정부, 국회에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이하 정부제출

안) 제출.

1989. 5. 15 조순승의원 외 70인에 의하여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

안(이하 조순승안) 발의

1989. 5. 18 국회 외무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특별법안에 대

한 공청회 개최: 의견진술 - 김동환(변호사), 김성남(변호

사), 엄영석(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삼열(숭

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이명영(성균관대학교 교수)

1990. 3. 14 민주자유당 소속 의원 217명(대표발의 이진우), 남북교류

협력에관한특별법안(이하 이진우안) 발의 

1990. 7. 11 외무통일위원회

 - 정부제출안, 조순승안, 이진우안 소위심사 결과 보고

 - 내용에 대한 의견일치와 동 법률제정의 시급성을 인식

하여 소위에서 대안 마련

 - 3개 법률안을 폐기시키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의결

 - 평민당과 민주당 소속의원 불참(법안내용에 대한 반대

로 인한 불참은 아니라는 것이 박정수 위원장의 설명)

1990. 7. 14 국회본회의 통과

남북교류협력 세부시행지침은 행정지침에 불과할 뿐 법규성을 갖추지 못

한 불완전한 형태의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루어지고 있던 남북간

의 민간교류에 대하여 법적 유효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발생하였

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민간교류를 인정하는 법이 필요하

였고, 이에 정부는 법안 작업에 들어가 1989년 2월 13일 국회에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였다. 법안이 제출된 후 정부는 공청회와 전

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을 거쳤다. 그리

고 여당인 민주자유당과 야당인 평화민주당은 각각 별개의 법안을 제출하

였지만 이 법안은 폐기된 채 결국 외국통일위원회가 마련한 법률안이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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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7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990년 8월 1일 공포되게 된 것이다. 

당시 법의 제정을 위하여 전문가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는 1989년 

5월 18일에 1차례 열렸는데, 변호사 2인(김동환, 김성남)과 대학교수 3인(이

삼열 숭실대학교 철학과 교수, 엄영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

명영 성균관대학교 교수)이 남북교류협력법안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였다.61 

여기에서 이삼열 숭실대학교 교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자체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에서도 법

안을 만들기 전에 정책이 있어야겠고, 정책을 만들기 전에 다각적인 논의와 

연구가 있어야 하리라고 보이는데 국회차원에서 얼마만큼 통일문제나 남북

교류에 관해 연구하고 논의했는지를 묻고” 싶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통일정책은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여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정부의 인

식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국민적인 통일논의를 전재하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구와 조직이 부재하며, 또한 통일논의를 자유롭게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의 철폐나 제도적 틀의 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적인 통일논의 기구는 ... 형식적이며 타율

적인 기구가 아니라, 각계 각층과 정당‧사회단체들의 의사를 표출시키며 

수렴할 수 있는 가칭 민족통일국민회의 같은 국민적 기구여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대해서도 “통일원 장관을 위원장

으로 하는 15인의 위원회 하나로 수많은 학술, 예술, 종교, 체육단체들의 협

력사업이나 행사, 수천 수만의 물자와 상품교역 그리고 수천 수만의 이산가

족의 왕래를 모두 총괄 조정할 수 있겠는지” 의심스럽다고 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고 실천하는 집행기구가 분야별로 분화되어야 하는 한편, 민

간차원의 교류 물꼬를 트고자 하는 이 법안이 민간기구들의 참여를 배제하

고 있는 점 또한 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한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이삼열 

교수는 이 법안의 준비과정 및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남북의 통일을 위한 

양자간의 교류라는 화두에 정부 이외의 참여자가 존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여러 각도에서 문제제기하였던 것이다. 또 엄석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취지와 그 의의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 그

61_아래의 진술내용은 당시의 공청회자료집인 외무통일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 관
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  (외무통일위원회 주최 공청회 자료집, 1989년 5월 18
일), p. 7 이하의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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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실질적 의의를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남북한경제협력에 있어서 정‧경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점, 그래서 남북한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영 성균관대학교 교수 및 김성남 

변호사 또한 협의회 구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부와 민간과의 파트너쉽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공청회 자리에서는, 물론 그 이외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

지만, 특히 정부가 그동안 규제일색으로 달려왔던 남북교류정책과 관련하

여서도 여전히 폐쇄적인 정책과정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향후 정책입

안 및 수행을 담당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

회가 사실상 정부관계자들로만 구성됨으로 인하여 여기에 민간부문의 역할

이 개재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청회자리에서의 남북교류협력법안에 대한 문제제기는 

입법 과정에서 대체로 반영되지 않은 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게 되었다.

다.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

(1) 법 제정에서부터 2000년 6‧15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1990. 8.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법률 제4289호) 제정.

1990. 12. 27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통일원”이 “통일원”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

1992. 12. 8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출입국관리법개정에 따

른 조문변경.

1994. 12. 3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대외무역법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1996. 12. 30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대외무역법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1997. 12. 1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정부직제변경에 따른 것.

1998. 4. 30 정부, 남북경협활성화조치

1998. 9. 16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일부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제

정에 따른 것.

2000. 6. 15 6‧15 남북공동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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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2000년까지의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이

라는 것은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용어의 변경 정도였을 뿐이다. 그렇지만 

학계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대한 문제점, 즉 1991년 채택된 남북기본합

의서와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 과도한 준용 및 위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남북교류협력법이 특별법인가 기본법인가에 대한 논란 등이 제기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연구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지만(아래 

연구논문 참조) 이러한 주장은 전혀 입법에 반영되지 못한 채 10여년이 경

과된 것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주장이 실린 연구논문>

오준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현행법제와 그 개선방향”, 통일문제연구  
제13권(통일원 교육홍보국, 1992).

박윤흔, “남북교류협력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통일로  제51호(안보문제

연구원, 1992).

최대권, “남북교류협력 본격화시 예상되는 국내법체계상의 문제점과 그 대

책 法學  제91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박윤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법령의 보완·발전방

향”, 法學  제91권(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3).

최승환,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법적·제도적 개선방

안”, 서울국제법연구  제1권 제1호(서울국제법연구원, 1994).

원용수, “남북교류협력 추진절차의 문제점과 보완방향”, 한국학연구  제5

권(숙명여자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제성호, “남북교류협력의 법적문제에 관한 제고찰과 개선방안”, 정책연구  
제135호(국가안보정책연구소, 2000).

이장희,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民族統一  제81호(민족

통일촉진회, 2000).

제성호,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과제”, 통일연구  
제4권 제2호(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0).

제성호, “민족화해를 위한 법제도적 정비의 문제”, 외법논집  제8집(한국

외국어대학교, 2000).

조은석‧김광준‧손희두‧이용‧제성호, 남북한 교류협력활성화를 위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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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적 개선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000).

(2)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2000. 6. 19 민주당, 남북화해협력교류추진특위를 개최하여 남북교류협

력법 등 남북경협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에 합의.

2000. 9. 20 민주당 이창복 의원, ① 북한주민접촉승인제를 신고제로 전

환하여 사실상 자유화, ② 접촉방법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 

이용방법 포함, ③ 교역당사자 지정 폐지, ④ 남북한간 거래

를 민족내부거래로 하는 근거 마련 등 법안 국회제출 추진.

2000. 11. 6 민주당 임채정 의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남북경제교류촉진법 제정 주장.

2000. 12. 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대외무역법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2001. 5. 25 국회 21세기 동북아평화포럼개최: 여기에서 장명봉 교수 남

북교류협력법 개정의견 개진.

2001. 11. 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57개 시민단체, 정치계에서 이루

어지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률개정작업을 중단할 것

을 요구하면서, 법의 개정에 앞서 민간단체의견을 수렴하

기 위한 공청회 개최 요구.

2001. 12. 3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방향에 대

한 공청회 개최.

2003. 3. 27 ‘열린통일포럼’ 개최: 열린통일포럼은 대북정책추진 현황

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현장에서 

청취하기 위한 것. 

2003. 5 조웅규 한나라당 의원, 인터넷상 대북접촉자유화를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제9조 3항) 개정법률(안)’을 제16대 국

회 상정(여야의원 114명 동의).

2003. 8. 6 위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시.

2003. 10. 27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개정안 공청회 

개최. 이 과정에서 언론인으로서 송복남(월간 피플 편집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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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북접촉승인제 폐지 서명운동을 발의.

→ 제16대 국회 임기 종료로 성과없이 끝남.

2004. 5. 28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 주최로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도 

인터넷으로 북한과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공동발의 서명운동 개최.

2004. 6. 18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남북교

역물품에 한해 통일원장관 승인 대신 신고를 통해 거래와 

대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② 개성공업지구개발을 

감안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자동차 등 통일원 장관의 

승인 하에 남북한을 오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수송장비 

대상에 건설중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

정안 국회 제출.

2004. 7. 15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여야 의원 86명, ① 남북한 주

민이 남북교류협력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터

넷사이트의 가입, 이용, 채팅, e-mail 등 남북 주민간 인터

넷 접촉을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신고만으로 가능하

도록 할 것, ② 지금까지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던 주민 

왕래도 신고와 승인을 병행할 것, ③ 남북경협활성화 차원

에서 현행 교류협력사업자 승인제를 폐지하고 승인제와 신

고제를 병행할 것, ④ 남북교역품목의 대상을 현재 가능품

목지정제에서 제한품목지정제로 바꿔 교역범위를 확대할 

것, ⑤ 현행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추

진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것, ⑥ 북한 재외동포 접

촉금지 조항을 삭제할 것 등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안 제출.

2004. 9. 15 정부와 열린우리당, ① 남북주민간 접촉을 허가제에서 신

고제로 완화할 것, ② 남북간 교역에 대해 ‘민족내부거래’라

는 표현을 법규에 명시할 것, ③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할 것, ④ 반입반출물

품에 대한 포괄승인을 실시할 것, ⑤ e-mail 송수신 등 인

터넷을 통한 사후신고를 허용할 것, ⑥ 공무원으로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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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민간전문가의 참여

가능성을 열 것 등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합의.

2005. 4. 2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① 남북간 거래를 국가간 거래

가 아닌 ‘민족내부거래’로 명시하는 것, ② 반입반출 물품에 

대한 포괄적 승인제도를 실시하는 것, ③ 수시방문증명제

도를 도입하는 것 등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의결.

2005. 5. 31 제17대 국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의결.

2005. 7. 29 북측, ‘북남경제협력법’ 제정.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에 대하여 정부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의 일이다. 그간 학계 등에서 지적되어 온 

바와 같은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이 개정되어야 함을 당정 

차원에서 제기하기 시작하였지만, 개정준비작업 초반에서는 여전히 정부가 

주도가 되어 개정작업을 추진하였다.

(3) 개정의 주요 내용

2005년 5월 31일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서는 크게 몇 가지 점이 부각된다. 

첫번째는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던 남북교류협력추진위

원회의 구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

가”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다(법 제5조).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 시부

터 제기되어 왔던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구성상 문제점이 비로소 해결

되게 된 것이다.

두번째는, 남북측의 주민이 남북측을 왕래하고자 하는 경우 발급되는 방

문증명서의 종류에 수시방문증명서가 추가되게 된 점이다(법 제9조). 수시

방문증명서를 받은 자가 남북측 지역을 재차 방문하는 경우에는 승인 없이 

방문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됨으로써 북측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협력사업자 

등이 북측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절차적 

문제점이 해소되게 되었다.

세번째는, 남측 주민이 북측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신고제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후신고로도 법적 규제를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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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법 제9조의 2). 이때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①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

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② 외국

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③ 가족인 북한주민

과 회합·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 

④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⑤ 사전계획 없이 전자

우편·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통하여 북한 주민과 접촉한 경우, ⑥ 편지의 

접수 등 사전신고가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

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등이다. 

네번째는, 남북측의 거래를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는 점이 명시되었다(법 제12조 제2항). 

기타, 남북측의 교류협력상 여러 가지 절차적 간소화가 도모되게 된 바, 

반출반입승인에 있어서 포괄적 승인의 가능성을 도입하게 된 점이나(법 제

13조 제2항), 별도로 진행되게 되던 협력사업자 승인절차와 협력사업 승인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점(법 제17조 제3항) 등이다.

라. 남북교류협력법의 거버넌스

(1) 남북교류협력법의 효과

남북교류협력법 제정의 효과는,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전후를 통하여 남

북교류협력상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밝힐 수 있을 것

이다.

1991년 남북교류협력법을 통하여 남북한의 인적 및 물적왕래에 관한 법

적 근거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남북간의 교류는 존재하였다. 그러나 남북교

류협력법이 제정된 1991년은 남북교역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

였으며, 그 연도별 추이는 다음의 그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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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남북교역액 추이

출처: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6), p. 105

위의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991년 남북교류협력법이 제정되기 이전

에는 1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던 남북교역 액수가 1991년 1억 달러 수준으

로 급증하였고, 급기야 2005년도에는 10억 달러를 초과하는 성과를 나타내

고 있다. 특히 2005년도의 급증은 개성공단 본격 건설 등에 따라 상업적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확대된 것은 비단 경제분야에서 뿐만이 아니다. 인적교류분야

에서 또한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1991년 이후 크게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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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남북왕래인원의 변화추이

출처: 통일부, 통일백서  (서울: 통일부, 2006), p. 102

다만 이러한 인적교류분야에서의 증가추이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제정과

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1997년 이후 큰 폭으로 상승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98년 남북경협활성화조치에 따라 민간기

업과 단체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남북교

류협력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남북경제협력사업처리에 관한 규정 등 관련고

시를 개정하여 교류협력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기 때문이다(이때

의 조치로 인하여 교류협력관련규제 총 40건 중에서 14건이 폐지되고 15건

이 개선되었다).

(2) 남북교류협력법의 거버넌스로서의 참여성 평가

위와 같이 남북교류협력법이 남북간의 교류협력에 있어서 물꼬를 튼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제정과 개정의 과정

에서의 주된 행위자가 정부라는 점은 큰 아쉬움을 남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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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 남북교류협력법 제정과정에서의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주요 대상

/평가방식
평가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정부, 정당

낮음(정부, 

정당이 주도)

북한

외국/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정부, 정당

공청회(1회)

북한

외국/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가 있었는가?

의제설정

의제설정 

및 정책분석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는가?

없음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
이 피드백 되었는가?

없음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
색하고 있는가?

의제설정

없음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의제설정

없음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정기적 옵저버

없음
비정기적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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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주요 대상

/평가방식
평가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정부, 정당

높음

북한

외국/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정부, 정당

공청회/

포럼 등

북한

외국/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가 있었는가?

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그러나 개정과정에서 위와 같은 참여성은 소극적이나마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당과 정부차원의 행위자 참여가 높은 것은 여전하지만, 시민단체

와 학술연구단체의 참여가 많아졌다. 공청회 이외에도 ‘열린통일포럼’과 같

은 현장에서의 의견청취를 시도하기도 하는 한편,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법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법의 개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버넌스

로서의 참여성은 그다지 높지 못하다. 이것이 ‘법’이라는 특수한 행위영역에

서의 거버넌스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로서의 참여성을 평가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2> 남북교류협력법 개정과정에서의 참여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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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주요 대상

/평가방식
평가

참여성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
향이 있는가?

약간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백 되었는가?

약간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
하고 있는가?

의제설정

알수 

없음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의제설정

아님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정기적 옵저버

-
비정기적 옵저버

이와 같이 이해당사자의 참여율이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이 보다 다양해

졌으며,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조금이나마 반영

되는 방향으로 참여성이 향상된 것이다. 

2.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우리 정부는 2005년 12월 29일 법률 제7763호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이하,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하였다. 이 남북관계발전법을 제정하게 된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대북정책의 법

적 기초를 마련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남북간 합의서에 법적 

실효성을 부여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한 과제가 되고 있어, 남한과 북한간의 기본적인 관계, 국가의 책무, 남북회

담대표의 임명 및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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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의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제와 촉진을 통하여 주로 경제적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실적위주의 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남북 간에 실질적

인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는 평가하기 힘든 상태였고, 정책과정에

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주도적 대북정책이 이루어

지고 있다 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 또한 적지 않았다.62 여기에서, 법의 입법

취지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대북정책의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남북

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법의 제정을 요구

하는 주장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는데 결국 2005년 12월 이 법의 제정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가. 법 제정의 요구

남북간의 대화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부터 남북 간에는 수많은 남북교

류관련 정책활동 및 회담과 합의서의 체결 등 국가적 통치행위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에 따라 남북교류관련 정책활동 및 회담과 합의서의 체결 등이 

통치행위라는 이름 하에서 무원칙하게 실행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으

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정부의 대북정책은 정권 차원의 치적 쌓기나 대국민 

통일홍보를 위한 국내 정치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사업으로 전락하는 부정

적인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다.63 이에 따라 남북회담개최나 남북회담대

표의 임명, 합의서 체결 및 국내법적 효력 부여과 같은 사무가 국가사무로 

규정되면서 일관성 있게 처리되기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03년 4월 28일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원

을 비롯한 36명의 16대 국회의원64이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남북관계발전기

62_아마도 대표적인 부작용이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5억 달러의 
대북송금에 관한 사실이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나타난 반북감정이 아닐까 생각된
다. 물론 당시 정상회담의 대가로 정부가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정책의 
성과에 급급한 밀실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과연 대북
송금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다면 남북관계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할 수 있었겠느냐는 옹호론도 제기되었었다.

63_제성호, “통일관련 법제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문제연구 , 2004년 상반
기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04), p. 150 참조.

64_임채정‧이창복‧정세균‧이협‧이해찬‧정동영‧김희선‧신기남‧조한천‧유재건‧심재
권‧김근태‧김성순‧오영식‧임종석‧김상현‧정동채‧김영환‧장재식‧추미애‧김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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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법(안)을 발의하였지만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후 17대 국회가 

구성되고 나서 다시 임채정 의원을 비롯한 125명의 국회의원이 의원입법으

로 2004년 8월 4일 국회에 발의하게 된 것이다.

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과정65

(1) 16대 국회

2000. 남북정상회담 이후 정부발의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제정 

검토. 

2003. 3. 민주당 임채정, 이창복 의원과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등은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여야의

원 공동 발의 추진.

2003. 4. 28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국회 제출(여야 의원 36명 발의)

2003. 6. 1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나라당 임채정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기본법 제안설명.

2003. 6. 19 법안심사소위

 - 전문위원(전문위원 김용구)은 법의 내용에 대해 전체적

인 설명을 실시하고,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강조. 이 법은 남북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남

북합의서의 법적 실효성의 근거가 되며, 남북회담시 대

표임명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히 대북정책에 대

하여 입법을 통한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가 제고되지

만, 남북한 현실에 따른 정부의 탄력적 대응이 경직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2003. 10. 16 법안심사소위

 - 제정법에 대하여 공청회의 실시는 법에 규정된 의무사

항이라는 점과 입법화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한화갑‧이부영‧안영근‧권오을‧김부겸‧서상섭‧서병수‧이우재‧김영춘‧김홍신‧
김문수‧박주천‧조정무‧권영세‧이인제.

65_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해설자료” 참조, 통일부 홈페이지(http://www.unikorea.go.kr 
/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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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에 의하여 공청회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전문위

원(김용구)의 검토보고가 있었고, 소위원회에서 공청회

를 추진하기로 함.

2003. 10. 27 공청회

 - 출석진술인: 신현윤(연세대학교 법대교수), 유욱(법무

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영화(서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박영호(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신언상(통일부 

통일정책실장)

 - (전문가 진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필요성은 인정하

지만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불비하고 조문의 단순 나

열보다는 관련 조문 각장으로 구분해서 재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남북관계의 악화나 교

착상태에 있어서는 이 법의 소멸성도 언급하였음. 또한 

통일정책 기본원리와 기본프로그램 및 실행계획이 미

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그리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

원리와 방법, 절차, 남북 평화체제 구현을 위한 기본계

획과 시책, 재원의 조달과 집행 등에 관한 규정도 미비

하다는 지적을 하였음.66

 - (의원 질의) 국가안보 관련법 및 헌법과의 상충가능성, 

이행의 상호주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장기간에 걸쳐 신

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였음. 반대로 입법의 필요성을 강

조하면서 논의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의견수렴과 검토가 필요함. 특수성, 탄력성을 가진 

남북관계 실체의 법률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함. 기본법

으로서의 성격을 갖기 위하여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분야

를 포괄하는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및 출연 또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67 

66_ 11/12 법안심사소위원회 중 전문위원의 요약 참조.
67_ 11/12 법안심사소위원회 중 전문위원의 요약 참조.



1067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

2003. 11. 12 법안심사소위

 - 법제화의 필요성 문제나 시기상조의 문제가 논의됨.

 - 당회 국회에서는 보류하기로 결정. 

2004. 6. 16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2) 17대 국회

2004. 6. 임채정 의원을 중심으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수정·

보완

2004. 7. 임채정·유선호·원희룡·박계동 의원 등은 각자 소속 정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 무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취지 설명 및 발의 서명 

2004. 8. 3 임채정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의원 125명 명의로 [남북관

계발전기본법안] 국회제출 

2004. 8. 4. ‘남북관계발전기본법’ 국회 제출(여야 의원 125명 발의)

2004. 9. 16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제안설명) 유선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기본법 제

정의 필요성, 남북관계의 기본성격, 법안 구성체계 등에 

대하여 설명. 

 -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김용구)의 남북관계의 성격, 

회담대표의 임명, 남북합의서의 체결 및 효력 등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었음. 덧붙여 국회법에 따라 제정법안에 

대해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이라

고 보고하고 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

2004. 11. 3 정문헌 의원을 중심으로 한나라당 18명 명의로 [남북관계

기본법안] 국회 제출 

2004. 11. 26 통외통위

 -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및 [남북관계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의결하였음.

 - 정문헌 의원 대표발의 남북관계기본법안 제안설명 (제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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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에서 국민적 합의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 참여와 권능을 확대하고 대북화해협력의 주

요한 주체인 민간부문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규정

을 만드는 등 민간‧NGO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한 안을 

제출함.

 - (검토보고)

 ‧수석전문위원(김용구)은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자

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

기 위하여 대북정책을 법률적 기반과 국민적 합의 아래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 

 ‧법안에서 북한을 직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북

한정부’와 같이 법률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북한의 정치

적 실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상충되는 면이 있음을 지적.

 ‧남북관계의 성격규정, 대북지원, 회담대표의 임명 등 남

북합의서의 효력부여 등에 관한 내용들은 종전(임채정 

안)과 유사한 내용이 많으나 구체적인 점에서 상이한 규

정들이 발견되므로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을 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힘.

2004. 12. 1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 및 [남북관계기본법안]에 대한 공

청회 개최 

 - 유욱(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성수(연세대 법대 교

수), 강경근(숭실대 법대 교수), 장명봉(국민대 법대 교

수),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 입법의 필요성, 법적 성격과 법안의 평가, 국가보안법과

의 관계, 헌법과의 관계, 법안의 체계와 구성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진술이 있었음.

 - 특히 장명봉 교수는 민간교류조항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 

2005. 2. 24 기본법 관련 권영길 의원 청원안 심사 및 법안심사소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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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관계기본법 입법의견에 관한 청원에 대한 소개의

견서(민주노동당 권영길)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 미래지향적인 남북관

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남북관계 기본법제의 제정에 

있어,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는 것은 필수적

이며 생략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정임.

 ‧참여연대의 청원의견은 다음과 같음. 첫째, 법안의 명칭

이 남북관계기본법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둘째, 

1991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

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셋째, 통일의 기본원

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 되어야 한다. 기존의 안에

서 제시하는 ‘민주’는 그 선의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해석

의 여지가 있어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넷째, 한반도 평화증진의 정부책무조항에 불가침과 군비

감축의지를 명시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가

칭)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민간의 참여를 보장하고 의결

권을 부여하여 명실상부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기능

을 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 외 기본법

이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책무이행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

보 조치에 대한 제안, 북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

로 지칭한 것에 대한 평가, 기존의 남북 간 합의서에 대한 

경과규정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05. 6. 13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소위 주관 공청회 실시 후 

계속 심사 결정

2005. 8. 23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주관 공청회 개최

 - 법 제정의 필요성, 법안의 제명, 남한과 북한의 정의 등 

법안내용의 헌법과의 상충문제에 대하여 논의. 

 - 이후 2005년 8월 23일에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주

최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림. 

2005. 9. 7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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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통일부와 협

의하여 전문위원회실에서 새로이 수정안을 마련. 

 - 수정안 축조심사

2005. 11. 21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 미합의 사항에 대한 논의

 - 참여연대 입법청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

니하기로 결정

2005. 11. 24 통외통위

 - 두 법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법안 제1조

(목적)에 대하여 전체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보고.

2005. 11. 29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 마련 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

안키로 의결 

2005. 12. 7 법사위, 통외통위 대안을 심사·의결

2005. 12. 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3) 시민단체 및 학계의 의견개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이 발의된 후 시민‧사회단체는 다양한 경로를 통

하여 이 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시작하였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산하 평화군축센터는 2004년 9월 7일 ｢남북관계발

전기본법 제정 의의와 입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68, 이날 토

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는 그의 발

제문69에서 “(여야 의원 125명에 의해) 17대 국회에 제출된 남북관계발전기

본법이 16대 때 제출된 구법안에 비해 기본법제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구

성과 체계가 정비되는 등 세부적인 문제점이 대폭 개선된 점”은 평가할 만

68_이 토론회에서 검토된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은 임채정 의원안이다. 정문헌 의원
안이 2004년 11월에 발의되었기 때문에, 정문헌 의원안은 2005년도 법안공청회 
자리에서야 검토될 수 있었다.

69_장유식,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입법방향,”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
정 의의와 입법방향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및 평화포험 주최 토론회 자료집, 
2004년 9월 7일),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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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평화와 

통일에 대한 방향 및 정책수립에 있어 국민적 합의를 한데 모으기보다는 

통일부의 역할과 권한강화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수립은 통일부 및 

정부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사안이므로 초당적 협력은 

물론 국민의 여론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과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당시 발의되었던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에는 이

를 위해 (가칭)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를 제시하고 있으나 자문기능만 부

여함으로써 정책적 의견을 반영하거나 결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시민사

회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원회의 기능은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논의결과의 정책적 실행이 보장되는 심의‧의결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 합의기구(남북관계발전위원회)

의 위상은 통일부 산하에 둘 것이 아니라, 가능한 ‘독립적 국가기구’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에서는 2004년 12월 

1일에 위와 유사한 내용의 입법의견청원도 제기한 바 있다.

한달여의 간격으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한변호사협회 주최 ｢남

북관계 법제정비를 위한 토론마당 - 남북관계 법‧제도, 그 현황과 대안｣

(2004년 10월 20일)에서도 남북관계발전기본법안은 논의의 주된 대상이 되

었다.70 여기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장명봉 국민대학교 교수는 대북정책이 

법치주의에 입각하여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제정

함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과 방향이 제시되고 남북합의사항의 법적 

실효성 확보 등과 관련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

면서, 그렇지만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정부가 어떻게 한다는 

의지만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며 “민간교류 활성화를 위한 조치와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이 법의 바람직한 방향이지 정부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있어 합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주된 

입법목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위 장유식 변호사의 의견과 같이 이 법에서 설치될 것으로 예정되

고 있는 (가칭)남북관계발전위원회가 통일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국가기구

70_이 자리에서 검토된 것 또한 임채정 의원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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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되어야 할 것,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일정비율 참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가칭)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민

간위원의 대폭적인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적 합의하에 남북관계를 발전

시켜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권의 변화와 무관하게 

민족적 이익의 과점에서 남북관계가 발전되어야 한다는 본 법안의 이념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다. 남북관계발전법의 거버넌스

(1) 남북관계발전법의 효과

남북교류협력법과 비교해 보았을 때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정책에 대한 

법적 기초의 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어진 법률이다. 남북교류협력법이 

규제와 촉진을 통한 경제적 교류를 중심으로 하는 실적위주의 교류협력정

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남북관계발전법은 정책과정에서 국민적 합

의를 도출하면서 남북관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인 것

이다. 특히 법리적으로 해결될 수 없었던 남북회담 대표의 임명, 남북합의서

의 체결, 공포, 공무원의 북한지역 파견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됨으로써, 

남북관계가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남북관계발전법의 제정효과는 정량화시켜 나타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밑거름

이 될 수 있는 제도적 법이기 때문에, 남북합의서에 대한 효력의 부여, 남북

회담개최에 대한 법적 유효성의 담보 등 통치행위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

는 법률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남북발전기본법에서는 정부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을 수립토록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이 중장기적 비전 아래 추진되도록 유

도되는 한편, 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기본계획의 국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대북정책 추진계획

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러한 것은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남북발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되게 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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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포괄적

인 대북정책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남북관계발전위원회의 25인 

이내의 위원 가운데 국회의장 추천 인사 7명과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토록 

함으로써 대북정책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제도화하였다고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이루어지던 남북회담대표와 대북특별사절의 

임명 관련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절차에 따른 투명한 대북

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개

성) 등에 대한 공무원 파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남북합의서와 관련하여, 남북발전기본법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남북

합의서가 선언적 내용을 넘어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담고 있는 

현실을 고려, 내용의 경중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국회동의 등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는 국회가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데 남북관계발전법의 시행 이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효력을 발휘하게 된 남북합의서의 효력과 남북관계발전법의 시행 이

후 남북관계발전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게 된 남북합의

서의 효력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법에서는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은 남북합의서도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고 규정

하여, 이미 국회동의 절차를 거친 13개 남북경협합의서도 이 법에 의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 남북관계발전법의 참여성

이와 같은 남북관계발전법의 참여성을 평가해볼 때, 다음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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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남북관계발전법의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주요 대상
/평가방식

평가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정부, 정당

높음

북한

외국/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정부, 정당

매우높음

북한

외국/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
은 참여가 있었는가?

의제설정

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
향이 있는가?

높음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백 되었는가?

높음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
하고 있는가?

의제설정

보통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의제설정

보통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정기적 옵저버

해당없음
비정기적 옵저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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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성공업지구법제

가. 개성공업지구법제의 구성

남북협력모델인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되는 개성공업지구법제는 크게 3단

계로 구성된다. 첫번째 단계는 북측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으로서 개성

공업지구에서의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성공업지구에서는 이 개성공

업지구법 제9조에 따라 북측의 일반적인 법제의 적용이 배제되고, 개성공업

지구법 및 그 하위규정들만이 적용되고 있다. 두번째 단계는 개성공업지구

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들로서, 현재 14개의 하위규정이 제정

되어 있다. 그런데 개성공업지구법은 본문 5장 46개조, 부칙 3개조로 구성된 

원칙적 규정이며, 14개의 하위규정 또한 기본적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기업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세

칙 등이 요구되었지만 북측이 제정을 하지 않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법의 공백상태를 막기 위하여 남측의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등의 정부당국과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법률자문회의 등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개성공

업지구법 제25조 제9호에 따른 사업준칙의 제정권에 따른 여러 준칙을 작성

하였다. 이 준칙이 개성공업지구법제에서의 세번째 단계이다.

여기에서 개성공업지구법제의 의의를 살펴보자면, 개성공업지구법제는 

남북이 분단된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남북측의 통합 법제라는 사실이다. 

비록 표면상 개성공업지구법 및 그 하위규정들은 북측이 제정하고 공표하

여 개성공업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성공업지구에 대

한 개발논의가 시작되던 당시부터 이미 북측과 남측정부 및 개성공업지구

의 개발을 담당하게 될 기업체간에 개성공업지구에 적용될 법규정에 대한 

논의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당초 개발업자인 현대아산은 “개성특

구법”이라는 명칭으로 법 초안을 만들어 북측에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남북측의 정부 및 현대아산 간에 논의가 진행되어 현재의 개성공업지구법

이 입법된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법률자문단이 주축

이 되어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에 대한 입법적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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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성공단개발 및 법제추진경과

(1) 1999-2000년

1999. 10. 현대아산 故정주영‧정몽헌회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을 통하여 경제특구공단사업 및 금강산관광사업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합의함.

2000. 7. 29～31 제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

미를 되새김.

2000. 8. 22. 현대-아태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개성지역에 2,000만평 

규모의 공업지구 및 배후도시를 단계적으로 개발키로 

하고 현대아산에 독점권 보장.

2000. 8. 29～9.1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경제협력과 관련한 실무

접촉에 합의.

2000. 9. 27～30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경제협력과 관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것에 합의.

2000. 11. 10 현대-토지공사, 공동사업시행 협약 체결. 1단계로 100

만평 내외를 개발키로 하고, 토지공사는 자금조달 및 

설계와 감리를 담당하는 한편, 현대는 시공을 담당하

기로 합의.

2000. 12. 12～16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

회｣의 구성 및 역할 등에 대하여 합의: 각기 차관(부

상)급을 수속대표(단장)로 하여 5 내지 7명으로 구성, 

2000년 12월 26일경에 첫 회의를 평양에서 하되 여기

에서는 전력협력문제를 비롯하여 철도 및 도로연결문

제, 개성공업단지 건설문제, 임진강유역 수해방지사업

추진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에서 제기되는 실무적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기로 함.

→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채택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채택



1077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

→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채택

→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0. 12. 27～3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남북경제협력추

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도출

1999-2000년은 개성공업지구개발을 위한 사전준비가 이루어진 기간이

다. 남북측의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개성공업지구개발을 위한 합의서의 도

출 등 노력을 진행한 한편, 개성공업지구 개발을 담당한 현대아산측은 토지

공사 측과 협의하여 실질적 개발의 수순을 밟아나갔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직 개성공업지구와 관련된 입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4차례의 남북

장관급회의와 처음으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하여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남북측의 의지를 확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2001-2002년

2001. 9. 15～18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실

무접촉 개최 및 경협관련 투자보호, 이중과세 방지, 상

사분쟁해결절차, 경산결제 등 4가지 합의서들을 각기 

내부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발효시키기로 합의.

2001. 11. 9～14 제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합의 도출에 실패.

2002. 8. 12～14.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에 합의.

2002. 8. 27～30.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 북측은 ‘개성공업

지구법’을 제정, 공포할 것과 남측은 개성공단 건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합의. 

이를 위하여 10월 중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의 개

최가 예정됨.

2002. 10. 19～23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개성공단 착공일정을 구

체적으로 합의(12월 중 착공, 이를 위해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에서 토의). 개성공단지역에 우리측 사무소

를 설치키로 합의.

2002. 10. 30～11.2 제1차 개성공단건설실무협의회 개최: 1단계 100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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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2003년까지 끝내도록 적극 협력할 것 및 실무자

간 접촉을 통한 기반시설의 건설문제 협의 등에 합의.

2002. 11. 6～9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성공단건설 실

무협의회 제1차 회의에서 타결한 사항을 재확인. 개성공

단이 12월 하순 착공되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

2002. 11. 20 《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2. 12. 6～8 개성공단건설실무접촉. 개성공단건설과 관련하여 ① 개

성공단건설을 12.26～30사이에 착공토록 하며, 구체적 

날짜는 사업자간에 합의토록 한다는 것, ② 개성공단 착

공과 건설에 필요한 인원과 물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착공 이전에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개통하여 운

행한다는 것, ③ 북측은 공단 착공 이전에 노동‧세금‧기

업설립 등 필수적인 하위규정들을 조속히 제정하고, 남

측은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개발업자와 기반시설 공급

자간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것, ④ 개성공단 통신, 통관, 검역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

하고, 빠른 시일내에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다는 것에 합의. 아울러 ⑤ 개성공단건설

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앞으로 

문서교환 또는 실무접촉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

기로 함.

→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채택

→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채택

→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 12. 26 현대와 토지공사측, 변경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1단계 

사업을 토지공사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정.

2002. 12. 27 통일부, 현대‧토지공사에 대하여 경제협력사업자 승인.

2001-2002년은 개성공업지구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수순이 이루어졌던 

시기이다. 4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하여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남북측의 의사를 확인하는 한편 개성공단실무협의회가 개최됨으로써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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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개성공단개발의 내용이 정립된 시점이다. 이 과정에서 2002년 11월 

20일 개성공업지구법을 북측에서 공포함으로써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입법

적 기반이 형성되게 되었다. 개성공업지구법은 북측이 일방적으로 제정‧공

포한 것은 아니며 1999-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남북측 및 현대아산이 개

성공업지구개발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성립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개성공업지구법이 제정된 후 2002년 12월 8일에는 개성공업지구의 통

신 및 통관‧검역에 대한 남북측 합의서가 체결되었고, 통일부는 현대아산과 

토지공사를 개성공업지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경제협력사업자로 승인함으

로써 개성공업지구 개발이 구체화되었다.

(3) 2003년

2003. 1. 21～24 제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진행 중인 교류협력사업

을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

2003. 2. 11～14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성공단 착공식

을 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진행하며, 4개 경협합의서 발

효 등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필요성에 의견 접근(이때 

개성공단 착공식을 4월말 개최하기로 의견접근을 이루

었지만 사스로 인해 지연됨).

2003. 2. 21 현대와 토지공사, 개성공단 사전 육로답사

2003. 4. 24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

운영규정》제정.

2003. 4. 27～29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참여정부 수립이후 첫 고

위급회담. 진행중인 3대 경협사업(철도 및 도로연결, 개

성공단건설, 금강산관광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로 

합의.

2003. 5. 19～23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성공단 착공식

을 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2003년 6월 하순 개최할 것에 

합의. 착공식 개최 이후 단계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되, 

착공식 개최 이전이라도 개성공단지구법에 대한 5개 

하위규정을 공포, 여타 하위 규정 협의, 현지실사 등의 

일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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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 30 개성공단 착공식 개최.

2003. 6. 30 제16대 제240회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협관련 

4대 합의서(2000. 12. 18 채택) 가결(2003. 8. 20 발효).

2003. 7. 9～12 제11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진행중인 경협사업의 차

질없는 진행을 약속하는 한편, 투자보장합의서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문제 협의를 진행.

2003. 7. 28～31 사무소 설치 및 하위규정협의 방북.

2003. 8. 8 1단계 100만평 측량, 토질조사 완료.

2003. 8. 20.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 정식 발효.

2003. 8. 25. 중소기업인 등 224명 방북(국회의원 6명 포함).

2003. 8. 26～2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성공단의 국제

적 경쟁력을 위한 북측 당국의 협조를 확보하고 사업자

간 협의를 당국차원에서 뒷받침하기로 하는 한편, 남측

도 남북관계 발전과 나아가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

의 활로모색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다각적 지원방안

을 검토하기로 함. 한편, 6차 회의에서 ｢남북경제협력

협의사무소｣의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됨.

2003. 9. 18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제정.

2003. 10. 14～17 제12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

2003. 11. 5～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성공단 개발일

정에 합의(2004년 초부터 기반시설 건설에 착수, 2004

년 상반기 안으로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 개발).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 중 개설할 것에 

합의.

2003. 12. 11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개성공업

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제정.

2003. 12. 11. 토지공사 개발사무소 착공식 개최.

2003. 12. 22. 현대 중기관리사무소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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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은 개성공단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사업적 기반과 함께 법제 정비작

업이 시작된 시기이다. 2003년 한해에만 남북장관급회담이 4차례 개최되면

서 개성공단사업추진에 대한 남북측 정부 간의 합의가 촉진되었으며, 현재 

제정되어 있는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14개 가운데 7개의 하위규정이 남

북측간의 협의 하에서 제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남측은 제16대 제240회 정

기국회 제7차 본회의에서 경협관련 4대 합의서를 의결함으로써 남북경협에 

대한 법적 유효성이 승인되게 되었다.

(4) 2004년

2004. 1. 17 토지공사 개발사무소 착공.

2004. 1. 29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4. 2. 3～6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개성공단 1단계 100만

평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2004년 상반

기 중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하도록 적극 협력

하기로 함.

2004. 2. 25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개성공업지구 광고

규정》제정.

2004. 3. 2～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 2005년부터 기

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의 

제정‧공포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구성‧운영 등의 문

제들을 3월 중으로 해결할 것을 합의. 한편 2004년 상

반기 내에 직접거래 확대 등을 위한 ｢남북경제협력협

의사무소｣가 개성공단개발사무소와 동시에 개설됨에 

따른 협의절차를 거쳐 그 운영에 들어가는 한편, 민간

차원의 경제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협력할 것

을 합의.

2004. 4. 13 사업자간 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관련 계약 체결.

2004. 4. 23 1단계 100만평 개발사업 경제협력사업 승인.

2004. 5. 4～7 제14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경협관련 특이사항 없음.

2004. 6. 2～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성공단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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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6월 중 관리기관을 구성하고 9월중 전력‧통신공

급일정에 합의함으로써 하반기 기업이 입주하여 제품

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합의함. 

2004. 6. 14 시범단지(2만 8천평) 입주계약 체결 - 15개 입주기업 

선정.

2004. 6. 21～24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

회 제10차 회의 개최 합의. 

2004. 6. 24～25 개성공단건설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 개성공단개발사

업을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 전력, 통신, 용수 및 

폐기물처리와 통관, 검역 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는 한편, 향후 개성공단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제

기되는 문제들을 실무접촉을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함.

2004. 6. 29 개성공단관리기관 창설준비위원회 가동.

2004. 6. 30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식 개최

2004. 7. 8 통일부,《개성공업지구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한 특례》규정 제정(통일부고시 2004-7호)(2004. 

12. 31 통일부고시 2004-10호로 개정됨).

2004. 7. 29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제정.

2004. 9. 8 남측정부, 개성공단 입주업체 7곳 승인.

2004. 9. 16 남측정부, 개성공단 입주업체 4곳 추가승인.

2004. 9. 21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제정.

2004. 9. 23 제17대 제250회 정기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개성공업

지구 검역/통관/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가 가결됨

(2005. 8. 1 발효).

2004. 10. 5 남측 정부, 통일부 직제로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을 

설치. 

2004. 10. 20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 입주기업 공장 착공.

2004. 11. 16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지원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지원협회｣의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

2004. 12. 9 제17대 제250회 정기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개성공

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가 가결됨(2005. 8. 1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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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12. 15 개성공단 첫 시제품 출시.

2004. 12. 31 통일부,《개성공업지구방문 및 협력사업승인절차에 대

한 특례》규정 개정

2004년도에는 개성공업지구에 최초로 입주하게 될 15개 기업체가 선정되

었고, 6월 준공식을 거쳐 실제 13개 업체가 입주하면서 2004년 12월 15일에

는 첫 제품이 생산되게 되는 등 비약적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에 대한 4개 하위규정을 제정‧공포하였고, 제17대 

제250회 정기국회에서는 개성공업지구의 통신/통관/검역/출입 및 체류에 

대한 남북합의서가 가결되는 등 남북측 정부 및 민간부문에서의 성과가 두

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에서 조업하거나 조업하고

자 하는 기업체의 편의 등을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방문 및 협력사업 승인

절차에 대한 특례”규정을 고시하고 12월 31일에는 이를 개정하였는바, 개성

공업지구의 방문절차를 간소화(방문처리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 

단수방문증명서 신청자에 대한 신원진술서의 제출절차 생략, 수시방북승인

을 받은 자가 매 왕래시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북한방문신고를 출입계획의 

제출로 갈음)시키는 등 절차적 측면에서의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투자지원

노력을 북측과 함께 하는 한편, 10월 5일에는 개성공단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경부/산자부/건교부와 합동으로 ‘개성공단사업

지원단’을 설치하였다. 이 개성공단사업지원단의 설치를 계기로 개성공단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11월 26일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업

무지원관련 협약을 체결한 ‘사단법인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에 대한 협력

사업 및 협력사업자 승인절차가 완료됨으로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처리하기 힘든 남측지역에서 필요한 관리위원회 업무활동 등을 직접 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는 관리위원회와 맺은 협약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기금) 확보·지원, 관리위원회 근무

인원 파견, 입주업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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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05년

2005. 1. 26 개성공업지구 시범단지 입주 완료.

2005. 3. 10 관세청,《개성공업지구 반출입 물품 및 통행차량 통관

에 관한 고시》제정.

2005. 3. 28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대표회의 개최.

2005. 7. 9～12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 9월 중 남북경

제협력협의사무소를 개성에 설치‧운영하는데 합의(분

단 이후 최초로 우리의 정부기관이 남북경제협력을 촉

진하기 위해 북한지역에 상주하는 것). 한편 8월 초까지 

9개 경협 관련 합의서를 발효시키기로 합의.

2005. 7. 15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개성공업지구 기업재

정규정》제정.

2005. 8. 1 개성공업지구 본단지 1차 분양.

2005. 9. 11 개성공업지구 본단지 1차 입주업체 18곳 선정.

2005. 9. 13～16 제16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개성공단의 경쟁력 확

보를 위해 개성공단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쌍방 의견이 일치됨. 

2005. 10. 7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제1차 개성중소기업전용공단 

추진위원회 개최(협동화 단지를 희망하는 25개 협동조

합과 중소기업 및 학계, 북한전문가 등 37명으로 구성).

2005. 10. 9 관세청,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정

책 방향 수립, 발표.

2005. 10. 12 통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회의와 통일부장관 간

담회 개최.

2005. 10. 28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합의 도

출에 실패.

2005. 10. 28 《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제정.

2005. 12. 13～16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공사가 2006년말 완료 예정됨에 따라, 개성공

단 2단계 개발과 통행‧통관‧통신 등의 문제를 남북경

제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협의‧해결해 나가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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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4. 21～24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개최: 개성공단사업의 안정적

인 추진을 위하여 제1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개

최를 합의.

2006. 6. 3～6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2차 회의: 남측은 입주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 출입증제도 전환 등 

통행‧통관절차 간소화, △ 북측 근로자의 안정적 공급 

등 실천적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북측은 1단계 개발

의 조기 추진을 강조하면서 필요한 북측인력을 개성

시 외부에서도 충원하기 위한 숙소와 편의시설의 건

설 필요성을 제기. 이에 대하여 6월 20～21일 개성에

서 개성공단 실무접촉을 통해 이와 관련된 제반 문제

들을 협의하기로 합의. 

2006. 7. 9～12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 개최: 남북측 이견으로 합의

사항 없이 종결.

2005-2006년은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이 모두 정비되는 한편, 제2단계 

개성공업지구개발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던 기간이었지만 북한 핵문제 및 

미사일 발사문제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다소 경색되는 국면을 가졌다. 입주

기업 차원에서는 2004년 이후 가동되기 시작한 생산체제에 있어서 북측 당

국 및 근로자들과 다소간의 애로사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해소하

기 위하여 남측 정부차원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 수렴 등을 통하여 개성공

업지구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

향 등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한편 2005년도에는 2004년 통일부 

직제로 설립된 개성공단사업 지원단 내에 개성공단의 법‧제도 인프라를 구

축하고 공단 내 발생가능한 법적 문제의 처리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한 자문

기구로서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가 구성되게 되었던 바, 개성공단법률자문

회의는 2005-2006년 동안 매월 1회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개성공업지

구의 법제도 제정 및 운영에 대한 검토뿐 아니라 남측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교류협력법제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개성공업지구법 및 하위규정들에 대한 시행세칙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

회가 입법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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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3〉 개성공단사업의 추진경과 요약

구분 추진내용 일자

사업자 조치

o 현대-北아태간 총 2,000만평 개발합의서 체결 ’00.8.22 

o 현대·토공, 사업 변경협약서 체결 ’02.12.26 

o 토공 개발사무소 착공식 개최 ’03.12.11 

o 현대 중기관리사무소 개소식 개최 ’03.12.22 

o 토지임차료, 지장물 보상비 등 관련 계약 체결 ’04.4.13 

o 토공 개발사무소 준공식 개최 ’04.10.21 

o 시범단지 전력공급 개시 ’05.3.16 

o 본단지 1차 5만평 분양공고 ’05.8.1 

o 개성공단 통신공급 개시 ’05.12.28 

북측 조치

o 개성공업지구법  발표 ’02.11.27 

o 개발  및 기업창설  하위규정 제정·공포 ’03.6.29 

o 노동  및 세금  하위규정 제정·공포 ’03.10.1

o 관리기관 , 출입·체류·거주 , 세관  규정 제정·공포 ’03.12.17 

o 외화관리 , 광고  하위규정 제정·공포 ’04.2.27

o 부동산규정  제정·공포 ’04.8.25

o 보험규정  제정·공포 ’04.10.11

o 회계규정 , 기업재정규정  제정·공포 ’05.7.15

o 관리위 북측 협력부 근무 시작 ’05.11.22 

남북당국간 
합의

o 통관·통신·검역합의서 채택 ’02.12.8

o 투자보장 등 4개 경협합의서 발효 ’03.8.20

o 개성공단·금강산 통행합의서 체결 ’04.1.29 

o 통신, 통관, 검역,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서 발효 ’05.8.1

대내조치 및 
주요동향

o 통일부, 현대·토공 협력사업자 승인 ’02.12.27 

o 개성공단 1단계 건설 착공식 개최 ’03.6.30

o 통일부, 1단계 100만평 협력사업 승인 ’04.4.23

o 시범단지 입주계약 체결(15개 기업) ’04.6.14

o 시범단지 부지조성공사 준공식 개최 ’04.6.30

o 시범단지 협력사업 승인 시작 ’04.9.8

o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출범 ’04.10.5

o 관리위원회 개소식 및 입주기업 공장 착공식 ’04.10.20

o 개성공단 첫제품 생산기념식 개최 ’04.12.15

o 시범단지 협력사업 승인 완료 ’05.1.26

o 외국인 바이어 방문 시작 ’05.6.3

o 주한 EU 상공회의소 개성 방문 ’05.11.2

o 본단지 1차 입주기업 협력사업 승인 시작 ’05.11.8

o 본단지 1차 입주기업 공장건축 시작 ’05.12.5 

출처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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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4〉 남북간 합의서 및 북측 법규 요약

구분 명칭 발표/합의일

개성공단 관련

남북합의서

(‘05.8.1 발효)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 ’02.12.8

개성공업지구 통관에 관한 합의서 ’02.12.8

개성공업지구 검역에 관한 합의서 ’02.12.8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04.1.29

4대 경협합의서

(‘03.8.20 발효)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 ’00.12.16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합의서 ’00.12.16 

남북사이의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 ’00.12.16

남북사이의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 ’00.12.16

개성공업지구법

및 14개 하위규정

(북측법규) 

개성공업지구법 ’02.11.20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03.4.24

개성공업지구 기업창설·운영규정 ’03.4.24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03.9.18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03.9.18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 ’03.12.11

개성공업지구 출입·체류·거주규정 ’03.12.11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03.12.11 

개성공업지구 외화관리규정 ’04.2.25 

개성공업지구 광고규정 ’04.2.25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04.7.29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 ’04.9.21

개성공업지구 회계규정 ’05.7.15

개성공업지구 기업재정규정 ’05.7.15

회개성공업지구 회계검증규정 ’05.10.28

출처: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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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개성법률자문회의의 법률자문 내용

연/월 내용 

2005

1 부동산규정, 기업창설등록 관련 검토

2 노동준칙안, 건축준칙안 검토

3 출입‧체류‧거주에 관한 준칙안 검토

4 회계검증, 기업재정 검토

6 보험준칙안 검토

7 자동차준칙안, 부동산집행준칙안 검토

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검토 

9 교류협력법, 기업재정규정, 회계규정, 안건보건준칙안 검토 

11 회계규정, 기업재정규정, 세금규정 검토

12 식품위생 및 전염병 예방준칙안 검토 

2006

1 준칙정비절차

2 수수료징수준칙, 투자검증준칙, 회계검증기준 검토 

3 외화관리 및 공정거래 준칙안, 개성공업지구와 국내법제 정비 검토

5 출입증발급준칙안, 석유판매업준칙안, 출입증발금준칙안 검토

6 개성공단 외국인진출시 법적 문제 검토 

7 개성공업지구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다. 개성공업지구법제와 거버넌스

(1) 개성공업지구법제의 효과

남북한 최초의 통합법제로서의 개성공업지구법제는 개성공업지구의 개

발을 위한 법이다. 즉 개성공업지구에서의 현재의 남북한 경제협력사업은 

개성공업지구법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고, 개성공업지구는 시범단지와 본

단지로 구성되고 있는 바, 시범단지는 우리 중소기업의 개성공단 조기 입주 

수요를 충족시키고 본공단 가동시의 법·제도, 투자환경 등을 사전에 점검하

는 Pilot Project로 조성된 한편, 여기에 1단계 100만평 부지내 2만 8천평을 

15개 기업에 분양, 본격 가동시킴으로써 개성공단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확

인하고 향후 개발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71 이를 위해 

2004년 12월부터 기업들이 입주를 시작, 2004년 12월 15일에는 개성공단에

71_ <http://www.unikorea.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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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첫제품이 생산되는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기도 하였다. 2006년 11월을 기

준으로 하였을 때 15개 기업 모두가 시범단지에서 가동 중이다. 그리고 2005

년 8월 1일부터는 본단지가 분양되기 시작해 일반공장(17개), 협동화 단지(6

개), 아파트형 공장(1개) 등 총 23개 업체 및 1개 기관에 분양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또한 2006년 6월 기준으로 고용한 북측의 근로자수만 해도 약 

8천명에 이르고 있다.

(2) 개성공업지구법제의 참여성 평가

이러한 개성공업지구법제의 참여성을 평가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6> 개성공업지구법제의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주요 대상
/평가방식

평가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정부, 정당

매우 높음

북한

외국/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정부, 정당

위원회/

법률자문/

투자활동 등

북한

외국/국제기구

시민단체

언론

기업, 이익집단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
은 참여가 있었는가?

의제설정

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는가?

매우 높음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
이 피드백 되었는가?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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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주요 대상
/평가방식

평가

참여성 관계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
색하고 있는가?

의제설정

매우 높음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의제설정

높음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정기적 옵저버

해당없음
비정기적 옵저버

어떤 법률보다도, 개성공업지구법제의 참여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

것은, 남북관계법제분야에서 최초의 남북 합작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

양한 이해관계자가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법제에 반영시킴

으로써 입법의 주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향후 약 40여개의 관련법제가 

정비될 예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의 참여자와는 다른 창구가 

열릴 것으로도 기대된다.

4. 소결:  거버넌스 형태의 분석

이하에서는 남북교류협력법‧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개성공업지구법제

에 대한 사례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론연구팀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거버넌스 형태를 기준으로 삼아 현재의 통일법제의 거버넌스적 성격 

또는 진전도를 진단해 보고자 한다. 

가. 거버넌스의 형태

우선 이론연구팀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의 형태를 다음

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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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가 관리양식을 주도하는 집권형과, 

②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된 채 비정부 행위자들이 주도하는 분권형, 

③ 정부가 거버넌스적 현상 전반을 관리하면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는 관리형.

그리고 거버넌스 체제가 추구하는 조정 과정의 내용에 따라,

① 거버넌스 체제를 통하여 관리양식의 지속성과 질서를 강조하고, 현상

유지 및 관리에 치중하는 지속성, 질서위주의 거버넌스와, 

② 남북관계의 혁신과 변화를 목표로 역동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혁

신과 변화위주의 거버넌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전체 6가지의 거버넌스의 유형이 도출되게 

되는데, 그 유형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Ⅲ-7> 거버넌스의 유형

집권형 분권형 관리형

지속성, 질서 위주 계층제 거버넌스 자치형 거버넌스
조율된 현상유지 

거버넌스

혁신, 변화위주
계획적 혁신 
거버넌스

개방형 거버넌스
조율된 변화지향 

거버넌스

따라서 법제도 영역에서 거버넌스의 유형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의 형성 및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정부부문이 

적극적·주도적 역할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이 지속/질

서인지 혁신/변화 인지의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남북교류협력법의 거버넌스 유형

남북교류협력법은, 제정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만이 강조되었고 정

부 부문 이외 행위자의 역할은 거의 배제되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집권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개정과정에서는 외부 행위자의 역할이 다소간 증대하

였지만, 그 비중이 정부의 역할에 비하여 미미하였고 그나마 주로 정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집권형의 범주를 벗어나

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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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은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우리 헌정사

상 최초로 법적으로 보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상당부

분 진전되었고 남북 간의 교류가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

하였는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거버넌스 형태는 “계획적 혁신 거버넌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8> 남북교류협력법의 거버넌스 유형

집권형 분권형 관리형

지속성, 질서 위주 - - -

혁신, 변화위주
계획적 혁신 
거버넌스 - -

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거버넌스 유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 Ⅲ-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주요 이해당사자의 참여도·참여의 방식·정책결정에서의 영향력 등의 측면

에서 남북교류협력법에 비하여 상당히 발전된 참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곧 정부의 역할이나 주도성에 일정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데, 이로 인해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분권형의 모델로 파악

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비록 학술연구단체 및 시민단체 등 비정부부문의 

행위자들이 법제정 과정에서 높은 참여성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정부

의 역할이 “영향력이 약화된 채 비정부 행위자들이 주도”하였다고 보기에

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법과 비

교하였을 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확

연하게 줄어든 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법률의 거버넌스 형태를 ‘집권형’과 ‘분권형’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반적인 통일정책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집권형’에서 ‘분권형’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법 또한 남북교류협력법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북관계의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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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바, 따라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의 거버넌스 형태는 ‘계획적 혁신 거버넌스+개방형 거버넌스’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9>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의 거버넌스 유형

집권형 분권형 관리형

지속성, 질서 위주

혁신, 변화위주 계획적 혁신 거버넌스+개방형 거버넌스

라. 개성공업지구법제의 거버넌스 유형

개성공업지구법제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남북 분단 이후 처음으로 형

성되어 가는 남북 통합법제이다. 형식적으로는 북측의 법이지만, 개성공업지

구에 대한 개발 논의가 시작되던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개성공업지구법

제는 남측과 북측의 협의 하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가 제정하는 각종 사업준칙을 보면 이러한 특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개성공업지구법제는 다른 어떤 법제보다도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이루

어지고 있다. 남북측 정부보다는 현대아산 등 기업과 개성공단법률자문회

의와 같은 학계에서의 참여 등이 이루어지는 한편,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같이 정부부문 내에서도 개성공단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 부

처 간 합동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개성공업지구

법제는 집권형의 범주를 벗어나, 분권형 또는 관리형 거버넌스에 해당된다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론연구팀에 따르면, 분권형 거버넌스는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약화된 전방위형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있는 경우”인 반면, 

관리형은 “정부가 여전히 중심적인 행위자로 존재하지만 그 관리와 조정의 

방식이 보다 네트워크 관리형으로 변한 메타네트워크 행위자로 나타난 경

우”라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양자의 차이는 정부가 행위의 중심자인가 아

닌가에 따라 달라지는 한편, 네트워크의 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하나의 네트

워크를 구성하는 행위자에 불과한가 아니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동시에 

이를 관리하는 행위자로 기능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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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고 북측과의 협의

를 통해 형성할 수밖에 없는 개성공업지구법제의 특성상, 정부는 네트워크

의 한 축을 구성하는 행위자에 머무르는 한편 그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분권형’에 가까운 거버넌스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72. 

사업준칙 등의 개성공업지구법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의 상

당부분이 남측법률이 이식된 것이 많지만, 법제 전체를 놓고 보면 북측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이 강하고 남북간 특수관계로 인해 발생

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 법운용이 요구되는 영역

인 만큼,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거버넌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법제는 개방형 거버넌스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표 Ⅲ-10> 개성공업지구법제의 거버넌스 유형

집권형 분권형 관리형

지속성, 질서 위주

혁신, 변화위주 개방형 거버넌스

72_유의할 것은, 여기에서의 거버넌스는 “법제도”에서의 거버넌스이다. 개성공업지
구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여전히 정부는 중심적 행위자일 수밖에 없고, 사업의 
개발과 진척 상황만을 중심으로 하여 거버넌스를 평가한다면 이것은 ‘분권형’이라
기 보다는 ‘관리형’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제도에 국한하여 거버넌스
를 평가한다면, 본문에서와 같이 분권형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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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1) 우리의 통일법제의 변화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조응하여 발전하여 왔

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상호 적대시 정책이 남북교류협력정책으로 전환함

에 따라 법제도 국가보안법의 일방적인 독주에서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

력법의 불안한 동거의 시대로 변화하였다가, 다시 남북관계발전법을 중심

으로 한 교류협력법제가 주도하는 시대에 이르게 되었다. 통일법제의 목적

은 통일에 이르는 과도기와 통일단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법적 지원에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본 실태조사는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거버넌스적 접근방식에 따라 정량

적이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행해졌다. 거버넌스 개

념이 지니는 동태성·포괄성·다의성·불명확성 등의 속성에 비추어 정태적인 

법제도는 추구하고자 하는 구체성·일의성·명확성의 요청과 상충될 소지가 

많다73. 그러나 통일법제는 일반 법률과 달리 단순한 사실의 반영(mirror)에 

만족할 수 없고 한반도 평화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정치·사회·경제·문화 각 

부분의 성과를 통합하고 이를 촉진하는 선도적 역할(motor)을 담당해야 하

기 때문에 거시적이고 동태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론연구

팀이 제시한 분석틀을 이용해서 여타의 분야와 같이 법제도를 통일적이고 

정형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법제도는 여타의 분야와 달리 정부의 주도적 입법 작용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연구팀이 제시한 분석틀을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분석

방식을 변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선 행위자 측면에서는 세계적·지역적 

차원의 행위자보다는 정부 수준의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면서 각 정부기관

을 분리하여 미시적인 실태조사를 행하였다. 아울러 평가지표와 항목을 행

위자와 이슈영역(본 연구의 사례분석 대상)에 달리 적용하였다. 즉 행위자

의 경우 이론연구팀이 요구한 바대로 전문성·자율성·네트워크·참여성·분권

화·효율성 나누어 정량적인 분석을 시도하였음에 반해, 이슈영역의 경우 각 

행위자의 참여도와 행위의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어 전자는 정량분석을 후

자는 정성분석을 시도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실태조사의 사례

73_신우철(중앙대) 교수와의 자문회의, (2006년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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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남북교류협력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및 통합법제의 성격을 띠는 개성

공업지구법제를 대상으로 하여 그 입법과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2) 큰 흐름으로 보아 행위자의 측면에서 발견되는 현상은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킹 등의 거버넌스의 주요 평가지표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이다. 통일부의 경우 최근 법률전문가의 보강과 개성법률자문회의의 설치, 

운영 등으로 과거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있고, 개성공단 법제 입법

과 관련하여 개성법률회의를 통한 전문가들의 상시적인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금강산 교통사고, 개성공단 내 기업분쟁, 임금직불문제 등 현

안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부, 법원, 법무부 및 민간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킹

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점은 주목을 요하는 진전이다. 법무부의 경우 오래전

부터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특수법령과를 설치하고 통일에 대비한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였고, 특히 독일통일,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변화 등에 있어서

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여를 하여 왔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주무부서

인 통일부와의 사이에 원활한 의사연락과 협력이 이루어져 왔는지는 의문

이다. 법무부는 고유한 형사문제, 출입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관여를 하여 

왔으나, 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일부가 의뢰하는 한도에서 관

여하여 왔고, 통일부는 법률전문가가 없는 관계로 현실의 법률문제들을 제

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 양 부서 간에 통일부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법무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서도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네트워킹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통일관련 교류협력의 주무부서와 법제도 주무부서의 괴리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통일부 내에 전문성을 대폭 보강하여 남북협력 및 통일법

제를 담당할 법률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이들로 하여금 법제 인프라 구축 및 

정비작업을 주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법제 측면에서 

기획과 조정 기능을 담당할 중심을 구성할 수 있고 전문성, 참여성 및 네트

워킹 등 거버넌스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과정의 참여자가 보다 다양해지고 남북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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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과 전문가풀의 확대 등으로 전문성, 참여성 및 네트워킹이 보다 활성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을 

들어 거버넌스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상대적인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였고, 전문

가들이 공청회 등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공청회 이전 과정에서 전문가들

의 책임 있는 참여는 그다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공청회에서의 

단편적인 의견진술은 전문성을 반영한 심도 있는 입법과정의 참여라고 보

기에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남북관련 법안을 입법과

정에서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참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실천적인 

과제를 제기한다. 

한편, 두 입법과정에서 공통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주요한 행위자여야 

할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한 역할이 정부가 주도한 법안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나가려면 국

민적 지지의 확보는 필수전제인바, 현재와 같이 국회가 남북관계 법제의 

입법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입법과정에서 국회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이론연구팀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유형화한 거버넌스 형태 즉 

‘집권형’, ‘분권형’, ‘관리형’을 모델로 삼아 법제·개정을 추구하는 목적을 참

조하여 현재의 통일법제의 거버넌스적 성격 또는 진전도를 진단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남북교류협력법은, 제정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만이 강조되

었고 정부 부문 이외 행위자의 역할은 거의 배제되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집권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개정과정에서는 외부 행위자의 역할이 다소간 

증대하였지만, 그 비중이 정부의 역할에 비하여 미미하였고 그나마 주로 

정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집권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은 민간차원에서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우리 헌정사

상 최초로 법적으로 보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상당부

분 진전되었고 남북 간의 교류가 민간부문으로까지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



1098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하였는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거버넌스 형태는 “계획적 혁신 거버넌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비하여 비정부 부

문의 참여가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비정부행위자들이 주도하였다고 보기 힘

들기 때문에, 아직 분권형의 거버넌스로 진입하였다고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법과 비교하였을 때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확연하게 줄어든 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법률의 거버

넌스 형태를 ‘집권형’과 ‘분권형’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리고 이 법 또한 남북교류협력법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북관계의 틀

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바, 따라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의 거버넌스 형태는 ‘계획적 혁신 거버넌스+개방형 거버넌스’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성공업지구법제는 형식적으로는 북측의 법이지만 실질적인 측면

에서 보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형성해 가는 통합법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개성공업지구법제는 다른 어떤 법제보다도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태조사을 통해 보면 개성공업지구법

제는 이미 집권형의 범주를 벗어나 분권형 또는 관리형 거버넌스에 해당된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고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형성할 수밖에 없는 개성공업지구법제

의 특성상, 정부는 네트워크의 한 축을 구성하는 행위자에 머무르는 한편 

그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관리형보다는 ‘분권형’에 

가까운 거버넌스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사업준칙 등의 개성공업지구법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의 상

당부분이 남측법률이 이식된 것이 많지만, 법제 전체를 놓고 보면 북측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이 강하고 남북간 특수관계로 인해 발생

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 법운용이 요구되는 영역

인 만큼,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거버넌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법제는 ‘개방형 거버넌스’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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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례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바와 같이 보아 최근의 통일법제는 거버넌

스의 관점에서 일정한 발전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입법들은 거의 일방

적으로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나 최근 입법된 남북관계발전법의 입법과

정에서는 비교적 비정부 부문의 의견이 반영되고 특히 개성공단 법제의 입

법과 관련하여서는 많은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충분한 점수를 받기에

는 심히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정부가 주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법제도 거버넌스의 중요한 행위자인 국회의 전문성과 참여성

은 미흡하며, 학계와 경제계 기타 민간의 전문성과 참여성, 네트워킹은 지극

히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입법과정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절충되는 거버넌스의 살아있는 공간인바, 이제 교류협력법제가 

주도적인 지위를 점하여감에 따라 통일법제 거버넌스도 본 궤도에 진입하

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통일법제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거버넌스적 분석 방법은 각 행위영역 성격에 따라 통일적으로 접근하기

가 힘든 측면이 있지만, 정부 주도의 평화통일정책의 한계를 직시하고 다양

한 행위자의 바람직한 행위양식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방법론상의 고민이

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고 실험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도식화의 위험을 탈각하기 힘든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한반도의 평화번영을 위해 다양한 행위자별 역할

을 전문성, 자율성 등의 관점에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고, 정책형성과정에

서 각 행위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거버넌스 모델에 입각한 실태분석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상황을 분석해 내고 외국의 경험들을 

벤치마킹하여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바람직한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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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각 행위자별 세부평가지표

1. 통일부

<부표 1> 통일부의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보통 5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공청회/자문위원회

활발
7.5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
은 참여가 있었는가?

정책입안/결정/집행

 전단계
-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
향이 있는가?

보통 5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
이 피드백 되었는가?

보통 5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
하고 있는가?

보통 5

<부표 2> 통일부의 전문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보통 5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
직되어 있는가?

보통 5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있음(매우 많음) 10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
준이 있는가?

낮음 2.5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가?

매우 그러함 10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
도가 있는가?

있음(다양함)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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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통일부의 네트워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
여하는가? 

보통 5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공식적/

다자적
-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정보교환, 지원 -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
트워크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알 수 없음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가? 

보통 5

<부표 4> 통일부의 분권화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분권화

행위자

각 행위자 내부의 정책결정절차는 분권
화되어 있는가?

보통 5

각 행위자 내부의 업무에 따라 분권화가 
되었는가?

보통 5

각 행위자들의 지도부는 주기적으로 교
체되고 있는가?

높음 7.5

관계

중앙과 지역 혹은 하부조직의 분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있음 5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
소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있음 5

각 행위자들은 북한과의 접촉 채널을 다
양화하고 있는가?

있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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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통일부의 효과와 효율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

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
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
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 없음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 없음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 없음 -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였는가?
낮음 2.5

2.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부표 6>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전문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매우 높음 10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

되어 있는가?
높음 7.5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가?

매우 필요 10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도

가 있는가?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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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보통 5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자문활동 -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
여가 있었는가?

법률입안/

제정단계
-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는가?

높음 7.5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

백 되었는가?
보통 5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가?

낮음 2.5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낮음 2.5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해당 없음 -

 

<부표 8>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네트워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여하

는가? 
높음 7.5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공식적

/다자적
-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정보교환

 
 -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트워
크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알 수 없음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

가? 
있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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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9>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분권화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분권화

행위자

각 행위자 내부의 정책결정절차는 분권화
되어 있는가?

해당없음 -

각 행위자 내부의 업무에 따라 분권화가 되

었는가?
높음 7.5

각 행위자들의 지도부는 주기적으로 교체
되고 있는가?

보통 5

관계

중앙과 지역 혹은 하부조직의 분권화를 위
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해당없음 -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소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해당없음 -

각 행위자들은 북한과의 접촉 채널을 다양
화하고 있는가?

높음 7.5

<부표 10> 개성공단법률자문회의 효과와 효율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높음 7.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높음 7.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높음 7.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
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없음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없음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없음 -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였는가?
높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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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무부 

<부표 11> 법무부의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보통
5

(학계 위주의 
참여)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자문위원회

활발
7.5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

은 참여가 있었는가?

의제설정/정책

분석/평가
자문, 연구중심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

향이 있는가?
보통 5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백 되었는가?

보통 5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

하고 있는가?
보통 5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해당 없음 -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해당 없음 -

<부표 12> 법무부의 전문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높음 7.5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

직되어 있는가?
높음 7.5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많음 7.5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가?

보통
5

(순환보직제)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
이 필요한가?

매우 필요 10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

도가 있는가?
보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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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3> 법무부의 네트워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
여하는가? 

높음

7.5

他네트워크 

참여율 높음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공식적/다자적 -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인적 교환, 

지원
파견, 자문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
트워크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가? 
보통 5

<부표 14> 법무부의 분권화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분권화

행위자

각 행위자 내부의 정책결정절차는 분권
화되어 있는가?

보통 5

각 행위자 내부의 업무에 따라 분권화가 

되었는가?
보통 5

각 행위자들의 지도부는 주기적으로 교
체되고 있는가?

높음 7.5

관계

중앙과 지역 혹은 하부조직의 분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해당 없음 -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
소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보통 5

각 행위자들은 북한과의 접촉 채널을 다

양화하고 있는가?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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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5> 법무부의 효과와 효율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

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 없음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 없음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 없음 -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

조하였는가?
보통 5

4. 법원

<부표 16> 법원의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보통 5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보통

(세미나)
5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가 
있었는가?

- -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

는가?
보통 5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백 

되었는가?
보통 5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

는가?
보통 5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보통 5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낮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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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7> 법원의 전문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보통 5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되
어 있는가?

높음 7.5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높음 7.5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 있는가?

높음 7.5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필

요한가?
필요 7.5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도가 
있는가?

보통 5

<부표18> 법원의 네트워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여하는

가? 
보통 5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공식적/

다자적
-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 -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트워크
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

가? 
있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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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19> 법원의 분권화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분권화

행위자

각 행위자 내부의 정책결정절차는 분권

화되어 있는가?
보통 5

각 행위자 내부의 업무에 따라 분권화가 
되었는가?

보통 5

각 행위자들의 지도부는 주기적으로 교

체되고 있는가?
높음 7.5

관계

중앙과 지역 혹은 하부조직의 분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보통 5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

소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낮음 2.5

각 행위자들은 북한과의 접촉 채널을 다
양화하고 있는가?

보통 5

<부표 20> 법원의 효과와 효율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높음 7.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
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였는가?
보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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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제처

<부표 21> 법제처의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높음
7.5

(학계, 사법, 
실무계 참여)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자문위원회

활발
7.5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
여가 있었는가?

분석/평가 -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
이 있는가?

보통 5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
드백 되었는가?

보통 5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

고 있는가?
보통 5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 -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 -

<부표 22> 법제처의 전문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보통 5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되어 
있는가?

보통 5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많음 7.5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가?
보통 5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
한가?

필요 7.5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도가 있
는가?

보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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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3> 법제처의 네트워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여

하는가? 
보통 5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공식/다자적 -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정보교환 -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
트워크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분석/평가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가? 
보통 5

<부표 24> 법제처의 분권화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분권화

행위자

각 행위자 내부의 정책결정절차는 분권화
되어 있는가?

보통 5

각 행위자 내부의 업무에 따라 분권화가 

되었는가?
보통 5

각 행위자들의 지도부는 주기적으로 교체
되고 있는가?

높음 7.5

관계

중앙과 지역 혹은 하부조직의 분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해당 없음 -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소

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낮음 2.5

각 행위자들은 북한과의 접촉 채널을 다
양화하고 있는가?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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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5> 법제처의 효과와 효율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
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

조하였는가?
보통 5

6. 국회

<부표 26> 국회의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높음 7.5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청문회, 공청회

매우활발
10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

여가 있었는가?

의제설정, 

정책결정
-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
이 있는가?

높음 7.5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

드백 되었는가?
높음 7.5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

고 있는가?
보통 5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높음 7.5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높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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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7> 국회의 전문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낮음 2.5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되어 
있는가?

낮음 2.5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낮음 2.5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가?
낮음 2.5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
한가?

높음 7.5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도가 있

는가?
높음 7.5

<부표 28> 국회의 네트워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

여하는가? 
높음 7.5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공식/다자적 -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정보교환, 지원 -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

트워크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알 수 없음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가? 
보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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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29> 국회의 분권화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분권화

행위자

각 행위자 내부의 정책결정절차는 분권화되

어 있는가?
높음 7.5

각 행위자 내부의 업무에 따라 분권화가 되
었는가?

높음 7.5

각 행위자들의 지도부는 주기적으로 교체되

고 있는가?
높음 7.5

관계

중앙과 지역 혹은 하부조직의 분권화를 위
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높음 7.5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소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높음 7.5

각 행위자들은 북한과의 접촉 채널을 다양
화하고 있는가?

- -

<부표 30> 국회의 효과와 효율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
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

조하였는가?
보통 5



1115
한반도 평화발전을 위한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

7.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표 31>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자율성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자율성

행위자 

주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나? 매우 높음 10

각 행위자들은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
높음 7.5

재정적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높음 7.5

정부로부터 정보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보통 5

관계

정부로부터 받는 법적 규제의 정도는 

어떠한가?
보통 5

정부와 제도적 연계가 없는가? 정부 소속
인가?

보통 5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법적 지위를 얻은 후 혜택은 있는가?
해당 없음 -

재정자립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있는
가? (단체와 기부자에 대한 세금면제 혹
은 감면 등)

알 수 없음 -

<부표 32>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전문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보통 5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

되어 있는가?
보통 5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보통 5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 있는가?

해당 없음 -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필

요한가?
조금 필요 2.5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도
가 있는가?

별로 없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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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높음 7.5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공청회/

토론회 
2.5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

가 있었는가?

의제설정/

정책분석
-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는가?
보통 5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
백 되었는가?

보통 5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가?
보통 5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높음 7.5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해당 없음 -

<부표 34>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네트워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여하
는가? 

높음 7.5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공식/

다자적 
-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
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정보교환/

지원
-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트워
크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알 수 없음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

가? 
매우 높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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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5>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효과와 효율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
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없음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없음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없음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자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낮음  2.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매우낮음  0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
하였는가?

낮음  2.5

 

8.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부표 36> 우리민족서로돕기 자율성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자율성

행위자 

주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나? 매우 높음 10

각 행위자들은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익

을 가지고 있는가?
높음 7.5

재정적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높음 7.5

정부로부터 정보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는가?

높음 7.5

관계

정부로부터 받는 법적 규제의 정도는 

어떠한가?
해당 없음 -

정부와 제도적 연계가 없는가? 정부 소속인

가?
해당 없음 -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법적 

지위를 얻은 후 혜택은 있는가?
해당 없음 -

재정자립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있는가? 
(단체와 기부자에 대한 세금면제 혹은 감면 
등)

알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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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7> 우리민족서로돕기 전문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보통 5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되어 
있는가?

보통 5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많음 7.5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가?

해당 없음 -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

한가?
필요 5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도가 
있는가?

별로 없음 2.5

 

<부표 38> 우리민족서로돕기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보통 5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토론회 7.5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

가 있었는가?

의제설정/

정책평가
-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는가?
보통 5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
백 되었는가?

보통 5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가?
높음 7.5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낮음 2.5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해당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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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9> 우리민족서로돕기 네트워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여하

는가? 
높음 7.5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공식/

다자적 
-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
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정보교환/

지원
-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트워
크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알 수 없음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
가? 

높음 7.5

<부표 40> 우리민족서로돕기 효과와 효율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 없음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 없음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 없음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
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낮음  2.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낮음 2.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낮음 2.5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

조하였는가?
낮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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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여연대

<부표 41> 참여연대 자율성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자율성

행위자 

주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나? 매우 높음 10

각 행위자들은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
매우 높음 10

재정적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높음 7.5

정부로부터 정보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높음 7.5

관계

정부로부터 받는 법적 규제의 정도는 

어떠한가?
해당 없음 -

정부와 제도적 연계가 없는가? 정부 소속
인가?

해당 없음 -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법적 지위를 얻은 후 혜택은 있는가?
해당 없음 -

재정자립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있는
가? (단체와 기부자에 대한 세금면제 혹
은 감면 등)

알 수 없음 -

<부표 42> 참여연대 전문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보통 5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

되어 있는가?
높음 7.5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낮음 2.5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 있는가?

해당 없음 -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필

요한가?
조금 필요 2.5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도
가 있는가?

보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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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3> 참여연대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보통 5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공청회 2.5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

가 있었는가?

의제설정/

정책분석
-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는가?
낮음 2.5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
백 되었는가?

낮음 2.5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가?

보통 5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낮음 2.5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해당 없음 -

 

<부표 44> 참여연대 네트워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여하

는가? 
높음 7.5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공식/

다자적 
-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
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정보교환/

지원
-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트워
크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알 수 

없음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

가? 
높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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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5> 참여연대 효과와 효율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 없음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 없음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해당 없음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
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낮음 2.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낮음 2.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낮음 2.5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였는가?

낮음 2.5

 

10. 북한법연구회

<부표 46> 북한법 연구회의 자율성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자율성

행위자 

주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나? 매우 높음 10

각 행위자들은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
익을 가지고 있는가?

매우 높음 10

재정적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매우 높음 10

정부로부터 정보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

보되어 있는가?
높음 7.5

관계

정부로부터 받는 법적 규제의 정도는 

어떠한가?
- -

정부와 제도적 연계가 없는가? 정부 소속인
가?

- -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법
적 지위를 얻은 후 혜택은 있는가?

- -

재정자립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있는가? (단

체와 기부자에 대한 세금면제 혹은 감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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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7> 북한법 연구회의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높음 7.5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높음

(공개세미나)
7.5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

가 있었는가?
- -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는가?

보통 5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

백 되었는가?
보통 5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가?

보통 5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낮음 2.5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낮음 2.5

<부표 48> 북한법 연구회의 전문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높음 7.5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되

어 있는가?
높음 7.5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매우 높음 10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

이 있는가?
높음 7.5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필
요한가?

필요 7.5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도가 

있는가?
보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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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49> 북한법 연구회의 네트워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여하는

가? 
낮음 2.5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공식적/

다자적
-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인적 교환 -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트워크
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

가? 
낮음 2.5

<부표 50> 북한법 연구회의 효과와 효율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
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였는가?
보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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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부표 51>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의 자율성 평가 

항목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자율성

행위자 

주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나? 매우 높음 10

각 행위자들은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익

을 가지고 있는가?
매우 높음 10

재정적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매우 높음 10

정부로부터 정보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
되어 있는가?

높음 7.5

관계

정부로부터 받는 법적 규제의 정도는 

어떠한가?
- -

정부와 제도적 연계가 없는가? 정부 소속인

가?
- -

법적으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와 법적 
지위를 얻은 후 혜택은 있는가?

- -

재정자립을 위한 법적 보완장치가 있는가? (단
체와 기부자에 대한 세금면제 혹은 감면 등)

- -

<부표 52>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의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낮음 2.5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높음

(공개세미나)
7.5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
가 있었는가?

- -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

는가?
보통 5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백 

되었는가?
보통 5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

는가?
보통 5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낮음 2.5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낮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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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3>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의 전문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높음 7.5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되어 

있는가?
높음 7.5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매우 높음 10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가?
높음 7.5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

한가?
보통 5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도가 있
는가?

높음 7.5

<부표 54>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의 네트워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여하
는가? 

낮음 2.5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공식적/

다자적
-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

적 교환? 정보 교환? 지원?
인적교환 -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트워
크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

가? 
낮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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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5>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의 효과와 효율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
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 -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공 역할

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공 역할

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
였는가?

보통 5

12. 한국법제연구원

<부표 56> 한국법제연구원의 참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참여성

행위자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가? 낮음 2.5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 시위 등

합법적, 불법적

공청회 5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가 있
었는가?

- -

관계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는
가?

낮음 2.5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백 되

었는가?
낮음 2.5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
낮음 2.5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낮음 2.5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낮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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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7> 한국법제연구원의 전문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전문성

행위자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매우 높음 10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되어 있

는가?
높음 7.5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높음 7.5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

는가?
높음 7.5

관계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가?
보통 5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도가 있는
가?

보통 5

<부표 58> 한국법제연구원의 네트워크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네트워크

네트워크 
자체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고 참여하는
가? 

낮음 2.5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형/bond형

       양자적/다자적

공식/

다자간
-

네트워크 
관계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적 교

환? 정보 교환? 지원?
정보 교환 -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트워크
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 -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가? 낮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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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9> 한국법제연구원의 분권화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분권화

행위자

각 행위자 내부의 정책결정절차는 분권화되

어 있는가?
보통 5

각 행위자 내부의 업무에 따라 분권화가 되었
는가?

보통 5

각 행위자들의 지도부는 주기적으로 교체되
고 있는가?

보통 5

관계

중앙과 지역 혹은 하부조직의 분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는가?
보통 5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소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낮음 2.5

각 행위자들은 북한과의 접촉 채널을 다양화
하고 있는가?

낮음 2.5

<부표 60> 한국법제연구원의 효과와 효율성 평가 

평가내용 평가 점수/비고

효과와 

효율성

행위자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
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낮음 2.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보통 5

관계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

조하였는가?
보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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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문제제기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생존을 위해 국경을 넘

는 북한주민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에 

정착하고자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단순히 우리 정부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정

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

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을 둘러싸고 이루어지고 있는 

거버넌스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거버넌스의 개념은 정부가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와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문제라는 새롭고 복잡한 정책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중심 정책운영은 국가주

도의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을 받게 됨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보다 수평적이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전

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은 국가의 관료

들에 의해 독자적이고 목표에 부합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와 관료들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런 

상호작용은 자문위원회, 관련 협의기구 등과 같은 매개조직(intermediate 

organizations)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들은 국가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네

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1 이와 같이 정부와 시민사회가 문제에 대

한 공동인식 및 목표설정을 통해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인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된다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이 본 연구의 

1_Daniel Okimoto, Between MITI and the Marke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서창록 외,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 (통
일연구원 워크숍 발표논문, 2006. 4. 26)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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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이다.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보호와 국내입국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지원이라는 두 가지 업무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실질적으로 해외체류 시 보호와 국내입국이후 사회정착지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인 사안이기는 하다. 그러나 실제 북한이탈주

민 보호와 정착지원에 관여되어 있는 행위주체들의 현실적인 관심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영역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우리사회의 

사회정착지원 체계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중국 등 현지체류가 장기화되면

서 이들의 상황이 매우 다양한 양태로 변화되어 왔으나, 이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으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유엔인권

위원회의 대북결의안과 유엔총회 대북인권결의안, 미국의 북한인권법에 북

한이탈주민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촉구와 구체적인 정책방안들

이 제시되어 왔다.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관련하여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는 관련국가,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단체, 언론 등으로 구성된

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국가들의 북한이탈주민 정책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소 변화되었으며, 일부 관련국가 간 정책협의도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 등 제3국으로의 정착을 위

한 재이동 수요 및 기대와 함께 이를 주선하는 인권단체 및 중개인들의 활동

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북한이탈주민처리 관련 관련국들 간의 외

교적 마찰 및 협의가 보다 가시화되게 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국제사

회가 우려를 표명하는 바와 같이 심각한 인권적 사안인 동시에, 관련국들의 

정치적 이해가 첨예하게 작용하는 지역 내 주요 외교 현안이라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외체류 북한이

탈주민들의 보호는 본 연구에서 제외된다. 왜냐하면 실제 해외체류관련 거

버넌스 실태는 관련국들의 북한이탈주민 정책과정에 대한 정확한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주요관심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

내의 다양한 관심주체들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관련 정책 입안, 집

행, 평가과정에 대한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이 사안에 대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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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인식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접근방법 및 정책수단을 활용

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관련 행위자들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시켜 나가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을 위한 기존의 노력들을 거버넌

스 차원에서 재분석해보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동북아지역의 지역안정 및 남북한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현안이라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제도

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남북한 평화‧번영을 위해서는 동북아 지역, 남북한, 

대내적 차원에서 평화‧협력체계를 구축해 가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이탈주

민 문제는 바로 이러한 복합적 차원의 접근 노력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단순히 정치적 차원의 사안에 그치지 않고, 경제 및 

문화적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영역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사안이다.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안고 있는 정치, 안보, 경제, 사회적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각 행위자들이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재인식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현실적인 상호협의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체계를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탈주

민 문제의 복합적인 함의와 변화를 추적해 내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북한

이탈주민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여 왔다. 즉 북한

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다차원적인 고려나 현실적 여건에 대한 이해 없이 

당위적 차원의 해결방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탈주민 문

제에 관여된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협의체

계 구축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이

탈주민 문제가 안고 있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함의를 종합적으로 접근

하기 위해 현행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거버넌스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거버넌스 실태연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노력의 현실적 문제점과 유용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바람직한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의 유용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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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고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에 관련된 행위자간의 이해 증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문제의 복합적인 함의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현행 북한이탈주민문제 해결관련 거버넌스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이

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관련 

법률 및 규범과 제도 및 정책 추진과정을 검토해 보게 될 것이다. 북한이탈

주민 관련 거버넌스 실태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련 기구 및 단체들의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각 행위자의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효율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현안으로 제기되어 온 취업과 북한이탈청소

년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민간단체는 과연 어떤 정책네트워크를 유지

하여 왔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

착관련 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과정에서의 정책

네트워크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관련 거버넌스 실태를 평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과 관련하여서는 국제기구 및 북한을 포함

한 관련국 정부는 주요한 행위자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 정당, NGOs, 언론, 전문가, 북한이탈주민 단체 등이 주요 행위자

로서 분석대상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행 

제도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몇 가지 방식의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역할 및 

협력체계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실태를 점검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71개 기관: 지역정착분과, 사회복지분과, 청소년

분과, 해외분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16개 지역), 전문가, 북한이

탈주민후원회 등이 본 연구의 분석틀 안에서 집중분석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행위주체들의 2005년 연간 업무를 세분화하여 분석해 보고, 

관련 네트워크가 정례적으로 혹은 특정 사안 발생 시 작동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단위 사회정착지원체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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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이 가장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중점적으

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국내입국자들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와 지방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 문제해

결을 위한 가장 중추적인 거버넌스 체제가 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16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된 지

역은 대부분 북한이탈주민들의 밀집거주지이며, 기존 북한이탈주민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소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분석의 가

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지역협의회에 위원자격으로 참여하는 개인은 

대부분 소속기관의 대표자 자격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주요 기관

들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사업이 어떠한 자원과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으며 서로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따라서 16개 지역협

의회 소속 개인 및 단체들의 자원 및 네트워크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전체 응답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네트워

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보다 신뢰성 있고 충실한 설문조사를 위해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의 실무담당자, 통일부 정착지원팀 실무자, 연구자와의 사전공동회의

를 통해 설문내용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한 이후 

지역 실무자와 연구자들 간의 전화 및 대면접촉을 유지하여 왔다. 설문결과

는 UCINET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정책 네트워크가 실제로 어떻

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네트워크의 과정적 

특성(개별조직이 연계한 상대조직의 수, 개별조직이 상대조직과 연계한 내

용 및 만족도),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네트워크의 밀도, 네트워크 중심도

에 기초한 중심조직(다선중심도, 근접중심도, 매개중심도, 위세도), 연계내

용별 네트워크 관계 양상(정보교환, 자원교환, 공동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

역협의회의 정책네트워크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네트워크를 제대로 파악해 내기 위해서, 북

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주요한 제도 개선과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

자 하였다. 즉 관련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 민간단체, 전문가, 언론, 북한이

탈주민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참여하였고, 각 각의 행위자들이 어떠

한 일련의 상호조정과정을 거쳐 전체적인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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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화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련 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해 봄으로써,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기존 접근법의 효율성 및 한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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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북한이탈주민 문제 현황 및 정책목표

1. 북한이탈주민 입국 규모 및 특성

소위 ‘탈북’으로 지칭되는 북한주민들의 국경이동은 1990년대 중반 북한

의 식량난이 악화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등 제3

국을 경유하여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1994년부터 국내입

국자 규모가 수십 명 단위로 이루어졌고, 1999년부터 백 명 단위를 넘어서 

매년 두 배의 규모가 증가하여 왔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였

고, 여성들의 입국도 크게 증가하여 2002년부터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많아지게 되었다. 

초기 가족단위 입국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남편과 시가, 친정의 결정에 

대해 거의 아무런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일부는 전혀 사전인식 

없이 가족단위로 국내로 입국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단독입국자들의 경

우에는 여성 스스로 입국결정을 하고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여 국내 입국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정착과정에서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보

일 것으로 추정되어왔다.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여성의 비율이 압도적이며, 체류기간 장

기화와 함께 이들 북한여성들이 현지어를 습득하고 상당한 체류기반과 동시

에 한국입국을 시도할 수 있는 자원(물적, 인적)을 획득하게 되었다.2 그러나 

현지인과의 동거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거나 취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단속 

및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위험이 상존하며, 한국 입국 시 지원정책에 대한 기

대로 인해 한국으로의 입국을 택하게 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국으로의 

입국과정이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으나,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을 중개

하는 단체나 개인들을 통해 중국 내 외교공관 및 국제학교 진입, 동남아 및 

몽골 등 제3국 경유, 위조여권 등을 활용한 밀입국을 시도하여 왔다.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국내입국 북한이주자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면

서, 단독 입국 여성들의 규모도 크게 늘어났다. 10대 후반에서 30대 까지 

2_이새롭, ｢북한 이주 여성을 둘러 싼 사회적 통념과 선택적 협상에 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여성학 석사학위논문, 2002).



1140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단독입국 여성들이 급증하게 된 이유로는, 이들 젊은 여성들이 중국 등 제3

국에서 동거 등을 통한 현지 은신이 남성보다 용이하였고, 입국을 위한 자원

확보가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북한이탈여성들은 기 입국가족들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북한을 떠나 단

기간에 국내입국에 성공한 경우들도 있으나, 대부분은 중국에서 상당기간 

체류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중국에서 상당수가 중국 남성과의 동거방식

으로 체류하였으며, 이로 인해 한국사회 내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통념들이 

형성되었으며 사회정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3

<표 Ⅱ-1>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2006.5)

구
분

’89
까지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5

합계 사망‧
이민등

국내
거주

인
원 607 9 9 8 8 52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716 8,403 299 8,104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표 Ⅱ-2> 북한이탈주민 가족단위 입국 현황

당해년도 입국자(명) 가족단위(가족) 가족단위 입국자(명) 전체에서의 비율(%)

1990 1993 34 0 0 0

1994 52 3 10 19.2

1995 41 4 13 31.7

1996 56 9 27 48.2

1997 85 17 59 69.4

1998 71 12 34 47.9

1999 148 36 91 61.5

2000 213 50 131 61.5

2001 583 90 329 56.4

2002 1,139 164 464 40.7

2003 1,281 - 477 37.2

2004 1,894 - 713 37.6

2005.11 1,208 - 411 34.0

누계 6,805 - 2,759 40.5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3_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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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3>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성별 분포(2005.11 현재)

성별
'89년
이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11

합계

남성 563 9 9 6 8 48 35 43 56 53 90 186 294 508 472 624 374 3,378

여성 44 0 0 2 0 4 6 13 29 18 58 126 289 631 809 1270 834 4,133

합계 607 9 9 8 8 52 41 56 85 72 148 312 583 1,139 1,281 1,894 1,208 7,512

여성
% 7.2 0 0 25 0 7.7 14.6 23.2 25 25 39.2 40.4 49.6 55.4 63.2 67.6 69.0 55.0

출처: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2. 북한이탈주민 문제 현황 및 정책 목표

가.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한 사회정착 유도

(1) 정책목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

이 우리정부의 북한이탈주민정책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

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

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동법 제4조 (기본원칙) 

2항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

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

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의 목표를 남북 간 사회통합을 위한 

‘시험대’ 혹은 ‘사람의 통일’을 위한 정책과제로 규정하기도 하여 왔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경과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사회에 이주한 이들의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지원제도를 정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

한 특례지원을 입국초기에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는 일반국민에 준하는 지원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

한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의 수혜자로 남기 보다

는 신속히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주자로서 새로운 사회에 신속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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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경제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사회문화를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취업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통해 새

로운 사회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한 지원은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2) 정책 현황

북한이탈주민들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적응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인 지표로 취업 및 소득관련 설문조사들이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적응실태조사들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사회적응과정에서 겪는 가장 심각

한 문제는 낮은 취업률과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인 것으로 평가된다.4 

<표 Ⅱ-4>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상 어려움

2001년 
전우택‧윤덕용5

2003년 통일연구원6 
2004 
하나원7

2005
북한인권정보센터8

경제적 어려움    18.3%
취업‧직장생활    12.4  
외로움           11.7  
                    
남한사람의 편견  11.5 
                    
언어              8.2  
문화              5.7  
남한사회이해부족  4.3  
재북가족걱정      3.4  

외로움‧고독감   18.9%
건강문제        15.5 
경제적 어려움   14.4  
                      
한국사회에서         
  역할 상실     12.4
여가 공간 부족   4.3 
가족 돌보기      4.0  
식사, 빨래 등          
일상생활         1.1
특별문제 없음   23.5  

직업능력부족    10.2%
외로움           9.2
남한사회에 대한 
  무지           5.8
재북가족 걱정    5.3
건강문제         4.9
경제적 어려움    2.9
교육문제         2.4
결혼문제         2.4
차별대우         1.5
문제 없다        2.9

경제적 어려움     22.7%
외로움과 고독감    21.7
건강상 문제        20.3
지위하락 및 할일이 
  없어짐           15.7
자녀교육            5.7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부족     4.6
가정생활 유지의 어려움
                    2.0
특별한 문제없음     7.4

4_그러나 이제까지 설문조사에서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경제활동상
황과 소득에 대해 정확히 밝히기 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부각시켜 정부로부터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5_전우택‧윤덕용,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조사보고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01). 
6_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조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7_하나원, 하나원 수료생 적응실태 조사  (2004. 5).
8_북한인권정보센터, 새터민 정착상황 종합실태조사  (20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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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통일연구원의 1993년 이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대상 설문조사

에 따르면 응답자 780명중 무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41.5%나 된다. 

학생(18.7%)을 제외하면, 기타 응답을 포함하여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들은 39.8%에 불과하여, 일하는 사람보다 실업자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다. 무직의 경우, 남자는 35.8%, 여자는 47.6%로 여성이 남성보다 무직

의 비율이 11.8%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가운데는 정규직(36.1%)에 비해 비정규직(55.7%)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취업형태는 남녀의 성별차이에 따라 큰 차이

를 보였다. 남자는 41.4%가 정규직에 있는 반면, 여자는 26.8%만이 정규직 

직장을 갖고 있다. 동시에 남자는 48.3%가 비정규직인데 비해 여자는 

68.0%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어, 남녀 간 취업형태의 차이가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정규직‧비정규직 취업형태는 연령에 따라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40대 이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50:50의 비슷한 분포를 

이룬 반면, 30대 이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2배에 달할 정도로 많은 비율

을 차지한다.

북한인권정보센터의 2005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상황 종합실태조사9에서

는 조사대상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인구는 전체 노동가능인구중 49.9%

로 나타났으며, 15세 이상으로 취업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는 50.1%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인구 비율이 우리사회일반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이들의 경우 건강상 문제(20.8%)와 진학준비와 직업

훈련(11.1%) 때문인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05년 조사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취업률은 70.3%로 2000년 윤인진(취업 75.3%; 실업 24.7%), 2003년 

이금순(취업 19.1%; 실업 41.5%; 기타 39.3%), 2004년 선한승10(취업 57.3%; 

실업 37.6%; 기타 5.1%) 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5년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변경으로 고용지원금제도 등을 활용한 취업활동 증

가 등의 현실적 측면과 조사방법의 차이, 노동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등 

9_조사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입국한 13세 이상 북한이탈
주민 5,177명중 모집단의 인구학적 분포를 고려하여 표본추출한 1,336명에 대한 면
접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10_선한승 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실태와 정책과제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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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인 취업/실업률 계산방식의 적용 결과로 보여 진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자신들의 직업적 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벌고 

있는 돈의 액수에 심리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만일 그들의 수입이 낮고 

스스로 그것에 불만을 느낄 때 이들은 그로 인한 좌절감으로 많은 정신건강

적인 문제점들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1 

취업상 어려움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은 사회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의 하나로 건강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

의 영양결핍,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보건의료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탈북이전부터 건강상태가 저하된 경우가 많으며, 탈북이후 중국 등 제3국에

서 체류기간동안 불안정한 신분으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 

주관적인 건강의식을 묻는 설문에 대해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남한성인의 주관적 건강의식12과 비교

하면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에도 매우 높

게 나타나고 있다.13

북한이탈주민의 주관적인 건강인식 수준을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남성

보다 여성의 경우 건강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5년 조사에서 남성의 41.3%와 여성의 53.9%가 자신의 건강이 좋지 못한 

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의 자신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는 단순히 주관적인 판단이기보다는 실제 질병상황을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05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조사에서 북한이탈

주민들이 응답한 주요 이환율은 위장질환, 관절염, 치과질환, 고혈압‧저혈

압, 심장질환, 부인과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인진‧김숙희의 연구에

서 나타난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성질환인 위장질환, 관절염, 심장병 등과 일

11_전우택,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
구,” 통일연구 , 제1권 2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1997), pp. 125-126.

12_보건사회연구원의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개인이 스스로 건강하지 않
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20%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3_2004년 윤인진‧김숙희의 조사에서 국내결혼 유경험 북한이탈주민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35.2%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고하였고, 2005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설문조사에서는 유효응답자의 49.0%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윤인진‧
김숙희,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과 의료,” 보건사회연구 , 제17집 (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05), pp. 14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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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기본적인 건강상태는 만성질환 이환율과 질병수를 감

안할 때 우리일반국민들에 비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

민들이 취업하지 못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도 직장생활의 어려움, 이직 사유 

중의 하나로 건강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에

는 남성보다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인 건강

인식이 나쁘게 나타나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 거주시 또는 탈북과

정에서의 경험한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장애가 되

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를 질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신건

강상태를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전문 의료인에게 치료를 받는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집단별 특성화된 사회지원체계 마련

(1) 정책목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대가 다양해지고, 여성들과 청소년들, 

가족단위 입국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각 집단별 특성화된 사회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가 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우

리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이 기존의 사회적응실태

조사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나 청소년 

등 특정집단들이 겪는 사회적응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이에 대

한 특별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상당수가 학업공백 및 학업격차로 인해 정상적인 취학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학교라는 제도권 내의 

지원체계와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학교 밖에서의 학업지원체계가 동시에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탈북 및 입국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게 된 심각한 수준의 심

리적 충격(PTSD)을 경험한 집단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련의 사회정착지원들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정대상집단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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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북

한이탈주민 정책의 주요한 정책목표 중의 하나일 것이다. 

실제 특정집단에 대한 구체화된 지원체계가 중첩될 여지는 충분하다. 예

를 들어 특정개인이 여성으로서 입국과정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했고 가족

단위로 적응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다면, 여성대상, PTSD, 가족단위 지원체

계 등의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들

이 사회정착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보다 세분

화되고 구체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만 하는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평가

된다. 

(2) 정책현황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욕구는 계층별‧세대별‧성별로 다르게 나

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안이 집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

고 있다. 

(가) 청소년 

북한이탈청소년이 초기 적응과정에서 일반청소년들의 정체성 혼란 등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과 함께 새로운 사회적응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

게 된다. 첫째, 학업능력 부진으로 인해 국내입국이후 본인들의 연령에 준하

여 취학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북한의 

교육내용의 차이뿐만 아니라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내 학교교육을 정상적

으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중국에서 체류하

는 기간 동안 학업공백으로 인한 학력저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국내 입국 후 대부분 연령보다 2〜3년가량 낮추어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2004년 9월 6세부터 20세까지의 학령기 북한이탈청소년 수는 801명이며,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이들의 취학률은 초등학교의 경우 85.7%, 중학교 

49.1%, 고등학교 6.6%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9년부터 2004년 3월까지 

북한이탈청소년 입학생 대비 중도 탈락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1.1%,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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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6.2%, 고등학교 14.5%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중도탈락률의 경우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가 각 각 일반 남한학생의 8-15배, 8-13배(실업고 

대비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4 

둘째, 다수의 북한이탈 청소년들은 북한과 북한이탈과정에서 성인들로서

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스스로 이를 감당하여야 하였

다.15 따라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남한의 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매우 나약하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은 남한청소년보

다 자신들이 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다. 

더욱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2〜3학년을 낮추어 취학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나이어린 남한청소년들과 생활하게 되면 이들과 동류의식을 느끼

기는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정체성의 혼란 및 심리적 어려움으로 건강검진에서 나타나지 않음

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느끼는 사례도 빈번하며, 이는 정신적 어려

움을 나타낸다고 보인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이 남한에 온 직후에는 이전 삶

을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살려는 의지가 결연하나 시간이 경과하면서 해이

해지고 심리적으로 불안, 문제 발생 빈도도 높아지는 시기가 된다. 남한사회

를 지켜보면서 ‘아무도 없다’는 막막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와 같이 심리적 갈등이 고조‧심화되면서 사소한일이라도 크게 자극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여성 

북한이탈여성들이 우리사회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일반적인 적응

상 어려움에 더하여 여성으로서 자신들의 위치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을 겪

게 된다.16 무엇보다도 북한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사회적 인식이 우리

사회와는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남녀관계와 문화에 접하게 되면서 새로운 

14_김미숙,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소외 실태와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소
외집단의 교육실태와 복지대책  (제25차 KEDI 교육정책포럼, 2004.12.2).

15_민성길,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능력과 시민의식” (남북청소년교류연대 북 
이탈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대한 토론회, 2004.9.3).

16_조영아, “탈북여성들의 남한적응 특징과 대책”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가 심포지
움,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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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감을 갖게 된다. 따라서 부부가 정착하게 될 경우에는 여성들은 새로운 

문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경제적으로도 나름대로 취업을 통해 생활기반을 

마련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남성이 기존의 가부장적 태도를 유지하려고 

할 경우 심각한 부부갈등의 원인이 된다. 

둘째, 다수의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 및 우리사회 정착과정에서 발생한 

남녀관계로 인한 문제로 인해 적응 상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즉 

탈북과정과 제3국 체류 시 생존과 자기 보호를 위해 동거하였거나, 국내입국

이후 북한이나 중국에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사를 모르거나 현실적

인 이유로 새로운 결혼관계를 갖게 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현실적 부담을 안게 된다.17

셋째, 결혼하여 자녀를 둔 여성들의 경우에는 우리의 교육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사교육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부담을 안

게 된다. 즉 자녀들의 취학 및 진학과정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부모들은 정보도 부족하고 북한의 경우와 같이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부모 스스로도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느

라 자녀교육에 신경을 거의 쓰지 못하고 자녀들을 방치하거나 혹은 북한에

서와 같은 방식의 생활태도를 자녀에게 강요함으로써 심각한 갈등을 빚어

내기도 한다. 영유아를 둔 경우에는 양육부담으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

이다.

넷째, 대부분의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의 정신적 충격뿐만 아니

라 만성적인 여성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들이 

장기간 영양부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일반적

이나, 보건문화적 차이도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임에 대한 보건지식 

부족과 열악한 보건진료체제 등으로 인해 피임실천율이 매우 낮고 이로 인

해 임신중절율이 높다. 또한 만성 여성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17_문흥안, “북한이탈주민의 혼인‧이혼‧재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발전방향   
(하나원 개원5주년 기념 세미나, 2004.7.9), pp.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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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인 

북한이탈노인들은 다른 어느 연령집단보다 사회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취업상 어려움이 가장 심각하고, 일반노인들이 안고 

있는 어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 것이 매우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노인 계층은 연령은 높은데 반해 

학력은 낮아 실제적인 자립의 조건이 기본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된

다.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은 높았으나 ⅓정도는 단독

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젊은 계층의 단독세대와는 의미가 달라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경제활동 인구 층에서 벗어난 북한이탈노인계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상

대적 혹은 절대적 빈곤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현상은 거주기간

이 길수록 심각해 질 수 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계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

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은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95%로 대다수였으

며, 이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자립지원책의 하나

로 시행되는 자활근로의 경우도 다른 연령계층에 비해 건강 등의 개인적 

사정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능력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들고 있다. 현재 진행하

고 있는 직업훈련의 경우도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들

의 기본적인 경제적 안정을 통한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연령에 따른 적합한 

자립연계방안이 요구되어진다. 

신체적으로도 북한이탈노인은 일상생활장애 등 건강약화문제, 의료비부

담의 가중, 건강보호의 어려움 등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노인들은 일

반적으로 유병률이 인구전체에 비하여 2〜3배나 되고 질병구조가 만성적이

고 퇴행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의 건강상태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 의료보험 이용자 통

계에 의하면  노인의 연간 1일당 진료비는 비노인층의 거의 2배가되고, 1건

당 진료비도 비 노인층의 약2배가 되고 있다. 또한 이들 북한이탈노인들이 

병으로 간호를 필요로 할 경우에도 5명 중 1명꼴로는 현재 간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의 질병이 주로 

만성적인 것이어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보호를 요할 정도가 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현재 한국에서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수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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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부족하여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노인자신이 간호보호를 받거나 

가족들이 노인을 간호‧보호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적응기간과 관련해보면 전반적인 적응기간, 직업훈련기간, 

언어사용, 대인관계, 소외, 좌절, 외로움 등의 극복 등에 있어서 대체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이탈노인의 경우 적응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들 북한이탈노인들의 우리사회정착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

적인 적응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 지역별 정착지원 체계 구축

(1) 정책목표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의 규모가 증가하고 이들이 거주할 수 있는 임

대주택의 공급여건을 감안할 때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역을 전국으로 확

대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단위의 정착지

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의 주

무부처인 통일부가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정착지

원 업무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왔다. 이를 위해 

지역단위의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단위 보호담당관제도를 도

입하고 민간단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여 왔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이

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연대(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북

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민간단체 등 합동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이와 같이 민관협동의 거버넌스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정책 추진은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북한이탈주민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

와의 협조체제가 매우 중요하다. 민간단체의 참여는 심리적 안정확보, 인력

지원, 재정지원, 시설지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이해증진

이라는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 상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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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거주지

보호

- 교육지원: 북한 학력인정, 편‧입학지원, 학비 면제
- 의료지원: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의료보호 대상자 지정, 의료비 면제
- 생계보호: 생계곤란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특례로 수급권자 편입주선
-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임무
‧거주지보호업무의 총괄조정: 생활보호, 의료보호, 교육지원, 주택알선‧교환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 관리
‧거주지보호대장 변동사항 보고(매분기 익월 10일)
‧각종 신청서 접수대장 사본 송부(매분기 익월 10일)
‧교육대상자 증명서 및 학력확인서 대장 사본 송부(매년 3월 10일)
‧거주지보호담당관회의 및 연수 참석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 운영

취업보호

-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통한 직업훈련, 직업훈련수당 지급
- 취업보호제 실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70만원 범위 내)을 2년간 지원

- 취업보호담당관의 임무
‧취업보호 대상 사업체 알선
‧고용지원금의 접수‧신청
‧북한이탈주민 고용실태조사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보호대장 작성‧관리
‧취업보호가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알선

의 접촉 증대를 통해 사회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적응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서는 지역단위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 정책현황

<그림 Ⅱ-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정착 지원체계

통  일  부 (보호결정, 지원정책결정)

하 나 원 (사회적응교육)

지역협의회 (지역정착지원)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사무소 경 찰 서 민간단체

(거주지보호) (취업보호) (신변보호) (자원봉사)

<표 Ⅱ-5> 거주지 정착과정에서 주요 지원내용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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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신변보호 - 북한이탈주민 신변안전 보호 및 사회정착 지원

북한이탈

주민 
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정착지원을 통해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된 생활 보장

- 주요 사업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취업주선 지원사업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지원을 위한 홍보 및 모금활동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파악 및 관련자료 유지

‧모금조성을 위한 사업(수익사업 포함)
‧기타 후원회의 목적수행에 필요한 사업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운영

북한이탈

주민지원

지역

협의회

- 지역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
록 북한이탈주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
간지원단체로 구성(전국 16개 협의회 운영 중)

- 주요사업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정착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전문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등

북한이탈주민들이 배정받은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웃이나 동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그러

나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착하고 있는 지역단위에서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지역단위 정착지원체계는 지역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제도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정책 주무부서인 중앙정부의 통일부가 지역단위 정

착 지원체계 구축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보호담당

관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많은 경우 위의 표에서 제시된 관련행정업무 처

리에 그치고 있다. 또한 16개 지역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

되어 있으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착지원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주로 보호담당관 등 지역 실무자와 관련 민간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되

어 있으나, 일반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거주지 정착과정에서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지역단위에 마련되어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보호담당관 등 개인적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

이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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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거주지, 직장, 학교 등에서 생

활하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관계 형성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프로그램은 매

우 단발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수준이다. 이는 실제 지역사회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문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이들

을 지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식이 미흡하기 때

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실태조사를 보면 남한사회의 사회적 편견이 사

회적응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통일연구원 2003

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편견을 갖는 이유와 관련하여 ‘북한

에서 왔기 때문에’가 응답자의 40.1%를 차지하여 출신지역이 가장 커다란 

이유를 차지하고 있다. 단순히 출신지역이 북한이라는 이유만으로 편견을 

갖는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고

방식이 달라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27.6%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노력 

없이 기대수준이 높아서’ 10.7%, ‘말투가 달라서’가 9.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편견을 갖는다.’는 견해에 대해서

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견해(5.6%)를 표출하고 있다. ‘사고방식이 달라서’

라는 응답이 27.6%를 차지하여 2순위 이유로 꼽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들

은 사고방식의 차이가 남한인의 편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

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고방식의 차이 극복보다는 ‘북한출신’이라는 편견의 

극복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문제국민여론조사(2003)18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동포애를 

느낀다.’는 비율이 58%, ‘이방인 같이 느껴진다.’가 12.9%, ‘적대감이 느껴진

다.’의 경우 5.5%, ‘별감정이 없다.’는 21.7%, ‘생각해 본 적이 없다’가 1.9%로 

나타난다. 성별 응답비율을 보면, 남성(61.7%)의 경우 여성(54.2%)보다 북

한이탈주민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도에 대해서는 긍정적(32.5%)이라는 평가가 부정적

(26.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다수(40.7%)는 보통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 태도에 대한 설문에는 ‘돕겠다.’]

18_전국단위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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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이 49.5%, ‘관계기관 통보’가 40.5%, ‘거절하겠다.’는 응답이 5.1%,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경우가 4.9%로 나타난다. 남성(57.8%)이 여성

(41%)보다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

과 일반 국민들 간에 상당한 인식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19 북한이탈주민

들은 대부분 정착과정에서 ‘북한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하

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단위에

서 주민 혹은 동료들과 보다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정부나 민간단체 차원에서 이러한 주민들 간의 대화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들이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9_채정민, “북한이탈주민 이미지 관리방안,”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발전방향  (하
나원 개원5주년 기념 세미나, 2004.7.9), pp. 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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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관련 행위자 및 역할

본 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관련 행위자들을 정부와 민간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고 각 행위자의 역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는 주로 관련 문헌연

구, 사업현황에 대한 관련 보고서 및 인터넷 자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Ⅲ-1> 북한이탈주민 정착 단계별 행위자 및 역할

보호

단계
시설보호 거주지 편입 거주지 보호(5년) 사후지원

지원

목표

우리 사회 기본적
이해 및 사회적응 
능력 제고

초기 생활안정 
지원

자립‧자활 지원 부적응 방지 및
재사회화 지원

주요

역할

◦신문‧조사를  통한 
  보호결정
◦사회적응교육
  (2～3개월)
◦심리상담‧진로 
  지도
◦생활관리‧지도
*하나원 민간단체 
 참여 확대

◦정착금 등 재정 
  적 지원
◦주택알선
◦자매결연 지원
◦학력인정 및
  편‧입학지원
◦자격‧경력인정

◦특별생계보조금
  지원
◦직업훈련 지원
◦교육지원
◦의료보호
◦생활보호
◦생업지원
◦거주지신변보호

◦변동사항 파악
◦애로사항 해소 
  지원
◦후원회 및 민간 
  단체 등을 통한 
  지원(상담‧창업
  ‧결연 등)
◦자매결연
◦장학사업
◦상담사업

관련 

행위자

통일부(하나원)
국방부(대성공사)
자원봉사단체 등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등

통일부
지방자치단체
보호담당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등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1. 정부

가. 통일부와 관련 부처

북한이탈주민 문제 특히 국내 정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행위자 

및 역할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기반으로 정립되고 수행되는 특징을 보이고 



1156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있다. 북한의 경제난에 따라 탈북 행렬이 증가하면서 1997년 1월 13일 ‘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7월 14일 시행)되었다. 그

리고 통일정책 차원의 고려에 따라 정착지원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통일부

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 문제는 통일부가 총괄하고 있다.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사회문화교류국의 소관 업무 중에서 

북한이탈주민관련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종합‧조정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련된 법령‧제도의 입안‧

협의 및 실태조사‧연구

셋째,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관련대책기

구의 운영

넷째,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사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의 지도‧감독

이러한 직제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은 통일부가 주도적인 

행위자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의 사회문화교류본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문제를 총괄하고 있다. 특히 정착지원팀에서 ‘북한이탈

주민과 관련한 정책 수립 및 종합‧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

민 정착지원은 크게 정착지원시설 단계와 사회정착 단계로 대별할 수 있는 

데, 통일부는 두 단계를 포괄하여 주요 행위자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사

회정착 단계에서는 통일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지만 법률에 규정된 

다양한 정착업무는 관련 부처가 연관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규정된 보다 전문적인 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가 일정 부분 행위자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지원 법령에 규정된 업무를 중심으로 관여 행위자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학력 인정의 문제와 교육 문제로 교육인적자원부가 북한이탈주민 정착 

문제에 행위자로 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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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신청인)

학력인정신청서
 제 출

-----------→
통 일 부

송   부
(학력확인서첨부)

-------------→ 교육인적

자원부←----------
학력확인서 발급

←-------------
통   보

다음으로 자격인정과 관련하여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자격인정기관이 행

위자로 관여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통일부

송  부
(자격확인서 
첨부)

----------→
자격인정기관

(민간기관 포함)

←------------
통   지

←----------
자격인정서 발급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민간기관을 포함하여 직업훈련기관이 행위자로 관

여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

(신청인)

신   청
---------→

통일부

훈련의뢰
--------→

직업훈련기관

(민간기관 포함)
←---------
통   지

←--------
직업훈련허가

취업 및 특별임용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대상기

업체가 행위자로 관여하고 있다.

북한이탈

주민

(신청인)

신   청
------→

통 일 부

취업알선‧특별임용
-------------→

관계기관

(행정자치부, 국방부등)

←------
결과통지

←-------------
결과통보 대상기업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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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등이 행위자로 관여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청인)

신 청
---→
←---
입주
통지

송 부
---→
←---
입주
통보

지방자치단체 

통 일 부

대한주택공사

  입주통보↑↓주선요청

  
지방공사 또는 

주택관리소

이상에서 보듯이 법률에 따라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는 총괄 기능은 통일

부가 담당하고, 특정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부서가 법률에 따라 일부 종속적

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거버넌스 시스템으로 볼 

때 중앙부처 간, 통일부와 관련 기관 간에 분권화 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

로 평가된다. 아울러 법률에 따른 집행과정에서의 수동적인 참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도 또한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정책의제 

설정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이들의 참여도 또한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수동적 참여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하나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착지원시설을 운영하고 있

으며, 초기 단계 정착에서 이 정착지원시설이 핵심 행위자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입국 후 합동조사를 마치면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사회적응교육 시설인 하나원에 입소하게 된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

민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응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1997년 7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착지원

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997년 12월 30일 수용인원 100명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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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설 건립에 착공하여 1999년 7월 8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

나원)를 개소하였다. 그 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의 급격한 증가로 2000년 

7월 하나원 증축공사를 시행하여 2003년 준공하였으며, 2002년 9월 30일 

성남의 민간시설을 임차하여 여성전용 분원을 운영하였으나 여성분원은 폐

지되고 2006년 5월 시흥에 남자 분원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설의 법적 설립근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이며, 통일부 장관

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

영한다고 명시되어 있다.20

위의 법률 시행령은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

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고 명시함

으로써 정착지원시설에서의 사회적응교육의 주요 목표를 국민으로서의 기

본소양 함양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위의 법규는 정착지원시설의 주요 기능

으로 거주지 전출 시까지 신변보호,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검진 

실시, 본적‧가족관계‧경력 등 필요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 관리 및 보존, 

보호대상자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응 교육 실시,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

로사항 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 지원시설 내에 심리‧법

률‧직업‧고충분야상담실 등 운영, 정착지원시설 내 직업훈련 등을 명시하

고 있다.

하나원은 기관의 주요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훈련

둘째, 보호대상자의 생활관리 및 지도

셋째, 보호대상자의 법적지위 확보 및 거주지 편입의 지원

넷째, 보호대상자의 보호‧관리

다섯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금 등의 지급업무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직도를 통한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획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기본계획 수립‧

20_법률 제10조 제1항에는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
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국가정보원이 특별한 정착 지원 행위자로 기능을 수행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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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정착실태 조사‧분석, 취적, 주택배정

둘째, 교육훈련1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세부계획 수립

‧시행, 강사초빙, 취업, 생활지도, 심리상담

셋째, 교육훈련2팀: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세부계

획 수립‧시행, 강사초빙, 취업, 생활지도, 심리상담

그리고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 통일부 훈령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

무소 운영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규정에는 관련 업무를 수행중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호대상자의 생

활지도와 신상에 관한 사항 등을 책임 관리·지도하기 위하여 전담관을 지

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항에서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 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

분야 상담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운영규정에는 사무소 내 건강, 심리, 법률, 직

업 등의 고충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해당분야 전문가들로 상담지도요원을 

위촉하여 상담지도와 심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운영규정에는 보호대상자의 정신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

여 신앙지도에 필요한 종교실을 설치·운영하고 종교지도요원을 둘 수 있도

록 되어 있다. 또한 사회 각계 각층의 덕망 있는 전문분야 지도 인사, 복지단

체, 종교단체, 기업체 및 기타 단체가 참여하는 자원봉사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통일부 본부는 정착시설단계와 거주지 정착 단계를 포괄하여 북한이탈주

민 문제를 종합·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적응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원과 거주지 정착 단계와의 연계 문제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 그러한 점에서 하나원의 집행기능이 통일부 본부 차원에

서 실제로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책의제 형성과 정책분석 및 결정 과정, 정책

집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부 정착지원팀과 하나원

과의 협의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

의 주무부서는 통일부이다. 그러나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는 사회문화교류본부 정착지원팀, 하나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사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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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일부 기능은 법정단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업무 분담은 각 기능을 중심으로 편성한 것이지만 정책개발과 적응교

육, 그리고 사후관리가 분리됨으로서 효율성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하나원이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지역단위 정착 체제와 연계망을 형성

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착지원센

터로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는 통일부 정착지원팀, 하나원, 북한이

탈주민후원회,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로 분담되어 있으나, 하나원은 보호

기능, 사회적응교육 뿐만 아니라 취적, 주택배정과 같은 초기 정착지원과 

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도 일부 담당하고 있다. 하나원을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교육시설로 규정할 경우 직업훈련 시설을 확충하여 전

문적이며 종합적인 교육센터로 유지해야 할 것이며, 정책개발과 사회적응

교육, 정책지원 서비스, 그리고 사후관리를 포함하는 전반적인 기능을 부여

할 경우 종합적인 정착지원 센터가 되어야 하며, 사후관리와 정책개발, 관리

자 교육 및 연수시설의 기능을 부여할 경우 기획센터의 역할을 부여하는 

것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볼 때 먼저 전문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정착지

원시설 인력의 전문성 확보 문제이다. 현재 하나원은 사회적응교육이 주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행정직과 기능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

육생의 교육과 생활상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은 최근에 충원된  일부 전임

강사와 하나원 수료생 출신의 상임연구위원이 있으나, 아직도 외부강사에 

대한 의존비율이 매우 높다. 더구나 이들 전문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 신분

이다. 또한 직업안내와 심리안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 전문인

력은 아직도 불충분한 상태이다. 특히 여성 교육생의 비율이 60～70% 수준

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직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도 개선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다음으로 효과와 효율성의 문제이다. 정착지원시설의 효과성은 대체적으

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하나원의 사회적응교육에 대한 교육생

의 평가는 60～80% 이상이 만족한다와 필요하다는 응답을 보이고 있다.21

21_1993년 이후 입국자 전체를 대상으로 2003년 실시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하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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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착지원시설과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는 북한이탈주민과 자원봉사자, 하나원과 통일부 정착

지원과 근무자, 그리고 보호담당자간에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결과는 정착지원시설의 효과성은 정책대상자 뿐만 아니라 정책 기획자

와 집행자,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을 의미

하는 것이다.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평가에서 가장 크게 제기되는 것은 효율성이다. 정

착지원시설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각 영역별 예산액과 집행액, 담당인력

의 업무분담과 업무수행능력, 전문인력의 전문성 수준, 분원과 본원의 시설 

건립 및 유지비용, 전임강사 확보 비율과 강의담당 비율, 교육 프로그램 설

계와 집행의 평가, 시설경비 비용, 그리고 각 교육 프로그램별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평가는 이와 같은 객관적 자료

의 부족으로 피상적인 결과를 제시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정착지원시설의 운영은 분원과 본원의 이원화된 운영으로 인력 배치와 활

용에 문제를 갖고 있으며, 전문인력 확충 미비와 신분불안, 외부 전문인력과 

자원인력의 접근 장애, 직업교육 시설 미비, 남녀 분리교육 어려움, 보수교

육 프로그램 미비, 정착지원팀과 하나원의 업무 역할분담 애로 등으로 효율

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민간의 참여와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볼 때 사회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

에서 주말과 휴일프로그램, 종교단체의 활동 등 민간의 지원 및 봉사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한 체계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미약

한 상황이다.

다.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주요 행위자들이 

교육이 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63%(매우 긍정적 31.9%, 다소 긍정적 
31.1%)로써 부정적 응답자 9.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보통이다는 응
답도 27.2%를 차지하고 있어 효율성의 제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나원이 개
원 5주년을 맞이하여 수료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하나원 생활이 남한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78.2%(많은 도움 57.5%, 약간도움 20.7%)로써 그렇지 않
다는 응답 4.1%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3), pp. 27-28.



1163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거버넌스 실태조사

협의·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법률 제6조에서는 북

한이탈주민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

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 협의회의 핵심 기능은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

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다.

첫째, 제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둘째,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셋째,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넷째,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다섯째,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

는 사항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일부 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률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협의회는 재정경제

부‧교육인적자원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자치부‧문화

관광부‧농림부‧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노동부‧건설교통부‧대통령비서실

‧국가정보원‧기획예산처‧국무조정실‧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1급 

내지 2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중에서 당해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

는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전

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

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법률에 규정된 역할에서 보듯이 대책협의회는 주로 보호 여부 

문제를 결정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의제설정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

를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문제로서 관련 부처에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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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책의제 설정, 정책분석, 정책 결정 과

정에서 대책협의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통일부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관련 부처는 사실상 법에 규정된 

업무의 집행에 관여하는 수동적인 형태로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 관련된 각 부처가 참여하여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능은 거의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성이 보다 효과적으로 투영되는 형태로 정책이 

조율·집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라. 보호담당관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로 정착하는 

지역수준에서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등 분야별 담당관제를 

두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담당

관이 지정되어 있으나 그동안 신변보호담당관이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일

상생활과 관련한 세밀한 부분까지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신변보호담당관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추가로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

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하면서 신변

보호담당관이 다수의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면서 초기정착지원의 전문성‧

효율성이 더욱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과거 신변보호담당관은 북

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과정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해결사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증가로 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많아

지고 있어 과거보다는 그 역할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수적 

증가와 보호기간이 과거 2년에서 현재 6개월로 줄어들고, 1:1 보호에서 1:5 

이상으로 담당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 주로 북한이탈주민의 요청이 있

을 경우에 대응하고 있다.

신변보호담당관의 업무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일상 업무와 함께 

처리하고 있고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어 이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과 업무가 담당관 개인의 변수

에 따라 변화가 많아 업무에 대한 평가도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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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과거보다 긍정적인 평가는 낮아지고 있다. 

중앙‧지방‧민간간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1999년 8월 1일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 거주지 보호담당관을 지정·운영해 

왔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에 순조롭게 편입할 수 있도록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담당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

려한 지역사회 편입 프로그램 속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거주지 보호담당관의 기능은 사실상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과 기능은 보호담당관 중 가장 광범위하고 중요

하다. 통일부도 원칙적으로 이들에게 업무와 예산을 대폭 인계한다는 원칙

을 세우고 있으나 이것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업무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겠지만 일 년에 1～2번의 단합대회 정도), 동에 

주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주요 업무를 위임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초기 

정착 단계에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와 연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채널의 형

성이 필요하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산하 각 지방

노동청과 지방노동사무소의 고용안정센터 46개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

원창구를 개설하여 취업보호담당자를 지정하고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알선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고 있다. 북한이탈주

민들의 직업훈련,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취업보호담당관제를 운영

하고 있다. 

하나원에서 전문 진로상담을 받은 후 사회에 진출하여 노동부의 북한이

탈주민 취업보호담당자를 통해 공‧사 직업훈련기관을 알선 받아 원하는 직

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훈련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기간 중 생활보호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본인

에게 일정액의 훈련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안정센터 46개소

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창구를 개설하고 취업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진

로지도와 취업을 알선하고 있다.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에서 제공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안내’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46여 곳의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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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런데 2003년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취업하였다고 응답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자신 53.4%, 개

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을 통해 14.8%, 신변보호담당관 9.8%, 취업보호

담당관 7.5% 등의 비율로 취업계기에 대해 응답하고 있다. 역설적으로 취업

보호담당관이 신변보호담당관보다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등 제도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마. 취업보호와 노동부

정책결정과정의 관점에서 각 행위자의 역할에 대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취업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긍정적인 변화의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 해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취업 문제라

고 할 수 있다. 법률 제17조에는 취업보호를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문

제를 전담하는 노동부 내 고용정책본부 산하 ‘능력개발지원팀’의 기획업무

의 하나로 ‘북한이탈주민 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통일부, 노동부(취업보호 담당), 직업훈련기관

(민간기관 포함)이 상호 연계되어 해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취업보호

와 관련하여 통일부, 노동부(취업보호 담당), 채용사업주가 연계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취업보호 및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서 노동부 취업보호담당, 직업훈련기관, 채용사업주 등 다른 행위자가 크게 

관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중앙 부처 차원에서 정책결정의 새로운 형

태가 나타나고 있다. 종합·조정 부처인 통일부가 취업이라는 전문적인 분야

를 담당하는 노동부와 합의서를 체결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2006년 

5월 18일 통일부와 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

결하였다. 이 합의문을 통해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직업훈련 내실화를 

도모하여 취업률을 제고하고, 취업지원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고용지원 

강화를 위한 양부처간 협력적 파트너쉽 체제 구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양부처가 발표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직업적응훈련과정 및 멘토(후견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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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취업보호담당관 제도 확대 운영

셋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인‧구직정보 관리 시스템(DB) 구축

넷째,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에 ‘고용지원 HUB’ 센터 설치 등

양부처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우선 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기

초직업적응훈련과정(130시간 범위 내)을 통일부 하나원 정착교육과정(3개

월 420시간)에 필수과정으로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기초직업적응

훈련과정은 취업이 용이한 훈련직종에 대한 현장실습(70시간), 정보화 등 

직업훈련에 필요한 기초지식 함양(30시간), 진로직업탐색 및 상담시간(30시

간) 으로 편성되어 있다. 아울러 동 과정을 마친 후 거주지에서 자신의 적성

에 맞는 전문직업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동 과정 중에 멘토를 지정·

운영하는 등 직업상담을 강화하여 올바른 직업진로 개척에 적극 나서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멘토(후견인) 제도를 둠으로써 새로운 행위자가 형성될 수 있었

다. 멘토(후견인)는 한국폴리텍대학의 교수로 지정하여 취업·직업훈련 상담 

및 전문직업훈련과정 안내, 직업·경력 설계 등을 상담하도록 하였다.

특히,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특화된 훈련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성별 맞

춤형 직업훈련을 수강가능토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여성(하나원 안성 본

원)은 한국폴리텍여자대학, 남성(하나원 시흥 분원)은 한국폴리텍Ⅰ서울정

수대학을 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동부 고용안정센타

에 취업보호담당관 제도를 확대 운영(46개 종합고용안정센타→북한이탈주

민 거주 전체 고용안정센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합의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볼 때 정부의 고용지원과 관련된 통일

부 정착교육‧고용지원금 제도와 노동부 직업훈련‧취업지원 기능의 상호 연

계를 강화함으로써 전문성과 참여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

었다. 또한 통일부-노동부-민간전문기관 등의 협력적 파트너십 체계로 전

환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

기가 되었다.

아울러, 노동부는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 체계화를 위해 이에 필요한 

DB(구인·구직정보 관리 시스템)를 구축·개통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보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북한이탈주민 밀집지역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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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센타(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 전담팀’을 구성

(취업보호담당관 등 2-3명),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 HUB센타로 운영하도

록 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 전담팀’은 취업지원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취업희망찾기 프로그램,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취업캠프 등)하고, 취업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하나원, 지자체,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등) 네트워

크를 구축·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참여도와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게 되었다.

<그림 Ⅲ-1> 고용지원 체계도

o 주관 : 통일부(하나원), 노동부(한국폴리텍대학)

통일부
하 나 원

(사회정착교육)
 ‧ 교육기간(2개월)
 ‧ 인원 : 기수별로 80-150명 수료

하나원 교육기간 2개월간 사회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 진행

노동부
한국폴리텍
대학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 교육기간(1개월)
 ‧ 내용 : 직종별 현장학습, 정보화 기초, 진로직 
        업탐색 및 상담시간 등

 
직업훈련상담, 훈련기관 및 과정 소개 및 취업 
멘토 지정(한국폴리텍대학, 노동부)

노동부
직업훈련 
기관

전문직업훈련

 ‧ 교육기간 : 3-12개월
 ‧ 내용 : 희망훈련직종 및 기관을 우선으로 하
        되 취업이 유망한 분야 추천
 ‧ 훈련기관 : 한국폴리텍대학 산하 직교 및 거
            주지 직업훈련기관

 
 

노동부
고용안정
센터

취업상담 및 사후관리
 ‧ 취업상담:훈련수료생에 대한 취업 정보 제공 등
 ‧ 사후관리:훈련수료후 9개월까지 취업관리

2. 민간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에서 퇴소하면 거주지에서 정착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하나원과 지역정착단계에서의 정착지원은 상호 연계성을 갖

고 있다. 지역정착 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여하는 행위자는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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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협의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지역단위 정

착단계에서도 주로 법률에 규정된 업무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행

위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법정단체로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중요한 

행위자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지원

하기 위한 법정단체로서 중앙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운영하고 있

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로 입국해오는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우리사회에의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조

속한 자립정착을 도울 목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해 설립(설립일 1997년 8월 18일)된 특수법인으로서 다

음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셋째,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그리고 통일부에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홈페

이지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자립 및 정착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정착을 돕는 

｢북한이탈주민의 후견자｣ 역할 

둘째, 민간의 지원활동을 조직화하여 민간의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민간

지원단체의 구심점｣ 역할 

셋째, 체계적인 북한이탈 주민 지원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의 총체적인 중심축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①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 지원사업(불우자 생계비 지원, 경조사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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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지원사업(사회적응프로그램, 자매결연사업 등) 

③ 종합생활상담센터 운영(생활의 각종 애로사항 상담) 

④ 북한이탈주민 실태파악 및 관련자료 관리 

⑤ 민간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⑥ 해외탈북자 간접지원사업 

⑦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활동 

⑧ 기금조성사업 (수익사업, 모금활동 등) 

⑨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운영(사무국 역할) 

⑩ 각종 후원 및 위로행사 개최 및 지원 

이외에도 후원회는 무연고 북한이탈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이버 취업상

담 센터 운영, 북한이탈주민 자료 관리, 정착사례 공모 등의 역할을 수행하

고 있다. 또한 후원회는 보다 구체적으로 민간지원 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민간단체 연대 및 협력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 단체를 지원하고 정착도우미 사업을 운영하며, 정착도우미 교육 

및 평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커지면서 북한이탈주민후원회도 북한이탈주민

에게 경조사 비용과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직접 사업에서 북한이탈주민 관

련 민간단체를 지원해주는 간접 사업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활동내용 변

화를 모색하고 있다. 후원회는 1999년 5월18일 종합생활상담센터를 개소하

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상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우리 사회정착

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생활상담센터를 통해 후원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각종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둘째, 분야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적극 연대 

셋째, 상담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파악을 통해 지원방향 수립

특히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서는 고충처리, 심리상담 등 비경제적 차원에

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5

월 18일 종합생활상담센터를 개소하였다. 종합생활상담센터는 북한이탈주

민의 각종 애로사항 상담 및 처리, 분야별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적극 

연대, 상담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현황 파악을 통해 지원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종합생활상담센터의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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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취업 및 창업관련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점차 교육, 

가족, 법률문제, 자매결연 요청 등 일상생활 안정에 관련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종합생활상담센터는 취업관련 상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종합생활상담센터가 개소된 이래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취업 및 창업 상담과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취업이나 창업을 하고자 해도 

생활안정 및 정서적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지속성을 얻기 힘들고 계

속적인 가족입국사례 증가로 가족 내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상담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자매결연 희망, 교

육관련 지도, 가족 내 문제, 심리‧정서적 불안, 법률적 문제, 건강상의 이유 

등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한 상담이 40%정도를 차지하며 증가추세를 보이

고 있다. 일상생활 상담 중 진학과 진로에 대한 교육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매결연, 법률상담 순의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사무국의 역할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민간단체협

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 네트워크의 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통일부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민간단체들의 상호정보 교류와 협력 지원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

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는 사후관리를 담당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가교 역

할,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중심 역할을 주요 기능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인적

교환, 정보 교환 등의 측면에서 네트워크 수준은 낮다고 평가된다. 특히 정

책결정과정에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의제설정, 정책 분석 등에서 거의 역할

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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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2>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민간단체사업 현황

주제 단   체   명 사   업   명 소 재 지

경

제

자

립

부산종합사회복지관
북한이탈주민 취업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열기’

부산 동구

상리종합사회복지관
멘토링 기법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취
업지원 프로그램

부산 영도구

새롭고하나된조국을
위한모임

북한이탈주민 취업프로그램 서울 종로구

몰운대종합사회
복지관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프로그램 

부산 사하구

탈

북

여

성

좋은씨앗
(구 그루터기)

북한이탈여성 사회문화 적응 및 체험프로
그램

서울 송파구

하나로교육복지
연구원

북한이탈여성 동료 상담교육 서울 서대문구

서울 YWCA 탈북여성 직업체험 프로그램 서울 중구

대구종합사회복지관
탈북여성 정서지지 및 취업적응
프로그램

대구 동구

평화종합사회복지관
탈북여성 사회적응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서울 노원구

탈

북

청

소

년

열린사회시민연합
북한이탈주민 아동청소년 멘토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서울 강서구

남북문화통합교육원

아동 놀이치료 및 상담교육을 위한 ‘한누
리학교’ 운영
탈북아동 방과후 공부방 운영 
가족상담 프로그램

서울 양천구

북한인권시민연합
방학중 학업증진 프로그램
‘한겨레계절학교’

서울 종로구

가양7종합사회
복지관

탈북청소년 학습쉼터운영 서울시 강서구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탈북청소년 학습쉼터운영 서울시 노원구

한빛종합사회복지관 탈북청소년 학습쉼터운영 서울시 양천구

지구촌고등학교 무연고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운영 부산시 연제구

하늘꿈학교 무연고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운영 충남 천안시

한꿈학교 무연고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운영 경기 남양주시

다리공동체 무연고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운영 경기 안산시

마자렐로센터 무연고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운영 서울시 영등포구

목산침례교회 무연고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운영 서울시 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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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단   체   명 사   업   명 소 재 지

특

성

화

사

업

목산침례교회 하나원 교육생 효친사상, 봉사활동 프로그램 서울 양천구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피해자에 대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극
복 지원 서비스

서울 종로구

한국자유총연맹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랑나눔’과 ‘북한문화체험마당’

서울 중구

방화6종합사회
복지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력 
향상을 위한 통합 지원 프로그램

서울 강서구

태화기독교사회
복지관

주말농장활동을 통한 남북한 가족
만들기

서울 강남구

몰운대종합사회
복지관

북한이탈주민의 초기정착시 지역사회적응 
및 사회관계망 형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사
업 ‘그루터기’

부산 사하구

자원봉사능력개발원
대구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사회 정착지원 사업

대구 서구

좋은벗들 남북한 주민 ‘좋은 이웃되기’ 서울 서초구

출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민간지원사업현황(2003년-2005년) 참고 재정리

나.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협의회)

민간차원에서도 각종 후원‧결연단체를 네트워크화하여 정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거버넌스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

체협의회’가 설립되어 활동함으로써 민간단체의 전문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차원에서는 1999년 11월 3일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민간단체별로 특화된 다

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는 북한이탈

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외에 활동하고 있는 24개 단체와 연구자들이 모

여 1999년 창립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생존과 사회정착을 지원하는 민간

단체들이 모여 설립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는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효과성을 높인 북

한이탈주민지원체계를 완비하고 소속단체들간 상호 정보교류와 연대 지원

망을 구축하고자 설립되었다. 민간단체연대는 다양한 민간단체가 전문분야

별로 지역복지, 정착지원, 아동청소년, 해외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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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다. 지역 분과에는 각 지역 사회복지관이, 정착지원 분과에는 

종교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아동·청소년 분과에는 대안학교 등의 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민간단체연대는 심포지엄을 통해 상호 정보교류를 하

는 한편 사업분야별로 연대 지원망을 구축하고 있다. 

민간단체연대 창립선언문에서 목적의 하나로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지원

활동을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민간차원의 연대지원망 구축을 들

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연대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효과성과 형평성을 높인 북한이

탈주민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소속단체들 간 상호 정보교류와 연대 지원망 

구축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간단체연대는 국내외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하는 민

간단체들과 연구단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에 기반하며, 공동의 지원망 

속에서 각자의 활동영역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한다고 활동방

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 상호 정보 교류를 통한 효과적이고 형평

성 있는 지원체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리고 거버넌스 관점에서 볼 

때  협의회는 상호 정보교류와 공동의 협력을 통해 축적된 경험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수립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민간단체연대는 실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정책형성에 참여하

는 역할은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단체연대는 

창립 이후 주로 북한이탈주민 관련 주제,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의 

사업계획 관련 워크숍 개최, 자원봉사자 교육 실시, 탈북동포 돕기 캠페인 

개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담

당자 교육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간단체연대는 4개의 전문분과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 분과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체계적으로 연계된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정도로 활발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분과

별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정보교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실질적인 네트워

크를 통한 연대 활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참여성의 측면에서 볼 때 

각 분과의 활동을 토대로  의제설정, 정책분석 등의 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정단체인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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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모두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표 Ⅲ-3>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구성현황

구분 단체특징 단체명

지역복지
분과

(21개)

- 지역복지관중심
- 거주지밀착형지원

가양7복지관, 공릉복지관, 평화복지관, 태화복지
관, 한빛복지관, 부산복지관, 울산화정복지관, 인
천삼산복지관, 부산몰운대복지관, 북한이주민센
터, 마들복지관, 한솔복지관, 방화6복지관, 대구복
지관, 명륜복지관, 부산상리복지관, 대전법동복지

관,부천덕유복지관,대전생명복지관, 하안복지관

해외

분과

(8개)

- 해외탈북자지원
- 탈북자 인권문제

이주난민선교회, 천주교주교회의민족화해위원
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희년선교회, 동북아평화
연대, 피랍탈북인권연대,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
민주화네트워크

정착지원
분과

(19개)

- 정착지원의 일정영역을 
  선택하여 지원(단체별특
  성반영)
- 전국규모단체다수참여
- 단체설립목적반영

선한사람들 자유시민대학, 좋은벗들, 고향마을, 
남북나눔운동, 대한적십자사서울지사, 대한사회
복지회, 서울YWCA, 대구YWCA, 생명의 전화, 새
마을운동이북5도지부, 온누리건강가족복지회, 한
국자유총연맹, 무지개재단, 한국인성개발연구원, 
한민족통일여성중앙협의회, 한국기독교정착지원
협의회, 한국시민자원봉사자회, 좋은씨앗, 하나로

교육복지연구원,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아동

청소년

분과

(15개)

- 대안학교
- 무연고청소년생활공동체
- 검정고시지원 등

북한인권시민연합, 한국청년연합회, 다리공동체, 
남북문화통합교육원, 늘푸른청소년상담교육원, 
돈보스꼬청소년센터, 마자렐로센터, 하늘꿈학교, 
피난처, 대구YWCA청소년쉼터,여럿이함께만드는
학교,지구촌고등학교, 북한민주화학생연대, 한꿈
학교, 자유터 학교(여명학교)

출처: 김선화, “지역사회중심의 새터민 정착지원,”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사회-한국 

천주교회의 과제  (2006년 제9차 민족화해 카톨릭 네트워크), p. 54



1176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표 Ⅲ-4>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소속 분과별 주요활동

구분 단체특징 주요 활동 단체

지역

복지

분과

(21개)

- 지역복지관중심
- 거주지밀착형지원

* 노원 : 공릉, 평화복지관
 (공릉 : 정착지원센터 기능 수행/정착도우미사업/북
 한이탈주민아동공부방운영/심리상담센터운영)
* 강서 : 가양7,방화복지관
  (가양7-정착도우미시행/방화 : 여성자조사업)
* 양천 : 한빛복지관
  (정착도우미시행/아동공부방운영/취업지원)
* 강남 : 태화기독교복지관

정착지

원분과

(19개)

- 정착지원 일정영역 선택 
  지원(단체별특성반영)
- 전국규모단체다수참여
- 단체설립목적반영

* 대한적십자사 :정착도우미사업 시행
* 자유시민대학 : 40명 1년 교육과정 (취업지원)

아동

청소년

분과

(14개)

- 대안학교
- 무연고 청소년 생활
  공동체
- 검정고시지원 등

* 북한인권시민연합 : 방학 중 집중학습지도(2주간)
* 기숙형대안학교
 : 하늘꿈학교, 한꿈학교, 지구촌고등학교
* 무연고청소년생활공동체 : 다리공동체
* 학습보충을 위한 공부방
 : 남북문화통합교육원(한누리학교)
 : 복지관(공릉, 가양7, 한빛복지관)

해외

분과

(8개)

- 해외탈북자지원
- 탈북자 인권문제

* 북한인권정보센터
 : 북한 내, 탈북자들의 인권침해실태에 관한 정보 추
  적(조사 및 상담) 및 연구발표

출처: 김선화, “지역사회중심의 새터민 정착지원,”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사회-한국 

천주교회의 과제   (2006년 제9차 민족화해 카톨릭 네트워크), p. 55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민간단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경

로가 여럿일 경우 혼란스럽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별로 중심 거

점 기관이 있어 이들 민간단체의 기능을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정착 단계에서 네트워크 형성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정부가 상당 정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통일부는 1999년 5월 지방

자치단체 관련 기관의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과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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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지침 제14호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

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변, 

취업, 거주지 보호담당관과 사회복지관, 종교‧시민단체 등 민간단체가 참여

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였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는 2001년부터 조직되어 2004년 6월 현재 서울 5개 지역(강남, 강서, 

양천, 노원, 송파)과 지방 11개 지역(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성남, 부천, 

포천, 원주, 충북도, 울산)에서 운영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사회로 편입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효과적 지원과 원활한 적응을 위해서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용,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

확대, 전문사회복지관의 사례관리 및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등을 실

시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체계는 제도적으로 완비되고 있

으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을 담당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의 

역할부족과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부족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재이주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의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전담인력 확보 등의 

제도적 지원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을 지

원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의 참여는 증대되고 있으나 이웃돕기라는 역사적, 

문화적 전통의 결여와 민간 자원봉사단체들의 경제적 능력 결여로 역할과 

성과는 제한되어 있고, 정부와의 협력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재 지역협의회는 전문성, 네트워크, 자율성, 효율성 측면에

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수가 가장 많은 원주에 유일하게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돼 

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이탈주민들의 신변

보호를 맡고 있는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이 지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

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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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착도우미

지방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정착도우미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정착도우미가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2004

년까지 신변보호담당관이 신변보호 뿐만 아니라 생활 애로사항 등 민원해

결 업무까지 수행했지만 이후 민간단체의 북한이탈주민 담당자와 정착도우

미가 민원 해결의 영역을 맡게 되었다. 

현재 정착도우미 제도는 복지관과 대한적십자사가 담당하고 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입주하는 임대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가양7복지관 공릉, 태

화, 한빛, 방화6복지관 등 8곳이 정착도우미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지방에

서는 대구이주민지원센터가 정착도우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나원의 퇴소 때에는 대한적십자사와 이들 9개 민간단체가 북한이탈주

민의 신병을 인수받아 정착도우미와 연결시켜 이들의 사회 적응을 돕는다. 

북한이탈주민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회복지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모두 대한적십자사가 맡아 정착도우미를 연결하고 있다. 하나원 퇴소 인원

의 80% 정도를 대한적십자사에서 담당한다. 나머지 20%의 북한이탈주민은 

각 임대주택 밀집지역의 복지관에서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정착도우미의 

경우 자발적 참여의지는 높으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효과 및 효율

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

마. 청소년 지원 민간단체

특히 청소년 분야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북한이탈청소년이 일반 학교에 들어가길 원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다. 북한이탈 후 공백 기간과 남북의 교육체계 차이에서 오는 

부적응으로 학습에서 뒤처질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과 거리감을 갖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일수록 적응력이 높지만 중·고등학

생은 적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들을 위해 대안학교나 검정고시 지원시설, 무연고 청소년의 생활공동

체를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학교로 손꼽히는 

22_ 강원일보 , 2004년 1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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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셋넷학교와 여명학교를 들 수 있다. 셋넷학교는 하나원에 있는 하나둘

학교의 연장으로 ‘셋넷’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들 학교는 북한이탈청소년

이 통학하는 곳이다.

부산 지구촌고등학교, 남양주 한꿈학교, 천안 하늘꿈학교 등은 기숙형 학

교다. 통학형‧기숙형을 포함해 대안학교는 전국적으로 10여 군데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 복지관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청소년을 위

해 방과 후 공부방을 운영해, 이들의 부족한 학습능력을 올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에서는 방학중 집중학습지도를 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는 종교단체에서 많은 역할을 맡고 있다. 한국

기독교정착지원협의회, 좋은 벗들, 선한 사람들, 천주교 민족화해위원회 등

의 단체가 오래 전부터 북한이탈주민들의 적응을 도와왔다.

북한이탈청소년들의 남한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특수학교

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대안 학교를 통해 새로운 참여 형태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4월 20일 8월 말까지 경기도 이천에 3000여평 

규모의 폐교 부지를 확보, 학생 수 280명 규모의 북한이탈청소년 지원 목적

의 사립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한겨레학교)를 세워 2006년 3월에 개교하겠

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천시 율면 월포리 옛 월포초등학교에 학교

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월포리 주민들은 “학교부지는 주민들이 기부

한 땅”이라며 “폐교를 주민들이 농촌체험마을로 이용하도록 주민들에게 돌

려줘야 한다”고 폐교를 활용한 한겨레학교 설립에 반대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 이천에 학교를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인

해 안성에 설립하게 되었다. 원래 한겨레학교는 중학과정 6학급, 고교과정 

6학급, 취업반 2학급 등 학생 280명을 수용할 예정이었으나 2005년 7월 안성

시 교육청과 도 교육청으로부터 중·고등학교 한 학년 각 1학급씩 6학급의 

인가를 받았다. 한겨레학교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전인학원이 

설립과 운영을 맡고 교육부는 학교시설비, 통일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운영

비를 지원하도록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설립된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3.1절인 1일 개교식 

및 입학식을 갖고 2006년 3월 2일부터 정식 수업을 시작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설립 과정에서 다리공동체, 마자렐로센터, 북한인권시민연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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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꿈학교, 여명학교 등 9개 대안학교 및 단체로 구성된 ‘북한이탈청소년지

원 민간단체연대’가 설립 계획에 반대하였다.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에 경험

이 없는 특정 사립학교 법인에 시설비 170억 원과 학교 운영비 전액을 지원

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는 것이 반대의 

요지였다. 또한 이들 단체들이 정부가 공청회 개최 등 공개적 의견 수렴 

없이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및 정착 지원에 헌신해 온 민간단체들을 배제하

고 북한이탈청소년 교육 경험이 입증되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을 학교 운영 

주체로 선정한 것을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한겨레학교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볼 때 참여와 전문성의 문제

가 제기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 북한이탈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

고 있던 비정규 대안학교와의 연계 및 상호보완적 기능을 고려하여 연계를 

구축하고 참여를 확대하는 정책이 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의제 

설정, 정책분석, 정책 결정과정에서 민간 등 관련 단체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취업분야와 마찬가지로 교육분야에서도 통

일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사실상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종합적으로 조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 교육기관, 민간단체가 유기

적으로 참여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바.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정착서비스를 지원하는 지역사회복지관은 전국에 

361개소이고, 북한이탈주민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한 10여 개의 지역사

회복지관은 길게는 5-6년부터 1-2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사회복지관은 민간단체들이 재단형태로 설립‧운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10여 개의 지역사회복지관은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위원으로 소속되어 신변보호, 거주지보호, 취업보호담당관 및 다양한 기관

들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에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첫째, 북

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보공개가 제한되어 있어 적절한 서비스 제공이 제한

되어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공식

적인 체계가 없고 이러한 시설에 대한 홍보도 되어 있지 않다. 셋째, 지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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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지관은 지역주민들의 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

민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지만 인적 및 재정자원이 매우 미흡

한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거주비율이 높은 공릉, 가양, 한빛 등 일부

지역 종합사회복지관들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

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 사례로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의 정

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 및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와 같이 

일부지역종합사회복지관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총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한 정착지원센터로서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례: 공릉 종합사회복지관의 정착지원센터(2006년 2월 개소)23

① 수행 인력 구성

구분 계 팀장(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상담심리사

인원수

7명

1명 4명 2명

역할

- 직원 수퍼비젼
- 지역협의회 및 
  관계기관 연계
- 지역네트웍관리

- 신규새터민담당(정착도우미사업)
- 진로, 취업담당
- 아동, 청소년교육담당
- 정신건강 및 상담 담당

-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② 협력 및 연계 기관

- 노원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지역복지분과/아동청소년분과)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 노원구 사회복지관협회

- 노원구 의사회

- 새터민 정착도우미 시행기관 모임

- 새터민 정신건강 시행기관 모임

23_김선화, “지역사회중심의 새터민 정착지원,”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사회-한국 천
주교회의 과제  (2006년 제9차 민족화해 카톨릭 네트워크), pp. 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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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착지원센터의 주요 기능2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는 정부의 정착지원제도를 흡수하여 정부의 

지원과 병행하여 지역사회복지관이 가진 전문성과 인적, 물적 자원들을 활

용하여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서

비스 제공이 주요기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전문기관들과 연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과 적응을 위해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하는 곳

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초기전입자 신병인수(정착도우미사업 흡수) 및 초기전입자관리

- 지역 내 탈북자 전반적인 관리(정착실태 파악)

- 하나원 이후, 사후교육 기관으로서 기능 :　현재는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지역협의회 흡수 운영 : 현재는 지역협의회 소속기관으로 활동중임.

- 포괄적인 정착지원 사업 실시

  : 사례관리(상담, 긴급구호, 생활지원, 노약자지원)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적응 지원 사업

  : 아동 및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 직업교육 및 훈련 관련 사업(기초교육 및 유관기관연계를 통한 사업)

  : 취업 및 자활지원 사업(취업지원, 취업이후 사후관리)

- 남북한주민 통합과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

- 남북주민융화 프로그램 및 교육 실시

- 지역인프라 구축

24_김선화, “새터민 정착지원 센터 운영에 관한 보고서” (2005)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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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센터 사업 내용

<그림 Ⅲ-2> 정착지원센터 사업진행 흐름도

하나원

⇩

신병인수(정착도우미사업)

⇩

자료송부(하나원→공릉복지관)

* 신상관련자료
* 적성검사관련자료(필요시)

 ⇨ 

정착도우미파견 초기전입지원

* 전입신고, 아파트 임대계약
* 의식주 관련 물품구입 
* 1차적인 욕구 파악 및 지원
* welcome union 및 주요기관탐방

⇩

필수

제공

서비스

* 초기면접(서비스 계획 수립) ◀ 사례관리 사회복지사 담당
 : 개인력 파악 및 생활전반에 관한 상담 
 : 남한정착과 관련된 욕구 및 문제사항들에 대한 파악
* 서비스 계획수립 및 평가 ◀ 취업지원 사회복지사 담당
 : 세대별(대상자별: 아동, 청소년 20대,30대, 노인층등) 개별화된 계획수립 
   →세대별 계획에 따른 세대 관리
* 직업훈련 및 취업관련 상담 및 사업 : 취업교육, 취업알선, 진로지도
* 심리상담 서비스 

선별

지원

서비스

* 아동청소년대학생 관련사업(학습지원, 사회적응지원, 학교생활지원)
* 요보호대상가정 지원 사업(의료, 정서적, 가사간병서비스 부분 등) 
* 사회적응 관련된 프로그램(문화체험, 결연, 여성특화, 교육부분 등)
* 명절지원사업

사례관리담당자

(Case manager)의 역할

- 사례관리
 : 정기적인 상담 및 기록 
  (가정 방문 등)
 : 세대별 개입계획 수립
  (계획실천, 평가)
 :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사회적응 프로그램 담당
- 아동청소년교육 프로그
  램 담당 

 

취업담당자

(job developer)의 역할

- 직업적성검사자료 열람
  (하나원자료 송부)
- 취업욕구파악→직업교육→
  취업 
- 구직관련교육 
  (이력서작성, 면접법)
- 직장생활관리
- 이직할 경우 직장 재배치  

상담심리사의 역할

-임상적 사례관리
   :심리상담(정기적)
-심리검사
-정신건강관련 교육
-정신보건센터 및 
 신경정신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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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사무소(사회복지전담공무원)
  생계급여책정 관련된 정보
  공유

- 교육네트웍크 활동 및 모금
  후원기관연계

- 정신보건센터 연계
- 의료네트웍 기관 연계

 - 전문상담치료기관 연계

- 직업훈련기관 및 사회
  교육기관 연계

- 고용안정센터 연계

         ⇪                     ⇪                   ⇪

출처: 김선화, “지역사회중심의 새터민 정착지원,”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사회-한국 

천주교회의 과제  (2006년 제9차 민족화해 카톨릭 네트워크), p. 70

 <표 Ⅲ-5> 정착지원센터 세부 단위 사업 내용

구분 주요내용

1. 신규새터민

지원사업

(정착도우미)

1)신병인수 및 신규전입 환영초청 행사 ‘welcome-union' (월1회)

2)신규전입 새터민 사례관리(초기정착지원) 및 사회적응 pg(월1회)

3)정착도우미 모집(수시) & 교육 및 간담회 (년 4회)

2. 사례관리사업

1)사례관리 
 - 초기전입자 제외 기존 거주 요보대상자 관리 : 30세대
 - 상담 : 가족단위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서비스 제공

2)의료서비스 : 의사 방문진료(월1회) - 아름다운생명 연계

3)경제적 지원 : 장학금 / 밑반찬‧김치(지역교회연계) 및 생필품지원

4)명절지원 : 설-떡국 떡 지원(100세대) & 추석(선물 지원, 200세대)

3.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지원사업

1)심리상담에 필요한 대상자 심리상담(치료) 및 치료프로그램 진행

2)정신건강 유의대상자들을 위한 정신건강 교육 

3)요보호 case에 대한 약물관리 및 정신과 진료(지역의료기관연계)

4)노원지역 새터민 정신건강실태 조사

4. 취업 및 

진로지원사업

1)취업상담(전담사회복지사 지정) : 직업흥미검사 실시, 취업교육 실
 시 등

2)취업알선 : 구인 및 구직처 발굴 및 연계 (취업이후 사후관리)

3)취업지원네트워크 형성 : 노원구내 직업훈련기관 및 취업처(상공회
  의의소 및 노원구관내 전문기관) 연계

4)여성진로탐색pg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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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내용

5. 아동, 청소년,

대학생 

교육사업

1)초등 공부방 “무지개교실”
- 전담인력 배치, 주5회 운영(학기 중3시-6시, 방중1시-6시)
- 교육내용 : 기초학습지도, 독서지도 및 영어지도(전문 강사), 사회적
  응pg

2)청소년 학습지도 및 진로지원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 대학생 멘토와 학습지원 희망 탈북청소년을 연결(멘토링으로관리
  지원)

3)대학진학&적응지원pg
- 대학진학 예정자 진로상담 및 원서작성지도, 진학가이드 제공(해당
  시즌수시) 
- 예비대학모임“새내기 대학가다”pg(년1회) / 대학입시설명회(년1회)
- 대학적응지원 : 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외대재학생 진행 중)

4)학부모 교육&간담회 : 년2회

6. 사회적응

지원사업

1)노원지역 새터민들의 단합을 전체 대상의  정기적 행사
 : 체육대회(4월)/대학생 여름캠프(6월)/송년가족모임(12월)

2)새터민 자원봉사단 활동 : 월2회 및 자조모임

7. 지역인프라

네트워크 

구축사업

1)전문자원봉사단 활동 확대

2)노원지역 새터민 지원 영역별(교육, 의료, 취업,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 새터민 서비스 지원망 확대 (영역별 사업계획수립 및 간담회 각  
    3회)

3)새터민 인식개선 사업 : 지역주민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출처: 김선화, “지역사회중심의 새터민 정착지원,” 통일을 준비하는 한국사회-한국 

천주교회의 과제  (2006년 제9차 민족화해 카톨릭 네트워크), p. 71.

사. 전문민간단체 사례: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사단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시스템, 그리고 정부

와 민간을 연계하는 지원시스템 이외에도 점차 민간차원에서 분야별로 전

문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직능단체

가 전문분야의 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률지원을 

위한 체계로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변호사단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현

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법체계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법체계의 적응을 돕고자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변

호사단’을 구성하여, 대국민 공익활동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각종 유관단체와 협조하여 법률교육을 계획 중이며,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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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을 통한 법률상담 중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구조사업회를 통하여 민사의 경우 최소한의 실비만으로 구조활동을 시행하

고, 형사의 경우 무료로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법률지원 변호사단은 14개 지방변호사회에 각 지부를 두고 

있다. 변호사단은 크게 2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북한이탈주

민이 전화, 내방 등의 방법으로 변호사협회 본부나 지부, 혹은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 법률지원을 요청하면 변호사단에서 법률지원변호사를 지정하게 

된다. 담당변호사는 법률상담(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일반생활에서 일어

나는 모든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소송대리 등)를 실시하게 된다. 변호사단

을 통한 법률상담 중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구조

사업회를 통하여 민사의 경우 최소한의 실비만으로 구조활동을 시행하고, 

형사의 경우 무료로 구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탈주민 관련기관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교육이 필요한 경우 대한변

호사협회 또는 각 지방변호사회에 전화, 내방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가 법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아래

의 법률지원단 구성 및 활동체계도에서 보듯이 북한이탈주민후원회와 연계

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림 Ⅲ-3> 법률지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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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4> 법률지원단 활동체계도

  

아.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과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연구들도 매우 급속하게 확대되었다. 북한이탈주민 연구는 초기에는 주로 

적응실태를 조사하여 적응 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을 연구하는 정

책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관련 연구자들의 전문학술영역

이 초기 정치학 및 행정학 위주에서 정신의학, 사회학, 인류학, 사회복지학, 

여성학, 심리학, 아동학 등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연구도 매우 다양하게 이루

어져 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관련 학위논문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

었고,25 보다 세분화된 학술적 관심도 증대되었다. 또한 지역사회복지관 및 

관련단체 실무자들의 관련연구에 대한 요구가 구체화되면서, 실무자와 연

구자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 6월 북한이탈주민

연구학회(The Association for North Korean Migrants Studies, ANKMS)

가 설립되어, 창립대회 및 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학회의 창립취지문에서

25_1995년부터 2006년 상반기까지 북한이탈주민관련 박사논문은 20편, 석사학위논문
은 222편이 국내대학에 제출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김영수, “북한이탈주민 연구의 
현황과 과제,”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창립세미나 및 창립총회, 2006.6.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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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 수 있듯이, 각자의 영역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착을 체계적으로 돕고 정착

의 장애요인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식적인 

논의들을 위한 모임의 필요성에 동의하여 학회를 창립하게 되었다. 학회회

원들은 주로 전문연구자, 사회복지 및 민간단체 실무자, 전문 연구경력을 

가진 북한이탈주민, 정부기관 실무자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연구학회는 학회 창립정관 제4조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책개발, 연구 및 

활동, 학회지, 뉴스레터 및 기타 관련 출판사업, 회원 상호 간의 정보 및 자료

의 교류,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제 단체와의 연구협력 및 교류

추진”을 학회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26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담당

할 것으로 평가된다. 

26_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정관”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창
립세미나 및 창립총회, 2006.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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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거버넌스 실태: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자율성

거버넌스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123개 기관(및 실무자)에게 설문을 실

시하였다. 이중 3곳을 제외하고 조직 특성을 살펴보면 60개의 중앙부처, 지

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기관과 60개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표 Ⅳ-1> 조직 특성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정부(중앙부처) 17 13.8 14.2

지방자치단체 35 28.5 29.2

정부출연기관 8 6.5 6.7

사회복지기관 24 19.5 20.0

시민단체 18 14.6 15.0

공교육 기관 2 1.6 1.7

대안교육 기관 1 0.8 0.8

북한이탈주민단체 2 1.6 1.7

기업/사업체 1 0.8 0.8

종교단체 2 1.6 1.7

기타 10 8.1 8.3

합계 120 97.6 100.0

결측 3 2.4

총계 123 100.0

먼저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 주요행위자들의 자율성은 정부와의 제도적 

연계라는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라

는 공식적 정부 조직 이외에 보호담당관은 정부 소속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부터 정부가 민간단체 중심으로 정착지원을 점차적으로 전환하여 간

다는 정책에 따라 정착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정착도우미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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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정책으로 형성된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대한적십자사가 80%

를 담당하고 그 이외에 사회복지관이 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

서 정부와의 제도적 연계를 갖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관련 행위자와 별도로 대안 교육기관, 종교단체 등 일반 민간단체들

의 자율성은 조직 구성의 자발성, 정부와의 제도적 연계 등 지표들을 기준으

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지표로 볼 때 일반 민간단체의 자율성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 단체들은 정부와의 제도적 연계 없이 북한이

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조직

되어 왔다. 설문 조사를 통해 이들 민간단체들이 청소년, 여성, 취업 등 자신

들의 독립적인 목표와 가치관, 이익 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술하는 네트워크 실태에서 보듯이 주요 단체들은 지역협의회, 민간단

체연대 등 정부와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연계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로부터의 정보의 자율성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 자립도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표 Ⅳ-4>와 같이 1천만 원  미만

이 91개 기관(및 실무자) 중 47개로 51.6%를 차지하고 있다. 1억 원 이상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예산이 책정된 기관(및 실무자)은 13개로 14.3%

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재정적 자립도라는 기준으로 자율성을 평가할 

때 수탁예산을 통하여 사회정착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수탁을 통하여 1천만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는 기관

(및 실무자)이 총 70개 응답 기관 중 34개로 48.6%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율은 위에서 살펴본 전체 예산 비율과 상당히 근접하고 있는 바, 대부분 

예산을 수탁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다만, 

자체예산 중 수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응답한 기관(및 실무자)이 총 123

개 중 16개에 불과해 전체적인 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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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수탁예산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1,000만원 미만 36 29.3 51.4

1,000만원-3,000만원 미만 21 17.1 30.0

3,000만원-5,000만원 미만 4 3.3 5.7

5,000만원-1억원 미만 5 4.1 7.1

1억원-3억원 미만 1 0.8 1.4

10억원 이상 3 2.4 4.3

합계 70 56.9 100.0

결측 53 43.1

총계 123 100.0

<표 Ⅳ-3> 자체예산 중 수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0.1% 1 0.8 6.3

0.3 1 0.8 6.3

1.0 2 1.6 12.5

5.0 2 1.6 12.5

20.0 1 0.8 6.3

21.6 2 1.6 12.5

50.0 5 4.1 31.3

65.0 1 0.8 6.3

100.0 1 0.8 6.3

합계 16 13.0 100.0

결측 107 87.0

총계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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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Ⅳ-4>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자체예산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1,000만원 미만 47 38.2 51.6

1,000만원-3,000만원 미만 20 16.3 22.0

3,000만원-5,000만원 미만 5 4.1 5.5

5,000만원-1억원 미만 6 4.9 6.6

1억원-3억원 미만 5 4.1 5.5

10억원 이상 8 6.5 8.8

합계 91 74.0 100.0

결측 32 26.0

총계 123 100.0

이들 기관들은 북한이탈주민 이외의 사업도 활동영역으로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여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살펴볼 수 있다. 그런데 전체 설문 대상 123개 기관(및 실무자)의 

전체 예산 중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응답한 기관

은 19개에 불과하여 평가 자체에 무리가 있다. 그렇지만 19개만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중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50% 이상 예산을 책정하는 기관

(및 실무자)은 19개 중 11개로 57.9%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5> 전체예산 중 사회정착예산이 차지하는 비율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0.03% 1 0.8 5.3

0.4 1 0.8 5.3

1.0 2 1.6 10.5

4.0 1 0.8 5.3

5.0 1 0.8 5.3

20.00 1 0.8 5.3

35.00 1 0.8 5.3

50.00 8 6.5 42.1

80.00 1 0.8 5.3

100.0 2 1.6 10.5

합계 19 15.4 100.0

결측 104 84.6

총계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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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성

전문성은 상근 직원, 경력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설문 

대상 123개 기관(및 실무자) 중 응답한 112개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

를 수행하는 직원이 10명 이하인 기관(및 실무자)은 89개로 79.5%를 차지하

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할 경우 일반 기관(및 실무자)의 

경우 대부분 10명 이하의 직원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5명 이하인 경우는 73개로 65.2%이며, 1명이 근무하는 기관(및 

실무자)도 28개로 25%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6>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직원수 - 총인력수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1명 28 22.8 25.0

2 12 9.8 10.7

3 15 12.2 13.4

4 8 6.5 7.1

5 10 8.1 8.9

6 1 0.8 0.9

8 7 5.7 6.3

9 6 4.9 5.4

10 2 1.6 1.8

11 1 0.8 0.9

12 2 1.6 1.8

13 3 2.4 2.7

14 1 0.8 0.9

15 1 0.8 0.9

17 1 0.8 0.9

23 1 0.8 0.9

25 1 0.8 0.9

26 1 0.8 0.9

43 1 0.8 0.9

45 1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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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55 2 1.6 1.8

60 4 3.3 3.6

110 1 0.8 0.9

1500 1 0.8 0.9

2998 1 0.8 0.9

합계 112 91.1 100.0

결측 11 8.9

총계 123 100.0

그리고 전문성을 측정하는 평가요소의 하나로 담당 직원의 상근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응답한 91개 중 5명 이하인 기관(및 실무자)은 77개로 84.7%를 

차지하고 있으며, 1명인 기관(및 실무자)도 34개로 37.4%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7>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직원수 - 담당상근 직원수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1명 34 27.6 37.4

2 14 11.4 15.4

3 20 16.3 22.0

4 3 2.4 3.3

5 6 4.9 6.6

6 1 0.8 1.1

8 3 2.4 3.3

13 2 1.6 2.2

17 1 0.8 1.1

26 1 0.8 1.1

55 2 1.6 2.2

60 4 3.3 4.4

합계 91 74.0 100.0

결측 32 26.0

총계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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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사, 교사, 상담사, 취업지도사 등 

관련 자격 유무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총 대상 123개 중 

설문에 응답한 56개의 기관(및 실무자)에서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인원

이 10명 이하인 기관(및 실무자)이 48개로 85.7%, 5명 이하인 기관(및 실무

자)이 35개로 62.5%를 차지하고 있다.

설문대상 123명 중 설문에 응한 응답자 119명의 학력은 전체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대학원 재학 이상인 경우도 32명으

로 26.9%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Ⅳ-8> 응답자의 학력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전문)대학졸 이하 20 16.3 16.8

대졸(재학포함) 67 54.5 56.3

대학원(재학) 이상 32 26.0 26.9

합계 119 96.7 100.0

결측 4 3.3

총계 123 100.0

응답자 118명의 현 직장 경력을 살펴보면 1년 이하가 11%, 2년 이하가 

20.3%, 3년 이하가 28.8%, 4년 이하가 35.6%, 5년 이하가 41.5%, 10년 이하

가 62.7%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전

문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수준을 들 수 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의 양에 대해 총 121개 응답 기관 중 ‘기관 내 

정보와 자원만으로도 매우 충분하다’가  4.1%, ‘기관 내 정보와 자원이 충분

하다’가 14.9%, ‘기관 내 정보와 자원이 보통의 수준이다’가 32.2%, ‘기관 

내 정보와 자원이 부족하다’가 32.2%, ‘기관 내 정보와 자원이 매우 부족하

다’가 16.5%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보가 부족하다가 48.7%로 충분하다 

19%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정보의 교환과 취득이 업무 수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정착단계

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



1196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사례 

번호 
 주요 사업내용

1 전문상담위탁사업, 여성교양강좌, 청소년학습비지원, 민간단체결연, 법률상담 

2 정착도우미, 취업지원, 교육지원, 문화지원

4
새터민 거주지 보호관리, 새터민 정착지원 각종 프로그램(정신건강사업, 멘토 등), 
주택(거주이전), 증명발급

6 사회적응지원, 임대주택알선, 지역협의회운영

7 사회적응프로그램, 자조모임

8 지역사회주민과의 화합, 심리상담, 자원봉사활동

9 취업, 사회적응, 여성(육아, 보육), 아동학습지도, 법률 및 생활상담

10
거주지보호사업(주택알선, 교황 등), 지역협의회 운영, 민간기관프로그램지원, 북
한이탈주민 통계 및 보고

11 취업, 정신건강지원, 청소년, 가족적응, 법률

12 정신건강지원

13
신상파악, 정착지원금지급, 봉사원과배치, 새터민 인원접수, 사회정착 교육 및 간
담회

15 취업지원, 직업지도, 직업훈련

16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권익보호사업

17 여성취업, 지역사회적응, 생계지원특수시책, 청소년교육, 법률상담

18
사례관리, 지역사회적응, 지역사회네트워크구성, 일상생활적응, 후원 및 자원봉사
자 1:1결연

19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20 하나원 남한역사기행, 통일체육축전, 좋은이웃되기(가정방문), 북한음식만들기

22 사례관리, 사회적응, 건강지원, 아동, 취업, 지역네트워크

23 지역사회정착, 사회적응, 취업

24 취업지원, 생활면담

램, 방과 후 프로그램, 전문 심리 상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

설문 조사를 통하여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Ⅳ-9> 관련 기관의 주요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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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번호 
 주요 사업내용

25 사회적응,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취업, 교육

26 여성, 사회적응, 사례관리

27 지역협의회 운영, 문화행사개최, 상담실운영, 생활실태파악, 청소년 학습지도

28
가족적응, 사례관리, 아동‧청소년사회적응프로그램, 새터민후견가정결연프로그
램

29 정착도우미, 취업지원, 교육지원, 문화지원

30 여성새터민지원사업, 신규새터민 정착지원사업, 상담, 사례관리

32 취업지원, 건강지원

33 기초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37 입주안내, 사회적응, 문화체험

38 취업, 주택알선, 지역사회정착

39 건강지원, 취업지원, 상담

40 북한이주여성정착지원(심리, 정서적 치유)

41 직업훈련, 사회적응 훈련, 문제해결 기관

42 가정방문활동, 지역소개활동, 취업안내활동

43
자립을 위한 진로지도,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 자립을 위한 학습지원, 생활시설로
서의 양육 및 보호

46 북한정치범수용소 해체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 해결, 계몽‧홍보

47 가족적응, 여성

48 여성, 취업, 의료지원사업, 가족적응

49
새터민 이송(하나원), 새터민 초기 정착지원활동(아파트 정리 및 전입신고, 수급자
신청 등), 새터민 정착지원 활동 계속

50 실태조사 및 관련정책연구

51 지역사회적응, 취업알선, 명절위원

52 생계보조, 적응교육

53
취업 및 직업훈련, 사회적응사업, 정신 및 육체건강 지원사업, 사회참여, 청소년 
학업지도, 탈북브러커관련법률지원

54 정착도우미 봉사활동, 문화체험(단체여행)

55 직업훈련, 취업, 고용지원금 접수 및 이송, 정착지원금 접수 및 이송

56 취업, 교육, 상담, 정보제공, 친목도모, 정책건의, 대변 및 여론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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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번호 
 주요 사업내용

57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공동협력사업, 새터민정보화교육, 새터민중국어교실

58 이송, 정착지원

59
정착지원상담 및 사례관리, 여가생활프로그램, 의료서비스연계, 학원 및 학교 연
계, 취업 및 고용지원, 새터민 자녀 결연후원 및 물품지원

60 상동

61 정신건강지원사업, 심리상담

62 정신건강지원사업, 심리상담

73 새터민 일반상담, 문화적응프로그램

74
새터민 상담 및 취업, 새터민 실태조사, 쉽게 이해하는 특강, 백두에서 한라까지 
국토탐방

75
새터민 상담 및 취업, 새터민 실태조사, 쉽게 이해하는 특강, 백두에서 한라까지 
국토탐방

76
새터민 상담 및 취업, 새터민 실태조사, 쉽게 이해하는 특강, 백두에서 한라까지 
국토탐방

77 지방거주 새터민 청소년 실태파악, 전국단위 새터민청소년 지원체계수립

81 새터민 신변보호, 새터민 사회정착사업, 새터민 사회봉사

85
정신진료, 의료서비스, 취업정보제공, 일자리 체험, 남한 법률교육, 남한사회상식
교육, 장보기교육

86 취업, 청소년 교육, 정신건강지원, 지역사회이해

88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직업지도, 직업훈련

89 정신건강지원, 취업, 가족적응, 청소년, 여성

90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문화행사, 상담, 생활실태파악, 청소년 학습
지도

92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아동(방과후 교실)

93 청소년

94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지원

95 청소년(대안학교운영), 아동(하나원 방문교육), 자원봉사자교육, 법률구조

96 북한이탈주민지원정책 전반

99 지역협의회 운영, 북한이탈주민후원회지원, 사회복지관프로그램 개발

101 정착도우미, 취업, 교육, 문화

102 취업(직업훈련, 직업지도), 상담, 고용지원금 및 정착장려금 처리



1199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거버넌스 실태조사

사례 

번호 
 주요 사업내용

104 구역내 복지관 연계활동

105 취업상담, 직업훈련

106 청소년(멘토링)

107 청소년교육지원

108 청소년

109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운영

110 1:1결연통한재가복지서비스, 사회적응, 정서지원, 자원연계

111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실태조사

113 정착지원(간담회), 문화탐방, 취업알선

115 사례관리, 사회적응, 건강지원, 아동, 경제적자립지원, 지역네트워크

120 태화복지관 연계사업

121 하나원 심리안정프로그램 성인교육

122
새터민을 위한 지역사회교육시스템 및 정신보건자원체계 구축, 아동‧청소년(방과
후공부방), 탈북청소년미디어 교육사업, 탈북청소년 재학학교 교사연수 및 교사재
교육, 문화프로그램

12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3. 참여성

가. 협의기구 참여 여부

북한이탈주민 관련 협의기구 참여 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73.8%, 

‘아니다’는 응답은 23.8%였다. ‘과거에 참여하였으나 중단하였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과 관련한 기관(및 실무자)의 3/4 

정도는 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다. 한번 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대부분 계속해서 협의기구에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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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0> 북한이탈주민 관련 협의기구 참여 여부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그렇다 90 73.2 73.8

아니다 29 23.6 23.8

과거에 참여하였으나 중단
하였다.

3 2.4 2.5

합계 122 99.2 100.0

결측 1 0.8

총계 123 100.0

북한이탈주민 관련 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및 실무자) 90개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

다. 중복 참여를 포함하여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3%가 ‘북한이탈주민지

원 지역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연대’로서 33.3%를 차지하였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는 불과 3.6%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타’ 단체에는 10.8%가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기관(및 실무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중 한 곳에 참여하고 

있다.

<표 Ⅳ-11> 참여하고 있는 협의기구

빈도 유효 비율

유효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4 3.6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37 33.3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58 52.3

기타 12 10.8

합계 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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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로는 ‘관련 법률에 의

해 당연직으로 참여’한 경우가 40.4%로 가장 많았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경우는 24.6%, ‘정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는 21.1%, ‘추천에 의해 참여’는 

10.5%였다.

<표 Ⅳ-1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직으로 참여 23 18.7 40.4

정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 12 9.8 21.1

자발적으로 참여 14 11.4 24.6

추천에 의해 참여 6 4.9 10.5

기타 2 1.6 3.5

합계 57 46.3 100.0

결측 66 53.7

총계 123 100.0

반면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에는 많은 경우 자발적으로 참여

(‘자발적으로 참여’는 62.2%)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정

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27.0%)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천에 의해 참

여’(5.4%)와 ‘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직으로 참여’(2.7%)하는 경우는 극소수

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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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3>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에 참여하게 된 동기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직으로 참여 1 0.8 2.7

정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 10 8.1 27.0

자발적으로 참여 23 18.7 62.2

추천에 의해 참여 2 1.6 5.4

기타 1 0.8 2.7

합계 37 30.1 100.0

결측 86 69.9

총계 123 100.0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는 그 성격상 ‘당연직으로 참여’(75.0%)하거

나 ‘정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25.0%)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4>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참여하게 된 동기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직으로 참여 3 2.4 75.0

정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 1 0.8 25.0

합계 4 3.3 100.0

결측 119 96.7

총계 123 100.0

북한이탈주민 관련 협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기관(및 실무자)에 

대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응답자의 60.0%는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

아서’라고 하였다. ‘참여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와 ‘참여한 적이 있으나 별

다를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은 각각 10.0%였다. ‘기타’ 이유라는 

응답은 20.0%였다. 협의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주된 이유는 참여기회

가 없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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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5> 협의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12 9.8 60.0

참여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2 1.6 10.0

참여한 적이 있으나 별다른 의미를 찾
을 수 없어서

2 1.6 10.0

기타 4 3.3 20.0

합계 20 16.3 100.0

결측 103 83.7

총계 123 100.0

나. 협의기구 정책단계별 참여성

(1) 정책의제설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정책의제설정 참여 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은 52.5%, ‘아니다’는 응답은 47.5%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

착 관련 기관(및 실무자)의 절반 정도만이 정책의제설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6> 정책의제 설정에 참여유무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그렇다 63 51.2 52.5

아니다 57 46.3 47.5

합계 120 97.6 100.0

결측 3 2.4

총계 123 100.0

정책의제설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및 실무자)을 대상으로 의제설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및 실무자)의 참여도 및 영

향력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책의제설정에 참여하

는 방식은 ‘관련부처 회의 참석’(47.5%)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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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토론회 개최’(24.6%), ‘관련 입장 발표’(11.5%), ‘실

태조사 실시’(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언론홍보’(1.6%)를 통해서 정

책의제설정에 참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17> 정책의제 설정에 참여하는 방법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관련부처 회의 참석 29 23.6 47.5

관련 입장 발표 7 5.7 11.5

언론홍보 1 0.8 1.6

토론회 개회 15 12.2 24.6

실태조사 실시 7 5.7 11.5

기타 2 1.6 3.3

합계 61 49.6 100.0

결측 62 50.4

총계 123 100.0

정책의제설정에 대한 참여도 평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45.7%(‘매우 적극적이다’ 20.3%, ‘다소 적극적이다’는 25.4%)였다. 반면, ‘다

소 소극적이다’는 응답은 11.9%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보통이다’는 42.4%

로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높았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볼 때 정책의제설정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기관(및 실무자)은 보통 이

상의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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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18> 정책의제 설정에 참여하는 정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적극적이다 12 9.8 20.3

다소 적극적이다 15 12.2 25.4

보통이다 25 20.3 42.4

다소 소극적이다 7 5.7 11.9

합계 59 48.0 100.0

결측 64 52.0

총계 123 100.0

정책의제설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영향력이 ‘보통이

다’(49.1%)는 응답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였다. 영향력이 크다는 응답은 

36.4%(‘매우 크다’ 20.0%, ‘다소 크다’ 16.4%)였고, 영향력이 적다는 응답은 

14.5%(‘다소 적다’ 10.9%, ‘매우 적다’ 3.6%)로 나타났다. 이것은 북한이탈주

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이 정책의제설정에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Ⅳ-19> 정책의제 설정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크다 11 8.9 20.0

다소 크다 9 7.3 16.4

보통이다 27 22.0 49.1

다소 적다 6 4.9 10.9

매우 적다 2 1.6 3.6

총계 55 44.7 100.0

결측 68 55.3

총계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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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분석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정책분석 참여 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은 37.8%, ‘아니다’는 응답은 62.2%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

련 기관(및 실무자)의 정책분석 참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0> 정책분석에 참여유무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그렇다 45 36.6 37.8

아니다 74 60.2 62.2

합계 119 96.7 100.0

결측 4 3.3

총계 123 100.0

정책분석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및 실무자)을 대상으로 정책분석에 어떠

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및 실무자)의 참여도 및 영향력

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책분석에 참여하는 방식은 

‘관련부처 회의 참석’(58.7%)을 통한 경우가 60% 정도로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토론회 개최’(13.0%), ‘실태조사 실시’(10.9%), ‘관련 

입장 발표’(8.7%), ‘기타’(8.7%) 등이 차지하였다. ‘언론홍보’를 통한 정책분

석 참여는 전혀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Ⅳ-21> 정책분석에 참여하는 방법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관련부처 회의 참석 27 22.0 58.7

관련 입장 발표 4 3.3 8.7

토론회 개회 6 4.9 13.0

실태조사 실시 5 4.1 10.9

기타 4 3.3 8.7

합계 46 37.4 100.0

결측 77 62.6

총계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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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석에 대한 참여도 평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50.0%(‘매우 적극적이다’ 25.0%, ‘다소 적극적이다’는 25.0%)였다. 반면, 소

극적이라는 응답은 22.8%(‘다소 소극적이다’ 11.4%, ‘매우 소극적이다’ 

11.4%)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7.3%였다. 따라서 정책분석에 대

한 참여에 있어서 기관(및 실무자)은 정책의제설정의 경우처럼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22> 정책분석에 참여하는 정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적극적이다 11 8.9 25.0

다소 적극적이다 11 8.9 25.0

보통이다 12 9.8 27.3

다소 소극적이다 5 4.1 11.4

매우 소극적이다 5 4.1 11.4

합계 44 35.8 100.0

결측 79 64.2

총계 123 100.0

정책분석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영향력이 크다는 응답이 

45.0%(‘매우 크다’ 25.0%, ‘다소 크다’ 20.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향력

이 ‘보통이다’(37.5%)가 다음을 차지하였고, 영향력이 적다는 응답은 

17.5%(‘다소 적다’ 15.0%, ‘매우 적다’ 2.5%)로 가장 낮았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은 정책분석에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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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23> 정책분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크다 10 8.1 25.0

다소 크다 8 6.5 20.0

보통이다 15 12.2 37.5

다소 적다 6 4.9 15.0

매우 적다 1 0.8 2.5

합계 40 32.5 100.0

결측 83 67.5

총계 123 100.0

(3) 정책결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정책결정 참여 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은 36.2%, ‘아니다’는 응답은 62.9%였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및 실무자)의 정책결정 참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4> 정책결정에 참여유무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그렇다 42 34.1 36.2

아니다 73 59.3 62.9

4 1 0.8 0.9

합계 116 94.3 100.0

결측 7 5.7

총계 123 100.0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및 실무자)을 대상으로 정책분석에 어떠

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및 실무자)의 참여도 및 영향력

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관련부처 회의 참석’을 통한 경우가 81.0%로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관(및 실무자)이 관련부처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결정 참여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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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것이다. ‘관련 입장 발표’(11.9%)와 ‘토론회 개최’(2.4%)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표 Ⅳ-25>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방법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관련부처 회의 참석 34 27.6 81.0

관련 입장 발표 5 4.1 11.9

토론회 개회 1 0.8 2.4

기타 2 1.6 4.8

합계 42 34.1 100.0

결측 81 65.9

총계 123 100.0

정책결정에 대한 참여도 평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55.1%(‘매우 적극적이다’ 31.7%, ‘다소 적극적이다’는 24.4%)였다. 반면, 소

극적이라는 응답은 17.0%(‘다소 소극적이다’ 14.6%, ‘매우 소극적이다’ 

2.4%)로 나타났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6.8%였다. 기관(및 실무자)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경우 자체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6>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적극적이다 13 10.6 31.7

다소 적극적이다 10 8.1 24.4

보통이다 11 8.9 26.8

다소 소극적이다 6 4.9 14.6

매우 소극적이다 1 0.8 2.4

합계 41 33.3 100.0

결측 82 66.7

총계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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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영향력이 크다는 응답이 

47.5%(‘매우 크다’ 22.5%, ‘다소 크다’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향력

이 ‘보통이다’(32.5%)가 다음을 차지하였고, 영향력이 적다는 응답은 

20.0%(‘다소 적다’ 12.5%, ‘매우 적다’ 7.5%)로 가장 낮았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및 실무자)은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7> 정책결정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크다 9 7.3 22.5

다소 크다 10 8.1 25.0

보통이다 13 10.6 32.5

다소 적다 5 4.1 12.5

매우 적다 3 2.4 7.5

총계 40 32.5 100.0

결측 83 67.5

총계 123 100.0

(4) 정책평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정책평가 참여 여부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

은 33.6%, ‘아니다’는 응답은 66.4%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

련 기관(및 실무자)의 정책평가 참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28> 정책평가에 참여유무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그렇다 39 31.7 33.6

아니다 77 62.6 66.4

합계 116 94.3 100.0

결측 7 5.7

총계 123 100.0



1211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거버넌스 실태조사

정책평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및 실무자)을 대상으로 정책분석에 어떠

한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및 실무자)의 참여도 및 영향력

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정책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은 

‘관련부처 회의 참석’(65.8%)을 통한 경우가 2/3 정도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그 다음으로 ‘관련연구 및 조사활동’(21.1%), ‘토론회 개최’(7.9%), ‘기

타’(5.3%) 등이 차지하였다. 정책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관련부처 회의 참석’을 통해서 정책평가에 가장 많이 참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9> 정책평가에 참여하는 방법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관련부처 회의 참석 25 20.3 65.8

관련연구 및 조사활동 8 6.5 21.1

토론회 개회 3 2.4 7.9

기타 2 1.6 5.3

합계 38 30.9 100.0

결측 85 69.1

총계 123 100.0

정책평가에 대한 참여도 평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52.8%(‘매우 적극적이다’ 27.8%, ‘다소 적극적이다’는 25.0%)였다. 반면, 소극

적이라는 응답은 13.9%(‘다소 소극적이다’ 13.9%)에 불과하였다. ‘보통이다’

는 응답은 33.3%로 1/3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정책평가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기관(및 실무자)은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Ⅳ-30> 정책평가에 참여하는 정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적극적이다 10 8.1 27.8

다소 적극적이다 9 7.3 25.0

보통이다 12 9.8 33.3

다소 소극적이다 5 4.1 13.9

합계 36 29.3 100.0

결측 87 70.7

총계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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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에서는 영향력이 크다는 응답이 

54.3%(‘매우 크다’ 22.9%, ‘다소 크다’ 3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영향력

이 ‘보통이다’(28.6%)는 응답이 다음을 차지하였고, 영향력이 적다는 응답은 

17.2%(‘다소 적다’ 14.3%, ‘매우 적다’ 2.9%)로 가장 낮았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은 정책평가에 참여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1> 정책평가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크다 8 6.5 22.9

다소 크다 11 8.9 31.4

보통이다 10 8.1 28.6

다소 적다 5 4.1 14.3

매우 적다 1 0.8 2.9

합계 35 28.5 100.0

결측 88 71.5

총계 123 100.0

다. 조직특성에 따른 정책단계별 참여 특성 

북한이탈주민 관련 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은 조직특성에 따라 크

게 두 가지 부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런 기관의 

특성은 정책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평가에 있어서 다르게 반영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관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 유무를 살펴보기 위해 공공

기관 소속 실무자와 민간기관 소속 실무자 대상으로 교차분석을 시도하였다. 

조직특성에 따른 정책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평가 등을 교차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

면 북한이탈주민 관련 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사

이에서 정책 관련 참여 유무, 참여 방법, 참여 정도, 영향력 면에서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직특성과 정책의제설정에 참여하

는 정도, 조직특성과 정책분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의 교차분석에서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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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특성과 정책의제설정에 참여하는 정도의 교차분석 결과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참여에 있어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공공기

관의 경우 ‘적극적이다’ 53.6%, ‘보통이다’ 46.4%인 반면, 민간기관의 경우 

‘적극적이다’ 38.7%, ‘보통이다’ 38.7%, ‘소극적이다’ 22.6%로 나타났다.

<표 Ⅳ-32> 조직특성에 따른 정책의제설정에 참여하는 정도

적극적이다 보통이다 소극적이다 합계

공공기관
빈도 15 13 0 28

비율(%) 53.6 46.4 0 100.0

민간기관
빈도 12 12 7 31

비율(%) 38.7 38.7 22.6 100.0

합계
빈도 27 25 7 59

비율(%) 45.8 42.4 11.9 100.0

* Chi-Square 7.240, p = .027

 조직특성과 정책분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의 교차분석 결과 공공기관이 

민간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영향력이 ‘큰 편이다’ 58.3%, ‘보통이다’ 37.5%, ‘적은 편이다’ 4.2%였고, 민간

기관의 경우 ‘큰 편이다’ 25.0%, ‘보통이다’ 37.5%, ‘적은 편이다’ 37.5%였다.

<표 Ⅳ-33> 조직특성에 따른 정책분석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큰편이다 보통이다 적은편이다 합계

공공기관
빈도 14 9 1 24

비율(%) 58.3 37.5 4.2 100.0

민간기관
빈도 4 6 6 16

비율(%) 25.0 37.5 37.5 100.0

합계
빈도 18 15 7 40

비율(%) 45.0 ·37.5 17.5 100.0

* Chi-Square 8.466, p = .015



1214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4. 네트워크

가. 지역별 네트워크 관계망

⑴ 서울지역

<그림 Ⅳ-1> 서울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그림 Ⅳ-1>에서와 같이 서울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를 살펴보면, 지역중심도(local centrality)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지역중심도에 위치한 조직들로는 통일부, 무지개청

소년쉼터, 하나원,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강동/송파

적십자봉사관, 마천청소년수련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의 경우 지역중심도 뿐만 아니라 전체 중심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조직의 경우 통일부, 한빛종합사회복지

관,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등과 직접적 연계를 맺고 

있어 지역중심도에 위치한 조직들과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발신보다는 수신위주로 되어 있어 적극적인 주도역할

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다른 조직으로부터 연계되었기 때문에 전체 중심도

에 위치하나 실질적인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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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부처인 통일부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법무부, NSC 등과 같은 주로 중앙정부 부처 혹은 본부조직에 해당하는 조

직들과 주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강서구에 위치한 방화6종합사회복지

관과 같은 경우 강서구청, 강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강서 북한이

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 등 주로 동일 지역에서의 네트워크가 주로 형성

되어 있었다.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거여2동사무

소, 송파경찰서, 송파구체육문화회관, 송파구청, 하늘꿈 학교, 마천청소년수

련관 등 주로 송파지역에 위치한 조직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지역중심도가 높은 조직들은 해당 지역 내의 조직들과의 관계들이 주

로 형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의 중심도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다른 지역도 이와 유사한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에 태화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강남구청과 일원1동사무소와 같이 

지역 뿐만 아니라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이나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처럼 다른 

지역의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동종기관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독특

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Ⅳ-34>는 한 조직에서 다른 조직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계될 수 있는가를 파악하는 도달가능성

(reachability)이다. 가로축은 어떤 한 조직이 다른 조직에게 도달가능한지

를 파악하는 발신 도달가능성(out reachability)이며, 세로축은 다른 조직이 

어떤 한 조직에게 도달가능한지를 파악하는 수신 도달가능성(in reachability)

을 의미하는 것이다.  

통일부의 발신 도달가능성의 경우 12개 조직에 도달가능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직접 연계된 조직이 12개인 점을 감안한다면 통일부와 연계된 

조직들의 발신 도달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 연계된 조직수와 같은 도달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의 경우 발

신 도달가능성은 13개 조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직접 연계된 10개 조직들

을 통하여 추가로 3개 조직에 더 연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송파

구청의 경우 13개 조직에게 도달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접 연결된 

조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 한 조직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하여 연결되는 조직이 많기 때문에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과 같은 

규모로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원구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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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조직에 도달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통일부를 

통하여 연결된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Ⅳ-34> 서울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도달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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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부산지역

<그림 Ⅳ-2>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부산지역의 네트워크 특징은 서울에 비하여 규모도 적을 뿐만 아니라, 

연계된 조직수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전체 중심도의 특징을 보여

주는 조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지역 

중심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조직별 발신 도달가능성을 살펴보면,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7개 조

직에 도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으며,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와 

부산YWCA새터민지원센터가 각각 3개 조직에 도달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에 수신 도달가능성의 경우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와 북한이탈주

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각각 3개 조직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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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5> 부산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도달가능성

1 1 1
1 2 3 4 5 6 7 8 9 0 1 2

1 경찰서 0 0 0 0 0 0 0 0 0 0 0 0

2 국정원 0 0 0 0 0 0 0 0 0 0 0 0

3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1 1 0 0 1 1 0 0 1 1 0 1

4 부산광역시청 0 0 0 0 0 0 0 1 0 0 0 1

5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1 1 0 0 0 1 0 0 0 0 0 0 

6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 0 0 0 0 0 0 0 0 0 0 0 0

7 부산YWCA새터민지원센터 0 0 0 0 0 1 0 1 0 0 0 1

8 북한이탈주민지역실무자협의체 0 0 0 0 0 0 0 0 0 0 0 0

9 북한이탈주민후원회 0 0 0 0 0 0 0 0 0 0 0 0

10 사하구청 0 0 0 0 0 0 0 0 0 0 0 0

11 지구촌고등학교 0 0 0 0 0 0 0 0 0 0 0 0

12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0 0 0 0 0 0 0 0 0 0 0 0

⑶ 광주지역 

<그림 Ⅳ-3> 광주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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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의 네트워크 특징은 <그림 Ⅳ-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

시청을 중심으로 한곳에 집중된 형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하면 모든 연결고리가 일방향으로 이

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역의 네트워크는 별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광역시청을 제외한 조직 간의 네트워크도 광주

종합사회복지관을 제외하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단절적 형태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달가능성의 경우에는 아래 <표 Ⅳ-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광역

시청과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상호 네트워크를 통하여 모든 조직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조직들의 경우 도달가능성은 모두 

0으로 나타나 수동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6> 광주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도달가능성

1 2 3 4 5 6 7 8 9

1 광주광역시청 0 1 1 1 1 1 1 1 1

2 광주종합사회복지관 1 0 1 1 1 1 1 1 1

3 적십자사 0 0 0 0 0 0 0 0 0

4 고용지원센터 0 0 0 0 0 0 0 0 0

5 경찰청 0 0 0 0 0 0 0 0 0

6 새마을회 0 0 0 0 0 0 0 0 0

7 이북5도민회 0 0 0 0 0 0 0 0 0

8 자유총연맹 0 0 0 0 0 0 0 0 0

9 북한이탈주민후원회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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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대구 지역

<그림 Ⅳ-4>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대구지역의 네트워크도 <그림 Ⅳ-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지역과 

유사하게 대구광역시청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반면 차

이점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자치센터나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지역 중심

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역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지역 간의 네트워크가 일방향을 중심으로 형성되

어 있으며, 대구종합사회복지관 정도만이 양방향의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나타나 있었다. 이는 전체적으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

대구지역의 네트워크에서 발신 도달가능성이 높은 조직은 대구광역시청

과 대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대구지역 내 모든 관련 조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수신 도달가능성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지

원센터가 4개 조직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3개 조직으로 다

른 조직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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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7> 대구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도달가능성

1 1 1 1 1 1 1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1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대구광역시청 1 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 대구여성회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4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5 대구종합사회복지관 1 1 1 1 0 1 1 1 1 1 1 1 1 1 1 1

6 대구지방경찰청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대구KYC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대구YWC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북한이탈주민후원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자유총연맹대구지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3 적십자사대구지사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4 증기협대구경북지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5 천주교대구대교구민족화해후원회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6 학산종합사회복지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⑸ 대전지역

<그림 Ⅳ-5> 대전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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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네트워크의 경우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

어 광주나 대구와 같은 관공서 중심으로 형성된 특징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대전광역시청은 각 구청과도 직접 연계되어 있지 않았으며, 각 

구청 중에서도 일부 구청은 전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내 조직 간의 발신 도달가능성을 살펴보면,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이 가장 높은 7개 조직으로 나타났으며,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가 3개 조직, 

유성구청이 2개 조직 등으로 나타났다. 수신 도달가능성은 북한이탈주민지

원 지역협의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38> 대전지역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도달가능성

               1 1 1 1 1 1 1 1 1 1  

1 2 3 4 5 6 7 8 9 0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국가정보원

대덕구청

대전광역시청

동구청

동부경찰서

문화원연합회

사회복지관협회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대한적십자사대전지사

법동종합사회복지관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서구청

생명종합사회복지관

월평2동사무소

월평종합사회복지관

유성구자원봉사회

유성구청

자유총연맹유성구지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1 1 0 1 0 0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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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밀도(Densi ty)

네트워크의 밀도27는 지역사회에서 연계가 가능한 모든 조직의 수 가운

데 실제로 직접 연계되어 있는 조직의 수를 나눈 비율로 설명될 수 있는데, 

조직들 사이의 관계의 정도를 네트워크상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망하는 

개념이다.28 <표 Ⅳ-39>에서 관찰된 밀도는 일반적으로 연계된 조직의 수

와 반비례하며29,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분석하기보

다는 조망적인 측면이 강하다. 

서울지역, 광주, 대전지역의 경우 밀도가 나타난 조직은 한 조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밀도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2개 이상 다른 조직과 상호적

이며, 동시에 직접 연결된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부산의 경우 밀도가 나타난 조직은 3개로 나타났는데, 경찰서는 2개 조직

과 연계되었으며, 대응되는 경로 2개 중 직접 연계된 경로가 1로 나타나 

밀도가 50%로 나타났으며,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와 몰운대종합사회복지

관은 각각 8.33%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경우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가 2

개의 대응되는 경로 모두 연계되어 밀도가 100%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

민지원센터는 12개의 대응되는 경로 중 4개가 연계되어 밀도가 33.3%로 나

타났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과 대구여성회는 각각 16.67%로 나타났는데,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은 4개의 조직과 12개의 대응되는 경로 중에서 2개가 

직접 연계되었으며, 대구여성회는 3개 조직과 6개의 대응되는 경로 중에서 

1개가 직접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광역시청의 경우 13개 조직과 156

개의 대응되는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이중 4개의 경로가 직접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가 2.56%로 나타났다.

27_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분석에서의 상위 집단은 5-7개 정도를 보여주는데, 본 연구
에서는 각 지역당 응답조직 규모를 고려하여 서울의 경우 상위 7개 조직을, 그 외
의 경우 상위 5개 조직을 보여주는 것을 범례로 하였다. 

28_S. Wasserman and K. Faust, Social Network Analysis; Method and Application 
(Cambridge: Co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29_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  (서울: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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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39> 밀도

지  역 조  직 Size Ties Pairs 결과

서울지역 모든 조직의 밀도가 0이므로 표기하지 않음.

부산지역 

 1 경찰서 2.00 1.00 2.00 50.00

 5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4.00 1.00 12.00 8.33

 3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4.00 1.00 12.00 8.33

이하 조직의 밀도가 0이므로 표기하지 않음.

광주지역 모든 조직의 밀도가 0이므로 표기하지 않음.

대구지역

 4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2.00 2.00 2.00 100.00

 9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4.00 4.00 12.00 33.33

 5 대구종합사회복지관 4.00 2.00 12.00 16.67

 3 대구여성회 3.00 1.00 6.00 16.67

 2 대구광역시청 13.00 4.00 156.00 2.56 

대전지역 모든 조직의 밀도가 0이므로 표기하지 않음.

다. 다선중심도(Degree Centrali ty)

다선중심도는 개별조직이 네트워크 내 다른 조직들과 얼마나 활발한 연

계 활동을 했는지, 즉 각각의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의 정도를 평가

하는 지표로 상대조직에게 연계를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빈도로 측정한다.30 

이는 한 조직이 맺고 있는 타조직의 수로 네트워크된 조직들의 수이자, 직접 

연관된 조직의 규모를 의미한다. 또한 다선 중심도는 지역중심도를 의미한

다. Outdegree는 발신을 의미하며, 한 조직이 다른 조직을 선택한 수로 외향

중심도(중심도)라고도 한다. Indegree는 수신을 의미하며, 외부 다른 조직에

서 한 조직을 선택한 수로, 조직 입장에서 본다면 외부에서 선택당한 정도의 

안으로 들어오는 내향 중심도(중심도)이다.

<표 Ⅳ-40>의 결과와 같이 다선중심도를 살펴보면, 서울지역의 경우 발

신에 있어서 통일부가 12개 조직으로 가장 높아 전체의 17.65%의 조직과 연계

되어 있었다.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도 10개 조직으로 발신이 나타나 14.71%

의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으며, 무지개청소년센터가 6개 조직, 태화기독교사회

30_우수명, “네트워크의 개념 및 필요성,” 사회복지 네트워크 분석  (서울: (재)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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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과 한빛종합사회복지관이 4개 조직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관과 

적십자봉사관 등이 비교적 높았다. 수신의 경우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10개 

조직으로 가장 많았으며, 하나원이 4개 조직이었다. 그 외 마천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많은 조직들이 수신이 2개 조직이었다. 발신과 수신의 평균 통계량은 

0.928개 조직으로 나타나 한 조직이 외부 조직과 연계된 발신, 수신이 평균 

한조직씩이 채 안 되는 수준에 불과하였다. 즉,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자체가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산지역의 경우 12개 조직 중에서 불과 4개 조직만이 발신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4개 조직으로 지역사회내 조직

의 36.36%와 연계되어 있었으며, 부산YWCA새터민센터와 부산종합고용지

원센터가 각각 3개 조직이었다. 다선중심도의 평균은 1개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의 경우도 총 9개 조직 중에서 발신이 있는 조직은 2개 조직에 

불과하였다. 그나마 광주광역시청이 7개 조직으로 87.5%의 조직과 연계되

어 있었으며,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조직으로 나타나 광주광역시청에

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신의 경우 모든 조직이 다 1개 조직으로 

나타나 평균 1개 조직이었으며, 전체적으로 수신과 발신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도 광주와 마찬가지로 대구광역시청의 발신이 13개 조직

으로 나타나 전체조직의 86.7%와 연계되어 있었다. 대구종합사회복지관이 

4개 조직으로 두번째로 많았는데, 광주와 같이 광역시청, 종합사회복지관 순

으로 나타난 특징이 유사하였다. 다음으로 대구여성회가 2개 조직, 적십자사 

대구지사가 1개 조직으로 나타났다. 수신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가 4개 조직으로 가장 많아 다른 조직으로부터의 자원이 주로 이 조직으로 

이어지는 경향성을 반영하였으며,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가 2개 조직이었으

며, 그 외 다른 모든 조직들이 1개 조직으로 나타났다. 수신, 발신의 평균은 

1.25개 조직으로 나타나 네트워크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 발신에서는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이 5개 조직으로 가장 

많았는데, 부산지역과 함께 민간조직의 발신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여주었

다. 대덕구청, 유성구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등이 2개 조직으로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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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신에 있어서는 문화원연합회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각각 

2개 조직으로 가장 많았다. 수신, 발신의 평균은 0.684개 조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다선중심도의 경우 발신이 높은 조직은 주로 관공서와 종합사회복지관, 적

십자사 등으로 나타나 이들이 상대적으로 네트워크가 활발한 조직들이었다. 

<표 Ⅳ-40> 다선중심도

지역 조 직 OutDegree NrmOutDeg 조 직 InDegree NrmInDeg

서울

지역

 59 통일부 12.000 17.647  35 북한이탈주민후원회 7.000 10.294

 3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 10.000 14.706  62 하나원 4.000 5.882

 21 무지개청소년센터 6.000 8.824
 30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
의회(강서)

2.000 2.941

 58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4.000 5.882

 34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
의회(양천)

2.000 2.941

 65 
한빛종합사회복지관 4.000 5.882  20 마천청소년수련관 2.000 2.941

 47 
양천강서적십자봉사관 3.000 4.412  10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00 2.941

 55 좋은벗들 3.000 4.412  23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2.000 2.941

부산

지역

  3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4.000 36.364   1 경찰서 2.000 18.182

  7 
부산YWCA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3.000 27.273
  8 
북한이탈주민지역실무자
협의체

2.000 18.182

  5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3.000 27.273

  6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 2.000 18.182

  4 부산광역시청 2.000 18.182
 12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
의회

2.000 18.182

이하 조직은 발신 다선중심도가 0임  10 사하구청 1.000 9.091

광주

지역

  1 광주광역시청 7.000 87.500   1 광주광역시청 1.000 12.500

  2 
광주종합사회복지관 2.000 25.000   2 광주종합사회복지관 1.000 12.500

이하 조직은 발신 다선중심도가 0임

  3 적십자사 1.000 12.500

  4 고용지원센터 1.000 12.500

  9 북한이탈주민후원회 1.000 1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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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조 직 OutDegree NrmOutDeg 조 직 InDegree NrmInDeg

대구

지역

  2 대구광역시청 13.000 86.667
  9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4.000 26.667

  5 
대구종합사회복지관 4.000 26.667

  4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2.000 13.333

  3 대구여성회 2.000 13.333   5 대구종합사회복지관 1.000 6.667

 13 적십자사대구지사 1.000 6.667   3 대구여성회 1.000 6.667

이하 조직은 발신 다선중심도가 0임  13 적십자사대구지사 1.000 6.667

대전

지역

 14
생명종합사회복지관

5.000 27.778   6 문화원연합회 2.000 11.111

  2 대덕구청 2.000 11.111
 11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
의회

2.000 11.111

 18 유성구청 2.000 11.111  10 법동종합사회복지관 1.000 5.556

  8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2.000 11.111  12 북한이탈주민후원회 1.000 5.556

  3 대전광역시청 1.000 5.556
 19 
자유총연맹유성구지부 1.000 5.556

라. 근접중심도(Clossness Cent ral i t y)

한 조직의 전체 중심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근접중심도(인접

중심도)가 있다. 두 조직들 간의 거리와 사례수와의 관계로부터 도출되며, 

다른 조직과의 근접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는 조직들 간의 접근경로의 

합이 얼마나 적은가이다. 즉, 개별조직이 상대조직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네트워크의 한 조직으로부터 다른 조직에 도달하는데 필

요한 최소 단계의 총합으로 측정된다.31 따라서 다른 조직에 얼마나 가깝게 

있는지를 의미하며 이는 곧 다른 조직과 쉽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조직은 

그만큼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외부조직으로부터의 수신 근접중심도가 가장 높은 조직

은 북한이탈주민후원회로 나타났으나 지수는 1.722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

었다. 이는 서울지역의 경우 조사된 조직수가 많으나 이에 비하여 연결된 

네트워크가 적기 때문에 낮은 수치로 나왔다. 하나원이 1.562, 한겨레학교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강서)가 각각 1.538 등으로 나타났다. 외부조

31_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  (서울: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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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발신 근접중심도의 경우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이 

1.784로 가장 높았으며, 노원구청이 1.780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경우 수신 근접중심도는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가 11.0으

로 가장 높았으며, 경찰서, 북한이탈주민지역실무자협의회, 북한이탈주민지

원 지역협의회가 모두 10.0으로 나타났다. 국정원도 9.91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신 근접중심도의 경우 광주광역시청이 88.889로 상당히 높아 

다른 조직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나, 수신은 거의 

없어 일방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종합사회

복지관도 57.14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자유총연맹, 이북5도민

회 등을 비롯한 많은 조직이 11.111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경우 수신 근접중심도는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로 8.333이었

으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7.576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대구종

합고용지원센터도 7.143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신 근접중심도

는 대구광역시청이 88.235로 나타나 수신은 거의 없는 반면 발신만 높게 

나타나 부산과 마찬가지로 일방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

었다.

대전지역의 경우 수신 근접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가 6.228로 가장 높았으며, 문화원연합회가 5.882, 국가정보원과 대전

광역시청이 5.863 등으로 비교적 높았다. 발신 근접중심도의 경우 생명종합

사회복지관이 8.257로 가장 높았으며, 수신도 비교적 높아 접근성이 높은 

조직으로 나타났다.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도 6.22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근접중심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후원회나 지원센터나 관련협의회 등과 

같은 북한이탈주민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조직들의 수신 근접중심도가 높아 

이들에게로 자원이 이동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신 근접중심도는 주로 

시청이나 구청, 종합사회복지관, 고용지원센터 등이 높아 이들이 대외적으

로 접근하는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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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1> 근접중심도

지역 조  직 inFarness inCloseness 조  직 outFarness  outCloseness

서울
지역

 35 북한이탈주민후원회 3948.000 1.722   3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 3811.000 1.784

 62 하나원 4353.000 1.562  16 노원구청 3820.000 1.780

 64 한겨레학교 4422.000 1.538  42 송파구청 3823.000 1.779

 30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
협의회(강서)

4422.000 1.538  59 통일부 3876.000 1.754

 45 수서경찰서 4424.000 1.537  21 무지개청소년센터 4217.000 1.613

 33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
협의회(송파)

4424.000 1.537
 58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4219.000 1.612

 20 마천청소년수련관 4489.000 1.515
 14 
남북문화통합교육원 4221.000 1.611

부산
지역

  6 
부산진구청소년지원센터 100.000 11.000

  3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68.000 16.176

  1 경찰서 110.000 10.000
  5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99.000 11.111

  8 
북한이탈주민지역실무
자협의체

110.000 10.000
  7 
부산YWCA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

99.000 11.111

 12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110.000 10.000   4 부산광역시청 110.000 10.000

  2 국정원 111.000 9.910
 12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
협의회

132.000 8.333

광주
지역

  5 경찰청 57.000 14.035   1 광주광역시청 9.000 88.889

  6 새마을회 57.000 14.035   2 광주종합사회복지관 14.000 57.143

  3 적십자사 57.000 14.035   8 자유총연맹 72.000 11.111

  4 고용지원센터 57.000 14.035   7 이북5도민회 72.000 11.111

  9 북한이탈주민후원회 57.000 14.035   9 북한이탈주민후원회 72.000 11.111

대구
지역

  9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180.000 8.333   2 대구광역시청 17.000 88.235

 10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198.000 7.576

  5 
대구종합사회복지관 27.000 55.556

  4 대구종합고용지원센터 210.000 7.143   3 대구여성회 210.000 7.143

  3 대구여성회 211.000 7.109  13 적십자사대구지사 225.000 6.667

 13 적십자사대구지사 211.000 7.109   9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240.000 6.250

대전
지역

 11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289.000 6.228

 14 
생명종합사회복지관 218.000 8.257

  6 문화원연합회 306.000 5.882
  8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289.000 6.228

  1 국가정보원 307.000 5.863   2 대덕구청 306.000 5.882

  3 대전광역시청 307.000 5.863   3 대전광역시청 324.000 5.556

 14 생명종합사회복지관 324.000 5.556   6 문화원연합회 342.000 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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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매개중심도(Bet weenness Central i ty)

매개중심도는 상대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정도로서 한 조직이 다른 조직

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중재자, 즉 매개 역할을 어느 정도 하는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매개중심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정보의 흐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조직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핵심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조직이다. 매개

중심도는 한 조직이 네트워크 내의 다른 조직들 사이에 위치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즉 최단경로 위에 위치할수록 그 조직의 매개중심도는 높아진다. 

이는 곧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정도이다. Betweenness는 매개중심도의 결과 

값이다.  nBetweenness는 다른 표준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논리적 최댓값

으로 나누어준 다음 백분율을 구한 표준화계수이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과 통일부가 각각 12.0으로 매개

중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마천청소년수련관이 6, 방화6

종합사회복지관과 무지개청소년센터가 5로 나타나 이들 조직이 지역사회

내에서 매개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한 조직만이 매개중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사회내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타의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사회내 관련 조직

들 간의 네트워크가 일대 일 관계나 소규모로 연결되었으나, 상호적 관계가 

아닌 일방적 관계로 연계된 경우에 나타나는 단절적 형태의 네트워크를 형

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도 광주광역시청이 6, 광주종합사회복지관이 1로 이들 

두 조직만이 매개중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사회내 매개

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타의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에도 대구광역시청이 11, 대구여성회가 2, 대구종합사회

복지관이 3으로 이들 세 조직만이 매개중심성이 있었으며, 다른 여타의 조

직은 지역사회내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에도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가 2, 대전광역시청이 1로 이

들 두 조직만이 매개중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역사회내 매

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여타의 조직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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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2> 매개중심도

지역 조  직 Betweenness nBetweenness

서울지역

  3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 12.000 0.263

 59 통일부 12.000 0.263

 20 마천청소년수련관 6.000 0.132

 23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5.000 0.110

 21 무지개청소년센터 5.000 0.110

  7 거여2동사무소 2.000 0.044

  1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1.000 0.022

부산지역
  5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2.000 1.818

이하 조직은 매개중심도가 0임

광주지역

  1 광주광역시청 6.000 10.714

  2 광주종합사회복지관 1.000 1.786

이하 조직은 매개중심도가 0임

대구지역

  2 대구광역시청 11.000 5.238

  3 대구여성회 2.000 0.952

  5 대구종합사회복지관 1.000 0.476

이하 조직은 매개중심도가 0임

대전지역

  8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2.000 0.654

  3 대전광역시청 1.000 0.327

이하 조직은 매개중심도가 0임

바. 위세도(Ei genvector)

위세도는 다른 조직들로부터 연계의 대상으로 선택된 정도를 의미하며 

연계된 상대조직의 중요성에 가중치를 주는 개념이다.32 네트워크에서 영

향력이 큰 중심 조직과의 연계는 영향력이 낮은 다른 조직과의 더 많은 연계

보다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는데 더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세도가 높은 

조직은 네트워크에서 효율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33 이

러한 위세도를 분석하는 일반적인 형태로 UCINET에서는 보나시치 중심도

32_김용학, 사회연결망이론  (서울: 박영사, 2004).
33_김재환, ｢자활후견기관간의 네트워크 특성과 네트워크 중심성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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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한다. 위세도는 분석대상 조직과 연결된 상대방의 중요성에 가중치

를 두기 때문에 여러 행위자와 관계릏 맺고 있는 경우 자신의 영향력(위세

도)은 증가한다. 보나시치 권력지수는 자신의 다선중심도-연결정도 중심도

로부터 발생하는 영향력과 자신과 연결된 타행위자의 영향력을 합하여 위

세도(위세중심도)를 결정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위세도가 가장 높은 조직은 통일부로 0.55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0.401로 다음으로 높았다. 강동/송파적

십자봉사관도 0.276으로 비교적 높았으며, 방화6종합사회복지관이나 가양7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사회복지관의 위세도도 비교적 높았다.

부산지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와 부산종합고용지원센

터만이 0.707로 비교적 높은 위세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조직이 그나

마 지역사회 내에서 네트워크 관리를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광주지역의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청이 0.698로 가장 높아 지나치게 집중화

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여주었다. 즉, 매개중심도도 높고, 발신 중심

적인 네트워크 특성이 나타나는 조직이 위세도가 높을 경우에는 그 지역에

서 독보적이고 위계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다 참여적이고 상호관계적이고 민주적인 네트워크

의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광주종합사회복

지관이 0.303, 적십자사 등을 비롯한 많은 조직이 0.261로 나타났다. 

대구지역의 경우도 광주와 같이 대구광역시청이 0.636으로 가장 높아 지

나치게 집중화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특성을 보여주어 상호적이고 민주적인 

네트워크의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대구종합사

회복지관이 0.314 등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전지역의 경우에는 생명종합사회복지관이 0.602로 가장 높았으며, 대

전종합고용지원센터가 0.420으로 비교적 높았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

의회도 0.355로 비교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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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3> 위세도

지역 조        직 Eigenvector nEigenvector

서울지역

 59 통일부 0.554 78.337

 35 북한이탈주민후원회 0.401 56.729

  3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 0.276 38.976

 23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0.175 24.740

 64 한겨레학교 0.166 23.465

  1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0.147 20.749

 69 NSC 0.143 20.254

부산지역

 12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0.707 100.000

  5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0.707 100.000

이하 조직은 위세도가 0이하임

광주지역

  1 광주광역시청 0.698 98.709

  2 광주종합사회복지관 0.303 42.869

  3 적십자사 0.261 36.883

  4 고용지원센터 0.261 36.883

  5 경찰청 0.261 36.883

대구지역

  2 대구광역시청 0.636 89.932

  9 북한이탈주민지원센터 0.350 49.498

  5 대구종합사회복지관 0.314 44.336

  3 대구여성회 0.254 35.940

 13 적십자사대구지사 0.239 33.825

대전지역

 14 생명종합사회복지관 0.602 85.166

  8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0.420 59.373

 11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0.355 50.245

  3 대전광역시청 0.304 42.980

  6 문화원연합회 0.289 40.806

사. 종합 평가

서울지역의 경우 상호적인 관계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다양한 

조직 간의 종횡적 연계 또한 매우 부족한 일방향 연계가 많이 나타났다. 

도달가능성의 경우 연계된 조직수나 도달가능성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은 일방향이고 단절적인 네트워크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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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밀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각 네트워

크 중심도의 경우도 관공서와 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

의 참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각 지역 중심도가 높은 위치

의 조직들이나 전체 중심도가 높은 위치의 조직들 중 실질적인 중심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단절적인 네트워크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중심도가 높은 조직들 간의 상호적이고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통일부를 

통하여 관공서와 중앙부처들 간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방화6, 

한빛, 태화기독교, 공릉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기관과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강동‧송파적십자봉사관, 마천청소년수련관, 하나원 등의 조직간 유

기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 내에서의 유기적 관계를 

조율하게 한다면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지역의 경우도 유기적인 연계보다는 일대 일 조직간 연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서울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상당히 단선적으로 흐르는 경

향이 나타났다. 다선중심도에서 발신이 없다는 것은 적극적인 연계가 상당

히 부족하고, 수동적인 연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나 

대구지역과는 다르게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조직의 네트워크가 그나마 

조금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중앙집중화 되기보다는 단선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기적 관계의 형성의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몰운

대종합사회복지관, 부산YWCA,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 부산광역시청을 연

결하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면 지역 전체가 그물망처럼 네트워크가 형성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광주지역과 대구지역의 경우 광역시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인 형태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그나마 대구지역은 조금 더 민간조직들의 네트

워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관공서에 집중되어진 일방적 네

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네트워크 활동 자체가 경직되고 

수직화되어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상호적이며 민주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역시청에 집중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장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한다

면 단시간 내에 전체적인 관계 형성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즉, 다선중심도, 

매개중심도, 위세도가 높은 이들 광역시청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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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진하는 주체가 된다면 이들을 매개로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조직 

간의 네트워크 형성이 용이해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대구지역은 북한이탈

주민지원센터나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대구여성회 등의 조직들의 네트워크

가 그나마 조금 더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조직 간의 조력적 관계를 

잘 형성하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내 단절적으로 하위 집단화하여 형성된 네트

워크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가장 큰 네트워크 집단은 생명종합사회복지

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로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대전광역시청 등

을 포함한 조직들의 역할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전지

역의 경우 단절된 하위 집단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나 아예 다른 조직들 간의 

연계가 없는 조직들을 포함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는 광주지

역이나 대구지역처럼 일방적 관계보다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기 때문에 호의적이거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민주적 관계 

형성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무관심하

게 될 경우에는 네트워크 형성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거의 형성되

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조직 간의 관계나 물리적, 비물리적 

영향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조직 간의 자원이나 정보 

공유 등을 통한 서비스 자원 지원에 있어서의 중복 문제, 다양한 북한이탈주

민 욕구에의 능동적 대처에의 한계, 관련 조직간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연계

의 부재로 인한 성과 도출에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 지역 간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

기 위한 노력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분권화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에서 분권화는 국가와 시민사

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시민단체의 본부와 지역지부와의 관계적 

측면에서의 분석을 의미한다. 즉 거버넌스 개념에서는 위계질서에 의거한 

국가와 시민사회,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상호 대등한 수평적 관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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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중요한 분권화의 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에서 분권화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대등적 수평적 관계의 형성 수준이다. 둘째

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관계 수준이며, 셋째는 시민단체 내부의 

분권화 수준으로서 중앙본부와 지역지부의 관계는 물론이고 조직 내부 의

사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분권화 지표는 

국가와 시민사회의 참여수준과 협조관계, 중앙과 지방 간의 사업 및 업무 

참여 수준과 협조관계 형성, 그리고 조직의 의사결정이 중앙 또는 특정인에

게 집중되지 않고 하부 단위로 이양되거나, 협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수준 등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권화를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와 조직내부의 수평적 관계를 기준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참여 행위자들의 활동지

역과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정부기관 소속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웅답자들의 활동지역은 서울이 40.7%를 차지하고 경기도

와 인천을 포함할 경우 수도권 응답자 비율은 50%를 넘고 있다. 따라서 행

위자 분포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중앙 집중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분권화 수준은 낮은 상태이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

민 거주자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시민단체가 수도권, 

특히 서울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거주 북한이

탈주민들의 수도권으로의 재 이주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들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분권화가 실질적으

로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정부의 지원수준은 큰 차이가 없더

라도 취업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민간단체의 지원 역량이 높은 수도권 지역

으로의 재 이주를 선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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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4> 참여자 활동 지역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강원 9 7.3 7.3

경기 14 11.4 11.4

경북 1 0.8 0.8

광주 4 3.3 3.3

대구 5 4.1 4.1

대전 15 12.2 12.2

부산 11 8.9 8.9

서울 50 40.7 40.7

울산 1 0.8 0.8

인천 1 0.8 0.8

전남 1 0.8 0.8

충남 1 0.8 0.8

충북 10 8.1 8.1

합계 123 100.0 100.0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 수준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대부분의 역할은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노동부, 그리고 교육부와 경찰청 등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이

탈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단위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지역단위에서 정부 차원의 활동은 신변보호와 취업지원을 담당

하는 지역단위의 경찰 및 취업보호담당관들의 역할이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의 경우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를 중앙정부의 위임사무로 인식하여 대부

분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분권화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 참여자 중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행위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정부측 행위자들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과 공교육기관의 비율은 51.8%이며, 나머지가 종교단체와 시민단

체 등 시민사회 영역으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참여자들의 소속기관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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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시민사회 행위자와 정부측 행위자의 비율에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에서 시민사회의 참여 비중은  높은 상황이며, 정부

와 민간단체의 기능적 분화는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은 1990년대 이전 완전한 정부주도형으로 

진행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의 급속한 증가와 

민간단체의 관심 증대로 정부주도 민간보조형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

은 기획과 예산지원 등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고 이들의 사회적응교육과 사

회정착을 촉진하는 실제적인 기능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분권화는 지방정부와 민간

단체의 협동형 체계를 이루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소속기관 분포를 제시하는 <표 Ⅳ-1>는 북한이탈

주민 관련 활동을 행하고 있는 정부와 민간단체 관계자 전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것은 아니지만 그 소속기관과 활동가 분포는 대부분 전체 활동가의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측의 경우 하나원과 통일부 정착지원팀 

근무자, 그리고 신변보호담당관과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규모는 하나원과 통일부 60여명, 취업보호담당관 

46명, 거주지보호담당관 182명, 그리고 수 백명 규모의 신변보호담당관이 

직접적인 활동 행위자이다. 시민사회 영역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

단체연대 회원단체 72개를 비롯하여 개별 종교단체와 북한이탈주민지원 민

간단체연대 미가입 단체를 포함할 경우 정부측 행위자의 규모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원봉사활동가와 연구자를 포함할 경우 민간 

참여자의 규모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분권화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의 하나는 조직 

내부의 수평적 관계의 수준이다. 조직 내부의 수평적 분권화 수준은 중앙과 

지방조직의 분리 수준과 조직내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방 및 하부조직의 

의사결정 자율성 수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조사응답자의 소속기관 중 지방단위 및 하부 조직을 갖춘 기관은 

통일부와 보호담당관, 그리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의 정부조직을 제외

하면, 찾아보기 쉽지 않다. 민간단체의 경우 대한적십자사, 자유총연맹, 새

마을운동본부를 제외하면 지역조직을 찾아보기 어렵다. 일부 사회복지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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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소속 법인이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북한이탈주민 사업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의 경우 

중앙조직과 하부조직간의 조직적 분화의 수준은 매우 낮은 상황이며, 대부

분의 단체들이 조직적 분화 없이 개별 단체의 독립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

민 관련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단체들의 전체 종업원 

수와 북한이탈주민 전담 업무자 규모를 살펴볼 때 대부분이 10명 미만의 

소규모 단체들로서 조직간의 분권은 어려운 상황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기관별 북한이탈주민 전담인력의 규모가 3인 이내인 경우가 74.7%로 대부

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내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수준은 해당 기관

에서 북한이탈주민 업무 담당자의 직급과 직위가 어느 정도인가가 결정적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응답자 중 상위관리급 이상은 16.3%에 

불과하고 69.2%는 실무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 업무에 대한 의

사결정 과정에서 자율성 수준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Ⅳ-45> 참여자의 소속기관 직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대표(조직장, 원장) 5 4.1 4.3

상위관리급(부장, 실국장) 14 11.4 12.0

중간관리급(차장, 과장) 17 13.8 14.5

실무급(대리, 주임이하 포함) 81 65.9 69.2

합계 117 95.1 100.0

결측 6 4.9

총계 123 100.0

또한 조사응답자 중 업무 관련 전문 자격증을 소유한 비율은 37.5%에 불

과하여 62.5%가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개별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와 조직문화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실무직급의 

담당자들이 관련 전문자격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참여하는 것

이 다수라면 이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은 매우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조사과정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조직내에서의 자율적인 의사가 반영되

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책임자의 의지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 업무의 비중

과 참여여부가 결정된다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였다. 따라서 북한이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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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거버넌스의 분권화 수준은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수평적 관계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

행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에 머

물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관계와 조직 내부의 수평적 관계 차원에서는 분권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Ⅳ-46> 참여자의 관련 자격증 소지 비율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있음 42 34.1 37.5

없음 70 56.9 62.5

합계 112 91.1 100.0

결측 11 8.9

총계 123 100.0

6. 효과성과 효율성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문제해결을 위

하여 소요된 비용과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때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이탈주민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방법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거버넌스 개념은 기존의 제도와 과정에 비해서 보

다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다. 거버넌스

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그리고 행위주체들 간의 네트워크와 시민사회의 성

장을 중요한 성장의 기반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성과를 측정하는 효과성과 효율성 진단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위주체들

의 규모와 수, 활동주체들 간의 연계성 수준과 범위, 그리고 이들 활동주체들

의 활동능력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의 성숙도가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분석을 위해서는 실제 

지원정책 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응력 수준과 비용대비 효과를 

측정해야 하지만 현재수준에서는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과정이 존재하고 작동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여기에서는 국가 차원과 행위자간 차원에서 제도와 방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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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되어 있는가를 중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거버넌스에서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질문항목은, 정부는 각 행위

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 혹은 메타거버넌스의 역할을 충실이 수

행하는가?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 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 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

행했는가?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

했는가?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였는가? 등이다. 이

와 같이 거버넌스는 다양한 행위자들 간에 필요 정보를 공유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행위자 간의 일반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것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필수적 요소이다.

질문항목 중 위의 세 가지는 정부의 행위를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부분들은 정부와 시민단체들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정부행위만을 

살펴보면,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 주무부서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

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하나원과 북

한이탈주민후원회 설립,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협의회)

에 대한 운영 지원과 정착도우미 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

넌스 행위자들에 대한 필요한 정보 제공의 제도적 장치와 대화의 장을 마련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원 운영과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한 민간단

체 지원을 통하여 행위자들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주택, 취업, 교육, 의료, 직업훈련, 사회적응

교육 등을 법률과 규정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정착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제도적으로 5년간 생활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정부의 역할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메타 

거버넌스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행위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에 의한 것으로서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0>에 의하면 조사대상 응답자 중 관련 협의기구에 참여하는 비율

은 73.8%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표 Ⅳ-14>에 의하면 정부 기관만이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 참여하는 동기를 조사한 결과 관련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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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에 의하여 당연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이 75%이며, <표 Ⅳ-12>에 의하

면 정부 보호담당관과 지역협력기관들이 정부주도로 모여 있는 북한이탈주

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경우 자발적 참여 비율은 24.6%에 불과하여 이들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열성적인 참여는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반면에 <표 Ⅳ-13>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연대의 경우 자발적 참여가 62.2%를 차

지하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표 Ⅳ-15>에 의하면 협의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참여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60%를 차지하여 협의기구에 대한 정보제공과 네트워크 

구축에 정부가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제도적이고 법률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제도화 수준은 높게 갖추었으나,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자발성, 그리고 

민간단체와 정부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

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분석해 볼 때,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자와 일반 규칙 제공자, 그리고 대화의 장 제공자의 역할을 하였는가라

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정부주도 민간보조

형 모델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의 대부분도 통일부와 북한이탈

주민후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지역

의 사회복지관과 지방 시청이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설명된 네트워크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서울의 경우 통일부

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무지개청소년 쉼터, 하나원, 밀집거주 지역복지관

이 높은 지역 중심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구와 광주의 경우 광역시청이 네트

워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산과 대전의 경우 

시청의 기능이 미약하였으며, 특정 기관의 집중적인 역할은 드러나지 않았

다. 이와 같이 서울의 경우 정부기관이 중심적인 네트워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민간단체들도 다수가 상당 수준의 네트워크 중심적 기능을 담당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방의 경우 광역시청이 적극적인 관심과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시청이 최대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편중적 현상이 나

타나며, 시청이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민간단체 중심의 집중도

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수도권의 경우 정부의 민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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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분담과 민간단체 간의 연계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

었지만 지방의 경우 그러한 연계망이 확보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방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의 경우에도 지방단체간 연계활동보다는 서울

중심 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수준 강화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개별 행위자들이 효율성을 위해서 충분히 협조하였는가를 조사한 결과 

업무 담당자들의 협조의지와 향후 참여에 대한 적극성은 높게 나타나고 있

으나, 기관 책임자의 협조 수준과 기관 차원의 내부적인 예산과 시설 및 

인력에 대한 지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관별 연계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시설과 정보, 인력이 제공된다면 참여

하겠다는 응답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업무 담당자들의 연계체계에 대한 

협조수준과 참여의지는 높은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연계망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Ⅳ-47> 연계활동에 대한 기관의 지원정도 - 자체 예산지원 정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부족하다 38 30.9 33.9

부족하다 32 26.0 28.6

보통이다 30 24.4 26.8

충분하다 11 8.9 9.8

매우 충분하다 1 0.8 0.9

합계 112 91.1 100.0

결측 11 8.9

총계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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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48> 연계활동에 대한 기관의 지원정도 - 장비/시설 등의 지원 정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부족하다 26 21.1 24.1

부족하다 23 18.7 21.3

보통이다 40 32.5 37.0

충분하다 17 13.8 15.7

매우 충분하다 2 1.6 1.9

합계 108 87.8 100.0

결측 15 12.2

총계 123 100.0

<표 Ⅳ-49> 연계활동에 대한 기관의 지원정도 - 담당직원 스스로의 적극성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부족하다 3 2.4 2.7

부족하다 15 12.2 13.5

보통이다 34 27.6 30.6

충분하다 45 36.6 40.5

매우 충분하다 14 11.4 12.6

합계 111 90.2 100.0

결측 12 9.8

총계 123 100.0

<표 Ⅳ-50> 연계활동에 대한 기관의 지원정도 - 기관차원(기관장)의 적극성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부족하다 7 5.7 6.3

부족하다 11 8.9 9.9

보통이다 37 30.1 33.3

충분하다 44 35.8 39.6

매우 충분하다 12 9.8 10.8

합계 111 90.2 100.0

결측 12 9.8

총계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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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1> 연계활동이 기관의 업무수행에 도움된 정도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많은 도움이 되었다 38 30.9 32.8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52 42.3 44.8

그저 그렇다 22 17.9 19.0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1.6 1.7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 1.6 1.7

합계 116 94.3 100.0

결측 7 5.7

총계 123 100.0

<표 Ⅳ-52> 사전교육, 정보제공 수준에서 참여하겠다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그렇다 30 24.4 26.5

그렇다 59 48.0 52.2

보통이다 20 16.3 17.7

아니다 4 3.3 3.5

합계 113 91.9 100.0

결측 10 8.1

총계 123 100.0

<표 Ⅳ-53> 외부에서 연계활동의 예산 중 일부가 지원된다면 참여하겠다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그렇다 23 18.7 21.3

그렇다 55 44.7 50.9

보통이다 23 18.7 21.3

아니다 6 4.9 5.6

매우 아니다 1 0.8 0.9

합계 108 87.8 100.0

결측 15 12.2

총계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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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4> 연계활동을 담당할 인력을 지원할 경우에 참여하겠다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그렇다 30 24.4 27.8

그렇다 46 37.4 42.6

보통이다 24 19.5 22.2

아니다 7 5.7 6.5

매우 아니다 1 0.8 0.9

합계 108 87.8 100.0

결측 15 12.2

총계 123 100.0

<표 Ⅳ-55> 외부에서 연계활동의 예산 및 인력 전체가 지원된다면
               참여하겠다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그렇다 31 25.2 29.0

그렇다 49 39.8 45.8

보통이다 14 11.4 13.1

아니다 12 9.8 11.2

매우 아니다 1 0.8 0.9

합계 107 87.0 100.0

결측 16 13.0

총계 123 100.0

<표 Ⅳ-56> 조건과 상관없이 타 기관 연계활동에 참여하겠다

빈도 비율 유효 비율

유효

매우 그렇다 25 20.3 22.7

그렇다 26 21.1 23.6

보통이다 41 33.3 37.3

아니다 14 11.4 12.7

매우 아니다 4 3.3 3.6

합계 110 89.4 100.0

결측 13 10.6

총계 1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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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분석 결과 비록 

정부주도형이지만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서울을 제외하면 행위자들 간의 충분한 협조는 미흡하며, 대부분이 정부주

도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제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

성과 효율성은 거버넌스의 최종적 결과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현재시점에

서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평가는 제약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버넌스 개념의 존재성을 강화하는 환경적 조

건인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장의 확대, 다원주의와 정보화 사회, 세계화와 

지역주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

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거버넌스 개념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는데 어느 정

도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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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북한이탈주민문제 해결 거버넌스 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방

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 60곳과 60개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123명

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거버넌스 지표에 따라 첫째 관련행위조직 

구성의 자발성, 정부와의 제도적 연계 등 자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기준

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 관련 행위자들의 자율성은 높은 편이라

고 할 수 있다. 즉 관련단체들은 정부와의 제도적 연계 없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주요 단체들은 지역협의회, 민간단체연대 등 정부와 제도적으로 일정부분 

연계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의 정보의 자율성은 높은 편

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 자립도라는 기준으로 자율성을 평가할 때 수탁예

산을 통하여 사회정착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

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은 상근 직원, 경력 등을 통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전문성이

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사, 교사, 상담사, 취업지도사 등 관련 자격 유무와 

학력, 현직에서의 근무연수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

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수준을 들 수 있다.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의 양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어, 정보의 교환과 취득이 업무 수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회정착단계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

착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 

전문 심리 상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 

셋째, 참여성을 정책의제,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평가과정으로 나누어 

참여여부, 참여방식, 참여도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였다. 정책의제설정에

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및 실무자)의 절반 정도(52.5%)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참여방식은 ‘관련부처 회의 참석’(47.5%)을 통한 경

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및 실

무자)의 정책분석 참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분석에 참여하는 

방식도 ‘관련부처 회의 참석’(58.7%)을 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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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정책분석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기관(및 실무자)은 정책의제설정의 

경우처럼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

주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및 실무자)의 정책결정 참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관련부처 회의 참석’을 통한 경우가 

81.0%로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기관(및 실무자)이 관련부처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결정 

참여방식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및 실무자)의 정책평가 참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은 ‘관련부처 회의 참석’(65.8%)을 통한 경우가 2/3 

정도로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기관(및 실무자)은 정책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평가에 참여할 경우 자체적으로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평가

를 내리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넷째, 16개 지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중심으

로 UCINET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실태를 살펴보았다. 서울지역의 경

우 상호적인 관계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다양한 조직 간의 종횡적 

연계 또한 매우 부족한 일방향 연계가 많이 나타났다. 도달가능성의 경우 

연계된 조직수나 도달가능성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일방향이고 단절

적인 네트워크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각 네트워크 중심

도의 경우도 관공서와 사회복지관이 중심이 되어 있어 다양한 형태의 참여

가 부족하며, 이로 인하여 각 지역 중심도가 높은 위치의 조직들이나 전체 

중심도가 높은 위치의 조직들 중 실질적인 중심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으로 단절적인 네트워크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부산지

역의 경우도 유기적인 연계보다는 일대 일 조직간 연계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서울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가 상당히 단선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나

타났다. 다선중심도에서 발신이 없다는 것은 적극적인 연계가 상당히 부족

하고, 수동적인 연계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주나 대구지역

과는 다르게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민간조직의 네트워크가 그나마 조금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중앙집중화 되기보다는 단선화되어 있기 때문

에 유기적 관계의 형성의 가능성이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광주지역과 

대구지역의 경우 광역시청을 중심으로 중앙집중적인 형태의 네트워크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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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있다. 그나마 대구지역은 조금 더 민간조직들의 네트워크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관공서에 집중되어진 일방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지역사회 내 단절적으로 하위 집단화하

여 형성된 네트워크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조직 간의 관계나 물리적, 비물리적 영향력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에서 분권화를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

계와 조직내부의 수평적 관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참여 행위자들의 활동지역과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정부기관 소속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위

자 분포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중앙 집중도는 매

우 높기 때문에 분권화 수준은 낮은 상태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정부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화 수준을 살펴보면, 현

재까지 대부분의 역할은 주무부서인 통일부와 노동부, 그리고 교육부와 경

찰청 등 중앙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역단위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북한이탈

주민 거버넌스 참여자 중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행위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시민사회의 참여 비중은 높은 상황이며, 정부와 민간단체의 기능적 분화는 

일정 수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전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는 완전한 정부주도형으로 진행되

었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의 급속한 증가와 민간단

체의 관심 증대로 정부주도 민간보조형의 거버넌스로 전환되었다. 더구나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은 기획과 예산지

원 등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고 이들의 사회적응교육과 사회정착을 촉진하

는 실제적인 기능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분권화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동형 체

계를 이루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관련 정부와 시민단체 

간의 수평적 관계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높다고 볼 수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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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관계와 조직 내부의 수평적 관계 차원에

서는 분권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과 효과를 정밀하게 측정할 때 가능하지만 현재

까지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정교한 

방법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 주무부서

인 통일부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

협의회 구성, 하나원과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설립,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지

원 민간단체연대(협의회)에 대한 운영 지원과 정착도우미 제도 도입 등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버넌스 행위자들에 대한 필요한 정보 제공의 제도

적 장치와 대화의 장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하나원 운영과 북한이

탈주민후원회를 통한 민간단체 지원을 통하여 행위자들 간의 중심적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네트

워크 관리자 또는 메타 거버넌스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행위는 법률과 제도적 장치에 의한 것으로서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은 높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제도적이고 법률적 차원에서 북한이탈

주민 지원에 대한 제도화 수준은 높게 갖추었으나,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자발성, 그리고 민간단체와 정부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

축과 운영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분석해 볼 때,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자와 일반 규칙 제공자, 그리고 대화의 장 제공자의 역할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정부주도 민간보조형 거버넌스모델이 적용되기 때

문에 그에 대한 역할의 대부분도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사회복지관과 지

방 시청이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거버

넌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분석 결과 비록 정부주도형이지만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서울을 제외하면 행위자들 간의 충분

한 협조는 미흡하며, 대부분이 정부주도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제한점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버넌스 개념의 존재성

을 강화하는 환경적 조건인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장의 확대, 다원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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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사회, 세계화와 지역주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거버넌스 개념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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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직 명 설립년도 년

조직특성

①___정부(중앙부처)     ②___지방자치단체     ③___정부출연기관

④___사회복지기관      ⑤___시민단체          ⑥___공교육기관

⑦___대안교육기관      ⑧___북한이탈주민단체 ⑨___기업‧사업체

⑩___종교단체          ⑪___기타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관련

주요 사업내용

(우선사업순)

(2005년)

(예: 정신건강지원사업, 청소년, 여성, 가족적응, 취업, 법률구조 등)

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②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③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④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⑥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⑦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05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자체예산(%)

①______1,000만원 미만            ②______1,000만원-3,000만원 미만

③______3,000만원-5,000만원 미만  ④______5,000만원-1억 원 미만 

⑤______1억 원-3억 원 미만       ⑥______3억 원-10억 원 미만

⑦______10억 원 이상 

(전체예산중 약    %)

2005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수탁예산(%)

①______1,000만원 미만            ②______1,000만원-3,000만원 미만

③______3,000만원-5,000만원 미만   ④______5,000만원-1억 원 미만 

⑤______1억 원-3억 원 미만        ⑥______3억 원-10억 원 미만

⑦______10억 원 이상 

(전체예산중 약    %)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관련 거버넌스 

실태 조사 설문지 

※ 통일연구원은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거버넌스 실태조사: 국내정착

지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위해 본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 및 귀 

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관련 활동 현황 및 연계활동에 대한 해당 설

문에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의 설문은 앞으로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지원 관련 우리사회의 협력모형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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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직원수

(없을 경우 

0 표시)

총인력수                    명
관련

자격

유무

총인력중                     명

담당상근 직원수             명 담당상근직 중                명

담당비상근 직원수           명 담당비상근직 중              명

성    별 ①___남자     ②___여자 연    령 만________세

학    력 ①___(전문)대학졸이하    ②___대졸(재학포함)    ③___대학원(재학)이상

직    위
①___대표(조직장, 원장)         ②___상위관리급(부장, 실국장)  

③___중간관리급(차장, 과장)     ④___실무급(대리, 주임이하 포함)

관    련

자 격 증
①___있음   ②___없음   

현 직장경력 ______년     ______개월
현 분야 총 

경력
______년   ______개월

※ 관련자격 예시: 사회복지사, 교사, 상담사, 취업지도사 등

※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의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1. 귀하 및 귀 기관은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 관련 협의기구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___그렇다                            ②___아니다

   ③___과거에 참여하였으나 중단하였다.  

  1-1. (1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참여하고 계시는 아래의 해당 협의기

구에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요.

       ①___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②___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연대(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

체협의회)        

 ③___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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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___기타(                  )

    1-1-1. (1-1에 ①번 응답한 경우) 위의 협의기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①___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직으로 참여  

     ②___정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

     ③___자발적으로 참여                  

     ④___추천에 의해 참여

     ⑤___기타(                            )

    1-1-2. (1-1에 ②번 응답한 경우) 위의 협의기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①___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직으로 참여 

     ②___정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

     ③___자발적으로 참여                  

     ④___추천에 의해 참여

     ⑤___기타(                       )

    1-1-3. (1-1에 ③번 응답한 경우) 위의 협의기구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습니까?

     ①___관련 법률에 의해 당연직으로 참여 

     ②___정부의 요청에 의해 참여

     ③___자발적으로 참여                  

     ④___추천에 의해 참여

     ⑤___기타(                      )

  1-2. (1번에서 ②에 응답한 경우)관련 협의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①___참여기회가 주워지지 않아서   

       ②___참여의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③___참여한 적이 있으나 별다른 의미를 찾을 수 없어서    



1259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거버넌스 실태조사

       ④___기타(   )

2. 귀하 및 귀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정책의제설정에 참여하

고 계십니까?

   ①___그렇다                        ②___아니다

  2-1. (2번에 ①에 응답한 경우)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의제 설정에 

참여하십니까?

 ①___관련부처 회의 참석        ②___관련 입장 발표  

       ③___언론홍보                   ④___토론회 개최        

       ⑤___실태조사 실시              ⑥___기타(                )

  2-2. (2번에 ①에 응답한 경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정책의제설

정에 미치는 귀하 및 귀기관의 참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___매우 적극적이다           ②___다소 적극적이다   

       ③___보통이다                   ④___다소 소극적이다   

       ⑤___매우 소극적이다     

  2-3. (2번에 ①에 응답한 경우) 귀하 및 귀 기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

원관련 의제설정 참여에 대한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___매우 크다         ②___다소 크다         ③___보통이다  

       ④___다소 적다        ⑤___매우 적다

3. 귀하 및 귀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정책분석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___그렇다                       ②___아니다

  3-1. (3번에 ①에 응답한 경우)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분석에 참여

하십니까?

       ①___관련부처 회의 참석          ②___관련 입장 발표    

       ③___언론홍보                    ④___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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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___설문조사 실시               ⑥___기타(              )

  3-2. (3번에 ①에 응답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정책분석

에 미치는 귀하 및 귀 기관의 참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___매우 적극적이다     ②___다소 적극적이다    ③___보통이다 

 ④___다소 소극적이다   ⑤___매우 소극적이다

  3-3. (3번에 ①에 응답한 경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정책분석 참

여에 대한 귀하 및 귀 기관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___매우 크다            ②___다소 크다          ③___보통이다

       ④___다소 적다         ⑤___매우 적다

4. 귀하 및 귀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___그렇다                 ②___아니다

  4-1. (4번에 ①에 응답한 경우)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결정에 참여

하십니까?

    ①___관련부처 회의 참석       ②___관련 입장 발표       

    ③___언론홍보                  ④___토론회 개최           

    ⑤___기타(                         ) 

  4-2. (4번에 ①에 응답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정책결정에 

미치는 귀하 및 귀 기관의 참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___매우 적극적이다          ②___다소 적극적이다      

    ③___보통이다                 ④___다소 소극적이다       

    ⑤___매우 소극적이다

  4-3. (4번에 ①에 응답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정책결정 

참여에 대한 귀하 및 귀 기관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___매우 크다             ②___다소 크다            ③___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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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___다소 적다          ⑤___매우 적다

5. 귀하 및 귀 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정책평가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___그렇다                      ②___아니다

  5-1. (5번에 ①에 응답한 경우)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평가에 참여

하십니까?

 ①___관련부처 회의 참석    ②___관련 연구 및 조사활동   

    ③___토론회 개최           ④___기타(                )

  5-2. (5번에 ①에 응답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정책평가에 

대한 귀하 및 귀 기관의 참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___매우 적극적이다       ②___다소 적극적이다         

    ③___보통이다              ④___다소 소극적이다       

    ⑤___매우 소극적이다

  5-3. (5번에 ①에 응답한 경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정책평가 

참여에 대한 귀하 및 귀 기관의 영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①___매우 크다            ②___다소 크다               ③___보통이다

       ④___다소 적다         ⑤___매우 적다

6. 귀하 및 귀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과 관련한 타 기관 연계활동 

및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까?

   ①___없다                 ②___과거에 진행하였으나 중단하였다 

   ③___최근 시작하였다  

   ④___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6-1. (6번에서 ①에 응답한 경우)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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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번에서 ②, ③, ④에 응답한 경우)

  6-2.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

까?

    ①___매우 만족한다   ②___다소 만족한다  ③___보통이다    

    ④___다소 불만족한다  ⑤___매우 불만족한다

 (6번에서 ②, ③, ④에 응답한 경우)

  6-3. 기존의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대로 2가지를 앞 번호, 뒷 

번호순으로 적어주십시오. 예) 1순위  ⑵ - ①

1순위 : ____ - ____              2순위 : ____ - ____ 

앞 번호 뒷 번호

⑴ 개인적 차원
①과다한 업무량    ②개인적 역량부족    ③담당자의 이직으로 인한 단절 

④연계활동에 대한 관심부족           ⑤타 기관에 대한 정보부족

⑵ 조직적 차원
①연계활동에 대한 필요성 인식부족         ②조직에의 도움정도가 낮음 

③상급자의 인식부족       ④예산 및 물적자원부족      ⑤ 인적자원부족 

⑶ 단체간 차원
①타기관에 대한 신뢰부족 ②공식적인 모임의 부재 ③주도적 단체의 부재 

④기관별 이념의 차이     ⑤의견조정의 어려움

⑷ 기타
①다수의 중복프로그램    ②연계사업의 종결     ③적절한 연계사업 부재 

④외부예산지원체계 미흡 ⑤실적위주의 평가제도

  6-4. (②③④에 응답한 경우) 하고 있는(또는 경험한) 연계활동은 무엇

입니까? 아래 보기를 참고하여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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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계하는 
조직(기관)명

정기모임 
참여여부
①항상 참여   
②대체로 참여  
③대체로 불참  
④거의 불참

대상집단

①아동‧청소년  
②여성  
③실무자   
④특수대상(누
구인지 기록 
요망)

⑤포괄적 대상 
(모든 대상층 
포함)

연계수준
(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정보교환 및 
제공         

②시설, 기자재 
교환, 지원  

③공동사업의 
예산 공동부담  

④공동사업수행
⑤북한이탈주민
업무의뢰 및 
협의         

⑥북한이탈주민 
공동사례관리

연계활동
성과

①전혀 연계 
활동 안됨  

②대체로 안 됨  
③보통수준  
④대체로 잘됨  
⑤매우 잘됨

연계기관 위치

①분과‧지역에 
있음       

②분과‧지역에 
없음

연계기관 성격

①정부기관   
②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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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계하는 
조직(기관)명

정기모임 
참여여부
①항상 참여   
②대체로 참여  
③대체로 불참  
④거의 불참

대상집단

①아동‧청소년  
②여성  
③실무자   
④특수대상(누
구인지 기록 
요망)

⑤포괄적 대상 
(모든 대상층 
포함)

연계수준
(해당사항 모두 표시)

①정보교환 및 
제공         

②시설, 기자재 
교환, 지원  

③공동사업의 
예산 공동부담  

④공동사업수행
⑤북한이탈주민
업무의뢰 및 
협의         

⑥북한이탈주민 
공동사례관리

연계활동
성과

①전혀 연계 
활동 안됨  

②대체로 안 됨  
③보통수준  
④대체로 잘됨  
⑤매우 잘됨

연계기관 위치

①분과‧지역에 
있음       

②분과‧지역에 
없음

연계기관 성격

①정부기관   
②민간기관 

* 추가 대상이 있을 경우 별도의 용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연계활동에 대한 홍보물, 안내지 등의 자료가 있으면 첨부해주시기 바

랍니다. 

7. 귀하의 기관에서 타 기관 연계활동에 참여하는 인력 구성에 대한 질문

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해주십시오.

타 기관 연계활동 인력구성 예 아니오

1) 연계활동을 위한 전담 직원이 있다.

2)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자가 타 기관 연계활동을 담당한다.

3) 타 기관 연계활동 담당자를 여건과 상황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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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하 및 귀기관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어떤 

경로로 획득하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①___전화               ②___홈페이지          ③___E-mail

   ④___공문서(Fax 포함)          ⑤___홍보소식지 

   ⑥___업무관련회의(직접 대면)    ⑦___교육 및 연수참가

   ⑧___공통업무 전산프로그램      ⑨___문헌자료 및 보고서

   ⑩___기타(자세히:                                 )

                                                 

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귀하 및 귀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

요한 정보나 자원의 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①___기관 내 정보와 자원만으로도 매우 충분하다.

   ②___기관 내 정보와 자원이 충분하다.

   ③___기관 내 정보와 자원이 보통의 수준이다.

   ④___기관 내 정보와 자원이 부족하다.

   ⑤___기관 내 정보와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

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이 귀기관의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___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②___업무수행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

   ③___업무수행에 그저 그렇다. 

   ④___업무수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⑤___업무수행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11. 다음의 타 기관 연계활동에 대한 귀 기관의 지원정도는 어떠합니까? 

타기관 연계활동에 대한 
자기관 지원정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자체 예산 지원정도

장비/시설 등의 지원정도

담당 직원 스스로의 적극성 

기관차원(기관장)의 적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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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다른 네트워크와 중복 또는 누락

이 되는 부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사항에 알맞은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12. 귀하의 기관에서 현재 연계활동을 하지 않는 사업을 중심으로, 타 기

관과 연계활동이 필요한 분야/내용을 우선순위별로 세 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분야예시: 정신건강, 취업, 청소년, 여성, 가족적응 등

1순위 -
분야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내용
(사업명) : ________________________

2순위 -
분야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내용
(사업명) : ________________________

3순위 -
분야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내용
(사업명) : ________________________

13. 귀하의 기관에서 타 기관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있는 사업분야/내용을 

순위별로 세 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분야예시: 정신건강, 취업, 청소년, 여성, 가족적응 등

1순위 -
분야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내용
(사업명) : ________________________

2순위 -
분야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내용
(사업명) : ________________________

3순위 -
분야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내용
(사업명) : ________________________

14. 귀하의 기관에서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타 기관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분야/내용을 순위별로 세 가지만 기입해 주십시오. 

※분야예시: 정신건강, 취업, 청소년, 여성, 가족적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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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분야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내용
(사업명) : ________________________

2순위 -
분야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내용
(사업명) : ________________________

3순위 -
분야 : _____________________

사업내용
(사업명) : ________________________

※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연계 및 연대활동의 문제점을 개선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사항에 ✔ 표시를 해주세요.

15. 귀하께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연계 및 연대활동의 문제점

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___중앙정부와 민간단체간의 공식적인 네트워크의 부재 

    ②___중앙차원 네트워크 내 정보공유 미흡

    ③___지역사회 내 관련기관의 공식적인 네트워크의 부재 

    ④___지역차원 네트워크 내 정부공유 미흡

    ⑤___예산 및 물적 자원 부족

    ⑥___관련인력의 잦은 이동

    ⑦___업무 표준화 미흡

    ⑧___기타 (자세히 :                                   )

16. 귀하께서는 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에서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을 피하

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중복체크 가능)

    ①___담당 실무자가 서비스 제공 등의 연계활동에 실질적인 통제력

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___각 기관의 사업계획 및 서비스의 공유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서

비스의 중복을 방지한다.

    ③___연계사업을 위한 사업 계획, 예산 배분 및 조정 등의 정기적 

협의모임을 연다.

    ④___정보의 관리 및 공유를 위한 업무의 표준화를 도모한다.

    ⑤___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문제 및 욕구에 대한 공동조사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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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활동을 실시한다.

    ⑥___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 홍보 및 안내 활동을 공동으로 실시한

다.

    ⑦___타 기관과의 연계활동에 대한 기관의 공식적인 인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⑧___기타 (자세히 :                                   )

17. 귀하께서는 연계활동이 소속기관의 중요 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가정 

하에 다음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문 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1) 사전교육, 정보제공 수준에서 참여하겠다

2) 외부에서 연계활동의 예산 중 일부가 

   지원된다면 참여하겠다

3) 연계활동을 담당할 인력을 지원할 경우에 

   참여하겠다

4) 외부에서 연계활동의 예산 및 인력 전체가 

   지원된다면 참여하겠다

5) 조건과 상관없이 타 기관 연계활동에 

   참여하겠다

18. 북한이탈주민사회정착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귀하 및 귀 기관이 소재

한 지역 전체연대가 형성된다면 그 운영방식은 어떠한 형태를 띠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①___조례를 통한 제도화  

    ②___별도 예산과 사무국을 가진 별도의 독립기구 운영

    ③___공동연대 소속 단체들의 공동출자에 의한 운영

    ④___이슈에 따른 프로젝트 팀 운영

    ⑤___기타(                                    )

19. 귀하께서 향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사회연계사업(연대활동)

을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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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___서비스(이용자) 대상자 의뢰‧관리

    ②___사업계획 및 프로그램 정보교환

    ③___사업 공동 계획 및 실시

    ④___지역사회 후원 및 결연 자원 관리

    ⑤___지역사회 통합 정보 프로그램 개발

    ⑥___자원봉사자 개발 및 교육

    ⑦___직원 교육 및 연수

    ⑧___기타(자세히:                 )

20. 귀하께서는 귀 기관의 사업(프로그램)수행에 있어서 타 기관과 어떠

한 연계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

해주세요)

    ①___규칙적인 민‧관 연계모임

    ②___정책 지침시달 과정에서의 유기적 연계

    ③___자료공유를 위한 연계

    ④___정책결정과정에서의 의견개진을 위한 의사소통 통로마련과 연계

    ⑤___기타(                                    )

21. 귀하께서는 타 기관과 연계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하는 것에 모두 표시해주세요)

    ①___재정적 지원      ②___공간 지원

    ③___인력 지원        ④___연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⑤___기타             ⑥___필요 없음

※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관련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관련하

여 귀하 및 귀 기관의 의견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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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최근 북핵 문제 등으로 인해 한반도는 21세기 또 한 번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냉전의 세기에 전쟁과 평화의 세계적 격전지였던 한반도는 탈냉

전의 지구적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냉전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는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동북아 갈등구조가 표면화되는 

현장이 되어 왔다. 한반도는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좌우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21세기 초반 한반도를 둘러싸고 진행되는 국제관계의 영역에 있어서 평

화는 하나의 핵심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평화는 오늘날 시대의 흐름을 표현

하는 하나의 담론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평화는 이미 어느 특정 행위자

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 지역 국제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행위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영역이 되고 있다. 그만큼 이 시대 국제정치에서 평화는 중요

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평화의 문제는 주로 통일 논의로 주도되었고, 정부의 정책 

역시 ‘전쟁방지’라는 관점에 치우쳐 있었다. 그로 인하여 경제·사회·문화·환

경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가지 방식으로 표출되는 평화의 본질에 접근

하지 못했다. 한반도가 아직도 냉전의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통적인 접근방식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이루어진 남북관계의 발전과 교류협력의 확대는 한반도 평화의 문제를 전

통적인 ‘안보위주의 평화’개념으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준

다. 즉, 평화의 문제가 단순히 전쟁의 방지로 대변되는 군사안보적 측면에 

중점을 둔 기존의 접근법을 탈피하고 다양한 평화구축의 모색이 필요하다. 

국민 각자가 변혁의 주체가 되는 것이 평화건설을 위한 최우선의 요청이

라면 정치교육, 시민교육으로서의 평화교육의 위상과 중요성은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커진다. 하지만 과거의 평화교육 역시 전쟁의 중단과 

예방, 군비축소, 전쟁원인의 제거 등 전쟁의 부재를 전제로 하는 소극적 평

화(negative peace)에 치우쳐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이 세계유일의 분

단국가로서 한국사회가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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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인 평화교육은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내지 확장된 평화개념과 연관된 사회적 불의, 빈곤, 정치적 억압, 경

제적 착취와 수탈, 환경파괴, 성차별, 인종차별, 인권, 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

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평화교육에 있어

서도 군사력 균형에 의해 평화를 추구하는 군사적이고 국가중심적인 전통

적인 현실주의의 사고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한 반전·반핵 운

동을 통한 물리적 폭력의 제거 뿐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제거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확장된 평화교육이 필요하다.1

한편 평화교육은 주로 단독의 행위자들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시민사회, 시장, 미디어 등 평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위자들은 

평화 및 평화교육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져왔다. 평화 및 평화운동에 

대한 이해부족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단절적으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

는 평화교육의 일회성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

기 위하여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공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개념

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는 새로운 정치과정의 방식으로서 각기 

다른 이해를 가진 광범위한 정치 행위자들의 특정의 공유된 정책목표가 있

을 때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응집적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결정에 

이르는 방식이다. 평화 거버넌스는 평화를 위한,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평화

교육을 위한 거버넌스이다. 평화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평화운동에 있어

서도 다양한 행위주체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특히 비정부기구(NGO)로 대

변되는 시민사회 영역의 주체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들의 영향력은 급격

히 확대되었다.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교육은 이제 제한된 행위자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에 의하여, 정치 및 군사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이다.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거버넌스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일부분이다. 

1_여기서 ‘평화교육’은 매우 광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과제를 수
행하면서 협동연구총괄팀 및 각 영역별 협동연구팀과의 협의를 통해 ‘평화교육’의 
범위와 내용을 현재 각 단위별로 수행하고 있는 ‘통일교육’의 범위내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하기로 결정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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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핵심은 평화교육을 위한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이상적인 역할 분담과 공조활동의 병행 추진에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구조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행위주체, 즉 국가(정

부), 시민사회(단체), 미디어, 지역기구 등 여러 행위주체들의 적극적인 네트

워킹을 바탕으로 평화운동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한 평화교육과 거버

넌스 담론의 결합은 평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네트

워킹을 통한 상호공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확대를 통

하여 지속가능한 평화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구조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서의 적극적 평화의 관점

에서 한반도 평화교육의 문제를 다룬다. 즉 전쟁의 발생 등 물리적 폭력의 

부재 뿐 아니라 전쟁 발생의 원인을 제거하고 나아가 사회·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의 부재까지도 추구하는 확장된 평화개념에 바탕하여 한반도 

평화교육의 문제를 검토한다. 더불어 평화교육이 과거 개별적으로 다루어

졌던 평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개념을 도

입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위한 평화교육에 있어서 국가, 시

장, 시민사회의 공조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이 다루어진다. 구체적

으로 국제환경과 행위주체의 변화에 기인하여 등장하게 된 한반도 평화교

육 거버넌스의 의미와 내용을 검토하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존의 단독형 평화교육모델을 대체하는 네트워크형 평화교육모델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한반도의 평화를 추구하는 교육과 거버넌스 

개념을 접목하여 만든 하나의 분석틀이다. 거버넌스가 하나의 틀이라면, 평

화교육은 그 틀을 채우고 있는 컨텐츠라고 할 수 있다.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주체와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는 국가, 시민사회단체, 학교 등으

로 분류된다.2 즉 국가주도의 평화교육모델을 극복하고 다양한 주체들이 사

회작용과 공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다. 냉전 종식 후 증대되는 국제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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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에 대한 요구와 남북 정상회담이후 완화된 남북관계는 각 행위자들에

게 현실에 맞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행위자들은 어느 한 

영역에 치우진 평화교육이 아니라 상호 네트워킹을 통하여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과정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보다 효율

적인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역할을 한다. 나아가 각각의 행위자가 균형과 

견제를 통해 평화정착에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 특히 평화교

육은 개별 국가차원에서 실시될 때보다는 지역차원에서, 세계차원에서 이

루어질 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의 

평화협력과 맞물려 있다. 이 점에서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개별 국가의 경

계를 뛰어넘는 시민단체들 간의 평화운동 차원에 있어서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행위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평화교육은 평화교육 거버넌스, 나아가 평화 거버넌스의 구축을 

활성화시킨다. 

다음으로 평화교육은 기존의 소극적 평화개념, 즉 ‘전쟁이 없는 상태’에 

국한되는 평화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된 안보개념과 더불어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 경제적 복지와 평등, 정의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가치가 구현되는 적극적 평화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즉 군사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평화가 아니라 인권, 환경, 질병, 기아, 경제, 복지, 여성, 인종 등의 

영역에서 구조적 갈등을 해결함으로써 얻어지는 평화로서 비폭력적이고 비

군사적인 수단으로 얻어지는 평화까지 포괄하는 평화개념을 전제한다. 

2_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를 규정함에 있어서 이밖에도 정당과 언론의 역
할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정당의 평화교육은 당원교
육의 일부분으로 매우 미약하게 실시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제외하기로 한
다. 언론 또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평화교육을 담당한다기보다는 부분
적인 보도와 기획기사 등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학교평화교육의 
행위자 유형의 하나로만 제한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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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이론적
배경과 평가지표

1. 거버넌스 이론에서 본 평화교육의 성과와 과제

한반도 평화·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평화 통일이라는 남북한의 지역

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평화·번영이 한반도의 평화·번영

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한반도 평화·

번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분야의 다층성인 이슈의 세분화, 그리고 행위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적·체계적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거버넌스 개념을 통하여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

한 다층적 분야의 정책형성 및 집행을 분석하고, 기존의 거버넌스 개념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실태파악과 분석을 통하여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

를 통해 실제적이며 실용적인 실천지침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평화교

육의 관점에서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

체적 방법과 대안이 개괄적이며 추상적 논의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론 

중심 혹은 특정 학교급 중심의 학교 평화교육논의를 지향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으며, 이는 평화교육, 거버넌스, 평화교육 거버넌스 등의 개념을 새

롭게 정의하여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의 필

요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화교육의 구체적인 실천방안과 실천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작업의 일환으로서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실태를 파악하

여,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새로운 대안적 이론틀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실태 파악 결과를 통한 기초데이타 및 자료의 확보를 

통하여 향후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연구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거버넌스의 특수한 이론적 모델을 한반도 평화·번영의 실현을 위한 모델로 

정립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선행연구문헌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평화교육의 실제적 

모델을 검토할 것이며, 평화교육을 위한 기존의 법·제도와 평화교육 거버넌

스를 위한 기존의 법·제도를 검토하여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원활한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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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대안적 법·제도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의 시

간적 범위를 탈냉전이후 현재까지로 하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법·제도, 학교평화교육과 거버넌스, 정

부기구의 평화교육과 거버넌스,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과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네트워크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논의되고 연구된 평화교육을 위한 거버넌스의 성과는 

이제까지 평화교육 혹은 통일교육이 교육을 실시하는 행위주체간의 거버넌

스적 협력을 통해서 실시되었다기보다는 각 행위주체별로 단독적으로 실시

되었기 때문에 거버넌스적 평화교육이 수행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교육의 현실을 파악하

는 것은 우선적으로 각 행위주체별로 실시되어온 평화교육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하는 한반도 평화교육을 위한 거버넌스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부문별로 실시되고 있는 평화교육에 대

한 실태를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법‧제도, 학교평화교육과 거버넌스, 정부기

구의 평화교육과 거버넌스,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과 거버넌스로 부문을 

나누어 해당부문의 평화교육 및 그 거버넌스 실태를 조사 분석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 및 부문과 각각의 연구 범위 및 대상은 다음의 

<표 Ⅱ-1>과 같다.

특히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실태조사는 평화교육 거버넌스 운영실

태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고 거버넌스로 발전하지 않은 개별적 교육단위에

서의 평화교육 실태조사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평화교육을 ‘단독

형 평화교육’과 ‘거버넌스형 평화교육’으로 구분하여 그 실태를 조사‧분석

할 것이며, 단독형 평화교육은 피교육자의 구성 및 규모와 무관하게 독립적

인 단수의 교육주체에 의해 시행되는 평화교육를 지칭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거버넌스형 평화교육은 국가, 시민사회, 시장 부문에서 삼자 또는 

양자의 교육주체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한 부문 내에 

속하는 교육주체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평화교육 역시 특별히 거버넌스형 

평화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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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1> 연구분야 및 부문과 각각의 연구범위 및 대상

연구 분야 및 부문 연구범위 및 대상

이론적 논의

‧평화교육의 개념정의

‧거버넌스의 개념정의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이론적 모델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실제적 모델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법‧제도

‧평화교육을 위한 법‧제도

‧평화교육 거버넌스를 위한 법‧제도

학교평화교육과 

거버넌스

‧유치원 및 초등교육에서의 평화교육

‧중등교육(중‧고등학교)에서의 평화교육

‧고등교육(대학 및 소속 연구소)에서의 평화교육과 거버넌스

‧시‧도교육청의 평화교육 지원 거버넌스 

정부기구의 

평화교육과

거버넌스

‧공무원교육원(중앙 및 시‧도)의 평화교육

‧통일교육원의 평화교육과 거버넌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의 평화교육과 거버넌스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과 거버넌스

‧NGO 및 NPO의 평화교육과 거버넌스

‧노사단체의 평화교육(산업평화교육 포함)과 거버넌스

가. 평화교육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정구기구

의 평화교육 거버넌스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평화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물론 전통적으로 

평화교육이 통일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이 평화교육을 위한 법적 근

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에 대한 제반사항조

차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화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더구나 통일교육지원법은 평화가 핵심적인 주제로 등

장한 한반도의 시대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평화교육의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평생교육법을 비롯

한 관계법령에서 그 법적인 근거를 모색할 수도 있으나 현 상태에서는 평화

교육에 대한 독자적인 근거법령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1990년대부터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민주시민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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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입법을 위한 여러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시민교

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평화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바로 평화교육의 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의 입법화 및 실행과정에서 평화교육을 추구하는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필요하다.

나. 학교의 평화교육을 위한 법적 배경

공교육 체제에 속한 일선학교에서는 평화교육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나 지침 없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지침에 따라 평화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두레학교, 푸른숲학교, 순천평화학교, 꿈틀자유학교를 비롯한 일

부 대안학교에서는 학교자체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교육을 위한 법적 배경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존의 통일교육과 마찬가지로 평

화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도 빈약하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평화교육 주관부

서라는 관점에 있어서 통일교육이 아닌 평화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이 교육

인적자원부가 될 것인지, 아니면 통일교육의 일환으로서의 평화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여전히 주도해야 하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불명확하다. 

따라서 관련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라.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을 위한 법적 배경

나아가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비정부기구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는 전혀 

없고 오로지 자체적인 설립목적 및 이념에 바탕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NGO를 포함한)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평화교육 거버넌스

에 포함시켜야 할지, 또 인적, 물적 시설기준, 교육의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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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제도적 배경

가. 평화교육 거버넌스를 위한 제도적 배경

우리의 평화교육은 다원주의적 체계 속에서 학교,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비정부기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

처럼 평화교육을 위한 체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고,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중 평화교육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평화교육에 대한 논의

가 평화교육의 선발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탓이 클 것이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화교육을 전담할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다원적이

면서도 통합적인 평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평화교육 전담기관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거버넌스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화교육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기존의 통일교육을 포함한 평화교육 거버넌스와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을 위주로 한 평화교육 거버넌스로 양분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협의회

가 전자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대부

분 후자에 속할 것이다. 이들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제도적 기초도 대부분 미비

된 상태이다.  

우선 거버넌스의 주체에 대한 인적, 물적 지원방안,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기준제시 등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취약하다. 특히 

독자적인 평화교육은 물론이고 통일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평화교

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고, 정부기구 뿐 

아니라 비정부기구 역시 불충분한 인적, 물적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학교의 평화교육을 위한 제도적 배경

학교에서는 사회, 도덕 교과에서 지엽적으로 평화 일반,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이 되고 있을 뿐 독자적인 교과로 다루어지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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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다.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교육을 위한 제도적 배경

일부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형태로 제한

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그 설립목적의 부가적 

성격, 평화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인 중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한 재정확보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평화교육을 실행하는 기관은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

어야 한다. 평화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교육내용의 

다양성이 보장될 수 없으며, 정파의 이익에 휘말릴 소지가 있고 자칫하면 

체제유지 또는 정권유지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평화교육 거버넌스에  있어서 통일교육원이 주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평화교육원(가칭)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

가 논의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인 평화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인적, 물적 시설의 확보가 부족하다.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서 평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통일교육의 일부분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라.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을 위한 제도적 배경

한편 시민단체를 비롯한 비정부기구에서도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예산부족, 지원체계의 분산과 예산투

입의 비효율성 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평화교육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더구나 통일교육협의회에 소속된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여전히 통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어서 평화교육 거버넌스

의 일환으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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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평가지표 

일반적으로 단독형 평화교육과 거버넌스형 평화교육의 구분과 실태조사 

분석을 위해 각각 아래 표에서 제시한 분석항목과 분석 요소 및 지표를 실태

조사에 준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

구분 분석 항목 분석 요소 및 지표

단

독

형

평

화

교

육

조직현황

‧조직의 법적 성격: 정부기구, 비정부 및 비영리기구, 

 노사단체; 법인등록여부

‧조직의 목표: 교육기능 중심의 여부

인력현황

‧교수인력규모 및 조달방식

‧교육관리인력 규모

‧단체의 경우 회원규모

교육 목표 및 내용

‧지향하는 교육목표

‧교육 내용: 통일교육적 차원, 국제 및 동북아 외교안보 

 교육적 차원, 인권 교육적 차원, 산업평화 교육적 차원, 

 갈등관리와 협상교육적 차원

교수법

‧교수법의 전문성: 교수인력의 전문성, 수요자 중심의 

 기획과 실행

‧교육방식: 강연, 세미나, 포럼, 참여식, 매체활용방식

교육재정

‧교육재정규모

‧교육재정조달방식: 자체, 지원, 후원

‧수강비 또는 참가비

교육대상
‧피교육자의 공간적 범위: 지역, 전국, 국제

‧피교육자의 인적 구성: 성별, 연령별, 계층별

교육의 제도화
‧교육의 일회성, 항구성

‧교육의 정규성, 비정규성

거
버
넌
스
형

평
화
교
육

거버넌스 주도 및 

주체

‧국가, 시민사회, 시장 중 어느 부문의 주도‧주체인가

‧전문교육기관(단체), 또는 비전문교육기관(단체)의 

 주도‧주체인가 

거버넌스 

의사결정방식

‧독임결정과 공동실행의 방식인가, 협의결정과 공동실행 

 방식인가

네트워크 운영실태

‧네트워크의 규모

‧네트워크의 성격: 지역적, 전국적, 국제적, 이념적, 교육 

 전문적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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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분석 항목 분석 요소 및 지표

거

버

넌

스

형

평

화

교

육

교육 목표 및 내용

‧지향하는 교육목표

‧교육 내용: 통일교육적 차원, 국제 및 동북아 외교안보 

 교육적 차원, 인권 교육적 차원, 산업평화 교육적 차원, 

 갈등관리와 협상교육적 차원

교수법

‧교수법의 전문성: 교수인력의 전문성, 수요자 중심의 

 기획과 실행

‧교육방식: 강연, 세미나, 포럼, 참여식, 매체활용방식

거버넌스 운영재정

‧재정규모 

‧조달방식: 참여단체의 분담, 지원, 후원

‧수강비 또는 참가비

교육대상
‧피교육자의 공간적 범위: 지역, 전국, 국제

‧피교육자의 인적 구성: 성별, 연령별, 계층별

거버넌스의 제도화 
‧거버넌스의 일회성, 항구성

‧거버넌스의 정규성, 비정규성

또한 이와 같은 평가지표와 아울러 각각의 행위주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평화교육에 대한 평가지표를 거버넌스적 측면에서 고찰할 경우 다음과 같

은 평가지표를 원용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위에 제시된 

평기지표와 다음에 제시하고 있는 평가지표를 혼용하여 분석할 것이다.3 

한편 거버넌스(Governance)가 담고 있는 핵심 요소들은 자율성, 효율성, 

분권화 등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행위주

체별 평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가. 자율성(aut onomy)

각 주체들은 특히 국가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하며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정부의 관여가 시민사회나 이해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저

3_이 지표는 이미 협동연구회의에서 제시된 것으로 다른 연구팀(서창록 외, “한반도 
평화번영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
으로 평가지표로 적용하기로 합의된 것임을 밝혀둔다. 또한 각각의 개별 평가지표
에 대한 평가결과(점수분포)는 평가기준에 대한 공통적인 지표 및 평가방법의 적
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다만 평가대상과 지표에 
따른 거버너스의 유형 구별에 활용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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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고, 전통적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내용 주요 대상 평가

자

율

성

주요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나?  

각 행위자들은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익
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와 제도적 연계가 없는가? 정부 소속
인가?

정부로부터 받는 법적 규제의 정도는 어떠
한가?

재정적 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정부로부터 대북 정보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

나. 전문성(speci ali zati on)

다원화하고 복잡한 사회에서는 지식과 정보를 집중화시키는 것이 불가능

해져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공조가 필요하다.

평가내용 주요 대상 평가

전

문

성

전문적 지식을 생산할 능력이 있는가?  

내부적인 정보, 지식 생산의 과정이 조직되
어 있는가?

전문 분야에 대한 전공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는가?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터의 자문제도가 
있는가?

전문적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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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성(parti ci pati on)

중요한 국가정책을 결정할 때 주요 이해당사자 이외에도 중립적이고 객

관적으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행위자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토

론하는 과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평가내용
주요대상/

평가방식
평가

참

여

성

주요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참여의 방식은?

공청회, 위원회의 구성 등

비공식기구의 참여기준은?

소수자의 참여가 허용되었나?

참여성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이 있
는가?

정책 결정의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은 참여
가 있었는가?

참여성 증가로 변화된 결정의 내용이 피드백 
되었는가?

새로운 참여집단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
는가?

라. 네트워크(network)

평화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구조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다양한 행위주체 즉, 국가(정부), 기업, 시

민사회, 미디어, 지역기구 등 여러 행위주체들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바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이외 행위주체들의 대북 및 통일정책 관련 활동과 정부에 대한 영향 

및 정책적 연대에도 불구하고 정책 네트워크는 아직까지 효율적으로 이루

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대북 및 통일정책의 상당부분을 아직까지 정부가 

주도하고 있고 정책 네트워크의 명확한 주체가 없으며 북한의 핵개발과 제

한적 개방정책으로 국제기구가 통일 거버넌스의 초국가적 행위주체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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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내용 평가대상 평가

네

트

워

크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있는가?  

행위자들 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가?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무엇인가? 인적 교
환? 정보 교환? 지원?

네트워크는 양자적인가? 다자적인가?

정책 결정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네트워크가 
가장 잘 작동하였는가?

네트워크의 성격은? 

공식/비공식

bridge 형/bond형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 정보, 자원이 유통되
었는가?

마. 분권화(decentrali zat i on)

세계화(globalization)는 기존의 개별 국가의 정부형태와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 감소와 지방정부에의 권한위임을 강

화시켰다. 이러한 분권화 경향은 중앙과 지방의 관계변화와 더불어 종래 

소위 정부(government)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방향 전환을 가져

왔다. 다양한 집단과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수평

적 관계와 분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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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평가대상 평가

분

권

화

각 행위자 내부의 지역 혹은 업무에 따라 분
권화가 되었는가?

 

각 행위자 내부의 정책결정절차는 분권화되
어 있는가?

각 행위자들의 지도부는 주기적으로 교체되
고 있는가?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소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각 행위자들은 북한과의 접촉 채널을 다양화
하고 있는가?

바. 효과와 효율성(effecti veness and effi ci ency)

정책결정과정이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나 방식들이 최소비용으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고 효과적이어야 한다.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그리고 

다시 정부실패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

조되면서 이것이 거버넌스개념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평화번영정책 거버넌스의 경우 북한이라는 행위자가 동반자이며 적대적

인 양면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평화번영정책 거버넌스의 효과를 평가하는 

문제는 단순하지가 않다. 평화번영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는 국내수준

의 이해당사자들의 효율성을 위시한 여러 개념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

들의 행위가 북한 내부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최종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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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평가대상 평가

효

과

와 

효

율

성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
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 제
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정부는 각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크 관리자
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일반규칙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행위자들 중 특정 행위자가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
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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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주요 행위주체의 역할 

1. 학교교육차원에서의 행위자 

가. 학교평화교육 행위자의 범위

학교평화교육에 관련된 행위자들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이러한 행위

자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범위를 확인하고 한정하

는 작업이 필요하다. 평화교육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이나 단체를 분석 대상

으로 삼을 경우, 학교평화교육 거버넌스의 특징적인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

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학교평화교육은 공교육체제 내

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학교평화교육의 정

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첫째, 세계적 수준 및 지역적 수준의 행위자들은 제외된다. 현재 우리나라

의 공교육은 정부적 수준의 행위자(정부, 정당)이나 국내정치적 수준의 행

위자(시민사회단체, 언론)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교육체제에 속하지 않는 대안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은 제외된다. 물론 이

러한 형태의 평화교육도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

되고는 있지만,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따르지 않고 각 학교마다 나름대로의 

교육과정과 자료를 가지고 자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평화교육차원

에서 분석하기 어렵다. 셋째, 시민단체 혹은 종교단체가 학교 밖에서 개별

적, 독자적으로 행하고 있는 평화교육은 제외된다. 교육대상은 대체로 청소

년이지만, 이들 단체는 국가수준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공식적 기관의 통제로부터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학교평화교육 차원의 행위자 분석에서 위의 세 가지 형태의 행위자들이 

제외된다고 해서 학교평화교육의 행위자들이 반드시 공교육기관이나 교사

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공교육체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부

기관, 예를 들어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각종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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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교육과 관련된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공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집단들도 분석대상에 포함된다. 끝으로 자체 개발한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재량활동 시간 등을 활용하여 학교현장에서 실천하는 각

종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들 또한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들은 모두 

장소적, 제도적인 측면, 교육내용 및 방법의 측면에서 ‘학교 안’ 또는 ‘학교와

의 연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 학교평화교육 행위자 유형 

학교평화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행위자들의 범위를 ‘공교

육’과 ‘제7차 교육과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제한하였음에도 이러한 기준

을 충족시키면서 학교평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들은 다양하며 그 

수도 매우 많다. 앞으로의 분석 작업과 관련하여 학교평화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자들을 다음과 같은 하위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1) 정부수준의 행위자

학교평화교육과 관련된 행위자들 중 가장 조직적,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행위자들은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소속된 행위자들이다. 정부 수준의 

행위자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평화교육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처들이다. 보다 구체적

으로는 공교육체제의 운영을 기본 업무로 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

일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통일부가 학교평화교육과 관련된 가장 기본

적인 정부수준의 행위자이다. 

둘째, 학교평화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및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다. 교육과정개발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연구원, 통일교육원 등

과 같은 정부출연기관 또한 정부수준의 행위자에 포함된다.

셋째, 가장 직접적으로 학교평화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공교육기관들이

다. 교육자치의 원리 하에서 각 시도 교육청 또한 자율성을 가진 정부 수준

의 행위자에 해당한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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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권을 가진 단위학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단위학교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학교평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과 및 교과외 교육활동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추진 
영역 세부 계획 시기 담당

교과

교육

지도

‧도덕과, 사회과 수업-통일문제에 관한 토의 
 학습
‧교육부 제작CD-ROM자료 적극활용 (대립에서 
 화합으로)
‧통일 관련 TV방송 시청 지도
‧관련 웹사이트 적극 활용
‧방법 개선-토의 교육을 통한 교육 주체의 자율성 
 확대
‧범교과적 통일교육 자료 지도자료 활용

연중
도덕과,
국어과
사회과

통일

대비

교육

행사

‧민족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 나의주장 발표 대회 실시-우수작품 
 지구별 대회 제출
‧귀순 용사 및 강사 초청 강연
‧통일 관련 각종 외부 행사 안내

6월

사회교육부4월

연중

교외

현장

체험

‧국립묘지 참배 및 헌화 
‧통일 연관 기관 및 지역 견학 과제 제시(방학)
‧통일전망대ㆍ땅굴 견학, 자매부대 방문 및 
 위문행사
‧3학년 수련회 행사시 호국사적지 방문
‧체험학습시 통일 관련 기관 견학

6월 사회교육부

7-8월 도덕과, 사회과

6월 생활지도부

5월 학년부장

6월 학급담임

연수
‧교원 교내 연수
‧외부 연수
‧계도(가정통신문)

6, 11월

사회교육부3월

6월

시사
계기
교육

‧국기 다는 바른 방법 계도
‧국경일 계기교육(방송, 유인물)

연중 사회교육부

특별
활동 
교육

‧통일문제 관련 클럽활동 조직 주1회 CA담당

통일
교육 
코너 
설치

‧학교 게시판에 통일 교육란 설치 (월1회 갱신)
‧게시판에 통일 관련 유인물 부착 
‧불온 유인물 수거 및 신고 지도
‧문고에 통일 도서 비치 권장

연중 학급담임

훈화

교육

‧학교장, 학급 담임 교사의 훈화 
‧5분 통일 명상 방송

연중
사회교육부

월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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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정치수준의 행위자 1: 이익집단

학교평화교육과 관련된 행위자들 중 국내정치 수준에서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행위자로는 관련 이익집단들을 들 수 있다. 학교평화교

육을 단위학교 차원에서 실천하는 과정에서 수업시수 및 교사의 배정, 관련 

교수학습자료의 개발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

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해당 이익집단 내에서가 아니라, 정부부처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가리킨다.

학교평화교육과 관련한 이익집단은 운영주체에 따라 크게 2가지 집단으

로 구분할 수 있다. 교사양성대학을 대표하고 있는 교수집단과, 교사들을 

대표하고 있는 교사집단이 그것이다. 

먼저 교수집단을 살펴보면, 이들은 주로 교원양성대학에 소속된 교수들

을 중심으로 구성된 각종 교과교육학회, 특히 학교평화교육과 관련된 사회

과나 도덕과 관련 학회들을 통해 학교평화교육에 참여한다. 즉, 이들이 소속

된 관련교과학회가 중요한 행위자로서 일종의 이익집단의 기능을 하는 것

이다. 여기서는 관련 학회들을 통해, 학교평화교육에 배정된 수업시수, 교재 

등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경우

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기도 한다. 평화교육을 실

시하고 있는 한 대학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제주지역 통일교육센터 주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제주도

내 3개 초등학교와 3개 중등학교 도합 6개 학교를 선정하여 제주도 교육청과 연대하여 

각 학교별 눈높이에 맞춰서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평화적 분단해소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모색하고 평화통일운동 일꾼으로서 거듭 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다음으로 초‧중‧고 학교현장의 교사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교사집단이 있

다. 여기에는 각종 교사 모임 및 전교조 등과 같은 교원단체들도 포함된다. 

특히 전교조와 같은 교원단체에서는 단지 특정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뿐 아

니라 수만 명에 달하는 일선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평화교육과 관련한 행위자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또한 평화교육을 담

당하거나 평화교육에 관심을 가진 교과 교사모임도 직접 학교현장에서 평

화교육을 실천한다는 점에서 행위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교과교사 

모임과 교원단체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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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과 모임 - 강원도 초등교육 통일교육교과연구회: 평화교육적 접근으로서의 통
   일교육은 학교생활에서 비평화적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기초 능력 배양을 함축
   하고 있다. 평화교육의 실천은 평화 개념의 올바른 이해와 평화로운 학급 분위기

   의 조성을 전제로 한다. 

1. 목표
가. 통일교육의 내용 및 프로그램에 평화교육적 요소를 도입하여 초등학교에서 평화
   로운 교실 환경을 조성한다. 

나. 실천 가능한 평화교육의 내용을 선정하여 협동학습 구조에 의한 학생 활동중심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한다. 
다. 평화교육 프로그램으로 내면화된 학생들의 평화에 대한 관심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화 정신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한다. 

2. 추진 방법 
가. 평화교육은 재량활동, 특별활동, 담임재량시간 등을 배정하여 지도하였다. 
나. 평화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영역 선정을 위하여 국내 평화교육 관련 선행 연구물

   을 검토, 초등학교 실정에 맞는 영역을 선정하였다 
다.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라. 평화교육의 실천 방법으로 협동 학습 구조를 적용하였다. 

나) 교원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의 교사 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통일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관련 상란이 있을 때마다 계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원단체에서 계기교육자료를 만들어 인터넷에 탑재
   하면 일선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이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2006년
   에는 다음과 같이 6‧15 6주년 기념 ‘남북공동수업’이 있었다. 

6‧15 6주년 기념 ‘남북공동수업’

주최: 6‧15민족공동위원회 남측교육본부(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1. 통일을 위한 경제 협력과 사회‧문화 교류 활성화에 합의한 6‧15남북공동선언이 
  어느덧 6돌을 맞이합니다. 이에 전교조와 교총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역사적 의

  미를 되새기고, 통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교육자 실천행동으로 ‘6‧15 남북공동
  수업’을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2. 그동안 남북교육자들은, 2003년 7월 분단이후 최초로 남북교육자 상봉행사를 진행

  한 이후, 2005년까지 교류를 확대하여 왔습니다. 지난 2005년 6월에도 남북공동교
  육주간을 선포하고 남측교사 약 2만여 명이 참가하여 100만여 학생들과 함께 공동
  수업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남북공동수업 역시 꾸준한 남북 교류협력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6월 12일～17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4. 특히 이번 공동수업은 남과 북의 교육자들이 남북공동수업의 의미와 실천에 공감

  하고, 동영상 자료 취재를 위한 남북 실무협의 개최 등 수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5. 공동수업 자료 등을 활용하여, 남과 북의 교육자는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남북공동수

  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남측 교육본부는 6‧15공동수업자료집과 동영상, 그리고 통
  일사탕(혹은 통일호박엿), 단일기(통일에 대한 열망을 기록)를 준비하여 수업 진행
  을 계획하는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자료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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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단체 차원의 학교평화교육-‘서대문 청소년 수련관’의 <평화로운 학교 만
   들기>: 평화에 대해 공감하기,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 즐거운 학교문화 만들

   기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서대문지역 학교연계 프로젝트이다. 주로 학교 CA시간 
   등을 활용하여 활동이 이루어진다.

나) 전국적 규모를 가진 시민단체 차원의 평화교육-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를 만드
   는 여성회에서는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

1.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군사적 충돌을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일한다.
2. 전쟁위기와 군사적 갈등을 끊임없이 조성하고 이산가족의 고통을 지속시키는 남북 
  분단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통일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한다.

3. 분단으로 조성된 적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군사주의 문화를 평화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해 일한다.
4. 여성들을 평화의 힘으로 세우고 통일, 외교, 국방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

  며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일한다.
5.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유리한 동북아질서와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세계평  
  화에 기여하기 위해 일한다.

  특히 ‘갈등해결센터’를 개설하여 우리 생활의 필연적인 갈등을 당연하게 이해하고, 
  폭력적이고 경쟁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당사자들 간 주체가 되는 평화적 해결의 방법
  을 모색하고, 교육하고, 적용함으로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활동을 하고 있다. 

(3) 국내정치수준의 행위자 2: 시민단체

학교평화교육과 관련된 행위자들 중 국내정치 수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행위자로 평화교육운동을 하고 있는 각종 시민단체들을 들 수 있다. 

학교평화교육과 관련된 시민단체들 또한 크게 다음과 같이 두 집단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면서 학교평화교육과 관련한 정책의 의제설

정 단계부터 집행 및 평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단체들이다. 이들 

NGO들은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이들의 참여를 유

도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학교평화교육과 관련한 입법, 프로그램과 정책 

집행 등에 필요한 정보 발굴, 출판 및 보급 활동을 하며, 학교평화교육의 

확대실시 및 발전과 관련한 압력을 행사한다.

둘째, 구체적으로 학교현장에 참여하여 학교평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또한 학교평화교육 행위자에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시민단체들은 자체적으로 학교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교과 활

동 혹은 교과외 활동을 통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인적자원까지 갖춘 적극적

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위자이다. 이들의 활동 사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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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학교 내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하고 있다. 

○ 이대부중 CA 반 운영
   - 일  시: 2003년 3월～12월
   - 장  소: 이대부중

   - 참가자: 이대부중 2, 3학년 학생 30명
   - 내  용: 평화와 인권 관련 체험 학습 및 평화 인권 주제의 영상물 제작
○ 관악고 창의재량 수업 “갈등해결과 평화, 인권”

   - 일  시: 2003년 3월～12월
   - 장  소: 관악고등학교 
   - 참가자: 관악고등학교 1학년 학생

   - 내   용: 마음 열기/갈등예방과 해결의 기초, 갈등 개념 이해하기, 자신의 갈등대응 
            유형 이해하기, 갈등의 심화요인/합리적 의사소통의 부재 극복, 갈등원인 
            분석과 갈등해결, 차이와 차별, 편견과 고정관념 이해, 평가와 기대

○ 관악고 인권정보반 운영
   - 일  시: 2003년 3월～12월
   - 장  소: 관악고등학교

   - 참가자: 인권모둠반 학생
   - 내  용: 평화, 인권 감수성 향상

다) 지역적 규모를 가진 시민단체 차원의 학교평화교육 - ‘학교평화만들기’: 과천지역
   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

1．평화감수성 교육 
   대    상: 과천 관내 1개 초등학교 5학년 6개반 
   교육내용: 갈등과 평화, 의사소통기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차이와 차별, 학교폭

            력 등의 4가지 주제로 한 학급당 8시간 동안 강사 6-8명이 모둠별 진행 
2．학교폭력 예방교육 
   대    상: 과천 관내 중학교 

   교육내용: 학교 내의 폭력에 대한 정의, 유형 구분하기, 사례를 통한 역할극하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안 찾기, 캠페인 
3．인권교육 및 인권지킴이 캠페인 

   대    상: 과천 관내 중학생 30명 
   교육내용: 자신에게 보장된 인권의 내용과 책임에 대해 이해, 학교 내 인권침해 사
            례, 서로 간의 다양성을 이해, 차이와 차별 등 4시간씩 5회 동안 매 회 

            주제를 가지고 20시간을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캠페인 활동
            을 벌임 

(4) 국내정치수준의 행위자 3: 언론

학교평화교육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언론 또한 나름의 행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 및 일반 국민

의 관심과 여론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언론의 역할 또한 커지고 있다. 물론 

언론 스스로가 학교평화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대안을 제시하거나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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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의 교육적 실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단순히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다른 행위자들과의 연대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

하며 학교평화교육정책에 대해 의제설정과 대안형성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편,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등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접 통일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공교육기관을 통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일종

의 사회교육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논의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평화교육 행위자

가. 통일부 통일교육심의위원회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교육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최고 결정기구이

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법적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데(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3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

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고, 위원장은 통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중에서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는데, 그 

중 7인은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정부측 위원은 대통령령(동

법 시행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소속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이에 해당하는 

차관급공무원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통일부차관, 법무부차관, 국방부

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문화관광부차관, 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기획

예산처차관이 정해져 있다. 동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공무원 위원과 민간인 

위원 중에서 각 1인이 호선된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통일교육정책상 주요 사안에는 통

일교육기본계획과 통일교육지침(일반용과 학교용)을 수립하는 과제와 지

역통일교육센터의 신청을 지정하는 기능이 속한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결정이 관계기관 대표들과 민간 대표들의 협의를 

통해 내려진다는 점에서 정부기관 내의 수평적 협력관계와 정부와 민간 간

의 협력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점은 분명하나 이러한 유형의 협력관계를 통

일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로 규정하기에는 적지 않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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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일교육원

전문적 통일교육기관으로서 직접적인 통일교육의 실시와 학교통일교육 

및 사회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지원을 통해 정부의 통일교육정책을 집행하

는 기관이다. 구체적으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는 통일교육기본

계획과 통일교육지침을 직접적으로 실행함과 아울러 여타 통일교육 수행기

관 및 단체가 그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통일교육원은 초청교육, 출장교육, 순회교육, 사이버교육, 통일문화페스

티벌 등을 통해 통일교육을 직접적으로 실시한다. 그 중 온라인교육을 포함

한 초청교육의 내역은 아래의 <표 Ⅲ-1>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통

일교육원은 공적 및 사적 차원의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통일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능과 남북교류협력을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표 Ⅲ-1 > 통일교육원의 2005년도 교육영역별 교육인원 수와 비율

(자료: 통일부, ｢2006 통일백서｣)

교육영역 교육인원 수 비율(%)

사회통일교육 전문인력 1,187 4.5

학교통일교육 전문인력 1,679 6.4

원격(온라인) 통일교육 956 3.6

남북교류협력 관련 대상자 20,401 77.2

공직자 1,087 4.1

사회 각계인사 1,110 4.2

합계 26,420 100.0

통일교육원의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유관 통일교육기관 및 단체들을 

지도‧지원하는 협력관계를 유지‧관리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원의 여러 협력

관계에서 통일교육협의회와 지역통일교육센터에 대한 지도‧지원이 특별히 

중요한데, 본 장에서는 후에 별도로 지역통일교육센터와의 관계를 중심으

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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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통령의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건의 기

능을 수행하는 헌법기관이다. 자문‧건의 기능 이외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는 통일에 관한 범국민적 합의를 조성하고 범국민적 통일역량을 결집하

는 중심체 역할과 민주적 평화통일 의식을 국민 속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정책에 관한 자문 기능과 

함께 통일교육 기능을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민주평통이 통일

교육정책의 수립에 참여하는 통로는 부재한 실정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은 현재 국내 자문위원 14,798명과 해외 

자문위원 1,615명으로 총 16,4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자문위원은 시

군구별로 지역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도별로는 지역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수행하는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교육은 시군구 

지역협의회에서 운영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다. 공무원교육원 

(1) 공무원교육원의 통일‧평화교육 개요

공무원교육원에서의 통일‧평화교육은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

로 그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통일‧평화와 관련한 

독자적인 교육과정은 부재하고, 단지 한 교육과정 내의 한 교과목으로만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기존에 있던 정신‧소양교

육이 폐지된 실정이어서 통일‧평화와 관련한 교육은 정신‧소양교육으로도 

제공되지 않는다.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설치되어 있는 시도 중에서 통일‧평화와 관련한 교

육은 대부분 전통적인 정신‧소양교육의 일부 교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정신‧소양교육의 교과목은 매우 다양하여서 통일교육, 부패방지교육, 

각종 윤리교육, 체육활동, 여가활동, 행복한 가정 만들기, 선배공무원과의 

대화 등을 망라하고 있고, 제공되는 정신‧소양교육 모두가 통일교육을 포함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중에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만 통일‧평화와 관련한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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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인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어서 공무원 통일‧평화교육이 

수도권에만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평화와 관련한 공무원

교육의 수요가 수도권에서만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래의 사례조

사에서 서술하듯이, 서울시의 경우 <북한이해과정>이라는 독자적인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인천시의 경우에는 <미래의 도시 및 2020 미래의 

한국>이라는 교육과정 이름 하에 통일 관련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서

울시와 인천시의 경우와는 달리 경기도의 경우 직무교육이 아니라 정신‧소

양교육의 일부 교과목으로 통일‧평화와 관련한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세 지방공무원교육원의 통일‧평화와 관련한 교육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

통적인 특징은 해당 교육이 사실상 통일교육, 그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와 통일정책에 중심이 놓여져 있다는 점이다. 평화교육으로 특화된 형태의 

공무원교육은 발견되지 않는다. 아울러 공무원 통일교육은 그 교육훈련체

계의 특성상 거버넌스 형태로 실시되지 못하는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2) 중앙공무원교육원의 통일‧평화교육 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통일‧평화와 관련한 교육은 기본교육 분야 내에 

개설된 고위정책과정에서만 제공되고 있다. 고위정책과정은 중앙행정기관 

국장(급) 공무원 및 공기업 임원급(또는 1급) 등을 대상으로 “국정기조 및 

정책방향의 심층적 이해와 전략적 관리능력 배양”,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

는 혁신추진 능력 배양”, “가치창조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고위공직자의 

핵심역량 강화” 등의 교육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연간 1회로 제공되는 본 

교육과정은 64명의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44주간 실시된다.

고위정책과정의 교과목은 국가 핵심리더로서의 역량 함양(6개 교과목), 

글로벌 경쟁시대의 국가전략(3개 교과목), 균형발전과 화해협력(5개 교과

목) 등 세 주제 분야로 편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통일‧평화와 관련한 교과

목은 ‘국가안보 및 남북교류‧통일정책 이해’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 주제 분

야에 개설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교육원의 통일‧평화교육 사례

서울시는 직무전문교육 분야에 <북한이해과정>이라는 독자적인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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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한이해과정>은 새터민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6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남북한 실상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건전

한 안보관을 확립”하고 “새터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과 연계한 지자체

의 지원방안을 강구”하는데 교육목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은 

새터민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의 북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해과정>은 2회(2006.6.19-6.23/2006.9.25-9.29)에 걸쳐 각 기마다 

80명의 교육인원을 대상으로 5일 동안 실시된다. 전체 교육과정은 35시간으

로 편성되어 있는데, 행정시간(3H)을 제외한 전 시간이 직무교육으로 사용

된다. 직무교육 교과목은 총 6개인데, ‘북한실상과 변화전망’(2H), ‘새터민 

실태 및 지원방안’(2H), ‘민족 공동체 형성과 남북한 사회통합의 과제’(2H), 

‘새터민과의 대화’(3H), ‘금강산 견학관련 안내’(2H), ‘금강산 현지견

학’(21H)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교과목 편성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

이해과정>은 강의, 대화, 현지견학 등의 교육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4)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의 통일‧평화교육 사례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의 경우 기본-신규, 전문-일반, 전문-사이

버, 장기-중견간부, 장기-어학, 특별-일반, 기타-일반 등 총 7개의 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에서 통일교육은 전문-일반 교육과정에 개설된 <미

래의 도시 및 2020 미래의 한국>이라는 과정에서 제공된다. 

<미래의 도시 및 2020 미래의 한국>은 “2020년경 대한민국의 지구촌상 

위치를 투영하며 미래지향적 가치관 형성과 능력배양”과 함께 “미래도시 

경영 및 통일 한반도 정책의 발전적 발굴”을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6급이하 

담당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과정이다. 교육은 제1기(2006.12.4)

와 제2기(2006.12.5)로 나눠서 1일 교육과정으로 실시되고, 각 기마다 40명

의 교육인원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편성은 총 8시간으로 구성되고 소양분

야, 직무분야, 행정기타 분야로 구성되는데, 소양분야의 ‘경제특구와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인천’이라는 교과목이 1시간, 직무분야의 ‘2020 유망한 직

업’이라는 교과목이 2시간, 동 분야의 ‘통일 한반도 그날을 위하여’라는 교과

목이 4시간, 그리고 행정기타 분야의 ‘등록 및 교육안내’와 ‘설문 및 수료식’

이 1시간으로 편성된다. 교육방식은 행정기타 분야를 제외한 교과목이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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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의 <미래의 도시 및 

2020 미래의 한국> 과정은 직무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

고 있으나 통일교육만으로 구성되는 과정은 아니다.    

(5)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의 통일‧평화교육 사례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의 통일교육은 직무전문 교육과정에서 병

행되는 정신‧소양교육의 일부 교과목으로 제공되고 있다. 직무전문 과정은 

총 6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사회복지 과정, 건축실무과정, NGO협력

과정의 정신‧소양교육 내에서만 통일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사회복지과정의 경우 6-8급 사회복지업무담당자 90명을 대상으로 1회로 

제공되는데, 정신‧소양교육 분야의 국‧도정주요시책(2H), 선진외국의 복지

시책(3H), 양성평등의식(2H), 체육(2H), 토론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2H)

과 함께 ‘북한체제의 전망’(3H)이라는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건축실무과정에서도 통일 관련 교육은 정신‧소양교육 분야의 바람직한 

공무원의 자세(2H), 우리음악의 이해(2H)와 함께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경

기도의 역할’(2H)이라는 교과목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본 과정은 도 및 시‧

군의 건축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연 1회로 1주 동안 실시된다.

도 및 시‧군의 NGO업무 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연 1회로 1주 동안 실시

되는 NGO협력과정에서도 통일 관련 교육은 정신‧소양교육 분야의 봉급생

활자의 자산관리 및 시뮬레이션 실습(7H)과 함께 ‘북한핵문제와 국가안

보’(3H)라는 교과목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6)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의 통일‧평화교육 사례

1987년 중앙민방위학교로 개교했고, 2004년 소방방재청 소속 민방위교육

관으로 개편되었던 본 교육기구는 2006년 3월 현재의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으로 다시 개편되었다. 이로써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방재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과 방

재에 관한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겸비하게 되었다. 국립방재교육연구원

의 구체적인 주요기능은 네 가지로 제시되는데, 첫째로 “민방위‧재난 및 안

전관리 분야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 등의 교육훈련”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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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고, 둘째로 “민방위‧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개

발”의 담당, 셋째로 “재난의 예방‧복구 및 응급대책 등에 관한 방재정책의 

연구와 방재기술의 개발‧보급”에 주력하며, 넷째로 “재난의 경감을 위한 국

제교류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은 국가안보분야, 인적재난분야, 자연재난분야

에 따른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바, 국가안보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확

산되고 있는 각종 테러 대비 능력을 확립”하는 것과 “변화하는 대북환경에 

부응하는 종합적 안보태세를 보완”하는 것을 구체적인 교육목표로 설정하

고 있다.

그와 같은 주요기능과 국가안보분야 교육목표에 따라 국립방재교육연구

원은 안보교육을 중심으로 통일‧평화와 관련한 교육을 소관 교육업무로 수

행할 수 있다. 더욱이 본 교육연구원은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을 

교육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본 교육연구원에서 수행

하는 통일‧평화 관련 교육은 현재 매우 미진한 실정에 있다.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의 교육 분야는 23개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는 공무

원교육 분야, 15개 교육과정을 구성되는 민간인교육, 그리고 4개 교육과정

으로 구성되는 생활민방위안전교육으로 분류되어 있다. 전 교육과정에서 

통일‧평화를 주제로 하는 교육과정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다만 공무원교육 

분야와 민간인교육 분야의 전 교육과정에서 ‘통일정책과 안보의식’이라는 

2시간용 교과목이 추가로 개설되어서 제공되고 있다. 본 교과목은 전적으로 

강의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운영된다. 

라.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사업은 주민자치센터, 시민(자치)대

학, 문화원 및 문화예술기관, 도서관, 노인‧ 여성‧ 청소년을 위한 시설, 사회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그것은 공적 기관 내지 시설만

의 교육이 아니라 유관 민간단체 및 시민단체, 기업, 각급 학교 등의 협력사

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최근에는 교육사업의 의사결정 단계에서부터 사업 

평가 및 환류작업에까지 수행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다음에 별도로 서술하겠지만, 특히 평생학습도시의 경우 교육사업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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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관내 각급 기관 및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결집하여 교육수행자의 자

발적 참여와 자율적 프로그램 운영을 촉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에서의 교육사업은 거버넌스 형태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지방적 차원의 교육 거버넌스는 내용적으로 통일‧평화교

육 거버넌스로 이해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여기서도 평화교육의 내용적 

범주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통일교육의 관점에서 포착되

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적 범주상의 문제를 제외하고라도 지자체에서 실

시되는 교육사업은 통일‧평화와 관련한 주제를 독립적으로 선정하여 제공

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에서의 교육사업을 분야별로 분류할 때, 그것은 주로 

정보화 교육, 외국어 교육, 취미 및 여가생활 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교육

(취업 및 창업교육)에 치중되어 있다. 시민(자치)대학에서의 교육은 인문사

회 교육 분야나 시민교육 분야의 주제를 취급하고 있으나 여기서도의 교육 

역시 통일‧평화교육이나 민주시민교육으로 제공되지 않고 주로 단순한 일

반교양교육의 수준에서 생활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4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교육은 형식상 거버넌스로 파악할 수는 있어

도 내용상 통일‧평화교육 거버넌스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지자체에

서의 교육 거버넌스는 향후 여기에 통일‧평화교육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다. 

3. NGO(비정부기구) 차원의 행위자

가. 행위자로서 NGO의 개념

21세기는 NGO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NGO가 생겨나서 시민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시민사회의 

복잡한 요구와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행위자를 지칭하는 

용어에는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즉 비정부기구이외에도 민

4_한 예로 2001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의 유성주민자치대
학의 2006년도 프로그램에서는 7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유성구 주민을 대상으
로 무료로 강의를 제공하는데, ‘‘가치있는 삶’,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유머’, ‘우리아
이 글로벌 인재로 키우기’, ‘이미지를 경영하라’, ‘북한의 경제난과 평화통일의 전망’, 
‘건강십계명’, ‘행복한 가정’이라는 주제들이 유명인사들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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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체, 비영리기구(NPO, nonprofit organization), 시민사회기구(CSO, 

civil society organization), 지역조직(CBO,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민중조직(PO, people’ organization), 제3섹터, 독립 섹터(independent sector), 

자발적 섹터(voluntary sector) 등 다양하다. 각 용어는 개념정의에 있어서 

강조점이 다르다. 예를 들어, NGO는 비정부 · 비국가 조직체임을 강조하는 

반면, NPO에서는 비영리성이 강조된다. 민간단체라는 용어는 공공단체에 

대한 상대적 개념임을, 또는 관변단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민

사회기구는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임을, 지역조직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임을, 민중조직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강조하거나 진보적 사

회개혁을 강조하고 있다.5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근래 가장 일반화된 용어

가 NGO로서, 시민사회행위자를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NGO로 규정

된다.6 첫째,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인데, NGO는 가치를 공유한 시민들이 

자신들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회원들에 의해 

구성된 단체이다. 둘째, 시민사회의 다른 이익집단과는 달리 누구나 회원으

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에 배타성이 없어야 한다. 셋째, 주

로 회원이나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넷

째, 공익추구를 목표로 한다. 현실적으로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견

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NGO는 사회구성원 불특정 다수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지향한다. 여기에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 협력과 

연대의 규범 습득 등도 공익에 포함된다.

나. 평화교육 행위자로서 NGO의 유형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통일운동’이라는 독특한 유형의 

반전·평화운동이 나타나고 있다.7 ‘통일운동’과 ‘평화운동’간의 차이점이 강

5_김동춘·조효제·이대훈, 시민단체 활동여건 개선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 성공회대학교, 2004), pp. 15-16 참조. 다양한 
시민사회 행위자의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는 박상필, NGO  (서울: 아르케, 2005), 
pp. 58-76 참조.

6_위의 책, pp. 51-52.
7_전봉근 외, 동북아 NGO 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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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되기도 하지만, 통일운동이든 평화운동이든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에서는 공통점이 있다.8 따라서 평화교육을 다루는 데에 굳이 평화운동 진

영의 NGO인가 통일운동 진영에 속하는 NGO인가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그보다는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행위자로서의 NGO 유형을 국내적 

수준에서의 행위자인가, 남북관계 혹은 국제적 수준에서의 행위자인가로 구

분하는 것이 거버넌스 차원에서 유의미할 것이다. 또한, NGO에서의 평화교

육의 교육은 가르침이라는 좁은 의미를 벗어나 평화캠페인, 집회 참여, 평화

홍보물 발간 등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1) 국내 수준에서의 행위자

국내 수준의 행위자는 국제기구나 국제 NGO와 연계 내지는 소속된 지역

단체가 아니라 국내를 무대로 독립적인 활동을 하는 NGO들을 의미한다. 물

론 이들은 국제적인 유대를 가지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이 

설정한 단체 목적과 가치에 따라 평화교육에 관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입안·

결정·집행한다. 평화 및 통일 관련 NGO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국내 수준

에서의 행위자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다른 NGO와 사안에 

따라 연대를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유형과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의 가치관과 목적을 지닌 NGO들의 연대체 유형이 있다. 

다수의 NGO들이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데, 이 유형은 다시금 전국 내지

는 일부 지역에 지부 등 조직망을 가지고 활동하는 NGO와 그렇지 않은 

NGO로 나뉜다. 예를 들면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평

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네트워크’, ‘민족화합운동연합’ 등은 후자에 속하

며,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과 ‘우리겨례하나되기운동본

부’가 전자에 속한다.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9는 1999년부터 시작된 베트남전 진실규명활

8_“통일운동 진영은 평화운동이 통일운동에 속한다는 입장인데 비해, 평화운동 진영
은 반대로 통일운동이 평화운동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발전
되어온 두 운동은 최근 ‘따로 또 같이’ 활동을 통해 독자적인 분야 운동도 병행하고 
있다.” 위의 책.

9_주소: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99-1, 평화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전화: 02-735-581
1～2, 팩스: 02-735-5810, 홈페이지: http://www.peacemuseum.or.kr/, E-Mail: 
webmaster@peacemuse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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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서 출발한 평화박물관건립운동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한국군이 베트남

전 당시 민간인들에게 가했던 범죄행위의 진실을 규명하고, 우리의 사죄와 

베트남인들과의 화해를 추구했던 이 시민운동 과정에서 베트남에 한‧베평

화역사기념관을 세우는 계획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베트남 답사를 포함해 

많은 검토를 거친 결과, 평화박물관이 진정으로 필요한 곳은 전쟁과 학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채 군사주의가 횡행하는 한국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평화박물관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박물관운동은 우선 사이버상의 평화

박물관으로 시작해서 시민모금을 통하여 전쟁의 아픔을 담고 있는 상징적

인 장소에 제1호 평화박물관부터 건축에 들어가고자 한다. 즉, ‘생활 속의 

네트워크형 평화 공간’ 운동으로, 우리 사회에 생활현장 곳곳에 전쟁과 평화

를 기억하는 공간을 확산시키려는 취지로 전개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평화

박물관운동의 목적은 베트남전이나 이라크전쟁처럼 우리와 직·간접으로 연

관된 전쟁의 참화를 겪은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공간을 만듦으로써 전

쟁의 기억을 평화의식 형성과 연결시켜 생명과 인권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반성 및 평화에 깊게 관련되거나 

헌신한 개인과 단체의 평화자료실 및 사회교육, 시민교육, 평화교육, 인권교

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센터 역할을 하려는 것에 있다. 

평화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보면, 월례 평화강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동북아시아 비핵지대와 평화를 위한 한일 국제회의> (2005. 10. 26), <이

라크침공 2주년에 즈음한 토론회> (2005. 3. 16), <베트남전 종전 30돌, 한국

군 참전 40돌 기념강연회: 또 하나의 전쟁> (2005. 4. 23), <베트남전 종전 

30돌 수기공모>,  <원폭투하 60년 반핵평화만화 ‘맨발의 겐’ 독후감대회>

등 학술회의 및 수기공모와 독후감대회 등을 통해 평화교육에 힘쓰고 있다. 

차후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탐방, 평화행사, 평화교육자-분쟁조정

가 연수-훈련 프로그램, 평화 영화제, 주민 평화교육, 이동식 평화전시회, 

문예발표, 아동을 위한 평화게임, 평화테마 연주회, 지역사회 외국인과의 이

해-교류, “생활 속의 평화박물관” 만들기 실습지도 등 매우 다양한 방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평화인권연대10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활동가모임

10_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90-10 아랫집 2층, 전화: 02-393-9085, 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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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류의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세계화와 군사주의에 저항하고, 차이

와 연대를 기본원리로 하는 평화문화를 창출하려는 목적에서 1998년 5월 

창립되었다. 평화인권연대의 활동과 관련한 모든 것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곳은 ‘상임활동가회의’로서, ‘상임활동가회의’가 평화인권연대를 대외적으

로 대표한다. 평화교육과 관련해서 평화워크샵과 집회, 토론회 및 초청강연

회, 평화캠프, 국제평화운동에의 참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동

티모르의 평화를 기원하는 집회, 나토의 코소보 공습에 반대하는 평화집회 

등을 개최했으며, 현재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와의 

연대활동 속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에 힘쓰고 있다. 군축·군수무

역·군대체복무 등에 관해 꾸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일종의 실습을 

통한 평화교육으로 다른 NGO와 공동으로 한반도 분쟁지역 체험여행 등도 

실시하고 있다. 2002년부터는 월간지《평화연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1999년 아태지역 평화를 위한 미군기지반대 국제전략회의 참가를 필두로, 

핵철폐를 위한 유럽행진(헤이그→브뤼셀), 헤이그국제평화회의 및 반전인

터내셔널 국제회의 참가 등 국제적 연대활동도 벌이고 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11는 1991년 남북한 여성과 일본여성들의 모임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토론회의 한국실행위원회가 1996년 발전적 

해체되면서 여성의 힘을 모아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실현하고,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여성평화운동단체로서 결성되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군사적 충돌을 막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여성의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

들의 지혜와 평화적 감수성과 힘을 결집하고자 한다. 또한, 분단으로 조성된 

적대적이고 가부장적인 군사주의 문화를 여성의 경험과 관점을 토대로 평

화문화로 전환시키고, 통일, 외교, 국방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시키며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는 4개 센

터(한반도평화센터, 일상평화센터, 갈등해결센터, 회원참여센터)과 2개 위

원회(정책위원회, 국제위원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일상평화센터에는 평화

02-363-9085, 홈페이지: http://peace.jinbo.net, E-Mail: peace@jinbo.net
11_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84번지 여성평화의 집 4층, 전화: 02-2275-4860, 

2264-8649, 팩스: 02-2275-4861, 홈페이지 http://www.peacewomen.or.kr, 이메일 
wmp@peacewome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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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팀이, 갈등해결센터에는 청소년교육팀이, 회원참여센터에는 소식지팀

과 회원소모임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부설기관으로서 한국여성평화연구

원이 있다. 

평화통일사업,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연구 및 국내외 연대활동을 통해

서, 통일과 평화실현을 위한 평화통일정책을 제시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 및 연구사업을 보면, 평화, 여성, 통일과 관련된 

다양한 심포지엄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여성평화아카데미, 평화원탁

포럼 등 평화운동 여성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꾸준히 개설하

고 있는 반면, 평화교육방법론 개발을 위한 ‘평화교육의 전망과 과제’(1999) 

또는 ‘21세기 한반도 평화·통일교육 방법론과 프로그램 개발’(2000)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여성과 평화’, ‘남북여성교류와 평화통일’, 

‘군사주의와 여성’, ‘북한여성 어떻게 만날 것인가’등 다양한 주제로 심포지

엄과 여성평화통일포럼이나 평화·통일여성정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또한, 갈등과 관용형성을 위한 워크숍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갈등해결과 중재훈련 매뉴얼 개발을 개발하고 있으

며, 특히 학교 내 갈등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여교사 워크숍이 있다. 통일부

의 용역을 받아서 “국내외 평화교육 사례의 통일교육에의 적용방안”에 대

한 연구도 실시했다. 또한, 통일세상 준비하는 어린이인형극 “땅땅이와 쓩

쓩이”의 전국순회 공연을 실시하기도 했다. 그 외에 연구총서 ‘여성과 평화’ 

및 소식지 ‘평화를 만드는 여성들’을 발간하고 있다. 그밖에 밥나누기 사랑

나누기운동,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 북한여성단체에 

분유 26톤 전송, 평화만들기 바자 개최,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

의 날 문화행사 공동개최, 2000년 세계평화문화의 해 기념 여성평화행진 

‘판문점과 파주금파리 평화기행’, NMD, TMD저지 평화실현 공동대책위 활

동, 평화명상 모임, 전쟁중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 “평화

쪽지 날리기”, 전쟁반대 여성평화시위, 전쟁중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여성평화 침묵시위 주관 등 매우 다양한 평화·통일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5‧24 세계여성평화군축의 날 행사, 국제 여성 평화 심포지움 개최, 군

사주의 반대, 여성네트워크 활동, 국제 캠페인 연대, 국제 분쟁지역 순례 등 

국제연대활동도 활발히 벌이고 있다. 

평화네트워크12는 북한·평화·통일에 대한 담론 형성에서 일반 시민,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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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호흡하고, 장기적인 프로그램과 전망을 갖고 시민적 건강성과 사회

적 적실성을 갖는 시민운동단체를 목적으로 1999년에 결성되었다. 인터넷 

공간을 통해 시민들과 자유롭게 만나고 시민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시민적 건강성과 사회적 적실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의 설립 목적은 일반시

민·학생들이 북한·평화·통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하고 참여할 수 있

는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적 담론’을 형성해 나가려는 데에 있다. 즉, 어떤 

정해진 방향을 제시하기 이전에 그 방향을 시민·학생들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대중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는 시민들

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평화언론모니터회, 평화문제연구회, 번역팀, 후원회 등으로 구

성되어 있다. 

평화네트워크의 평화교육 관련 주요 활동을 보면, 우선 한반도문제에 대

한 국내외 언론 보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의 북한제제 

성격과 한반도문제의 국제적 성격을 감안할 때, 남한과 국제사회의 여론은 

북한문제와 한반도문제 해결 가능성과 그 정도 및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배경적 조건이다. 현재 국내 언론의 보수 편향적 보도 관행, 자국의 

이익에 기초한 미국과 일본 언론의 보도 성향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거의 

없다. 따라서 미국 및 일본 언론을 포괄하여 비평작업을 수행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주 공개하여, 일반시민·학생들도 자유롭

게 언론비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별도의 시민언론비평란을 마

련하고 있다. 또한, 최근 한반도 대결구조의 완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

히 의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군축문제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고 있다. 평화

네트워크에서는 한반도에서 군축의 필요성과 의의를 다루고, 한반도 군축

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일본의 군국주의 움직임, 주한미군문제, 대인지뢰

문제, 군축을 위한 국제적 연대 방안 등을 구체적인 주제로 다루어 나가고자 

한다. 그리고 군축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

이지를 활용해서 여론조사와 주제토론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영문판을 

12_주소: 서울시 종로구 필운동 184-3번지 2층, 전화: 02-733-3509, 홈페이지: 
http://www.peace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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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도 국제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한다. 

그밖에 북한인권세미나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와 군축에 대한 시민 

담론을 구축하기 위해 일반시민·학생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발표할 수 있

는 주제를 가지고 매달 월례포럼과 평화까페를 진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4년에는 ‘6자회담과 미국 대선,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 ‘UN, NPT회의와 

한국의 NPT 대응 전략’, ‘동북아 비핵지대 모델 발표와 토론’, ‘주한미군 이

전과 한국군 파병’, ‘한미동맹재조정과 한반도 군축’,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평화헌법’등 다양한 주제로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평화까페에서는 ‘중동의 

현재와 한국 평화운동이 할 일’, ‘일본은 평화헌법을 포기하는가’ 등의 주제

를 다루었다. 또한 반핵평화교실을 열어 ‘핵무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NPT란 무엇인가’, ‘일본의 피폭경험과 반핵평화운동’, ‘북핵문제의 올바른 

이해’, ‘비핵지대란 무엇인가’, ‘미국의 핵정책을 파헤친다’ 등을 다루었다. 

평화 관련 토론회 활동을 보면, 2000년 1월～4월 사이에 ‘한반도 군축, 

이룰 수 없는 희망인가’ 및 ‘21세기의 주한미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

를 가지고 사이버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1년 1월에는 ‘동북아 비핵지대를 

위한 한일국제대회’를 개최했으며, 2002년에는 “한국의 MD참여,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해 국회공청회를 개최했다. 또한 ‘서해교전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세계 반전평

화 행동의 날 기념 토론회, “NLL, 평화적 관리 방안을 찾아라”라는 주제의 

긴급토론회, ‘한미연합방위체제와 MD,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2005년에는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법과 남북관계’관련 토론회

를 개최했다. 그밖에 출판활동을 보면, “한반도의 선택-부시의 MD가 노리

는 것은?”(2003), “동북아시아 비핵지대”(2005), “북핵: 대파국과 대타협의 

분수령”이라는 제하의 책을 출판했다. 또한, 4월부터 영문 홈페이지를 개편

하고 영문 뉴스레터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민족화합운동연합13은 6·15선언을 지지하고 6‧15선언에 의해 남북정상

이 합의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실현과 북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속한 

답방을 촉구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자주·민주·평일통일·민족 대단결을 

13_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2동 221-7번지 백상빌딩 504호, 전화: 02-3148- 
6150, 팩스: 02-3148-6151, 홈페이지: http://www.hwahap.org, E-Mail: hanjoguk615 
@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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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획기적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평화적이고 자주적인 민족 통일을 지향하고 이를 위해 지역적 이익이나 계

급적 이익보다 민족 전체의 이익을 앞세워야 한다는 인식하에 국민의식개

혁운동을 단체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대량살상무기는 제거되어야 한다는 목적 하에 전 세계 모든 평화애호

세력들과 연대하여 투쟁하고자 한다. 민족화합운동연합의 주요 활동을 보

면, 6‧15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 사업에 중점을 두면서, 한반도

의 평화통일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동포 단체 및 평화를 사랑하

는 다른 나라의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남북, 해외동포, 동서지역의 화해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문화, 예술, 학술 

등 제반 교류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14(이하 평통사)은 한국 최초의 평화운동단체

인 ‘반핵평화운동연합’에 이어 평화운동을 개척하던 ‘새로운 평화 운동 대중

단체’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가 통합하여 1994년 결성되었다. 평

통사의 설립 이념과 목적은 한반도 평화만이 우리의 통일을 가능하게 하며, 

역으로 통일만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이념을 가지고 평화와 통일

과 자주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려는 데에 있다. 평통사는 전국에 지역 조직

(서울, 인천, 경기남부, 안동, 부천, 전북, 대전·충남, 광주·전남)을 결성하여 

대중적이고 전문적인 평화운동단체로 발전하고자 2003년 각 지역에서 활동

해온 청년, 노동, 평화 단체들을 통합하여 전국적인 조직으로 재창립했다. 

각 지역조직은 회원 10인 당 1명의 운영위원을 중앙의 운영위원회 총회위원

으로 배정하며, 지역상임대표와 공동대표 1인이 중앙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이 된다. 따라서 평통사는 지역에 따른 분권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중앙운영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매개로 지역간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지식과 정보, 

자원이 효율적으로 교류될 수 있는 구조가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평통사의 평화교육관련 주요 활동을 보면, 평통사는 젊은이를 비롯한 일

반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여 평화와 통일 및 자주를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평화사랑방’과 같은 감성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무기 장난감

14_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18-4 성우빌딩 3층, 전화: 02-711-7292, 팩스: 
02-712-8445, 홈페이지: http://www.spark946.org, E-Mail: spark946@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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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화의 선물로 바꾸어 주기’와 같은 행사를 통해 어린이와 젊은이의 마음

에 평화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는데, 이는 좋은 평화교육이라고 생각

된다. 평화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매년 평화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평화 및 전쟁, 군축과 관련된 토론회와 강연회, 공청회 등을 현안에 따라 

개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반도 통일정세와 평화체제 구축방향’(1997), 

‘남북화해와 평화군축 실현’(1998), ‘민족자주적 입장에서 본 평화군

축’(1999), ‘미국산 무기도입 저지와 한반도 평화·통일’(2001) 등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2001년 2월부터 국방부를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매월 평화군축 월례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토론회와 행사는 

다른 시민단체와의 공동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다른 단

체들과의 네트워크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평통사는 

부설연구기관으로 평화·통일연구소를 두고 있는데, 연구소에서는 평통사의 

실천활동을 이론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통일·한반도군축체제에 대한 전

문적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며, 국제 평화전문단체와의 교류 및 연구 성과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15는 남북교류협력을 전개함으로써 한반도의 

참된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우리겨레하나되기

운동본부의 조직을 보면, 인천, 울산, 부산, 광주 등에 지역본부와 지부를 

두고 있으며, 특별기구로서 정책자문위원회와 법률자문위원회가 있다. 평

화교육과 관련된 주요 활동을 보면, 민족의 화해협력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생산, 의제 개발, 여론형성 등을 위한 포럼 구성 및 남북교류협력활성화

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연구조사 사업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단위의 평화통일과 민족동질성을 높이는 교

육홍보사업 및 교육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동시에 분단의 아픔을 

체험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진행되고 있는 경의선, 경원선, 개성공단 등 화해

협력 상징의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양질의 가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 겨레 하나 DMZ 가이드 양성프로그램 및 DMZ 통일기행을 진행하고 

있다. 

15_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한성빌딩 3층, 전화: 02-703-6150, 팩스: 
02-701-8150, 홈페이지: http://www.krhana.org, E-Mail: krhana@krha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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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유형인 NGO들간 연대체에는 ‘통일교육협의회’, ‘한국평화여성네

트워크’, ‘통일연대’ 등이 있다. 통일교육협의회16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단

체들 간의 협의·조정, 기타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통해 보다 광범위하고 효

율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특히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통일교육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통일교육협

의회는 2005년 5월 기준 한국자유총연맹, 경실련, 통일협회 등 85개 단체가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간의 협의기구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조직

을 보면, 통일교육협의회는 산하에 5개 분과위원회(여성분과위원회, 지역분

과위원회, 청소년분과위원회, 시민분과위원회, 정책개발분과위원회)와 통

일교육연구소 등을 두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해당 분야에서 평화통일교

육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분과위원회는 통일교육을 통해 여성통일지도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통일학교와 여성통일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분과

위원회는 지역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방 도시별로 통일강연, 지역통일

교육단체 간담회를 실시한다. 청소년분과위원회는 청소년 통일교육담당자 

심화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분과위원회는 사회통일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대책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성향이 다른 단체들이 합동으로 

통일교육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남남대화 활성화 등 교육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통일교육 활성화 및 화해와 평화정착을 위한 시민토

론회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 한편, 통일교육협의회 회원단체들의 통일

교육 사례들을 살펴보면, 통일교육이 전적으로 통일이해와 북한알기에 집

중되어 있으며, 유일하게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가 주최한 통일교육 프로그

램만이 갈등해결과 평화라는 주제의 평화교육을 제공하고 있다.17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18는 주로 미군기지의 주둔으로 고통 받고 있는 동

아시아와 미국의 여성활동가들이 모여 각 국가별/지역별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연대의 관점에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군사주의, 여성과 아동의 안

16_주소: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418-4 재우빌딩 2층, 전화: 02-392-1784, 팩스: 
02-392-1786, 홈페이지: http://www.tongiledu.org, E-Mail: tongiledu@tongiledu.org

17_박광기 외,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158- 
161.

18_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116, 전화: 031-841-2609, 팩스: 031-841-2608, 홈
페이지: http://safe.jinbo.net, E-Mail: safe@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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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 주제로 한 3차례에 걸쳐 열렸던 회의에서, 특히 지난 2000년 제 3차 

오키나와 회의 이후 이 회의에 참가했던 단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설립 되었

는데, 한국 내에서 평화를 고민하는 여성평화단체, 운동가들이 모인 독자적 

여성평화네트워크이다. 한국여성평화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의제는 가부장

제를 강화하는 군사주의, 군사화, 군사문화의 해체, 군사주의적 폭력으로부

터 여성, 아동, 지역주민의 인권보호, 군사주의로부터 생태계 보전, 미군기

지 반환과 여성/지역주민을 위한 경제개발 추진 등 이다. 조직을 보면 2000

년 미군기지 주둔문제에 관한 오키나와 국제회의에 참여했던 6개의 사회단

체(두레방,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

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인권연대, 한국교회여성연합회)와 개인으로 구성되

어 있다. 두레방은 기지촌여성을 돕는 프로그램 센터이며,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는 성매매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연합체, 주한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폐해를 

조사하여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간의 제도

를 개선하여 진정한 인권과 평화, 민족자주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

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다양한 교파의 교회여성들이 사회적 선교활동과 

교회갱신운동 그리고 국제적 연대활동을 하는 연합체이다. 한국여성평화네

트워크의 활동 영역은 주로 기지촌 여성과 국제아동의 인권 보호 및 여성경

제력 향상을 위한 활동, 미군기지로 인해 파괴되는 생태계 보전 운동, 군비

축소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비 확충 활동,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미국 여성 네트워크 국제회의 개최 및 참여 등이며, 이를 위해 국

내·외 연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통일연대19는 2001년에 만들어진 연대체(47개 단체)로서 1990년대 통일

운동을 이끌어 온 범민련(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 이적단체로 탄압받는 상

황에서 6·15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대중사업을 위해 구성되었다. 통일연대의 

목적은 민족주의 이념에 입각하여 민족주의의 핵심인 민족자주의식과 민족

대단결의식을 고취하는 정치선전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려는 데에 있다. 

조직을 보면, 명예대표, 상임대표, 공동대표를 두고 있으며, 상임집행위원장

19_주소: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11번지 3, 4층, 전화: 02-755-6822, 팩스: 02-755- 
6823, 홈페이지: http://www.615tongil.org, E-Mail: 615tongi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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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집행위원 및 4개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4개 특별위원회에는 조직강

화특별위원회, 재정특별위원회, 국가보안법철폐특별위원회, 학술연구특별

위원회 등이 있다. 통일연대의 주요 활동을 보면,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

결을 실현하기 위해 대중적 반미자주화·반전평화 투쟁을 더욱 가속화하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 연대와 연합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6·15 공동선언’

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 등 사회민주화를 촉진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안

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2) 남북관계 수준에서의 행위자

남북관계 수준의 행위자는 남한과 북한 두 지역에 걸쳐 단독으로 혹은 

북한의 정부나 NGO와 연대하여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행위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유형의 NGO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남

북관계 수준의 행위자라고 볼 수 있는 NGO는 거의 모두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단체들로서 이들이 국내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토론회나 강연

회 등을 제공하고 있을지라도, 이는 국내에 국한될 뿐 북한과의 연대를 통해 

남북을 아우르는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3) 국제적 수준에서의 행위자

국제 수준의 행위자는 국제기구나 국제 NGO와 밀접한 연계 내지는 이에 

소속된 회원단체이거나 해외에 지부를 두고 국제적인 조직을 가진 NGO들

을 의미한다. 

첫 번째 유형의 NGO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국제평화단체인 Nonviolent 

Peaceforce(NP) International20의 한국지역모임인 ‘비폭력평화물결’21이다. 

2002년 12월 뉴델리에서 47개국의 130명의 대표와 수백 개 평화단체 및 개

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된 국제NP는 분쟁지역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비

20_주소: Rue Van Elewyck 35, 1050 Bruxelles, Belgium, 홈페이지: http://www. 
nonviolentpeaceforce.org, E-Mail: info@nonviolentpeaceforce.org

21_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35, 기사연 빌딩 5층, 전화: 02-312-1678 
/312-1676, 팩스: 02-312-1676, 홈페이지: http://www.peacewave.net/, E-Mail: 
peacewave@pracewa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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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평화단을 보내 평화감시활동을 하고, 그 지역의 평화활동가들을 보호, 

지원, 협력하며, 전쟁에 의한 파괴와 살육을 미연에 방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비폭력평화물결’은 국제NP의 취지에 동참

하면서, 한반도의 현실이 요구하는 평화사업과 활동들을 전개해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비폭력평화물결’이 추구하는 바는 4가지 정도로 이야기된다. 첫째, 비폭

력의 방법으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지키고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한다. 둘째, 비폭력 평화의 정신으로 국내외 평화세력과 연대하여 

전쟁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폭력에 저항한다. 셋째, 평화와 인권, 우정과 화

해의 바탕 위에서 생명을 살리는 정의로운 사회구조와 제도 변화를 추구한

다. 넷째, 비폭력 평화사상을 연구하고, 비폭력 평화의 신념을 생활화하여, 

비폭력 평화를 위해 일할 평화활동가를 육성한다.

평화교육활동을 보면, 움직이는 평화학교, 평화너른마당, 평화음악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화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상대적으로 많이 실시하

고 있는 편이다. 각 평화교육활동은 교육목적과 주제의 깊이, 교육방법 등에

서 차이를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움직이는 평화학교에서는 열 명에서 열다

섯 명 이내의 사람들이 원을 그리고 둘러앉아 주로 생각의 차이에 귀를 기울

이는 법을 배우는 반면, 평화너른마당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평화로운 생각

과 삶에 관한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강의와 심층대화로 운영된다. 또한 평화감

시활동, 평화행동, 유엔사재조정캠페인, 갈등/분쟁의 비폭력적 해결방법 워

크샵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행위자로서 해외에 지부를 두고 국제적인 조직을 가

진 유형의 NGO로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22이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은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이 외부세계에 알려지고 북한이 긴급지원을 

호소하던 1996년 6월 21일에 한국의 천주교, 기독교, 불교계 등 6대종단과 

주요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국민운동조직으로 창립했다.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의 설립 목적은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간 교류사업을 통해 

남북간의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22_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236-1 덕성빌딩 B-1, 전화: 02-734-7070, 팩스: 
02-734-8770, 홈페이지: http://www.ks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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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 나가는데 기여하려는 데에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조직을 

보면, 8개의 분과위원회와 평화나눔센터, 세계협의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

다. 세계협의회는 7개의 지역본부(미주본부, 러시아본부, 오세아니아본부, 

캐나다본부, 남미본부, 유럽본부, 동남아 본부 준비위)가 있으며, 본부 아래 

지부가 있는 곳도 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주요 활동을 보면, 본 단체는 북한의 인도적 상

황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농업과 보건의료 분야의 개발복구 지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양한 남북간 교류협력사업

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특히 대북지원과 남북교류 활성화, 국내외 지원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정책 활동과 캠페인 활동도 중점적으로 추진

하고 있다. 첫째, 월례정책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포럼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며 발표된 내용은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주제에 대한 관심

도에 따라 보통 20～40명 정도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대표와 일반 회

원, 대북지원 NGO 실무자, 그리고 정부·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

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포럼에서 다뤄지는 주제들은 6자회담과 북미관계, 

북한의 사회경제적 변화 등 다양하며, 강사도 대북지원 NGO 관계자에서 

국내외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둘째, 전문가 토론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평화나눔센터는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개

발지원에 대한 정책 논의의 활성화와 정책 수립 및 북한 개발지원에서의 

NGO역할 및 정책에 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며, 그 결과물을 북

한 개발지원과 NGO  라는 제목의 자료집으로 출간했다. 셋째, 평화나눔센

터는 대북 지원사업의 현황 및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본격적인 북한 개발지

원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와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

련하여 진행하고 있다. 넷째, 2003년부터 동북아청년학생평화포럼을 개최

하고 있다. 본 포럼의 목적은 동북아의 NGO 실무자와 대학인들이 함께 모

여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다. 2005년에는 “갈등의 시대를 넘어 평화공존으로”라는 주제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NGO실무자, 학생, 연구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동북아 역

내 국가들과 북한과의 갈등 해소와 관계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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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정책과정에서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분석

1. 학교교육 차원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분석

가. 학교평화교육의 정책과정과 거버넌스

(1) 제7차 교육과정과 학교평화교육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은 단순히 몇몇 교과의 전유물이 아니

라 학교 교육활동 전 과정을 통해 진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학교현장

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크게 교과수업시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과

교육활동과 교과수업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는 교과외 교육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 교과 교육과 학교평화교육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에서는 평화교육관련 내용들이 

반영되고 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

학년(10학년)까지 10년간의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교과

들이 분화되어 제시되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교육과

정으로 분석대상을 한정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과는 국어과, 도덕과, 사회과(역사과)이다. 이 세 교과

는 교육전문가들로부터 평화교육을 위한 핵심교과목으로 인정받고 있다. 실

제로 1995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통일교육연구위원회가 전국의 교육전문가 

8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세 교과가 통일교육 및 평화

교육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교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각 교과의 평화교육 관련 단원들을 분석하여 평화교

육을 직접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지, 평화교육 관련 내용이 간접적으로 포함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23_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전문가 중 34.2%가 윤리과를, 28.3%가 사회과를, 24.3%가 
역사과를, 그리고 13.2%가 국어과를 통일교육의 중심교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었
다. 반면 이외의 기타 교과가 통일교육의 중심 교과목이라고 하는 응답은 1% 미
만에 그쳤다. 문용린 외, 남북통일 대비 교육 준비에 관한 교육전문가 의견조사 
연구보고서  (1995), p.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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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평화교육 단원

평화교육을 위한 의도에서 단원이 조직된 경우로, 단원의 목표나 
내용이 평화교육과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다.

간접적인 
평화교육 단원

단원의 목표가 직접적으로 평화교육을 지향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원의 내용 중 평화교육과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이다.

1) 도덕과와 평화교육

도덕과 교과과정에서는 직접적으로 평화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들이 다

른 교과에 비해 월등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화교육을 강조하는 

도덕과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간접적으로 평화교육을 다루

는 단원들 또한 8학년 수준에서 국가와 민족 등의 내용과 연결되어 제시되

고 있다. 

가) 직접적인 평화교육 단원

①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매학년의 중단원 수준에서 평화교육 관

련 내용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3학년

도덕

Ⅳ. 국가‧

민족 생활

2. 분단 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1) 남북 분단의 현실과 그 원인

(2) 이산가족의 아픔 등 민족 분단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

(3) 민족의 동질성 인식과 통일의 필요성

(4) 민족 통일을 위해 노력하려는 마음가짐

4학년

도덕

Ⅳ. 국가‧

민족 생활

2.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1) 국가 안보의 의미와 중요성

(2)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가 안보의 여러 
측면과 그에 따라 노력해야 할 점들

(3) 국가 안보와 평화 통일, 국가 발전과의 관계

(4) 일상생활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실천할 수 있
는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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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5학년

도덕

Ⅳ. 국가‧

 민족 생활

2. 평화 

통일의 방법

(1) 평화 통일의 의미와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
어야 하는 까닭

(2) 평화 통일을 이룬 사례와 그 교훈

(3) 평화 통일을 이루는 데 적절한 방법들

(4) 일상생활에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들과 이를 실천하려는 다짐

6학년

도덕

Ⅳ. 국가‧ 

민족 생활

1. 통일 국가의 

미래상과 민족 

통일의 의지

(1) 바람직한 방향으로 통일을 이루었을 때의 조
국의 미래 모습

(2) 우리의 통일 방안의 당위성과 합리성

(3) 통일에 대비하여 국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여
러 가지 일들

(4) 평화 통일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과 
그 실천 방안

② 중학교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에 비해 평화교육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큰 폭

으로 줄어든다. 다음 표에 나타나 있는 8학년(중학교 2학년)의 중단원 한 

곳에서 평화교육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8학년

도덕

Ⅱ. 바람직한 

국가 민족 

생활

4. 남북통일과 

통일실현 의지

(1) 통일의 의의

(2)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3) 통일을 위한 노력

(4)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③ 고등학교

10학년(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평화교육이 도덕과의 핵심주제가 된다. 

다음과 같이 대단원 수준에서 평화교육이 제시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도 

1학기 동안의 학습분량에 해당한다. 평화교육에 대한 가장 체계적인 교육과

정이 제시되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는 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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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10학년

도덕

Ⅱ. 민족통일 
문제와 

통일한국의 
모습

1.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현실

(1) 민족분단의 과정

(2) 민족분단과 남북한 사회문화비교

(3) 민족분단의 극복방향

2. 남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의 과제

(1) 우리의 대내외적 통일환경

(2) 남북한의 통일 정책비교

(3) 통일실현을 위한 우리의 자세

나) 간접적으로 평화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

직접적으로 평화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은 아니지만 8학년(중학교 2학

년) 도덕에서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내용으로 대단원을 구성하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을 평화교육 내용으로 연결지을 수 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소단원명 평화교육 관련 내용

8학년

도덕

바람직한 

국가 민족 

생활

1. 민족의 발전과 

민족문화 창달

(1) 민족과 
민족문화의 

의미

∙민족의 의미

∙민족문화(북한 지역에 형성

  된 문화도 포함)

(3) 민족 문화의 

계승과 발전 

∙남북한 문화적 이질화 원인 

  및 실태

∙남북문화교류 및 문화 공동

  체 형성 노력

2.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발전

(3) 우리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분단의 원인과 과정

3. 올바른 애국 

애족의 자세

(4)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방향

∙국가안보의 의미, 그리고 안

  보위협요인과 그 극복방안

2) 사회과와 평화교육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통일과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나타난다. 도덕과

에 비해서는 적은 분량이지만 직접적으로 평화교육을 목표로 만들어진 단

원들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평화교육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지

만 평화교육 관련 내용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단원들도 곳곳에서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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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가) 직접적으로 평화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

직접적으로 평화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각기 

한차례 정도 중단원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① 초등학교

초등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6학년의 마지막 단원에서 통일문제를 ‘민족

의 미래’와 관련시켜 제시하고 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평화교육 관련 내용

6학년 

사회

Ⅳ. 함께 살아가는 

세계

3. 통일과 민족의 

앞날

∙분단 원인과 남북 대결 과정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

∙통일 조국의 미래상

② 중학교

중학교 3학년(9학년)에서 초등학교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미래와 관련지

어 통일문제가 제시되고 있다. 해당 중단원의 2/3 정도가 통일과 관련한 내

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평화교육 관련 내용

9학년 

사회

Ⅶ. 지구촌사회와 

한국

3. 우리 민족의 

발전과제

∙남북 분단의 배경

∙분단 이후의 남북 관계

∙민족 화합과 협력을 위한 노력

∙국토 통일의 의의

9학년 

국사

Ⅹ. 대한민국의 

발전

3. 민주화운동과 

통일을 위한 

노력

∙우리 정부의 평화 통일 노력

나) 간접적으로 평화교육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단원

사회과는 평화교육을 직접 목표로 하지는 않더라도 시간과 공간과 인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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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학습 요소로 삼고 있는 교과라는 성격상, 교육 내용 속에서 통일과 관련

된 소재를 다루는 경우가 많다. 사회과의 주요 내용들이 한국 사회에 관련된 

것들이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분단이며, 분단이나 통

일과 관련한 사회적, 시사적 쟁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통

일 관련 내용을 교과서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단원들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평화교육 관련 내용

7학년

사회

Ⅳ. 북부지방의 

생활

1. 대륙의 관문
∙북부 지방의 위치 특성

∙국토 통일의 필요성

2. 북부지방의 

중심지 관서지방

∙공산화 이후 북한의 토지 제도와 농업 

  방식의 변화

∙북한의 식량 부족 문제

3. 문호를 

개방하는 

관북지방

∙북한의 개방 정책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 협력

9학년 

사회

Ⅳ. 현대 사회의 

변화와 대응

 2. 한국 사회의 

변동과 발전
∙광복 후 우리나라 사회의 변동 과정

9학년 

국사

Ⅹ. 대한민국의 

발전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8‧15 광복이후의 분단과정 및 분단의 

  고착화과정

10학년 

사회

사회 변동과 미래 

사회

한국의 미래와 

대응 과제

∙정치 발전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한

  국의 과제

3) 국어과와 평화교육

국어과에서는 직접적으로 평화교육을 목표로 하는 단원은 찾아보기 어렵

다. 평화교육과 북한에 대한 내용 자체가 극히 드문 편이다. 실제로 중단원 

이상의 규모에서 평화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룬 것은 다음과 같이 중학교 

3학년 ‘생활국어’의 6단원 ‘남북한 언어 차이’ 뿐이었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평화교육 관련 내용

9학년 

생활

국어

6. 남북한 언어의 

차이
- ∙남북한 언어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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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어과에서는 평화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한 직접적인 단원은 거

의 없지만, 읽기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문학작품들 중 상당수가 분단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간접적으로 평화교육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

다. 즉, 국어과에서는 직접적으로는 통일 관련 내용이 다루어지지는 않지만 

분단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분단과 전

쟁의 아픔을 느끼도록 하며, 더 나아가 통일의 염원을 담은 문학작품을 중심

으로 하여 분단 극복의 정서를 함양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분석 결과 

국어 교과서에서 통일 관련 내용들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단원명 중단원명 평화교육 관련 내용

7학년

국어

6. 문학과 

독자

(1) 흰 종이 수염
∙6‧25 직후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과 극복

  의지

(2) 숨쉬는 영정 ∙이산가족의 아픔을 다룸

10학년 

국어

생각하는 힘 (1) 장마
∙전쟁으로 인한 가족 내 갈등이 극복되는 

  과정을 그린 소설

함께 하는 

언어생활
(1) 역사 앞에서 ∙한국 전쟁의 진행 과정을 기술한 일기  

(나) 교과외 교육과 학교평화교육

평화교육은 학교가 수행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목표의 하나로 설정되어 있

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평화교육을 위해 교과 교육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평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을 통해 단위학교 차원의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 특별활동을 통한 평화교육

특별활동이란 교과와 상호보완적인 관련 속에서 학생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비교과적 활동을 의미한다. 특별활동은 기본적

으로 집단활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집단에 속한 개인의 개성‧자율성‧

창의성도 아울러 고양하려는 교과 이외의 모든 교육적 노력을 포함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의 목표를 사회의 변화와 교육 내‧외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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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 부응하여 전인교육 이념에 바탕을 두고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의 특별활동에는 다음과 같이 클럽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등과 같은 학생들의 계발활동, 행사활동, 계기교육, 수련활동 및 

현장체험학습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특별활동을 평화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

은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 계발활동

학교현장에서는 교과활동 이외에도 평화교육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형태

의 클럽이나 동아리를 만들어 평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연

구반(동아리), 통일정보검색반(동아리) 등을 만들어서 1주일에 1시간, 혹은 

2주일에 2시간, 혹은 1달에 4시간을 배정한 클럽활동시간을 활용하여 평화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계발활동을 통해 평화교육을 하는 경우

는 대체로 학교 내의 평화교육 담당 교사가 해당 클럽을 전담하여 지도하면

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물론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평화교육과 관련된 

클럽과 동아리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학교에 통일이나 북한관련 

클럽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과활동에 비해 대상 학생들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학생들의 직접적인 선택과 참여에 의해 평화교육이 

진행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나) 행사활동

학교현장에서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도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일과 관련하여 ‘민족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글짓기와 포스터’ 등을 

공모하거나 ‘나의 주장 발표대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이러한 학교행

사에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거나 적어도 참여의 기회가 개방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결과물에 대해 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기 

부여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통일과 관련한 많은 행사들

이 단위학교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중앙 행정부처나 교

육청 차원에서 내려오는 ‘공문’에 의해 실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사를 통한 평화교육이 하나의 ‘업무’로서 수동적으로 실시되

는 가운데 그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형식만 남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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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기교육

계기교육이란 교육과정에 없는 내용을 어떤 사건 등을 계기로 별도의 수

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계기교육은 학년 및 교과협의회 등을 통해 교수‧학

습지도안을 작성한 뒤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된다. 통일과 관련한 계기

교육은 보통 호국보훈의 달인 동시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던 6월에 집중적

으로 이루어진다. 

라) 현장 체험학습

현장 체험학습은 어떤 테마를 가지고 교실에서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탐구력, 창의력을 키워 미래 사회에 적응하

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통일과 관련한 현장 체험학습은 

‘청소년 통일수련회’, ‘통일관련 사적지 견학’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진행

될 수 있다.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통일안보 관광단지, 통일전망대, 호국

사적지, 국립묘지 등이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자주 찾고 있는 대표적인 견학

장소이다. 현장 체험학습은 특정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그 현장이 담고 있는 

정서와 의미를 배우고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평화교육의 방법

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장소를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방문하다

보니 학생들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고, 그 때문에 제대로 장소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이다. 학생들이 전시물에 오랫

동안 눈을 맞추지 못하고 그냥 줄을 따라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풍경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2) 재량활동을 통한 평화교육

재량활동은 크게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된다. 교과 

재량활동은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심화‧보충학습과 선택과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혹은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의 재량활동은 주로,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활동에 중점을 둔다.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선택과목이나 심화‧보충학습에 중점을 두고 있다. 물

론 중학교는 창의적 재량활동에 연간 34시간 이상을 배정하며, 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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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창의적 재량활동에는 연간 2단위를 배정한다.

이와 같은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평화교육을 할 수 있다. 창의

적 재량활동은 전교생은 아니지만 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 범위가 

넓고 1년 동안 꾸준히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교사는 지역의 특수성, 

학교‧학생‧학부모의 여건,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단위학교에 적합한 

평화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창의적으로 재량활동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으

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이나 수업자료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창의적 재량활동이 오로지 평화교육만을 위해 배정된 시간은 아

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에는 성교육, 보건교

육, 인권교육, 진로교육, 인성교육, 여가교육 등 기타 다양한 영역들이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이 시간에 평화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2) 학교평화교육의 정책과정

학교평화교육, 특히 7차교육과정이라는 학교평화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과정에서 행위자들의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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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정부
이슈논의,

여론수집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조사, 
개정안 마련, 
전문가 회의, 

공청회

교육과정 공포

교육과정 

운영지침제시, 

자료개발, 

교사연수

결과평가,

내부평가

이익

집단

교육과정 관련 

문제제기

정책제안 및 

자문

공청회 및 

토론회

지지/반대

전문지식 제공

지침개발 참여,

교재개발,

교사양성 및 

연수

전문가 평가,

연구결과 

발표

시민

단체

교육과정 관련 

문제제기,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여론 형성

자문

공청회 및 

토론회

지지/반대

프로그램 개발 

및 학교현장 

교육에 참여

문제제기,

여론형성

언론

교육과정 관련 

문제제기,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여론 형성

여론분석 여론형성 감시자 역할 문제제기

나. 학교평화교육정책의 입안/결정 거버넌스 현황

현재 초‧중‧고 각급학교에서 실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

책결정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실태에 대

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정책결정과정이란 곧 교육과정 개발

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전국 단위의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대규모

의 개정작업이기 때문에 ‘평화교육’ 영역만을 따로 떼어 논의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 총론

을 먼저 살펴보고 각론 중에서는 ‘평화교육’ 영역과 가장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회’ 및 ‘도덕’ 교과교육과정 개발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

보고자 한다. 도덕 및 사회교과는 그 목표와 내용면에서 볼때 평화교육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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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과정 개발과정 개관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크게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된다. 국가 수준 

- (광역)시도교육청 수준 - (시군구)지역교육청 수준 - 단위학교 수준이 

그것이다.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개발되면, 하위 수준의 교육과정은 대체

로 큰 방향과 틀을 거기에 맞추되 지역별, 수준별, 학교급별로 부분적인 자

율성을 발휘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교육부가 교육과정의 기본 틀을 제시하면 시도교육청은 국가 교육과정의 

기본 틀 내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지침’을 개발

한다. 그리고 시군구 지역교육청은 이에 관한 ‘실천 중심의 장학 자료’를 작

성하고 각 단위학교는 상위 세 개의 교육과정 문서를 반영하여 ‘학교교육과

정’ 또는 ‘학교교육계획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 대체로 위계적 관계와 순

서가 분명한 단계를 거쳐 개발되고 있다.

제6차 교육과정과 비교하면,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지역교육청의 교육과정에 대한 역할을 많이 부여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교육청으로 하여금 ‘실천 중심의 장학자료’를 작성하

도록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명시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과정

이 추가됨으로써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과정이 더 관료주의적이고 위계화되

는 결과를 낳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개발과 국가 수준 교육과정 개발 과

정을 도식화한 것을 예로 제시한다.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역시 단위

학교 수준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본적으로 ‘순수

한’ 교육과정 연구와 개발은 국가 수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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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교육과정 개발/운영 절차>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운영 절차>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위원회 조직
교육과정 개정 기본 연구계획 수립

- 개정안 연구개발 위탁 -

↓ ↓

국가 수준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분석

↓

기초 조사 연구

↓ ↓

학교 교육목표 및 구현 방안 설정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설정

↓ ↓

학교 교육과정 시안 작성 총론 시안의 작성

↓ ↓

학교 교육과정 시안 분석‧검토 총론 시안의 검토‧수정

↓ ↓

학교 교육과정 시안 확정 총론 개정안 확정

↓ ↓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이후 각론의 개정

- 교과별, 학교급별 특수성 반영
↓

학생의 교육목표 달성도 조사

이러한 과정을 제7차 교육과정의 개발과정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가) 교육과정 개발 준비작업

제7차 교육과정과 관련된 정책적 논의의 출발점은 문민정부에서 만들어

진 교육개혁위원회이다.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출범한 교육개혁위원회는 

1994년 2월 출범 이후 약 1년 3개월 간의 논의를 거쳐 1995년 5월 31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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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내용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목표(비전): 신교육체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진 ‘열린 교육 사회,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

① 교육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 교육

② 획일적인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③ 규제와 통제 중심 교육 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교육 운영

④ 획일적 균일주의 교육에서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⑤ 흑판과 분필 중심의 전통적 교육에서 교육의 정보화를 통한 21세기형 열린 교육

⑥ 질 낮은 교육에서 평가를 통한 질 높은 교육

교육과정 개선 원칙

① 필수과목 축소 및 선택과목 확대

② 정보화‧세계화 교육 강화

③ 수준별 교육 과정의 편성‧운영

이후 교육개혁위원회 내에 ｢교육과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

고 1995년말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골격을 마련하였다.

1996년 2월 9일에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을 교육개혁 과제의 일

환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 체제에 의한 교육과정 편제 도입 

②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교육과정 도입

③ 능력 중심의 목표 진술과 구체적 내용 제시의 최소화

④ 교육과정 지원 체제의 확립 등에 관한 세부적인 개정 지침 제시

교육개혁 과제로 제시된 신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건전한 인성 발달을 

도모하고, 다양한 능력과 적성을 존중하며,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인 능력을 기르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능동적‧자율적으

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고 하였다. 따라서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의 과정에서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 개정은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근본적이고도 우선적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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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개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교육부가 초‧중등 교육법 제23조에 의거하여 고시하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의도적인 제도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 평가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지원 관리 기능인 교육투자, 예산, 행정, 교원의 양성‧

수급‧연수, 교과서 등의 교육자료, 입시제도, 교육시설‧설비 등에 대한 정책 

수립과 집행의 근거가 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나) 총론 개발

이러한 정책방향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1996년 3월부터 초‧중등학교의 교

육과정 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 체제‧구조개선 기초 연구, 교원‧학

생‧학부모의 개정 요구 조사,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등을 통하여 교육과

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개정 업무를 추진하였다. 교육과정 총론의 

개정 방식과 방향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교육과정 형식상의

 문제점 고려

현행 교육과정 내용상의

 문제점 고려

현행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 고려

↓                       ↓                       ↓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내용

한국 교육의 비전과 교육과정 개선 전략 

교육과정의 쟁점별 대안의 기본 방향   

교육과정에 반영할 대안별 구체적인 내용 

차기 교육과정의 형식 개선 차기 교육과정의 내용 개선 차기 교육과정의 운영 개선

제7차 교육과정 개발의 기본 방향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개

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선위원회에 위탁하고, 전

문가 협의회, 공청회, 현장 검토,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1997년 2월 28일에

는 ‘교육과정 총론의 편제와 시간 배당 기준’ 개선안을 우선적으로 확정, 발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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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제6차 개정기에 비해 학교 현장 및 각계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절

차적인 면에서 진전된 측면이 있었다. 교육과정을 고시한 1997년 12월 이전

까지 약 2년 동안 교육과정 전문가, 대학 교수, 현장 교원, 학부모 등 연인원 

14,332명이 교육과정 개정에 참여하였고, 총론‧각론 개발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등 연 282회의 각종 협의회를 개최하여 의견과 요구를 수용하는 과

정을 가졌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학교급별 및 교과별 소위원회 등 

127개의 교육과정 심의회에 1,786명의 심의위원이 참여하였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형식적‧절차적으로는 국가와 대학, 연구소, 교원, 학

부모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의 통로를 마련해 놓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실질적인 효과가 높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기존에 5～7년 

정도의 주기로 교육과정을 개정해 오던 관행에 따라 교육개혁위원회와 교

육부 등 상위 의사결정 기구의 입장이 결국 많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보면, 제7차 교육과정 총론에는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고 세부내용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지침’에

서 범(汎)교과 교육의 하나로만 제시되어 있다. 범교과 교육으로서의 통일

교육과 평화교육은 이것을 전교과로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물론 

이는 매우 원론적이고 당위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고 그 방향 또한 옳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달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와 같은 모호성과 비중의 

축소24로 인해 오히려 각 교과에서 서로 미루거나 여전히 특정 교과의 영역

으로만 방치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각론 개발

교육부에서는 총론에서 마련한 교육과정 편제를 바탕으로 교과 교육과정

(각론) 개발 지침을 작성, 제시하고, 서울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육

개발원 등 14개 연구기관, 대학, 학회에 교과별 각론 개정시안의 연구개발을 

위탁하였다. 그 과정에서 각종 협의회, 세미나, 공청회, 그리고 시‧도 교육청

24_실제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도덕‧
윤리과의 통일교육 내용 시수가 6차 교육과정 때의 56시간에서 29시간으로 줄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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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학교의 현장 검토, 심의 및 수정‧보완을 거쳐 1997년 12월 30일, 제7차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교육부 고시 제1997-15호로 확정, 고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평화교육을 직접적인 내용요소로 담고 있는 사회과와 도덕과를 

중심으로 각론 개발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 평화교육 관련 교과교육과정 개발과정

(가) 사회과

교육부는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의 개발을 대학에 위탁하였다. 당시 총론 

수준에서 이미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체제에 의한 각 교과는 해당 교과교

육과정 연구실적이 풍부하고 관련 전문가의 협동적인 참여 연구가 효율적

으로 추진될 수 있는 연구 기관, 대학, 학회 등에 위탁하도록 하는 방침을 

정해 놓고 있었다. 교육부는 개정 여부의 결정, 개정 계획 수립과 방향 결정, 

심의 및 고시 등과 같은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도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따라 다소 제한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참여 기관과 참여 구성원의 

폭을 한정하였으며, 총론팀과 각론팀의 불평등한 역할 배분으로 인해 각론

에서의 자율성이 훼손되었다. 교육과정 개정 절차를 형식적으로 보면, 거의 

매 단계마다 여론을 수렴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주로 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개발된 시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의 심의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다. 여론의 수렴이 어떻게 하나의 의견으로 집약되는가 하는 문제는 

교육부가 판단한다.

제7차 사회과 교육과정 결정에서 전체의 조직과 흐름은 교육부의 방침과 

교과서 검정에의 합격기준,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 등에 의해 통제‧주도되고 

각론의 연구팀, 민간의 교과서 편찬팀, 단위학교 등은 자신들의 부분적 자율

성을 누리기도 했지만 대체로 그 방향을 따르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각론팀은 사회과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틀 속에서 사회과의 현실적 요

청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구성은 하기 어려웠으며 교과서가 검인정화 함에 

따라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검정이 교과서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

게 되었다. 그러한 검인정 기준들이 교과서 저자들의 집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단위학교의 자율적 공간도 그리 넓지 못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육과정 관련 의사결정 주체들의 노력이 교육부의 지



1336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침에 대해 현실 적응성을 높인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사회과 수준별 

교육과정의 구체화 과정에서, 인지적 보충 심화의 개념이 학생의 흥미 확대

와 적응력 확산 과정으로 수정된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한 위로부터의 통제 기제에 의해 의사결정 주체들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 안에서 제한적으로 자율성을 누리는 ‘통제적 참여구

조’가 나타났다. 

이러한 통제적 참여구조는 과거의 정부주도형, 주입형의 구조와는 차이

가 있다.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직면하면서 고려해야 할 측면이 크게 늘어나

고 이 과정에서 사회과 교육과정 결정의 구조도 불가피하게 통제적 참여구

조로 변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정치체제가 그대로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권위주의 정부의 국가통제 모형이었다. 예를 들어, 정치교육의 경

우 국가가 교육과정 결정의 주요인으로서 지배 이데올로기의 교화를 위해 

사회과 교육과정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강하게 통제하였다. 

과거의 평화교육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났었다. 한국전쟁 이

후 이승만 정부는 더욱 철저한 반공 노선을 견지하였다. 1954년에 발표한 

‘반공‧항일교육 요점’이라는 문교 시책이나 1955년 사회과에 통합된 형태로 

제시된 ‘반공 교육의 필요성’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5‧16을 통해 집권한 

군사 정부 역시 반공을 국시로 채택하여 용공 및 중립노선을 모두 배격하였

다. 이에 따라 1962년 각급 학교에서는 ‘반공도덕’ 시간을 따로 만들었고, 

1968년에는 교과 명칭을 ‘반공 및 국민윤리’로 바꾸었다. 또한 사회과의 ‘일

반사회’와 ‘정치경제’와 ‘국민윤리’에서 반공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함

으로써 학교교육에서 반공교육이 처음으로 한 분야를 차지하게 되었다. 유

신 체제가 등장하면서 반공교육은 더욱 강화되었고 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과 남한 통일 정책의 당위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실시되었다. 

그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기의 평화교육은 1998년 새정부 출범 이후의 

이른바 ‘포용정책’과 더불어 보다 실천지향적인 성격을 띠었고 대체로 일관

성도 담보하였다. 또한 그로 인하여 남북 화해와 교류에 있어서 상당한 성과

를 거두기도 하였다. 새정부의 통일교육 및 평화교육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김영삼 정부 시절과 다르지 않지만, 남북 화해에 기여할 만한 대형 호재들에 

힘입어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통일에 대해 보다 우호적으로 바뀌면서 학

교 이외의 평화교육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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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덕과

도덕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도덕교육 관련 학회 차원의 

연구활동을 통한 도덕교과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국 관련 교육과정

에 대한 분석을 통해 논문발표 형식으로 교육개혁위원회의 방침에 대해 수

정제안을 하였다. 한국도덕교육학회는 한국교총 산하의 전국 규모 교과교

육학회로 제7차 교육과정이 고시되던 즈음에 초중등교사, 교대 및 사대 교

수, 전문직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회원 수가 2천여 명이 넘었다. 1995년 7월

에 열린 연차학술대회의 주제도 제7차 교육과정 개발방향으로 선정하여 논

문발표와 토론을 가진 바 있고, 1996년 2월-5월에는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발표된 신교육과정 편제표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방안에 대한 7차에 걸친 

학회내 협의회와 2차에 걸친 전국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의 학과

별 교수협의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외에도 교과담당편수전문직들과 협의도 

가졌고 한국교육개발원 도덕연구부의 연구결과와 교육과정 개선안도 수용

하고 반영하였다.

그 결과 애초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시한 도덕과 편제와 명칭을 다소 

변경하는 데 성공하였다.

학년
교육개혁위원회 

안의 과목 명칭
수정 제의안 최종 고시 결과

초등 1-2 바른 생활 바른 생활 바른 생활

초등 3-6 바른 생활 도덕 도덕

중학교 도덕 도덕 도덕

고 1 도덕 윤리 윤리

고 선택 윤리 시민윤리, 직업윤리 시민윤리

한편,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 내용에 있어서 평화교육 관련 단원을 살펴

보면, 도덕교과 연구자들은 <바른생활>과 <도덕>에서 국가‧민족생활 영

역에 국가애, 민족애, 통일, 국제우호, 인류애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실제 

교육과정에도 대체로 반영되었다. 중학교 도덕에서도 같은 영역에서 애국

심, 민족의식, 통일, 평화, 동포애, 민족의 얼, 국가안보, 자유수호, 민족동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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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회복, 국제이해 등의 내용 요소를 제안하였고,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서

의 시민윤리에는 국가안보와 윤리, 민족변영과 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윤

리를 제안하였다. 

(3) 학교평화교육과정 정책 입안/결정과정과 거버넌스25

(가) 자율성

제7차 교육과정 속에서 학교평화교육과정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교육부, 

통일부와 같은 정부 부처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큰 정책 방향의 영향을 받으

면서도 각 부서에서 추구하는 고유한 정책결정과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는 점에서 대체로 자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과정 개발을 실제로 담당했던 이익집단(대학, 

연구소 등) 역시 나름대로의 이해관계와 규범을 가지고 있다. 사회과와 도

덕과의 경우 각각 한국교원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개발을 담당했는데 각 

대학 모두 담당 교과와 관련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고유한 영역을 차지

하고 있다. 물론 그러한 독자적인 영역이 ‘있느냐’와 그것이 실제로 ‘발휘되

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단, 이들 이익집단은 모두 국립대학교인데다가 개

발과정에 필요한 재정을 모두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점에서 재정적 자

립도는 높지 못하다.

제7차 교육과정의 평화교육부문 개발과정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나 언론

은 상대적으로 크게 간여하지 못했다. 당시 시민단체나 언론은 정부와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평화교육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

서 자율성이 매우 높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재정적으로는 정부와 무관하

25_여기서 활용한 분석 준거는 모두 ‘현재’ 시점의 질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분석 
대상은 제7차 교육과정이 개발되던 시점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현재 제8차 교육과
정은 시안만 개발된 상태이고 아직 확정안이 고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 예를 들어, 특정 행위자의 자율성이나 참여성
이 과거에 비해 높아진 측면이 분명 있을 것이다. 실제로 6차에 비해서는 7차가, 
또 7차에 비해서는 8차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경로의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제7차 
교육과정과 그 속에서의 평화교육을 논의하는 것이므로 분석 결과에 있어서의 어
느 정도 ‘시간차’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밝혀 둔다. 그에 따라서, 예를 들어 ‘교육인
적자원부’ 대신 ‘교육부’라는 명칭이 더 많이 등장할 것이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다는 그것이 분리되기 이전의 모습인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명칭이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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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높은 자립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나) 참여성

통일부와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개발단계에서 국가 수준의 평화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또 시도 및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서 평화교육이 실천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과와 도덕과 

교사들을 중심으로 평화교육, 통일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해 왔고 그러한 

노력이 다시 교육과정 개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과정 개발의 

제도적 주체로서 정부의 참여도가 높은 것은 당연해 보인다.

평화교육과정 개발과 관련하여 이익집단의 참여정도를 살펴보면, 개발을 

실제로 위임받은 쪽과 그렇지 못한 쪽이 다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덕

과 교육과정 개발을 담당한 서울대학교 도덕과교육 관련자들은 관련 학회

와 연구자들을 동원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

이 그것이 실제로 반영되기도 하였다(정세구, 1996). 한편, 사회과 교육과정

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담당했는데, 서울대학교 사회과교육 관련자들은 그 

과정에서 의견 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음이 후속 연구를 통해 드러

나고 있다(조영달, 2000; 이혁규, 2001).

시민단체와 언론은 전체 교육과정 중 평화교육에만 큰 관심을 보였던 것

은 아니었기 때문에 활발한 의견 개진이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의견 수렴 과정도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단, 각 시민단체와 언론의 성향에 따라 평화교육, 통일교육 관련한 목소리들

을 반영하고 그것을 통하여 여론을 선도하려고 했던 측면은 있다.

(다) 전문성 

통일부와 교육부는 학교평화교육과 관련하여 큰 방향과 관점 및 내용 요

소를 가지고 있고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 이것을 관련 대학 및 연구자들에

게 요구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통일부는 통일교육, 평화교육을 위한 교사 

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경험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전문

성이 대체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평화교육 교수방법이나 평

가에 대해서는 공교육 체계 밖의 민간영역에 상대적으로 좀더 의존하는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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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익집단은 교수의 전공에 따라 평화교육, 통일교육에 대해 전문적인 견

해를 제시하였고 교과교사모임이나 전교조와 같은 교원들도 이러한 분야의 

교육에 대해 오랜 경험을 축적해 왔다는 점에서 전문성이 높다고 할 수 있

다. 교사단체는 교수들에 비해 방법이나 평가의 측면에서도 다양하고 전문

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다만, 교사 연수와 관련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추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평화운동, 통일운동 등을 주로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은 대체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반영되기보다는 시도나 지역교육청 혹은 단위학교

의 평화교육 개발과정에 반영되는 사례들이 더 많았다. 특정 지역의 시민단

체와 지역의 단위학교가 연계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권장하는 지역교육청의 ‘실천중심 장학 프로그램’이 그 예이다. 그러나 자신

들이 직접 주체가 되어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교사교육, 교사연수를 강조하지 않는 편이었다. 언론은 평화교육 개발

과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사연수와 관련하여 특별히 전

문성을 발휘할 여지가 많지 않았다.

(라) 네트워크

교육부나 통일부의 경우 평화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그것은 곧 개발 위탁과 

의견 수렴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상은 정부 내 행위자들과의 네트

워크보다는 정부 밖 행위자들과의 연계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사회과, 도덕과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서 국가 수준 혹은 

지역 수준 모두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의 견해, 내용, 방법 등이 일정 수준 

반영될 수 있었다. 

이익집단의 경우 교수집단, 교사단체 모두 각 행위자들 내부에서도 학회, 

교사모임, 프로젝트 등을 통하여 네트워크가 많이 진전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정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히 교수집단의 경우 네트워크가 강한 편

이다.

그에 비해 시민단체나 언론은 각 행위자들 내부에서는 그러한 연계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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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미약한 편이며, 다른 행위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네트워크

가 형성되어 있다.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이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 평화

교육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경우, 언론이 정부의 학교평화교육 정책개발 과

정에 대해 자문을 하고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등을 그 예로 꼽을 수 

있다.

(마) 분권화

앞서 언급했듯이 제7차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시도교육청 수준, 지역교

육청 수준, 단위학교 수준으로 위계화되어 있다. 그리고 하위 수준의 교육과

정은 상위 교육과정 문서의 구속을 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정부 

행위자들의 분권화 수준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육과정 개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 교육개혁위원회는 대체로 2년의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교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익집단의 경우, 수많은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정부 행위자의 영향을 상

당히 받았고, 또한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교수와 교사 사이에 부분적으로 

위계가 형성된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분권화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고 보기는 어렵다. 

시민단체들의 경우 모두 중앙과 지부의 관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동일한 시민단체는 평화교육과 관련하

여 대체로 동일한 관심과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권화 수준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언론은 정부 못지 않게 의사결정 구조

나 중앙-지부의 관계가 위계적이고 지도부의 교체도 정기적이지 않은 사례

가 많아서 분권화 정도가 대체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화교육 교육과

정 개발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중앙과 지부가 다른 목소리를 낼 여지가 없다.

(바) 효과와 효율성

정부 수준에서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각 행위주체들의 연대와 대화의 

장을 공식적,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형식적인 측

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공적 대화의 질, 네트워크의 질도 높았느

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이에 대해서는 각 교과와 관련한 행위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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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다른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이익집단의 경우 네크워크와 공적 대화의 장에 대체로 참여하여 정책개

발의 효과와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 측면도 있지만, 각 교과와 분과의 이해관

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사회과의 경

우 일반사회, 지리, 역사 각 분과의 통합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게 되었고 

그에 따라 통일교육, 평화교육과 같은 영역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

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논의에

서 소외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같은 이익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행위자들

의 위탁 여부에 따라 효율적인 참여가 제한되거나 효과적인 결과를 달성하

는 데 기여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시민단체의 경우 교육과정의 입안과정에서 네트워크나 대화의 장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참여하는 양상이 많았고, 언론은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후

원, 또는 보도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효율성, 효과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4) 학교평화교육과정 정책 입안/결정과정 거버넌스의 유형

학교평화교육과정의 정책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유형은 

‘계획적 혁신 거버넌스’에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이 기획

되고 고시된 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유형은 대체로 ‘집권형’에 가까우며 

제6차 교육과정은 물론 그 이전에 비해 혁신과 변화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물론 이전 교육과정 개발과정에 비해 제7차 교육과정 개발과정에서는 대

학과 초중등 학교 현장 구성원들이 많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 주도

의 의사결정 과정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교육과정 

총론이 개발되면, 각론(각 교과)은 불가피하게 거기에 종속되고 규정되는 

속성을 띤다. 특히 평화교육과정과 가장 밀접한 교과인 사회과와 도덕과의 

경우 교육부가 특정 대학의 관련 학과에 용역을 주는 형식으로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분권형 혹은 관리형의 특징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

타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이전 교육과정 개발이 단지 교육내용의 재배치, 분량과 난이도의 

조정 등의 변화 정도로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점에 비해, 제7차 교육과



1343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조사

정은 새로운 학습자관, 새로운 지식관, 새로운 교육관 등을 표방하였다. 이

러한 시도는 현상 유지가 아닌, 근본적인 교육적 사고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학교평화교육정책의 집행 거버넌스 현황

(1) ‘제7차 교육과정’의 집행과 거버넌스

(가) 교육과정의 집행과정 개관

학교평화교육은 공교육 체제에 속해있는 각종(공립/사립/국립) 학교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체제에서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공교육체제에 속한 일선학교들은 상급

기관인 교육인적 자원부의 교육과정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공식적으

로 일선학교에서 교육과정이 집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과정을 고시한다. 현재 학교현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은 1997년 교육부고시 1997-15호이다. 이처럼 

고시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http://cutis.moe.go.kr/admin/administrative32. 

asp)을 운영하였다.

둘째 단계로 교육부 고시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과정 편

성운영 지침을 고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청의 고시는 다음과 같이 초‧

중등 교육법 제23조에 바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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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지침은 교육이념(교육기본법 제2조)과 고등학교의 교육목적(초중등 교육법 제 
45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고시된 고등학교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
1997-15호)을 교육 과정을 초‧중등 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한 것이다. 

나. 이 지침은 서울특별시의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2002학년부터 적용할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일반적인 기준과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원사항
을 제시한 것이다.

<출처: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마지막 단계로 시도 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일선학교

에서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별 교육과정이 편성되면 

교사들은 교과 교육 및 교과외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과정을 실제 운영하게 

된다. 

(나) 교과교육과 거버넌스

교과교육 특히 국민공통기본과정과 관련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

적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1997년 

고시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적 효력은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결국 단위학교에서는 

국민공통기본과정에 대해서는 별다른 재량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기본적

으로 교과교육차원에서의 학교평화교육은 제정된(공포된) 교육과정에 바

탕하여 정부가 주도적으로 집행한다고 볼 수 있다. 각급학교는 자신들이 

세운 교육과정을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청으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 또는 시정권고를 받게 되는 등의 제재조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교과교육차원에서 평화교육에 참여하는 주도적인 행위자는 교육

인적자원부, 시도교육청, 일선학교 등이며 통일부 및 정부출연연구소, 각종 

시민단체와 이익집단 등은 교과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수업자료의 개발 보

급이나 교사 연수 등에 제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교과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 거버넌스의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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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성

교과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

자들의 자율성은 낮은 편이다. 교과 교육자체가 매우 엄격하게 국가수준에

서 관리되고 통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국가가 직

접 만들거나 국가의 검정을 거친 교과서를 사용하여 교과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에서 교과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모두 정부의 법적규제를 받게 된다.

2) 참여성

교과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 거버넌스에서 정부부문에 속한 

교육부 특히 시도교육청과 일선학교의 참여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교

육과정의 집행과정은 정책결정이나 평가와는 달리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에

서 위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미 제정된 교육과정 

정책을 성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바로 정부부문의 주요 역할이다. 

반면 교육부가 제시하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정책

집행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언론은 직접적인 참여의 방법을 찾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부문 그중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속되지 않은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의 행위자들은 교과 교육의 집행과정에 직

접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학교 교과교육을 위한 평화교육자료를 개발하

여 일선 학교현장에 보급한다던지 자체적인 교사연수를 통해 평화교육의 

집행과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뿐이다.

3) 전문성

평화교육이나 평화교육이 독립된 교과로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평화교육

은 관련 교과교육을 전공한 교사들에 의해 집행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교과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 거버넌스에서 정부부문에 속한 교

육부이외의 행위자들의 전문성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교사가 참여하지 않는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혹은 언론 등에서 수업자료

를 개발하거나 교사연수를 하더라도 학교 현장이나 학생들의 특성 그리고 

교과교육에의 관련성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교사들에 비해 전문성을 갖추

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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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교과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 거버넌스에서 네트워크는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부부문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들 수 있다. ‘통일교육심의위원

회’는 관련 정부부처간의 의견조율을 하고 있으며26 통일교육기본계획, 통

일교육지침서(학교용)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는 통일교육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반기별 1회의 정기회

의가 열리며 통일교육기본계획 심의‧의결, 통일교육기본지침서 심의‧의결, 

지역통일교육센터 지정 심의‧의결 등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27 나아가 교육과정의 제정에 있어서도 통일부와 교육

인적자원부간의 협조관계를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다.28 그러나 제7차 교

육과정의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제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만

들어진지 얼마되지 않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각종 이익집단들에서도 협동사업 등을 통해 정부부문과의 협력활동을 다

양하게 진행하고 있어 네트워크의 형성이 많이 진전되어 있는 편이다. 반면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교과교육 차원의 평화교육을 위한 네크워크가 미약

26_제5조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기타 중요사항
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제1항의 구정에 의한 통일교육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통일부차관·법무부차관·국방부차관·행정자치부차관·교육부차관·문화관광부차
관·노동부차관·기획예산처차관과 여성특별위원회 및 국무조정실소속 공무원
중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2.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자 6인
    3.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7_정부가 정동영 통일부장관 주재로 26일 김인환 총신대 총장 등 민간위원 12명과 

김영식 교육부 차관 등 10개 부처 차관급 위원이 참가한 가운데 통일교육심의위
원회를 개최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가위원들은 내년도 통일방
향 기본방향과 과제를 토의하고, △2006년도 통일교육기본계획, △2006년도 통일
교육지침서(일반용), △2006년도 통일교육지침서(학교용), △2006년도 지역통일
교육센터 지정안, △통일교육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
결했다. 연합뉴스 , 2005년 12월 26일.

28_제8조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진흥) ②통일부장관은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초·중등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1347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조사

한 편이다.

5) 분권화

교과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 거버넌스에서는 정부부문에 있

어 중앙과 지방간의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교육자치가 실시되고 교육감 및 교육위원에 대한 선출제가 시행되고 있지

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공통기본과정은 전국민을 대상으

로 하는 보편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평화교육과 관련한 지역의 특수

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는 조직의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권한이 구성원들

에게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 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 실천에 있어 분

권화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6) 효과와 효율성

교과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 거버넌스는 정부 부분이 중심이 

되어 효율성이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과교육의 집행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해 주도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보인다. 반면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언론 등에서 정책 집행 

거버넌스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 교과외 교육과 거버넌스

제7차 교육과정은 국민공통기본과정을 국가수준에서 이수 및 성취를 확

인해야하는 주요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선택영역이나 교과외 교

육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단위학교차원의 자율성을 최대한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공통기본과정과 관련된 교과교육 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

책 집행 거버넌스와는 달리 교과외 교육 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 거

버넌스는 보다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실제로 단위학교차원의 교과외 교육활동의 실천에 

있어 시민단체나 압력단체 또는 언론 등이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CA활동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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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율성

교과외 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의 자

율성은 교과 교육에 비해 높은 편이다. 

먼저 정부부문에서 직접적인 평화교육의 교육적 실천을 담당하는 시도교

육청과 일선학교들은 교육자치로 인해 교과외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29 

정부 부문 이외의 행위자들도 자율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행해지는 교과

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시민단체나 언론 등이 자신들의 

가치관에 바탕하여 개발한 평화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학교현장에서 

평화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2) 참여성

교과외 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 거버넌스에 대한 행위자들의 

참여는 교과교육에 비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부부문에서 교육부나 통일부는 교과외 교육차원에서 학교평화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교재 개발 등과 같은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들 또한 능동적으로 교과외 교육차원에서의 학교평

화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언론 등도 의견 제시, 교사연수, 교재 개발 등과 

같은 간접적인 참여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과 연계하여 창의

적 재량활동시간이나 CA활동 기타 특별활동 등을 통해 학교평화교육에 직

접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30 

3) 전문성

교과외 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 거버넌스에서 행위자들은 전

문성은 교과교육보다는 높은 편이다. 정부부문의 전문가들이 교과외 교육 

29_7차 교육과정은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구호로 내세우면서 이전의 어떤 교육과
정에 비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 

30_참여의 방법은 이들 집단에 속한 강사진이 학교 현장으로 파견을 나가거나 학생
들이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들 집단이나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교육을 받
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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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부분이외의 평화교육전문가(시

민단체/이익집단/언론)들은 주로 교과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평화교육을 하

거나 수업자료를 개발하기 때문이다. 이들 집단이나 단체에서 개발하는 수

업자료나 교사연수는 특정교과에 제한되지 않고 범교과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4) 네트워크

교과외 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부문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고 이익집

단 시민단체 언론 등 정부 부문 이외의 영역에서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른 

‘통일교육협의회’가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다. 

5) 분권화

교과외 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의 집행에 있어 정부부문의 분권화

는 교과 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는 교과교육과는 달리 교과외 교육은 각 시도 교육청이 

특색있고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6) 효과와 효율성

교과외 교육차원의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에 있어 정부부문을 제외하고

는 정책 집행 거버넌스의 효과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위자는 

눈에 띠지 않는다. 

(2) 학교평화교육과정 집행과정 거버넌스의 유형

학교평화교육과정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유형은 대체로 ‘집권

형’에서 ‘관리형’으로, 좀더 구체적으로는 ‘계획적 혁신 거버넌스’에서 ‘조율

된 변화지향 거버넌스’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행 초기였던 2000

년 무렵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후자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특정 교원단체의 평화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분권형적, 

개방형적인 거버넌스도 일부 발견되기도 한다. 

학교평화교육은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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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외교,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해가며 실시

되는 것은 당연하다. 남북정상회담, 이산가족상봉, 올림픽 남북동시입장, 남

북장관급 회담 등을 거치면서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은 정부 통일 정책의 화

해, 협력, 평화 기조에 발맞추어 그 관점과 내용, 방법, 횟수 등에 있어서 

이전 교육과정기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한 점에서 제7차 교육과

정 실행 초기부터 정부 주도의 혁신과 변화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다시 제기되면서, 그리고 햇볕정책을 표방했

던 국민의 정부가 물러나고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

에도 일시적, 잠정적으로 일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학교평화교육 실행과정에도 다소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와 지역교육청 수준에서의 학교평화교육 집행 지침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특정 지역이나 단위 학교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 가면서 실시되는 사례가 

늘어났다. 그 과정에서 특히 비교과를 이용한 학교평화교육 영역에서 시민

단체, 종교단체, 대학 등과의 연대하여 변화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

러한 시도들 역시 ‘학교’라는 공간 속에서, 그리고 ‘학교’가 주체가 되어 실시

하는 평화교육이므로 근본적으로는 정부 및 교육청의 기본 방침과 조율과

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임은 당연하다.

라. 학교평화교육정책의 평가 거버넌스 현황

(1) ‘제7차 교육과정’의 평가와 거버넌스

(가) 제7차 교육과정의 평가과정 개관

학교평화교육이 바탕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은 일종의 교육정책으로서 

정책 평가의 대상이 된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실의 학교평

화교육 관련 행위자들은 7차 교육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가 새로운 교육과정을 수립하는데 있어 기본

적인 토대로 삼을 수 있다. 즉,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평가는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 나아가 교육과정의 수정이나 개정을 통해 새로운 교

육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주로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개인적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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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실제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적정화시키고 보완해 나가는 것은 공교육을 담당하는 정부의 

권한인 동시에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7차교육과정에 있어서는 

만족할만한 정도로 체계적인 정책평가는 아니지만 국가수준의 정책평가가 

기존의 교육과정에 비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

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 교수학습, 교

육평가에 이르는 공교육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서 출범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그동안 교육과정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예를 들어 사회과라는 교과 영역에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여러 

형태의 정책 평가(이명희 외, 2000; 최석진 외, 2001; 박선미 외, 2003; 강대현 

외, 2004; 류재택 외, 2004)를 통해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

고 차기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잠정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명희 외(2000)의 ‘사회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Ⅰ)’는 사회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과 내용 구성 원칙을 설정한 연구였다. 이 연구는 사회

과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세계화, 지식 기반화, 환경, 고령화, 통일 문제’ 

등 사회 변동 양상의 반영으로 잡고, 계열성 원리에 맞도록 초‧중‧고의 기본 

내용 요소를 일관성 있게 배열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최석진 외(2001)의 ‘사회과 교육 목표 및 내용 체계 연구(Ⅱ)’는 현행 교육

과정 분석과 외국 교육과정 비교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사회과의 목표를 

‘민주시민의 양성’을 재확인하고, 사회과의 내용은 배경 학문의 내용 체계인 

스트랜드(strand)를 중심으로 필수 요소의 최소화를 시도하였다. 사회과의 

세부 영역별로 보면 일반사회 영역은 핵심 내용 및 주제 중심으로, 지리 

영역은 핵심 내용과 지역성을 반영한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역사 영역은 

시대사와 같은 시계열적 구성과 주제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박선미 외(2003)의 ‘중학교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 연구’에서

는 중학교 사회과 교수-학습 방법과 자료 개발을 하면서 중학교에서 가장 

미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통합 사회과의 운영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향후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에서 영역 간 통합보다는 영역내 통합

이라는 현실적인 목표를 제안하였다.

강대현 외(2004)의 ‘사회과 교육내용 적정성 분석 및 평가’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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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회과 교육과정 내용 분량이 미국과 일본 및 영국 등에 비해 절대

적으로 많은 것이 아니며,  구성 내용 역시 어려운 편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용의 학년별 중복과 추상성 및 배열의 비체계성‧비연계성 등이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 놓으

며, 통합과 나선형 교육과정의 어설픈 도입이 교육 내용 반복의 한 요인이라

는 점을 지적하였다.  

류재택 외(2004)는 ‘사회과 교육과정 실태 분석 및 개선 방향 연구’를 통해 

사회과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첫째, 교육과정 문서 체제는 현재와 같은 항목별 구성 체제는 유지하되, 

목표 부문에서는 사회과의 영역별 목표는 물론이고 학년별, 과목별 성취 

목표를 상세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 교육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통합 교과서와 비통합(분과) 교과서를 개발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러 가지 문제점31을 안고 있는 선택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32을 개선하고, 

수준별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

행하는 교사의 실제적 지식을 해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 및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책 평가 연구들은 교과를 중

심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학교평화교육’에 초점을 맞춘 정책

평가연구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학교평화

교육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 고등학교 1학년 도덕과를 통해 학교평화

교육에 대해 간접적인 정책평가가 가능하다. 

윤현진 외(2004)에 의해 행해진 도덕교과의 교육내용 적정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연구에 따르면 7차교육과정의 평화교육 영역(고등학교 1학년 도덕

교과에 한정)에 대한 학생 및 교사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31_일반 선택 과목인 ‘인간사회와 환경’의 기능 미약, 선택 교과목의 과다 개설에 따른 
선택율의 편차 발생, ‘한국 근‧현대사’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설정함으로써 국민공
통기본과정의 ‘국사’ 과목은 근대 이전까지만 교육하게 되어 시대적으로 단절된 
국사 교육을 하게 된 점 등이다.

32_초등학교의 과다한 활동 중심 내용 편제, 중등학교는 영역 간 내용 중복성 및 난해
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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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쉽다 조금쉽다 적당하다 조금어렵다매우어렵다 합계

전체 42(2.6) 274(16.8) 933(57.2) 325(19.9) 57(3.5) 1,636(100)

첫째, 교육 내용의 수준에 대한 평가이다. 먼저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적

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느끼

는 교과서 내용 수준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윤현진 외, 2004).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평화교육의 내용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

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2>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수준에 대한 학생 응답

다음으로 교사들의 평가이다. 교과서의 구체적인 단원별 내용 수준에 대

한 교사의 평가는 대체로 ‘적당하다’였으며 ‘쉽다’는 응답도 20% 정도 되었

다(윤현진 외, 2004).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교사들 또한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교평화교육의 내용 수준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Ⅳ-3>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단원별 수준에 대한 교사 전체 응답

고 1학년 단원명
매우

쉽다

조금

쉽다
적당하다

조금

 어렵다

매우

 어렵다
합계

1) 현대 사회의 도덕문제와 
환경 문제

8

(3.2)

66

(26.6)

143

(57.7)

29

(11.7)

2

(0.8)

248

(100)

2)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
화

7

(2.8)

62

(25.2)

149

(60.6)

28

(11.4)
-

246

(100)

3)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
동선의 추구

4

(1.8)

34

(15.3)

122

(55.0)

60

(27.0)

2

(0.9)

222

(100)

4)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 
관심

4

(1.9)

35

(16.3)

130

(60.5)

46

(21.4)
-

215

(100)

5)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
일의 과제

2

(0.9)

26

(12.0)

109

(50.5)

74

(34.3)

5

(2.3)

216

(100)

6)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
일 한국의 모습

7

(3.3)

46

(21.6)

132

(62.0)

27

(12.7)

1

(0.5)

21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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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교육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이다. 윤현진 외(2004)의 연구에서 

교과 내용의 타당성을 알기 위해 조사한 항목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 

항목은 학교급별 도덕 교과서가 교육과정상에 제시된 목표를 성취하는데 

적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하는 점으로서 ‘목표타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항목은 학교급별, 제재별‧단원별 중요도 또는 필요성의 정도

로서 ‘단원별 중요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목표 타당성’에 대한 분석에서는 학교평화교

육의 목표인 ‘올바른 시민의식과 민족 국가의식,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의식

의 함양’에 대한 목표타당성이 높게 나왔다. 물론 나머지 3가지 목표에 대한 

타당성도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다(윤현진 외, 2004).

<표 Ⅳ-4> 고등학교 교과서의 교육과정 목표 타당성에 대한 교사 응답

목  표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합계

한국인으로서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예절 및 도덕 규범을 익힘

29

(11.3)

46

(18.0)

146

(57.0)

30

(11.7)

5

(2.0)

258

(100)

일상 생활속에서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판단 능력 함양

32

(12.5)

63

(24.6)

124

(48.4)

36

(14.1)

1

(0.4)

258

(100)

올바른 시민 의식과 국가‧민족의
식,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의식
의 함양

25

(9.8)

69

(27.0)

120

(46.9)

38

(14.8)

4

(1.6)

258

(100)

삶의 이상과 원리를 체계화하여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기름

17

(6.6)

65

(25.4)

115

(44.9)

50

(19.5.)

9

(3.5)

258

(100)

그러나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단원별 타당성’에 있어 학교평화교육 관련

단원인 4-6단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사회생활 관련단원인 1-3단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1-3단원

에서는 ‘중요하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학교평화교육 영역에 해

당하는 4-6단원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많이 나왔다. 특히 ‘민족공동체의 번

영과 통일 한국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도 12.4%나 되었다(윤현진 

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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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 단원별 중요도에 대한 교사 응답

1학년 단원명
매우

중요함
중요함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

합계

1) 현대 사회의 도덕문제와 
환경 문제

98

(41.0)

113

(47.3)

27

(11.3)

1

(0.4)
-

239

(100)

2)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문
화

77

(32.1)

120

(50.0)

40

(16.7)

3

(1.3)
-

240

(100)

3) 도덕 공동체의 구현과 공
동선의 추구

71

(31.0)

103

(45.0)

52

(22.7)

3

(1.3)
-

229

(100)

4) 민족 분단과 남북한 사회 
현실

44

(19.6)

82

(36.6)

89

(39.7)

9

(4.0)
-

224

(100)

5)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통
일의 과제

26

(11.5)

70

(31.0)

105

(46.5)

19

(8.4)

6

(2.7)

226

(100)

6) 민족 공동체의 번영과 통
일 한국의 모습

26

(11.6)

70

(31.1)

98

(43.6)

28

(12.4)

3

(1.3)

225

(100)

(나) 학교평화교육 정책 평가 거버넌스 분석 

1) 자율성

제7차 교육과정 속에서의 학교평화교육과정에 대한 정부 부문의 평가는 

주로 교육부, 통일부 등과 같은 행정부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교육

과정평가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평화교육과정을 주도적으로 입안

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보이는 데 

비해,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제7차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

하고 집행하는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의 입장에서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부정

적인 평가를 내리기는 그리 쉽지 않다. 교육부로부터 교육과정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비슷한 입장에 있다. 이

러한 점에서 정부 차원의 자율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익집단(대학, 연구소 등)은 학교평화교육 실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 평화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한 이익집단과 그렇지 않은 이익집단 사이의 평가도 대체로 서

로 다르게 나타나는 편이다. 또한 교사단체들은 학교평화교육 실시의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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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 만큼 각 단체의 철학과 이해관계에 따라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교육부나 교육청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지

는 못한 상태에 있다.

시민단체는 제7차 교육과정의 평화교육부문 평가와 관련하여 높은 수준

의 자율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평화교육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평화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잣대를 통해 학

교평화교육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한편,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와 연관되어 있다. 언론은 정부와의 

정치적 관계에 따라 평화교육 평가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는 측면도 있지만, 

재정적, 법적 규제로부터는 대체로 자율성을 발휘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2) 참여성

학교 평화교육과정 개발은 물론 평가의 제도적 주체로서 정부의 참여도

는 높게 나타난다. 정부 차원에서는 학교평화교육 평가와 관련하여 지속적

인 입장 표명과 지원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개발이나 실행

단계에 비해 평가단계에서는 여론 수렴의 과정도 상대적으로 활발한 편이

다. 그 이전 과정에서의 여론 수렴이 충분치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러

한 지적을 수용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의 대북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러한 과정은 확

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 평화교육 평가에 대한 이익집단의 참여도 비교적 꾸준히 이루어지

고 있다.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든 하지 않았든 사범계열 대학의 사회교육

과와 윤리교육과를 중심으로 평가에 연관되어 있다. 또한 교사단체에서도 

전교조와 전국도덕교사모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다양

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이들은 평가에만 머무르지 않고 대안적인 학교평화

교육까지 구상하고 실시하기도 한다.

시민단체는 독자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평가에 큰 관심을 보이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시민단

체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곧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대안적, 보완적, 반성적 

결과물에 해당하므로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비공식적’ 평가마저 부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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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시민단체의 평화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학교

평화교육에 대한 그 나름의 어떤 평가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은 학교평화교육 개발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지만, 평가에는 상당 

부분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이것 역시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과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에 따라 각기 입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들의 평가 작업은 

평화교육, 통일교육 관련한 특정한 목소리들을 반영하고 그것을 통하여 여

론을 선도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3) 전문성 

학교평화교육은 정부의 대북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

에서는 교육부, 통일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통해 그 두 가지가 부합하

는지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의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기본적

인 관점과 내용은 분명하게 결정되어 있다. 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평가하

기 위한 방법과 프로그램, 교사교육 등의 분야에서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움

직이기보다는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

이익집단 중 대학에서는 학부나 대학원 강좌를 통해 학교평화교육에 대

한 평가 내용과 방법 등에 있어서 전문성을 높여가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물론 학교평화교육만을 주제로 

한 연수가 실시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1급 정교사 연수나 직무 연수 중 

한 강좌로 포함되는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한 강좌 속에서 학교 

평화교육에 대한 평가 부분을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교사단

체에서는 대안적인 학교평화교육을 위한 저서 발간, 프로그램 보급 등을 

하고 있다. 그러한 활동은 곧 제7차 교육과정 속에서의 학교평화교육에 대

한 평가가 전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시민단체는 평화교육 일반에 대한 평가 관점과 내용, 방법,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 학교평화교육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적인 평

가작업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안적인 평화교육을 지향하는 시민단

체의 활동 속에 자연스럽게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언론은 현행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내용을 

규범적으로 표명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이나 교사교육과 같은 분

야에 대해서는 크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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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트워크 

정부는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등 

외부 전문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물론 교육부, 통일부 등 중앙정부

차원은 물론,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하여 자체적인 평가 작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는 편이다. 이것은 정부부처나 산하 연구원

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인사들의 면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학교수와 현장교사와 같은 이익집단에 속하는 행위주체들은 정부는 물

론 시민단체, 언론 등 다른 행위주체들과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대학교수의 다양한 전공배경, 전문성, 정치적 성향 등에 따

라 여러 가지 조합의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익집단은 대학간, 교

수간, 대학과 현장 간, 교사간의 내적인 네트워크도 상대적으로 강하게 형성

되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학교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평

가를 실시하기도 한다.

시민단체들의 경우는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내적, 외적 네

트워크가 아주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다. 특히 특정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대신, 정부나 

이익집단이 주도하는 학교평화교육 평가에 이를테면, 패널로 참여하는 방

식을 많이 취하고 있다. 

언론의 경우에도 학교평화교육 평가와 관련하여 동일 영역 내의 네트워

크 정도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평가 작업은 각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사실상 이미 결정되어 있는 셈이므로 대체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편

이다. 반면, 다른 영역의 전문가들과의 접촉은 상대적으로 빈번한 편이며 

이를 통해 정보의 공유와 확산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5) 분권화

학교평화교육의 기획 및 실행 단계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평가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편이다. 지역교육청이나 단위학교 차원에서의 평가 자

율성이 전혀 보장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중앙 정부, 상위교육청 

수준의 평가 관점과 내용, 방법 등이 하위 기관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분권화의 정도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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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집단의 경우 교수와 교사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수나 교사 

각각의 영역으로 보면, 분권화가 대체로 되어 있는 편이다. 그런데 교수와 

교사를 동시에 놓고 보면, 어느 정도의 위계도 발견할 수 있다. 학교평화교

육 실시의 주체는 교사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 작업에는 주로 교수가, 혹은 

교수와 교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받는 주체와 평가하는 

주체가 수평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한 대학원의 

평화교육 강좌를 통해 이러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평화교육에 관계되는 시민단체들이 모두 중앙과 지부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관계나 분권화의 정도를 일괄적으로 표현하기는 어

렵다. 다만, 시민단체의 경우 대체로 중앙과 지부의 입장이 대체로 동일하다

는 점에서 지부의 독자적 영역이 그리 많다고 볼 수는 없다. 언론은 중앙과 

지부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관계는 위계적이다.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사실상 중앙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역시 분권화의 정

도는 대체로 낮다고 볼 수 있다.

6) 효과와 효율성

정부의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평가 작업은 대북정책 및 향후 교육과정 개

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평가작업을 위한 정부 안팎의 전문가들과

의 네트워크 형성 및 공적 대화의 장을 널리 제공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부 

혹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관하는 공청회, 워크샾, 보고서 발표회 등의 형

식으로 나타난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 작업에 대체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부의 커다란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이익집단의 경우, 다양한 인력풀이나 재정은 정부에 비해 부족한 편이다. 

한편, 교사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학교평화교육 평가를 위한 세미나, 교사 

연수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대학에서도 사범대와 교육대의 

도덕‧윤리교육과 등을 중심으로 하여 교사들의 학교평화교육 연구 수요에 

대응하고 있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론장이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자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경우 학교평화교

육 평가를 위한 네트워크와 공적 대화의 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다소 소극

적인 양상을 띨 수 있다. 그러한 것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고 제공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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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나 연구소, 이익집단 등이 주관하는 장에 참여하는 형식을 보다 많이 

취하고 있다. 언론 역시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평가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관련된 사안을 보도하고 논의하는 형식을 통해 공적 대화의 장을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주체들의 학교평화교육 평가 노력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

는지에 대한 평가는 평가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2) 학교평화교육과정 평가 거버넌스의 유형

학교평화교육과정의 평가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 유형은 대체로 ‘집권

형’에서 ‘관리형’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계획적 혁신 거버넌스’에

서 ‘조율된 변화지향 거버넌스’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일

부 교원단체의 학교평화교육과 관련해서는 ‘분권형’ 중 지속성과 질서를 추

구하는 ‘자치형 거버넌스’ 유형도 잠정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평가는 곧 정부의 통일 및 통일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므로 대체로 정부가 주도하여 평가과정을 진행시켜 왔다. 예

를 들어, 통일교육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거기에서 실시된 

학교평화교육과정의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해 평가하고 그것을 다시 일반

학교의 평화교육에 피드백을 주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의 통일정책 환경에서 안보 영역이 강조되면서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평가의 목소리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평가에 참여하는 주체 역시 다원

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서 살펴본 학교평화교육의 집행과정이 

점차 ‘관리형’ 중 ‘조율된 변화지향 거버넌스’ 유형으로 바뀌어 가는 것과 유사

한 맥락에 있다. 이에 따라 특히 평화교육을 연구하는 대학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존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평가작업에 기반하여 대안적인 학교평

화교육을 개발하고 시범 실시하는 노력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2. 공공사회교육 차원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분석

가. 통일교육원 지역통일교육센터 거버넌스

(1) 지역통일교육센터

2004년 5월 ‘민족통일부산광역시협의회’와 ‘통일교육전문위원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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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가 각각 부산과 광주지역의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이후 2006

년 현재 그것은 9개 지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그 

전에 충분하게 충족되지 못했던 지역의 통일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제도로

서 통일교육의 지역화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역통일교육센

터는 ｢통일교육지원법｣에 그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제13조

의3), 이에 따르면 교육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지역의 “기관‧단체 또는 시

설”은 정관(법인의 경우), 통일교육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업

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보유현황 및 운용계획서, 재정운용계획서

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센터로의 지정은 매년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다. 2006년도의 경우 총 36개의 

수행주체들이 신청을 하였고, 심의 결과 아래의 <표 Ⅳ-6>에 제시한 바와 

같은 단체 및 기관이 교육센터로 지정되었다. 수행주체별로 볼 때, 대학 연

구소가 6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개의 통일교육위원지역협의회와 공공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통일관이 교육센터로 지정되었다. 

<표 Ⅳ-6 > 2006년도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현황

설치 지역 수행 주체

춘천 한림대 국제문제연구소

천안 단국대 정책과학연구소

광주 광주통일관

부산 통일교육위원부산협의회

대구 경북대 평화문제연구소

청주 충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주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제주 제주대 평화연구소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설치와 관련한 특징으로 2가지를 지적하여야 한다. 

첫째는 지역통일교육센터가 다음에서 논의하게 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나 평생학습도시와는 달리 시군구 기초 단위가 아니라 광역 단

위로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수행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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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매년 교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교육원과의 관계는 조직적 관계가 아니라 기능

적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원

의 하부교육기관이 아니라 통일부의 위임을 받아 지역 차원에서 통일교육

을 대행하는 기관이다. 또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의 공적 기관 및 사적 

단체가 수행주체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더욱이 지역의 여타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사업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거버넌스형 교육의 

대표적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통일‧평화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결정, 실행함에 있어서 지역통일교육센

터는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다만,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

로부터 지정 심의을 받고 통일교육원으로부터 교육지침상의 지도‧지원을 

받는다. 아울러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정부로부터 교육지원금을 받는데, 

2006년도의 경우 3억 2천만 원의 예산이 9개 센터에 각각 3천 - 4천만 원 

정도로 지급된다.

(2) 지역통일교육센터의 통일‧평화교육 현황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지역주민의 건전한 통일의식을 함양하고 통일문제

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데 주요 역점을 두고 중‧고등학교 순회통일교육, 

통일기행현장체험학습, 열린통일시민강좌, 통일문화축제 등의 교육사업을 

수행한다.

부산지역통일교육센터의 경우33 2006년도의 첫 사업으로 부산지역 초‧

중등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교육을 성공적으로 실시했고, 학생, 통

일교육전문가, 교사 등을 상대로 열린 시민통일강좌를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순회통일교육을 위해서는 지역 대학의 교수, 학교장, 장학

사, 단체장으로 구성된 통일교육위원 부산광역시협의회 회원 52명이 강사

진으로 동원되어 북한알기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고 있다.

시민의 통일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지역통일교육센

터는 2006 해운대 모래축제(6.3-6.6)에 통일모래작품점을 실시하였고, 제5

33_ 통일신문  2006년 7월 5일에 게재된 부산지역통일교육센터장의 인터뷰기사를 
중심으로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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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전국평생학습축제(9.30-10.3)에는 통일관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통일합

창대회, 통일퀴즈대회, 제1회 남북평화통일기원 글짓기대회, 새터민과 함께 

북한음식 만들기 등의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새터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부산지역통일교육센터의 특별한 

점이다. 동부산대학의 동아리들이 부산 시내의 35명에 달하는 새터민 학생

들과 결연을 맺게 하여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의 통일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들과의 협력관계도 주목을 

끈다. 부산지역통일센터는 2005년에 통일클로스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해

운대구청과 협약을 맺어 통일교육위원 부산시협의회가 동단위 통일교육을 

위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2006년에는 민주평화통일 부산지

역 자문회의와 협약을 맺어 통일교육의 협력관계를 확대했다.       

나.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의 ‘통일시대 시민교실’  거버넌스 

(1) 국내지역협의회

민주평통 지역협의회는 시군구별로 설치된 국내협의회 234개와 북미주, 

구주, 일본, 동남아, 대양주, 중남미 등 지역별로 설치된 해외협의회 22개를 

포함하여 총 256개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서 국내협의회만을 놓고 

볼 때, 국내협의회는 평화통일 논의를 선도하고, 지역주민의 통일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며, 지역사회의 통일기반을 조성하며, 기타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국내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국내협의

회는 해당 시군구의 민주평통 자문위원들로 구성되는데, 그 규모는 시군구

별로 차이가 있어서 최소인원은 40명이고 크게는 150여명을 육박하는 곳도 

있다. 

국내협의회의 주요 활동은 통일문제에 대한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를 개

최하고, 남북관계 현안 및 통일환경 변화에 관한 정세보고회를 개최하며, 

읍면동, 기업체, 사회단체 등을 순회하며 통일간담회를 하고 이를 통해 국민 

저변의 통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협의회는 지역을 거점으

로 민간 자문위원의 주도로 통일 및 남북관계 관련 교육을 수행하는 공공사

회교육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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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시대 시민교실

국내협의회가 수행하는 통일교육에서 중심을 이루는 것은 ‘통일시대 시

민교실’이다.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프

로그램으로서 상반기에 79건의 과정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75건이 확

정되어 진행된다. 아직은 모든 국내협의회가 시민교실을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 또 시민교실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도 않다. 즉, 아직은 지역협의

회의 여건과 역량에 시민교실 실시여부 결정을 맡기고 있다. 

시민교실의 계획, 결정, 실행은 전적으로 지역협의회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커리큘럼 구성에 있어서 지역협의회가 인물(강사) 중심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내용상의 중복이 있거나 균형이 부족할 경우에는 민

주평통 사무처 시민교실 담당부서로부터 교육 방향성에 관한 안내를 받는

다. 시민교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강사비와 자료제작비만이 지원되는데, 

그 규모는 과정별로 25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그 외의 비용은 지역협의회

가 자체적으로 충당한다.

시민교실 프로그램의 내용은, 대표적으로 아래 <표 Ⅳ-7>에 작성된 경기

도 광명시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주로 통일 및 남북관계 시사적 이슈에 관한 

주제들을 강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그 외 교육적 부대 행사가 

병행된다. 교육대상을 볼 때, 시민교실은 자문위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공무원과 주민을 포함하는데, 이 경우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 참가시킨다. 광명시의 사례가 특별히 주목되는 이유는 광명시 지역협

의회가 광명시 평생학습원과 통일시대 시민교실의 운영을 위해 협력관계를 

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3월에 체결된 양 기관의 지원 협약서에 

따라 시민교실의 프로그램 개발은 민주평통 지역협의회가 맡고 평생학습원

은 매 과정 300만 원을 지원하고 시민교실 장소를 제공하는 협력관계가 구

성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 공공사회교육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결성함으로써 

지역협의회는 보다 안정적으로 시민교실을 운영할 수 있다. 비록 이 협력관

계가 시민교실에 대한 평생학습원의 재정적 및 시설사용상의 지원을 위주

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공공사회교육기

관들 간의 통일‧평화교육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의 단초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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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7> 광명시 지역협의회 제2, 3기 시민교실 프로그램

구    분 행사 및 강의주제 

제2기(2006.3.21-4.19) 

참가대상: 

자문위원,광명시 관내

 교사, 공무원,

 시민단체임원 등

  300여명

식전행사: 북한출신 가수와 광명시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평화와 번영의 길 열어 통일로!

통일교육의 방향과 실천적 과제

민간통일교육의 실천적 과제

북한의 변화와 우리의 역할

독일 통일과 한반도 통일의 전망

남북이산가족문제와 민족화합

수료식 및 평화통일현장견학(임진각-도라산역-판문점-남

북출입국관리소-DMZ) 

제3기(2006.9.5-9.26)

참가대상: 1, 2기 불참

 자문위원, 광명시

 여성지도자 등 

200여명

개강식: 시립어린이합창단, 초등학교학생 독창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과제

가족법의 민주화와 현대화

민족의 장래와 통일

독일통일과 한반도 통일 전망

평화통일운동의 나아갈 방향

대북지원의 평가와 과제

북핵문제와 남북문제

다. 평생학습도시의 거버넌스

(1) 평생학습도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는 평생교육

을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 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추구”하는 도시로 

정의된다. 즉, 평생학습도시는 학교 정규교육의 종료와 함께 종료되는 교육

(학습)을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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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능력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통합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 국가적 차원의 지역 활성화 정책인 것이다. 

더욱이 평생학습도시는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인프라를 결합하고 지역의 시

민들, 단체들, 기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평생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네

트워크 체제로 운영된다.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각종 행위주체들은 해당 지

역의 “평생학습센터” 등으로 명명되는 조직으로 결집되고, 평생학습 프로그

램의 결정, 홍보, 집행, 평가 등의 모든 업무는 ― 법‧제도적 제약과 재정적 

제약은 있지만 ― 참여자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관리된다. 따라서 평생학습

도시의 평생학습 운영방식은 정부교육기관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전통적

인 교육방식과는 구별되는 거버넌스 형태의 운영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정책은 1999년 경기도 광명시가 최초

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언한 이후 2001년부터 본격화되었는데, 아래의 <표 

Ⅳ-8 >에서 알 수 있듯이 2005년까지 33개의 지방단체, 그리고 이듬해에는 

2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인적

자원부는 2008년까지 100개의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할 계획 하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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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8> 지역별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한국교육개발원)

지역 계 기존 학습도시(지정연도) ’06년 신규 학습도시

서울 4
관악구(04), 양천구(05), 

성북구(05)
영등포구

부산 2 해운대구(02) 연제구

대구 2 달서구(05), 동구(05) -

인천 3 연수구(03), 부평구(05) 남구

광주 3 남구(05) 동구, 광산구

대전 1 유성구(01) -

울산 1 - 울주군

경기 9

광명시(01), 부천시(02), 

이천시(04), 수원시(05), 

구리시(05)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강원 2 - 삼척시, 화천군

충북 4
청주시(04), 제천시(05),

단양군(05)
진천군

충남 5 금산군(04), 부여군(05) 태안군, 아산시, 서산시

전북 6
진안군(01), 전주시(04),

익산시(05)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남 5 순천시(03), 목포시(04) 여수시, 광양시, 곡성군

경북 2 칠곡군(04), 안동시(03) -

경남 6
창원시(04), 거창군(03),

김해시(05), 남해군(05)
양산시, 하동군

제주 2 서귀포시(03), 제주시(02) -

합계 33개 24개

한편, 평생학습도시가 수행하는 교육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여 정보화 

교육, 외국어 교육, 취미 및 여가생활 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교육(취업 

및 창업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망라한다. 통일‧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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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평생학습은 통일‧평화교육을 주요 교육주제로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평생학습과정에서 통일‧평화와 관련한 주제들은 시민

교육 분야나 인문/사회 교육 분야에서 일부 강좌 내지 교과목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 역시 매우 미진한 실정에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에서 나타나

는 교육 거버넌스는 형식면에서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지만, 내용면

에서 통일교육 내지 평화교육 거버넌스로 간주할 수는 없다. 이하에서는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부문에서 평생학습도시 

대상을 수상한 경기도의 광명시와 이천시, 그리고 우수상을 수상한 경남의 

창원시의 사례를 검토하기로 한다. 

(2) 경기도 광명시의 평생학습도시 운영사례

1999년에 전국 최초로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했고, 2001년에는 평생학습도

시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경기도 이천시와 함께 평생학습도시 대상

을 수상한 경기도 광명시의 평생학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유관 기관 및 단

체들이 공동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는 평생교육 거버넌

스의 전형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은 성공회대학교

에 경영을 위탁하고 있고 원광디지털대학교와도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아

래의 <그림 Ⅳ-1>에서 볼 수 있듯이 광명시 평생학습도시는 교육인적자원

부와 지방정부, 중앙 및 지방의 교육기관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활성화 

정책과 지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평생학습사업소(광명시의 경우 평생학습원)를 조직하여 자체적

으로 평생학습을 운영‧관리하는 구성체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정부기관 주

도와 시민참여가 결합된 교육 거버넌스의 모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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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1> 광명시의 평생학습도시 구성체계(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시민참여를 추구하는 점은 이른바 시민참여프로그

램을 운영하는데서 현저하게 발견할 수 있다. 시민참여프로그램은 “시민들

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체제”를 말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동료들과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해 볼 수 있는데, 제안을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은 본 평생학습원으로부

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다. 시민제안프로그램은 6단계의 과

정을 통해 시행된다. 첫째로 시민들이 동료들과 학습동아리를 결성한다(사

람 모으기). 둘째로 최소 10인 이상의 제안자가 평생학습원에 프로그램을 제

안한다(프로그램 제안). 셋째로 제안된 프로그램은 평생학습원의 시민교육

지원센터와 협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완성된다(프로그램 컨설팅). 넷째로 협

의된 프로그램은 시민제안프로그램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된다(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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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다섯째로 심의를 통해 선정된 프로그램이 실행된다(프로그램 선정/진

행). 끝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결과보고서가 제출된다(결과보고).    

광명시 평생학습관의 학습과정은 광명시민대학, 시민교양학교, 교육복지, 

컨소시엄강좌 등으로 분류된다. 광명시민대학에서는 2005년에 17개, 2006

년에는 6개의 강좌가 개설되었는데, 대부분 창업과 관련한 교육과 인문/사

회 분야의 지식‧정보가 교육이 취급된다. 시민교양학교에서는 대부분 일반

교양이 교육되는데, 2005년에는 44개, 2006년에는 26개의 강좌가 개설되었

다. 그리고 컨소시엄 강좌에서는 주로 정보화 교육이 제공되는데, 2005년에

는 17개, 2006년에는 6개의 강좌가 개설되었다. 한편, 광명시의 전체 학습과

정에서 민주시민교육이나 통일‧평화교육을 다루는 강좌는 개설되지 않고 

있다.     

(3) 경기도 이천시의 평생학습도시 운영사례

200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평생학습대상을 수상

한 경기도 이천시 평생학습에서도 통일‧평화를 취급하는 독자적인 과정이

나 교과목은 발견할 수 없다. 이천시의 평생학습지원센터는 아래의 <그림 

IV-2>가 보여주듯이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기관별

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

으며, 학습동아리와 찾아가는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등 시민 참여적이고 

친화적인 학습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체 학습과정은 노인, 성인, 어린이, 

여성, 유아, 청소년으로 목표그룹을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어서 교육의 계획

과 실행에 있어서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천시 평생교육지원센터에서 

실시되는 학습과정은 IT관련분야, 교육일반, 문화/예술/가정, 산업/기술, 시

민교육, 언어, 인문/사회, 자연과학, 체육/건강/레크레이션으로 분류되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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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2> 이천시의 평생학습도시 구성체계(이천시 평생학습지원센터)

그렇지만 2006년의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시민교육 분야의 교과목을 살펴

보면, ‘부모-자녀 대화법’, ‘설봉산을 깨끗하게’, ‘아버지교실(아버지자리찾

기)’, ‘역사문화탐방교실’, ‘현명한 스쿠르지 어린이 경제교실’이라는 5개의 

주제가 취급되고,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전통문화학습, 북춤체험’이라는 1

개의 교과목이 개설된다. 따라서 이천시의 평생학습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나 통일‧평화교육은 제공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4) 경남 창원시의 평생학습도시 운영사례 

2004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었고 2005년에는 평생학습우수상을 수

상한 경북 창원시에서도 통일‧평화와 관련한 교육의 실정은 다르지 않다. 

창원시의 평생학습도 광명시나 이천시에 크게 뒤지지 않는 우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광명시와 이천시의 유사한 방식과 수준의  평생학습 거버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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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평생학습센터의 특징은 151명의 강사, 31명의 학습봉

사자를 운용할 수 있고, 93개의 학습기관을 보유하고 있어서 우수한 인적 

인프라와 교육기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과정은 기관별로 제공되고, 교육종류별로는 장기, 단기, 특강, 주말 

등의 과정으로 분류되고, 모집방식에 있어서는 초급, 중급, 고급 등으로 수

준이 분류되고, 또한 모집대상도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으로 

나눠서 제공되고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학습과정은 

또한 분야별로 자격증, 취미, 문화/예술, 인문/사회, 생활/건강, 국제문화의 

이해, 직업, 과학기술, 정보/미디어, 환경, 교육일반을 망라하고 있어서 비교

적 세분화되어 있다. 2006년도에 실시되는 인문/사회 분야의 교과목은 총 

25개가 개설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생활정보를 제공할 뿐 민주시민교육이

나 통일‧평화교육은 전혀 취급되지 않는다.

   

라. 공공사회교육의 평화교육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1) 자율성

자율성 평가에서 주요 지표는 평화교육 수행기관 및 단체가 교육사업을 

계획, 결정, 실행하는데 있어서 관련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는가 여부와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가 여부이다. 먼

저,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경우 센터 지정에 있어서 통일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구받고 통일교육원으로부터 교육적 지도와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당해 교육사업을 계획, 결정,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전적으로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다.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원의 조직적 산하 

교육기관이 아니라 기능적 협력 기관이다. 따라서 지역통일교육센터는 준

자율적 평화교육 수행자라 할 수 있다. 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재정적 의존성이 교육사업의 자율성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의 경우에서도 자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민

주평통 지역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시되는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프로그램의 

계획, 결정, 실행에 있어서 민주평통 사무처로부터 전적으로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중복을 조정하기 위해서만 민주평통 사무처가 

개입한다. 통일시대 시민교실 역시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만, 그것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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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자료제작비에 소요되는 최소비용에 불과하다. 여기서도 재정적 의존

이 교육사업의 자율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이어서, 평생학습도시 거버넌스에서도 교육사업의 자율성은 보장되고 있

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

고 지도‧지원하지만, 평생학습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평생학습

을 수행하고 참여하는 관련 기관과 단체 등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체이고 교육프로그램의 계획, 결정, 실행에서 전적으로 자율권을 지닌

다. 한편, 평생학습도시는 평화교육을 주목표로 하고 있지 않고 근래에 들어 

통일관련 교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참여성

참여성 평가에 있어서는 평화교육 수행자의 참여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주요 지표로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지역통일교육센터의 경우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기관, 단체, 시설 등에 교육센터 신청이 개방되어 

있고, 심의‧의결을 통해 교육센터를 지정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적 

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부산지역통일교육센터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지역센터에 동참하는 교육 수행단체의 참여와 시민의 교육프로그램 참여 

역시 활성화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의 경우에서도 시민교실의 개설은 모든 지

역협의회에게 개방되어 있다. 2006년에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154건에 달하는 시민교실이 운영된 점을 볼 때 참여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민교실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을 일차적인 교육대상자로 

하고 있어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거버넌스에서도 지역의 공공기관, 시민단체, 각급

학교 등의 참여가 활성화되어 있고,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시민제안프로그

램이 보여주듯이 교육의 계획부터 평가까지 시민의 참여를 권장‧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도시의 참여도는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전문성

전문성은 평화교육 수행 기관 및 단체의 전문적 교육능력 여부와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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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기획의 전문성 여부를 주요 지표로 삼아 평가된다. 먼저, 지역통일교육센

터에서는 지정된 교육센터가 대부분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통일

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 등이라는 점에서 그 전문성이 돋보인

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서도, 부산지역통일교육센터 사례가 

보여주듯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교육센터가 매년 교체

되는 것은 형평성 고려와 경쟁 유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전문성의 

지속성 면에서는 부정적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통일시대 시민교실의 경우 그 역사가 짧지만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 통일 의견 수렴에 기여하는 전문협의회가 시민교실을 수행한

다는 점에서 향후 전문성을 기대할 수 있다. 프로그램 역시 강연회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하여 향후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평생학습도시 거버넌스는 전문성 면에서도 주목을 끈다. 다양한 교육수

행자에 의해 다양한 교육분야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교육인프라를 결집하여 활용하는 평생학습도시의 장점으로부터 나

오는 성과라 할 수 있다.  

(4) 네트워크

네트워크 유형을 고찰할 때 지역통일교육센터는 광역시‧도를 거점으로 

해서 현재 9개의 교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기관, 단체, 시설이 네트워크

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비해 통일시대 시민교실은 시‧군‧구의 민주평통 

지역협의를 거점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광명시 평생학습원과의 

협력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교실 네트워크는 확대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평생학습도시에서도 도시 간 및 센터 간 네트워크가 제도화되어 있고, 

한 평생학습도시 내에서의 수행자 간의 네트워크도 활성화되어 있다. 

(5) 분권화

분권화는 탈중앙집권화 정도와 지방분권화 정도를 주요 지표로 평가된

다. 먼저, 지역통일교육센터를 보면 자율성 평가에서도 검토하였듯이 평화

교육을 지역적 차원에서 분담하고 있어 탈중앙집권적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교육센터의 거점이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지방분권성 역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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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다. 

통일시대 시민교실에 있어서도 평화교육을 수행하는 시‧군‧구 지역협의

회는 탈중앙집권적이고, 지방분권적이다. 

평생학습도시 역시 시‧군‧구를 거점으로 하고 있어 지방분권성을 보여주

고 있고, 교육사업의 자율성에서 알 수 있듯이 탈중앙집권적이다. 

(6) 효율성

평화교육의 효율성을 평가할 때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시대 시민교실, 

평생학습도시 모두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의 기관, 단체, 시설의 자율적 협력

으로 교육을 펼친다는 점, 아울러 지역주민에 근접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하

는 평화교육을 계획‧실행함으로써 지역, 특히 지방의 통일교육 내지 평화교

육 수요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평화교

육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는 적은 재정적 지원으로 최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화교육 재원이 부족한 실정에서 그러한 

지역 거버넌스는 평화교육을 수행하기에 효율적인 방식인 것이다. 한편, 이

것이 평화교육의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서 최소수준에 머무르게 하는 이유

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마. 공공사회교육의 평화교육 거버넌스 유형

위에서 고찰한 공공사회교육 차원에서의 평화교육 거버넌스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집권형(계층제 거버넌스 및 계획된 혁신 거버넌스), 분권형(자치

형 거버넌스 및 개방형 거버넌스), 관리형(조율된 현상유지 거버넌스 및 조

율된 변화지향 거버넌스)이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지역통일교

육센터, 통일시대 시민교실, 평생학습도시는 각각 통일부 통일교육원,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도‧지원 하에 지역 공공기관과 민

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평화교육(평생학습도시의 경우 평생교육 중

심) 협력체로서 수직적 및 수평적인 차원에서 집권성과 분권성이 혼재하고 

있고 아울러 아직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자체적인 네트워크로의 발전가능성

이 보이는 관리형이기도 한다. 

또한 지역통일교육센터, 통일시대 시민교실, 평생학습도시에서 작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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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유형을 볼 때 그것들은 각각 다허브형(멀티 허브형) 네트워크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광역시‧도의 지역통일교육센터, 시‧군‧구의 민주평

통 지역협의회,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군‧구의 평생학습세터가 평화교육의 

허브로 기능하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네트워크로 결집하고 있는 것이다. 

3. NGO 차원의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분석

가. NGO의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일반적 현황

평화교육 행위자로서 NGO의 경우, 몇몇 NGO들이 공동으로 또는 정부와 

협력해서 평화와 관련된 세미나나 토론회 및 교육을 실시하는 ‘거버넌스형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피교육자의 구성 및 규모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단수주체, 즉 각 개별 NGO에 의해 실시되는 ‘단독형 

평화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NGO의 속성이 유사한 가치와 이념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들의 지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된 자발적인 모임이라

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자체적인 설립목적과 이념에 기초를 둔 단독형 평화

교육이 NGO 평화교육의 주를 이루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한편, 

NGO들이 연대나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형 평화교육’이 실시되는 

경우, 평화교육의 정책과 내용의 입안 및 결정, 그리고 실행에서 NGO들간

에 그리고 NGO와 정부간에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절차와 적절한 

역할분담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

에 실제적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인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 NGO의 평화교육과 평가지표별 거버넌스 평가

평화교육 행위자로서 NGO를 앞장에서 범주화된 유형(독자적 유형의 

NGO, 연대체 유형의 NGO, 국제NGO의 회원단체, 국제적 조직을 가진 

NGO)을 중심으로 자율성, 참여성, 전문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

의 6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NGO

의 경우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범위와 인적·물적 기준, 교육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법적·객관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NGO들이 어느 정도의 거버넌

스형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명확히 평가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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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또한 같은 유형에 속하는 NGO들 간에도 커다란 상이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평가는 법적·객관적 기준에 따른 절대적 평가라기보다

는 NGO 유형들 간의 평균적·상대적 평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NGO들의 평화교육 프로그램과 실천을 평가할 수 있는 객

관적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자율성

자율성과 관련해서 대략 다음의 네 가지 정도가 평가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발적으로 조직되었는가, 평화교육과 관련해 독립적인 규

범과 가치관, 이익을 가지고 있는가,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정부의 법적 규제

로부터 자유로운가,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인가 등이다.

NGO는 개념상 비정부기구로서 가치를 공유한 시민들이 자신들이 지향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회원들에 의해 구성된 단체이

기 때문에, 대부분 정부와 제도적 연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부로부터 

높은 자율성의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

회’의 경우, 사업의 성격상 한국과 베트남 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명확하게 설정된 관계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단체의 

활동과 조직은 이들 정부들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 수준의 행위자 중에서 여러 단체들이 모인 연대체 유형의 NGO의 경

우, 연대체에 따라 자율성의 정도가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이를 

구성하고 있는 NGO들의 자율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국제NGO의 지역모

임 형태의 NGO 경우에도 본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는 경향을 보여

준다. 한편, 국제적 조직을 가진 NGO의 경우, 중앙과 하부조직간의 자율성

의 정도는 단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NGO에 대한 법적 근거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법적 규제를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오로지 자체적인 설립목적과 이념에 바탕을 둔 교육프로그램에 의

거해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외부로부터의 자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각 NGO들

의 재정적 자립도이지만, 이에 대한 자료들은 사실상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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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여성

참여성은 회원 혹은 회원단체의 참여가 활발한지의 여부, 그리고 평화교

육과 관련해 새로운 참여자를 지속적으로 모집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NGO는 개념상 다른 이익집단과는 달리 그 성립조건이 공동의 가치와 

목표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에 배타성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각 NGO가 제공하는 평화교육프로그램에 

회원들의 참여는 완전히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교

육프로그램에 회원들의 참여가 얼마나 적극적인가는 사실상 국내적 수준 

혹은 국제적 수준의 구분이나 독자적 유형인가 연대체 유형인가와는 무관

하게 NGO마다 상이하다. 또한 NGO의 평화교육에 대한 평가는 평화교육을 

평화캠페인, 집회 참여, 평화홍보물 발간 등 넓은 의미에 근거하여 이루어지

기 때문에, 더욱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회원들의 참여와 관심을 알아보기 위해 홈페이지 참여마당의 각종 게시

판이나 소식란, 공지사항란, 자료실 등의 조회수를 살펴본 결과, 규모가 큰 

NGO의 경우에 조회수가 높았다. 그러나 이것으로 회원의 참여정도(참여자

/전체회원)를 판단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회원이 많은 

NGO의 경우 회원의 일부만 게시판에 참여해도 소규모 NGO의 전체 회원수

보다 수적으로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게시판이 꾸준히 게시글이 

올라오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데, 이는 행위자의 

수준이나 유형과 커다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3) 전문성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는 우선, 평화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을 생산

할 능력이 있는가, 둘째, 평화교육과 관련해서 내부적인 정보·지식생산 과정

이 조직되어 있는가, 셋째,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외부인력으로부

터 자문제도가 있는가,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가 

등의 지표가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NGO들은 시의성에 맞춰 다양한 주제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

육방법은 주로 세미나와 학술회의 등에 의존하고 있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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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교육담당기관을 통해 일관되게 통일적으로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평화교육 혹은 평화연구 담당기관이나 부서가 

있는 NGO에는 ‘비폭력평화물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네트워크’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평화교육과 관련해서 

전문적 지식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나 내부적인 정보·지식생산 과정

이 조직되어 있는 NGO는 많지 않고, 주로 외부 전문 인력의 도움에 의존하

는 것으로 보인다. 즉, 강연이나 세미나에 외부전문가를 발제자나 토론자로 

초빙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태로 보인다. 

다른 한편, 평화네트워크의 경우 외부전문가와 학자로 구성된 자문위원

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있는데, 그러나 자문기구를 이처럼 제도적으로 상설

화하고 있는 단체는 많지 않다.

전문적인 간행물이나 출판물이 있는 NGO를 살펴보면, ‘평화를 만드는 여

성회’(연구총서 여성과 평화 ), ‘평화네트워크’, ‘평화인권연대’(월간지 평

화연대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등이 있다. 

대체적으로 전문성의 정도는 NGO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

는데, NGO의 규모가 클수록 전문적 지식을 자체 생산하는 능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4) 네트워크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NGO들의 네트워크 상황은 같은 영역의 행위자들 

간의 그리고 다른 영역의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 정도,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평화교육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자원 등이 유통되고 있는가를 살펴봄

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국내 수준의 행위자 중에서 연대체유형의 NGO들의 경우 같은 영역의 

소속 행위자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평화교육 관련 사

업을 실시하고 있음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대체 유형의 

NGO들이 다른 영역의 행위자와 긴밀한 네트워크는 가지는 사례는 특별히 

보이지 않으며, 주로 회원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그치는 경향이 

있다. 독자적 유형의 NGO들 간에는 토론회나 교육프로그램에서 일시적인 

교류가 대부분이고, 이들 간의 상설적이고 유기적인 네트워크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영역의 행위자들과의 네트워크 역시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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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일시적 교류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 국제적 수준에서의 행위자들의 

경우, 소속단체들간의 네트워크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단체

들과의 네트워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평화교육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평화의 의미와 절대적 가치를 인식시키고 

시민교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사한 이념과 목적을 지향하는 NGO들 

간에 평화교육을 위한 보다 활발한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NGO와 정부의 평화교육기관들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와 NGO 차원에서 평화교육을 위한 거버넌스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5) 분권화

평화교육과 관련해서 NGO들의 분권화 정도는 각 행위자 내부의 지역 

혹은 업무에 따라 분권화가 되었는가, 평화교육의 실천과 관련하여 의사결

정절차는 분권화되어 있는가, 그리고 각 행위자들의 지도부는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는가 등을 통해서 평가될 수 있다.

거의 모든 NGO들이 업무에 따라 부서가 나뉘어져 있고, 분권화된 제도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독자적 유형의 NGO 중에서 전국 혹은 다른 지역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NGO, 그리고 연대체 유형의 NGO의 대부분이 중앙의 

운영위원회 등의 중앙기구 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지역적 및 단체별 안배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평화교육을 실천(입안·실행 

등)하는 데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제도적 형태만큼 분권화되

어 있으며, 다층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에 어려움이 있다. 

조직이 클수록 지도부가 규정에 따라 교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많은 NGO들에서 NGO를 설립한 지도부가 지속되는 경향이 

많다. 이는 권력 독점이라는 측면보다는 NGO들의 인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의 하나로 생각된다.

(6) 효과성과 효율성

NGO 평화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NGO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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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가, 평화교육

을 실천하는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

가, 각 행위자들은 효율성을 위해 충분히 협조했는가, 평화교육 행위자들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가 등의 지표를 통

해 평가될 수 있다.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NGO들은 행위자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 및 연결하는 대화의 장 제공 역할을 대부분의 경우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평화교육을 받은 회원들이나 외부

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

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사후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NGO의 평화교육 거버넌스 유형

평화교육 행위자로서 NGO의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정부의 역할 측면에

서 분류할 수 있는 평화번영거버넌스의 세 가지 유형(집권형, 분권형, 관리

형 거버넌스) 중에서 분권형 거버넌스, 즉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된 채 비정

부행위자들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유형에 속한다. 물론 정부가 차후 NGO

의 평화교육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초를 새로이 만들고 정비함으로써 거버

넌스적 현상 전반을 관리하고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관리형 거

버넌스가 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가치와 이념을 

가진 시민들이 자신들의 지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형성한 자발적인 모임

이라는 NGO의 속성상 NGO의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분권형의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네트워크의 유형과 관련해서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NGO들은 기본적으로 

행위자 간 연결이 무정부상태적인 네트워크, 즉 무작위형 네트워크를 보이

고 있다. 그러나 평화교육을 평화캠페인, 집회 참여, 비정규적인 평화 관련 

세미나 등을 제외한 가르침이라는 좁은 의미로 한정 할 경우, 소수의 평화교

육 관련 상설 기구를 가진 NGO들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허브로 구성된 

다허브형, 혹은 멀티 허브형의 모습을 띤다고 할 수 있다. 향후 NGO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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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가 더욱 활성화된다면, 좁은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의 

평화교육의 네트워크도 다허브 형 혹은 탈허브형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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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 실태 평가

1.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의 성격

가.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초

(1)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의 법적·제도적 기초 개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학교,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비정구기구

의 평화교육 거버넌스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이고 제도적 기초도 충분하지 않다. 물론 전통적으로 평화교육이 통일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져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일교육에 대한 기본법이

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이 평화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통일교육지원법은 이른바 골격법안으로서 통일교육에 대

한 제반사항조차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변화된 사회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평

화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34 더구나 통일교육지원법

은 한반도의 평화가 핵심적인 주제로 등장한 오늘날의 시대상황을 적절하

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평화교육의 법적 근거로 삼기에는 적절치 못

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평생교육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에서 그 법적인 근거

를 모색할 수도 있으나 현 상태에서는 평화교육에 대한 독자적인 근거법령

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만, 1990년대부터 일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른바 민주시민교육지원

법의 입법을 위한 여러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민주시민교

육의 핵심적인 내용이 평화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른바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이 제정될 경우 평화교육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의 입법화 및 실행과정에서 평화교육을 추구하

는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능동적 역할이 필요하다.

일단 여기에서는 평화교육의 일환으로서의 통일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한

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를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에 대하여 간단히 서

34_통일교육지원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박광기 외,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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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다.

남북 사이의 새로운 화해협력시대, 통일의 시대를 맞이하여 남북한은 그 

관계발전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통일교육 

역시 이러한 변화를 감안하여 새롭게 재정립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범국가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1999년 1월 5일 국회

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8월 6일 시행하였다. 그 후 통일교육체계를 정비하

고 통일교육의 범국민적 확산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통일교육지원법이 일부개정되었다.

이러한 통일교육지원법에 의거하여 1999년 8월 통일교육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통일교육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가 설치되

었다. 통일교육의 최고심의기구로서의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정부가 매년 

그 다음 해의 통일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이를 심의하고 의견을 개

진해왔다. 그런데 통일교육심의원회는 당연직 공무원과 통일부장관이 임명

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정부주도로 운영이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형식적인 심

의에 그치는 인상을 주었다. 예컨대 제1기 통일교육심의위원회는 1999년 

단 두 차례의 회의를 거쳐 2000년 통일교육기본계획과 2000년 통일교육기

본지침서 등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고 실무위원회 역시 그 운영실태는 크

게 다르지 않다. 그로 인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

에 있어서 졸속으로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더욱이 정부주도의 통일교

육지원은 결국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적지향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내

실 있는 교육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2) 주요행위주체별 법적·제도적 기초

(가) 학교의 평화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초

공교육 체제에 속한 일선학교에서는 평화교육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

나 지침 없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지침에 따라 평화교육

의 일환으로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밖에 두레학교, 푸른숲학교, 순천평화학교, 꿈틀자유학교를 비롯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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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대안학교에서는 학교자체적으로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평화교육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평화교육의 일환으로서 통일교육에 치중하고 있을 뿐

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초도 빈약한 

편이다.

추후 정부차원에서 평화교육을 추진할 경우 교육주관부서로서의 교육인

적자원부가 이를 주관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통일교육의 연장선상에서 이

해된 평화교육이라는 차원에서 통일부가 여전히 주도해야 하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불명확하다. 따라서 관련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입

법의 제정시에 업무분장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초

나아가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비정부기구의 경우에 법적 근거는 전혀 없

고 오로지 자체적인 설립목적 및 이념에 바탕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하여 평

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민간단체(NGO를 포함한)의 경우 어느 범위까지 평화교육 거버넌스

에 포함시켜야 할지, 또 인적‧물적 시설기준, 교육의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

상대적으로 고유한 의미의 평화교육이 아닌 통일교육에 있어서는 통일교

육지원법이 법적 근거로 기능하고 있고, 통일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비정

부기구의 통일교육이 상대적으로 정비되어 있는 편이다. 

나.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현황

(1)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 개관

한반도 평화교육은 다원주의적 체계 속에서 학교,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 비정부기구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외국

처럼 평화교육을 위한 체계화된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며, 평화교육 프로



1386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중 평화교육만을 목

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는 평화교육에 대한 논의

가 평화교육의 선발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탓이 클 것이다. 하지만 

독립적이고 전문적으로 평화교육을 전담할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통합적인 

평화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평화교육 전담기관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의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평화교육 주체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기존의 통일교육을 포함한 평화교육 거버넌스와 평화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을 위주로 한 평화교육 거버넌스로 양분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협의회

가 전자의 대표적인 유형이라면 새로운 형태의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대부

분 후자에 속할 것이다. 이들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부분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제도적 기초도 미비되어 

있다.  

우선 거버넌스의 주체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방안, 의사결정방식에 대한 

기준제시 등 거버넌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반이 대단히 취약하다. 특히 

독자적인 평화교육은 물론이고 통일교육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지는 평화교

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고, 정부기구 뿐 

아니라 비정부기구 역시 충분한 인적‧물적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 비정부기구들간의 평화교육을 위한 거버넌

스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특히 비정부기구들간의 평화교육을 

위한 거버넌스도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비정부기구들이 공동으로 학술회

의, 강연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회적인 연대에 그칠 

뿐 상설적인 네트워크는 형성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다만 한국여성평화네

트워크와 통일연대의 경우에는 여러 비정부기구의 연대로 구성되어 공동으

로 평화교육 관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가입단체내부적인 네트워크에 그

칠 뿐 다른 비정부기구들과의 네트워크형성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평화교육관련기관과 비정부기구들사이에 있어서

도 역시 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교류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통일교육

협의회와 같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평화교육이 실제로 시민들에게 평화의 의미와 가치를 인식시키고 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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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비정부기구들사이에, 그리고 비정부기구와 정

부의 평화교육관련기관 사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야 한다. 

(2) 행위주체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의 현황

(가) 학교의 평화교육 현황

학교평화교육에 관련된 행위자들은 다양한 형태를 가진다. 학교교육을 

공교육체제 내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7차 교육과

정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학교교육에 한정하더라도, 학교평화교육에 있어

서는 직접적인 학교평화교육을 수행하는 공교육기관을 비롯한 정부수준의 

행위자이외에도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의 다양한 행위자가 등장한다.  

한편 학교평화교육의 실행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사회, 도덕 교과에서 지

엽적으로 평화 일반,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이 되고 있을 뿐 

독자적인 교과나 단원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에 비해 통일교육의 

경우는 교육청 지정 각급 통일교육 연구학교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의 통

일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반학교에서도 사회과, 도덕과를 중심

으로 다양한 통일교육 교과교육과 교과외 활동,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35 

평가항목별로 살펴보면, 자율성이라는 평가항목의 관점에서 볼 때 한반

도 평화교육과 관련된 학교의 평화교육은 정부부문의 행위자를 제외하고 

대체로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부문의 경우 학교평화교육과정 정책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행과정 및 평가과정에 있어서는 행위자들의 자율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교수단체 및 교사단체 등의 이익집단은 학교평화교육과 관련하여 정

책의 입안 및 결정 뿐 아니라 집행,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규범

과 가치관, 이익을 갖고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학교평화

교육은 그 특성상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재정적 자립도도 미약

한 편이다.  

참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평화교육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

부부문은 학교현장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여론을 수렴하고 

35_박광기 외,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 pp. 34-58.



1388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평가를 주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익집단들도 학교평화교

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의사소통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이해당

사자들은 학교평화교육의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

고 그로 인하여 변화된 결정내용은 지속적으로 피드백되고 있다. 시민단체

를 제외한 정부부문 및 이익집단은 전반적으로 정책 입안 및 결정과정, 실행

과정,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고르게 높은 참여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체제에서 국가수준의 교육

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천 등의 과정에서 교육과정평

가원, 통일교육원과 같이 전문성을 확보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 평가과정에서는 비교적 전문성을 확보하

고 있다. 또한 관련학회나 교사집단 등의 이익집단도 학교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문성을 보이고 있다. 이 점에서 교육과정개

발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확보, 전문적인 수업자료의 제공, 교사연수프로그

램의 유지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학교평화교육정책 집행과정에 있어서는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뿐 아니라 각급학교에 있어서도 학교평화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네트워크의 평가항목에 있어서,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뿐 아니라 집행과

정에 있어서도 학교평화교육에 있어서 자체내에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행위자들은 드문 편이다. 가장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는 전교조를 제외하고는 정부부문이나 비정부부문에 있어서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

는 드물다. 이들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지식·정보·자

원의 유통에 있어서도 정부부문을 제외하면 대체로 희소한 편이다. 다만, 

학교평화교육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정부가 이익집단 등 외부전문가들과의 

연대를 강조함에 따라 정부 및 이익집단 관련 네트워크는 비교적 잘 구성되

어 있는 편이다.   

분권화의 관점에 있어서 학교평화교육에 있어서는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

에 있어서나 집행과정 또는 평가과정에 있어서나 전반적으로 분권화되어 

있지 않다. 업무적인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를 정점으로 하는 정부부문

에 있어서 특히 위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기타 이익집단들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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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정의 분권화는 미약한 편이다.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크게 다르

지 않다. 다만, 학교평화교육의 정책개발 및 실천, 평가와 관련된 각 부문들

의 지도부는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권화가 충분히 확

보되어 있다.  

끝으로 효과와 효율성의 평가항목을 보면, 학교평화교육을 주관하는 정

부는 각급 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

다. 특히 학교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각급 학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을 충

실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도 비

교적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평가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도 정부의 각종 지시 및 지침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효과와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밖에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효율

성보다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목표를 우선시하는 까닭에 정책입안 및 실천

에 있어서 효과와 효율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 다만, 정책평가에 있어서는 

평가를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효율성을 기하

고 있다.  

(나)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평화교육 현황

현재 통일부 산하의 통일교육원에서 통일교육의 일환으로서 평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기타 공무원연수원과 교원연수원을 중심으로 평

화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통일센터를 중심으

로 통일교육을 중심으로 한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율성이라는 평가항목의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교육과 관련된 정

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관련 법규정에 의하여 조직되었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익을 갖고 있지 못하여 중립성이 부족

하고, 또 정부의 법적 규제에 따르며, 재정적인 자립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자율성을 잃고 있다.  

참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교육기관은 정책입안 및 정책결정의 단계

에 있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통한 민주적 형평성의 확보는 미진한 

편이나, 대외적으로 공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

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참여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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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 전문성에 있어서 통일교육원을 비롯한 정부교육기관은 평화교육관

련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

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정보·지식의 생산과 외부의 자문을 통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전문가들에 의한 체계적인 통일교육

을 실시함으로써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교육기관과의 연대를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나 상대적으

로 전문인력의 확보,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진한 형편이다. 

네트워크라는 평가항목에 있어서, 정부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간에

는 통일교육심의위원회나 실무위원회라는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

계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미진한 

형편이다.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이 희소하다.  

분권화의 관점에 있어서 정부교육기관은 내부적인 정책결정절차가 분권

화되어 있지 못하고,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소통절차도 원

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주변의 의사소통절차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효과와 효율성의 평가항목을 보면,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을 통

하여 일반규칙을 제공하고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화의 장을 제공

하고 있지만, 대개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어서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비정부기구의 평화교육 현황

국내의 비정부기구(NGO) 또는 비정부기구의 연대체 뿐만 아니라, 또 국

제기구나 국제 비정부기구와 밀접한 연계 내지는 이에 소속된 회원단체이

거나 해외에 지부를 두고 국제적인 조직을 가진 비정부기구들도 평화교육

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이 실시되고 있는 평화교육은 평화, 인권, 통일 관련 

비정부기구들을 통하여 다양한 주제로 실시된다. 이때 ‘통일운동’과 ‘평화운

동’간의 차이점이 강조되기도 하지만, 통일운동이든 평화운동이든 평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평화운동 진영의 비정부기구인가 통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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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에 속하는 비정부기구인가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평화교육 행위자로서의 비정부기구의 경우 평화교육 거버넌스의 범

위와 인적·물적 기준, 교육 내용 및 대상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정부기구들이 어느 정도의 거버넌스형 평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지를 명확히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에 따라 여기에서 요약하는 비정부기구

에 대한 6가지 항목에 따른 평가는 법적·제도적 기준에 따른 절대적 평가라

기보다는 비정부기구들간의 상대적 평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성이라는 평가항목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부기구들은 대부분 자발적

으로 조직되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익을 갖고 있으며, 또 정부의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대체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연대체 유형의 비정부기구의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구성하고 있는 비정부기구들의 자율성은 높은 것으

로 보인다. 이에 비해 국제적 조직의 비정부기구의 경우 중앙과 하부조직간

의 자율성의 정도는 단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겠지만 이 또한 비교적 

높은 자율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비정부기구의 재정적 자립도에 있어서 

관련 자료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지만, 대개 각종 공공단체 및 민간단체의 직, 간접적인 협조 및 지원을 필요

로 한다는 점에서 재정적 자립도라는 평가지표에 있어서는 낮은 수준을 머

무는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비정부기구들은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외부적으로 공적, 집단적 의사결

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의 참

여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회원들의 참여가 얼마나 

적극적인가는 비정부기구마다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높은 참여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 전문성의 평가항목에 있어서 비정부기구들은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이나 내부적인 정보·지식 생산과정

이 조직되어 있는 비정부기구는 많지 않고 주로 외부 전문인력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령 평화네트워크는 외부전문가와 학자로 구성

된 자문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두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자문기구를 상설적

으로 운영하는 비정부기구는 드물다. 마찬가지로 비정부기구들은 전반적으



139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예산부족, 지원체계의 분산과 예산투입의 비효

율성 등으로 인하여 주로 세미나와 학술회의 등의 교육방법에 의존할 뿐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교육담당기구를 통해 일관되게 평화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통일교육협의회에 소속된 일부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여전히 통일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내재적 한계를 안고 있어

서 전문성의 확보에 있어서 미흡하다.

네트워크라는 평가항목에 있어서, 통일교육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존재한

다는 점을 제외하면, 행위자들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없고, 네트워크를 통

한 인적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이 희소하고 대부분

의 네트워크가 학술대회의 공동개최와 같은 일회적인, 양자적인 사업에 그

친다. 연대체 유형의 비정부기구들의 경우 소속 단체들과 긴밀한 네트워크

를 형성하고 공동으로 평화교육 관련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외부 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례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요컨대 네트워크라는 

평가항목에 있어서 비정부기구들은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분권화의 관점에 있어서 비정부기구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

어진 결사체라는 본질상 내부적인 정책결정절차가 분권화되어 있으며, 중

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소통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분권화되고 진전이 되어 있는 편이다. 이 점에서 비정부기구들

은 비교적 높은 정도의 분권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외부에 비쳐진만큼 분권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업무

가 실행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상당수의 비정부기구들에 있어서 

처음 주도적으로 비정부기구를 설립한 일부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비정부기

구를 이끌어나간다는 점에서 지도부의 주기적 교체라는 평가지표에서는 비

정부기구는 다소 미흡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효과와 효율성의 평가항목을 보면,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을 

통하여 일반규칙을 제공하고 통일교육협의회를 통하여 대화의 장을 제공하

고 있지만, 대개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어서 각종 평화교육관련 비정부

기구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

가하기는 어렵다. 달리 비정부기구 중에서 한반도 평화교육 네트워크의 관

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각 비정부기구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지도 않는 상황이므로 효과와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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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평화교육을 받은 회원들이나 외부

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

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파악하기 어렵지만 많은 경우 사후관

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이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한반도 평화교육 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앞으로의 평화교육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부와 비정부 부문을 아우르는 행위자들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반

도 평화교육 정책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

으로 정부부문 이외에 비정부 부문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행위자

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의 한국 사회에서는 정부부문과 비정부부

문간의 평화교육 전문가 혹은 실천가 집단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

다.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교육적 경험들이 교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경험들이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과정에 반영

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교육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

부부문과 비정부부문-각종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 언론-의 행위자들이 효

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들이 효과적인 협력체제를 구

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평화교육 관련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버넌

스들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학교 평화교육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는 정책의 입안과정과 집행과정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상당히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학교의 교육활동이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인 

‘교육과정’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과정’을 입안하

는 주체와 학교현장에서 집행하는 주체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가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정책의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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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 체제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시점의 한국 사회에서 각각의 정책 과

정에서 형성된 거버넌스들간의 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그 결과 정책 입안과정에서 확보된 전문성이나 구축된 네트워크 등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는 약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물론 평화교육 

중에서도 학교평화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과정(정책)을 입안하는 거버넌스

와 이를 집행하거나 평가하는 거버넌스들은 각각 인적 구성이나 운영원리

에 있어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 평화교육 

정책의 입안과 집행 그리고 평가를 위한 거버넌스는 각자의 독자적인 특징

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도 지니고 있다. 학교 평화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

고 교육적 실천에 대한 공통적인 관심이 바로 그것이다. 서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각 정책과정에서의 경험들은 다른 정책과정에 있어 직‧간접적으

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교육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각의 정책과정별로 나타나는 거버넌스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

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들간의 효과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

책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현재의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 작업이 필요하

다. 비록 본 연구를 통해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의 실태에 대해 많은 

사실들이 확인되었지만, 거버넌스의 실태에 대한 자료만으로는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제 구축에 어려움이 있다. 한반도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에 대

한 실태분석 만으로는 각각의 정책과정이나 행위자들에 대한 맞춤식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각의 정책과정에서 각각의 행

위자들이 거버넌스 체제 속에서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평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적 대안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한 한반도 평화

교육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부분적이고 미흡하

게 규정되어 있는 법적 및 제도적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평화교육 거버넌스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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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평화교육원’(가칭)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참여를 제고하고 각각의 행위주체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확보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남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접근이 요구된다. 기존의 통일

논의가 개별 행위주체별로 독립적인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한

다면 이제 새로운 거버넌스적 접근이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다. 평화교육에 대한 거버넌스적 접근과 정책의 수립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에서의 평화를 확보할 수 있는 교육차원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으며 또한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황병덕․김갑식․강동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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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비 교 

최근 남북관계를 보면, 냉전기와 탈냉전기 초기의 안보‧군사 영역 중심이

자 정부 주도인 관계가 점차 다영역‧다행위자의 관계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8년 2월 김대중 행정부가 출범하고 대북포용정책이 추진되

면서 정부 이외의 민간기업들과 NGO 등이 대북 및 통일정책의 행위주체들

로 등장하고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가 본격적으로 작동하

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의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성명은 남북

관계의 제 측면을 전환시킨 중요한 분기점이다. 이후 약 6년간의 거버넌스 

현상이 양적‧질적으로 꾸준히 증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 및 한국의 평화번영정책에서 거버넌스 특성이 주도적으

로 부상한 것은 이제 겨우 6년 남짓이라고 할 수 있다. 초보적인 형태의 

거버넌스 특성이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거버넌스가 바람직한 거

버넌스(good governance), 그리고 효율적인 거버넌스(effective governance) 

인가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거버

넌스는 정부주도(government)보다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협동연구 1차년도에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거버넌스 형태를 

띠어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번영의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분야별 거버넌스

의 일단을 분석하였다. 즉, 본 협동연구는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제

도화 방안>의 1차년도 연구로써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

사>란 제목으로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립하

고, 분야별 거버넌스의 실태조사를 10개의 세부주제로 나누어 면밀히 분석

하였다.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이론적 틀”에서는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론을 현재와 미래의 남북관계에 적용하여, 보다 바람직한 남북관

계 형성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를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은 물론 국제부문까지 협력적 정책 네트

워크를 구성하여 각자의 전문성과 참여도를 높이며, 부문들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한반도 평화‧번영 구축에 있어서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과정과 정책으로 이해했다.

이 토대 위에서 우선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등장배경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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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위자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거나 참여하는 

주요행위자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작업이었다. 유형화된 ‘평화‧번영 거버

넌스’ 틀을 정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 정부, 지역기구,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다차원적인 노력으로써 평화‧번영

의 구체적 내용을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조 및 행위주체들의 상호관계

를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슈영역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이슈들이 포괄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화되

어 기존의 군사 영역 주도에서 정치, 외교, 경제, 사회문화 영역의 중요성이 

제고되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둘러싼 행위자의 다양화와 더불어, 이

슈영역의 광역화 역시 한반도의 평화에 번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

자, 기존 연구에서 벗어나 거버넌스적 틀의 필요성을 제고시키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론적 틀에서 가장 초점을 둔 부분은 과학적으로 평화‧번영 거버

넌스의 실태파악을 위해 지표를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한반도 거버넌스를 

조사하고 평가하려는 것이었다. 거버넌스의 주요 요소로 자율성(autonomy), 

전문성(specialization), 참여성(participation), 네트워크(network), 분권화

(decentralization), 그리고 효과와 효율성(effectiveness and efficiency)을 

나누고 각각의 거버넌스적 요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작업을 시도해 보았다.

그리고 이상의 개념적, 지표적 작업은 결국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실태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향후의 발전 방향에 일정한 함의를 

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무엇보다 거버넌스의 논의를 경험적 연구

에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기존의 국민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이 거버

넌스의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점이다. 거버넌스의 형태로 

관리와 조정의 양식이 변화된다고 해서 국가의 역할이 반드시 축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거버넌스 혹은 네트워크의 양식을 전체

적으로 관리하는 배후의 관리자, 조정자로서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이 새롭

게 정의되고, 다른 형태로 발휘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사실 거버넌스 

혹은 네트워크 형 관리체제라고 해서 모든 행위자들이 같은 정도로 권력을 

보유하고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념형적인 거버넌스 체제 하에서는 모든 

행위자들이 같은 정도의 권력을 보유하고, 이들이 수평적, 전방위적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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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 연결되어야 하겠으나, 사실상 현실에서 거버넌스는 이전의 정부

(government) 형태를 부분적으로 띠기도 하고, 또한 부분적으로는 무정부

상태적 혼란상황을 연출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거버넌스 일반론을 한반도 평화‧번영에 보다 정확히 적

용하기 위하여 거버넌스 체제의 세부유형 도출을 시도해 보았다. 우선적인 

차원은 정부의 역할이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경우 여전히 근대국가, 혹은 

정부의 영향력이 거버넌스의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에 따라 집권형과 분권형, 관리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집권형은 과거 거버넌스체제 이전의 정부 중심의 유형을 나타내며, 

분권형은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약화된, 앞서 논의한 전방위형 네트워크에 

접근하고 있는 경우이다. 반면 관리형은 정부가 여전히 중심적인 행위자로 

존재하지만, 그 관리와 조정의 방식이 보다 네트워크 관리형으로 변한 메타

네트워크 행위자로 나타난 경우이다. 

또 하나의 차원은 거버넌스 체제가 추구하는 조정 과정의 내용이다. 이는 

기존의 질서와 관리양식의 지속을 강조하는 유형과, 기존의 질서와 관리양

식을 개혁, 변화시키는 혁신의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의 

기준을 참고하여 거버넌스의 유형을 나누어, 집권-분권-관리 차원과 지속

성-혁신을 결합한 차원으로 정리하였다. 즉, 정부가 관리양식을 주도하는 

집권형과,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된 채 비정부행위자들이 주도하는 분권형, 

그리고 정부가 거버넌스적 현상 전반을 관리하면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관리형으로 정부의 역할을 삼분하여 생각하였다. 또한 거버넌

스체제를 통하여 관리양식의 지속성과 질서를 강조하고, 현상유지 및 관리

에 치중하는 지속성, 질서위주의 거버넌스와, 남북관계의 혁신과 변화를 목

표로 역동적인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위주의 거버넌스를 상정하

였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체 6가지의 거버넌스의 유형이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거버넌스의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구대상 거버넌스에 대한 장기간의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단 정부 역할에 집중하여 집권형, 관리형, 분권형 등 3가지 

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하였다.

이론적 틀 이외에 지구적‧동북아 차원, 국가 차원, 국내 차원 등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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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9개의 세부주제를 선정해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구체적 

실태를 조사하였다.

먼저,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하였다.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에서는 행위주체들이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갖고 

있고, 전문성을 비교적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은 1980년대 중반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화 영향 때문일 것이다. 참여

성 측면에서는 행위주체들의 참여가 비교적 허용되고 있으나 참여방식이나 

가장 많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단계는 행위주체에 따라서 상이하다. 참여성

의 증가로 정책결정과정에 다소 영향이 있고, 변화된 결정의 내용도 다소 

피드백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측면에서는 초보적 수준의 네트워

크가 작동 중이고,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정보교환이며, 네트워크를 통해 

지식‧정보‧자원이 다소 유통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다자적, 공식적 및 

비공식적, bridge형이다. 네트워크가 가장 잘 작동하고 있는 단계는 행위주

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분권화 측면에서는 각 행위주체들이 다소 

분권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각 행위주체 내부의 지역 혹은 업무에 

따라서 다소 분권화되어 있고, 정책결정절차도 다소 분권화 되어 있다. 각 

행위주체의 지도부는 비교적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

한 주변의 의사소통절차도 비교적 마련되어 있다. 효과와 효율성 측면에서

는 매우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은 정부가 네트워크 

관리자 역할, 일반규칙 제공 역할, 대화의 제공 역할을 다소 충실히 수행했

다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행위주체들은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

로 보고 있다. 또한 각 행위주체들은 상기의 3가지 역할을 자신들이 가장 

잘 수행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효율성을 위해 다소 협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가 아직까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 이외에 조정 기능과 역할을 하는 행위주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곧 참여정부에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가 아직까지는 정

부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따라서 ‘외교안보정책 거버

넌스’는 정부가 관리양식을 주도하면서 거버넌스체제를 통하여 관리양식의 

지속성과 질서를 강조하며 현상유지 및 관리에 치중하는 ‘계층제 거버넌스’

(집권형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이외의 다른 행위주체들은 정부가 네트워크 관리자, 일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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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대화의 장 제공 등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의제설정, 정책분석, 정

책결정, 정책집행 및 정책평가 과정에 다른 행위주체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네트워크 관리자, 일반규칙 제공, 대화의 장 제공 등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

히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체적인 사례연구와 관련, 참여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한·미관계의 재조정, 즉 한‧미 동맹관계의 균형발전 정

책일 것이다. 특히 2003년 이후의 한·미 안보관계의 전반적인 상황은 주한

미군 재배치 및 감축문제의 일정표에 따른 진행, 한·미 동맹관계의 미래 발

전방향 마련을 위한 FOTA와 SPI 회의 진행, 외교장관급 한·미 전략회의 

개최 등 새로운 관계 정립을 위한 시도가 진행된 시기였다. 한·미 동맹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참여 정부의 대응정책에서 자율성,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크, 분권화, 효과와 효율성이라는 6개의 거버넌스 주요 요소는 결국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

대의 여론을 전달하는 체계로써 기능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요컨대 거버넌

스의 개념이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 이외 행위자들의 역할을 중요

시하는 것이라면 한‧미 동맹관계의 균형적 발전을 추진하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정부 이외 행위주체들은 주변적 역할에 머물고 

말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한‧미 동맹의 균형발전 정책’ 사례는 

거버넌스의 6가지 유형 중 전형적인 ‘계층제 거버넌스’(집권형 거버넌스)라

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정책’이라는 사례연구에서는 관련 행위주

체들의 자율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전문성‧참여성‧네트워

크‧분권화의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와 효율성은 다소 부

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가, 특히 외교통상부가 관리양식을 주도하

고 있고 거버넌스체제를 통하여 관리양식의 지속성이나 현상유지에 치중한

다는 점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정책’ 사례도 거버넌스의 6가지 

유형 중 ‘계층제 거버넌스’(집권형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정책’이라는 사례연구에서는 관련 

행위주체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갖고 네트워크를 비

교적 잘 작동시킬 수 있었다. 즉, 우리 정부는 국회‧언론‧시민단체‧학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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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북한 등 다른 행위주체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05년 8월 종료된｢새

역모｣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률을 0.406%로 저지하는 데 성공하였다. 특

히 국내 및 일본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성과를 이끌어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정책’ 사례는 

정부가 거버넌스적 현상 전반을 관리하면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

고 관리양식의 지속성과 질서를 강조하는 ‘조율된 현상유지 거버넌스’(관리

형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실태조사”는 6자회담을 중심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거버넌스 구축 실태와 관련국의 상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 거버넌스 구축실태는 ‘자율성>전문성>참여성‧

분권화>네트워크>효용성’ 순으로 평가되었다.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정부

와 언론 및 시민단체들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초반에 있었던 1차 북핵위기와 국내 민주화로 인해 북핵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를 다룰 수 있는 정부·언론·시민단체 등 모든 주체들의 역량

이 제고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정언론과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배제와 정부·언론·시민단체 모두에게서 왕왕 나타나는 이데올

로기적·독선적 태도는 네트워크와 효용성 차원에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결국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거버넌스가 보다 높은 정도

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관용과 공존의 논리가 좀 더 확산·정착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핵문제에 대한 국내 거버넌스 각 주체들의 실력이 문제

가 아니라, 주체 상호간의 태도가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둘째, 핵문제 해결 국내거버넌스와 관련해 각국별 상태를 정리해 볼 때, 

미국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미국은 전문성, 참여성, 분권

화, 효용성 등 4부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역시 미국의 민주주의 발전정도

가 거버넌스 구축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남한은 자율성에 

있어 가장 높은 순위에 자리하였다. 이는 남한의 민주화와 역동적 사회상황

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네트워크 부문에서 가장 잘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랍자문제와 일본인처문제가 일본 서민들의 문제

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풀뿌리 시민단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 사회에서 

이슈화된 데 기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는 공동 최하위에 자리하였다. 중국은 자율성·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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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권화에 있어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고, 러시아는 전문성·네트워

크·효용성에 있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같은 평가는 중국이 고도 경제성

장국가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는 사실상 북핵문제에 대해 

가장 관심도가 떨어지는 국가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우, 전문성과 네트워크 부문에 있어 각각 2위에 자리하였고, 자

율성과 참여성·분권화·효용성에 있어서는 모두 5위에 위치하였다. 전자는 

북핵문제가 북한의 생존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적 대응과 선전

선동에 대한 대중적 대응이 전개된 데 기인하는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4개 부문에서 5위에 자리한 것은, 북한이 수령제 독재공산체제이기 때문에 

민주화 정도와 유기적 관계에 있는 이들 부문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남한은 유관국들과 비교할 때, 자율성에서는 1위, 효용성(2), 참여성

(3)·분권화(3), 전문성(4), 네트워크(5) 순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한반도 평

화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매우 많음을 시사

한다. 특히 네트워크 부문이 상대적으로 제일 낮은 위치에 자리한 점은 비록 

정부가 많은 노력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배제와 불신이 사회전반에 자리잡

게 될 경우 그 노력이 무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6자회담을 중심으로 살펴본 각국의 거버넌스 유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관리형(조율되지 않은 변화지향형) 거버넌스’

로 평가된다. 비록 자율성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매우 높은 수준에 달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참여성·분권화·네트워크·효용성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에 가

까운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1차 북핵위기때 권위주의

적 체제하에서 정부중심으로 정책이 결정·추진되었던 계층제적 집권형 거

버넌스를 벗어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직 정부와 시민단체와 언론이 

바람직한 정책협조를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조율되지 않은 변화지

향의 관리형 거버넌스’라 할 수 있겠다. 한편 북한의 경우는 전형적인 ‘계층

제적 집권형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전문성과 네트워크는 대단히 높으나, 

자율성·참여성·분권화는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그 외 미

국과 일본은 각각 ‘자치적 및 개방적 분권형 거버넌스’로 평가되었고, 중국

과 러시아는 모두 ‘계층제적 집권형 거버넌스’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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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에서는 NEACD와 CSCAP의 거버넌스 

유형이 상이하므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포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제출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각각 유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NEACD에 대해서는 첫째, 자율성의 경우 NEACD의 주관기관인 

IGCC의 의뢰나 각국 정부의 위촉 형식으로 회의참가자가 결정되는데, 여러 

가지 지침을 따라야 하는 정부 관료의 경우에는 자율성이 낮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다. 둘째, 동북아 다자안보 현안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정부 관료나 민간 

전문가가 선정되기 때문에 전문성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

러 행위자들 가운데 특히 정부나 정부출연 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지식을 

생산하고 축적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참여성의 

경우 IGCC와 각국의 핵심그룹이 참여를 결정하는 등 참여의 문호가 개방되

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참여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IGCC 

차원에서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참가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지만 외연을 넓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IGCC를 하나

의 허브로 하는 수직적인 형태의 비공식적인 제한된 규모의 네트워크가 존

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정보교환과 회의준비 지

원이며, 회의의 3단계 과정 가운데 회의 준비에서 네트워크가 가장 잘 작동

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IGCC가 NEACD 회의를 단순히 관리하는 정

도를 넘어서 사실상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각국을 대표하는 핵심그룹이 IGCC와 의견을 교환하고 협의를 하지만 대등

한 관계 속에서 주장을 관철시키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IGCC의 대

표는 수잔 셔크 박사가 초창기부터 맡아오는 등 지도부에 거의 변화가 없다. 

각국내의 핵심그룹도 NEACD 초창기부터 참여해 온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

지되고 있고, 핵심그룹이 해당국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

고 있지도 않은 상태이다. 여섯째, NEACD의 회의 자체가 비공개이고, 회의 

결과도 정부 차원에서 정책수립에 참고가 되는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

반에 공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와 효율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ICGG 차원에서 회의결과에 대해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환류 제

도도 갖춰져 있지 않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NEACD는 IGCC가 

주도하는 집권형 거버넌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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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SCAP의 경우에 첫째, CSCAP 운영위원회와 각국 위원회의 위

촉 형식으로 회의참가자가 결정되는데, 여러 지침을 따라야 하는 정부 관료

이지만 민간특성이 강조되는 CSCAP 회의의 성격상 NEACD 보다는 다소 

높은 중간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고, 민간 전문가의 경우에는 NEACD와 

마찬가지로 높은 자율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CSCAP 회의 의제

에 식견을 가진 정부 관료나 민간 전문가가 주로 선정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성이 확보된 것은 사실이지만 다루는 의제가 매우 포괄적이고 당면현

안이 아닌 경우도 많아서 전문가가 적재적소에 투입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

다. 따라서 전문성은 중간 정도라고 판단된다. NEACD와 마찬가지로 정부

나 정부출연 연구소가 대체적으로 전문지식을 생산하고 축적하는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참여성의 경우 CSCAP 각국위원회

가 해당국가의 전문가들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회의 

참여자가 선정되는 과정이 폐쇄적인 경우가 많아서 참여의 문호가 크게 개

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참여성은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NEACD와 달리 CSCAP 각국위원회라는 공식적인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

고 CSCAP 회의 참여자 선정이 소수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이다. 넷째, CSCAP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정점에 위치한 허브로 하고 

CSCAP 각국 위원회를 주변에 위치하는 허브로 하는 수평적 다허브 네트워

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NEACD에서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정보교환과 회의준비 지원이며, 회의의 3단계 과정 가운데 회

의 준비에서 네트워크가 가장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회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각국위

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분권화의 정도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CSCAP 본부는 각국위원회의 운영이나 관리에 전혀 영향력을 행

사하지 않으며 운영위원회와 각 연구반별 대표도 주기적으로 교체되고 있

다. CSCAP 각국위원회도 정관에 따라서 지도부 교체를 가능하도록 해두었

다. 여섯째, 회의 자체가 비공개인 NEACD와 달리, CSCAP은 모든 회의과

정과 회의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CSCAP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다자안보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다만 CSCAP의 의제

가 현안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적 차원에서 바로 활용하기



1408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효과 및 효율성

은 중간 정도로 평가된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CSCAP은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회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각국위

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관리형 거버넌스에 해당된다. CSCAP의 투

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절차는 중앙의 기관이 주도하는 집권형은 아니고 그

렇다고 각국 위원회에 재량권을 과도하게 주어서 각국 위원회가 회의를 주

도하는 분권형도 아니다.

이를 종합하면, 국제적 차원의 NEACD는 IGCC가 주도하는 ‘집권형 거버

넌스’이고, CSCAP은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민주적으로 전반적인 회의상황

을 ‘관리하는’ 형태의 ‘관리형 거버넌스’라 할 수 있다.

“대북정책 거버넌스 실태조사”에서는 대북정책 추진환경 변화 속에서 전

체적으로 대북정책이 결정, 집행, 평가되는 실태를 행위자의 역할을 중심으

로 거버넌스 모델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참여성’의 측면을 보면, 대북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이 대북정책과정

에 ‘비교적’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본연의 역할에 따

라 정책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 각 단계에 참여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회나 정당, 언론과 시민단체, 싱크탱크의 참여는 

대북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식되었다. 두 번째, ‘전문성’의 측면

을 보면 대북정책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대북정책 행위자들은 대체로 ‘보통 이상’의 정책대안 제시 등 

전문적인 지식을 생산할 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시민사회단

체와 싱크탱크가 가장 많은 지식 생산 능력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자율성’의 측면을 보면, 대북정책 이해당사자 중 일반시민을 제외한 

거의 대다수가 독자적인 정보 채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자율성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들의 공익 추구 활동에 대한 답변

은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언론이 ‘특수이익’을 추구한다는 답변 비율이 비

교적 높게 나왔다. 네 번째, ‘효과와 효율성’의 측면을 보면, 대북정책 이해당

사자들의 참여로 비교적 정책의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와 싱크탱크 및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한 대북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은 다

른 이해당사자들과 협조를 충분히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네트워크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해 내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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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다섯째, ‘분권화’의 측면을 보면, 대북정책의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

한 분권화는 ‘보통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분권화를 위한 정부의 노

력은 비교적 높게 인식되었다. 여섯째, ‘네트워크’ 측면을 보면, 네트워크 활

성화 정도는 대북정책과정의 각 단계에서 골고루 나타나고 있다. 네트워크

가 가장 작동되는 양자관계는 정부와 정당, 정당과 의회, 정부와 시민단체, 

정부와 싱크탱크 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 사이의 대북정책 거버넌스 

양식으로는 대체로 설득(persuasion), 교환(exchange), 권위(authority)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참여성과 자율성은 비교적 높았고 전문성, 분권화, 네트워크는 중

간 수준이었으며 효과와 효율성은 비교적 낮았다. 이는 참여정부에서의 ‘대

북정책 거버넌스’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대북정책 전반에 관한 거버넌스 양

식을 주도하는 ‘집권형’에서 점차 관리하면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주도하

는 ‘관리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새로운 이해당

사자들로서 NGO들과 일반시민 등의 역할이 증대하고 세계화·민주화·정보

화 등으로 인해 대북정책 환경이 바뀌어 가면서 점차 남북관계에 있어 지속

성과 질서를 강조하고 현상유지 및 관리에 치중하는 지속성과 질서 위주의 

유형에서 남북관계에 있어 혁신과 변화를 목표로 하는 역동적인 거버넌스

를 추구하는 혁신과 변화 위주의 유형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물론 이는 이념형에 불과하며, 새로운 이해당사자의 참여가 활발한 분야

와 안보 이슈가 보다 강조되는 분야 사이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 

양식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로 대북정책 거버넌스

는 ‘계층제 거버넌스’에서 ‘조율된 변화지향 거버넌스’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남북경협 거버넌스 실태조사”는 남북경협과 관련한 거버넌스의 개념을 

정부, 민간, 자발적 연합체들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자율적이고 호혜적인 상호 의존성에 기반하여 협력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

종형태라는 인식 하에 남북경협의 과정을 남북경협과 관련된 행위자들이 

특정된 정책목표가 있을 때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응집적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결정에 이르는 방식인 거버넌스 과정으로 이해하는 바탕위에

서 추진되었다. 

연구 결과, 첫째 모든 참여자들이 일정한 정도의 네트워크가 존재한다는 



1410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의견을 피력하였다. 즉, 남북경협의 행위자인 정부, 기업, 시민단체, 국제적 

행위자 및 북한간에는 일정한 수준의 네트워크가 기능하고 있으며, 20여 

년간의 남북경협 추진과정에서 행위자간에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남북경협의 네트워크에서 중

심적 역할을 형성하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시민

단체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일반적으로 경협사업의 경우 가장 

중요한 행위자는 기업이지만, 남북경협은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네트워크 

형성 및 주도적 역할 등에서 기업보다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이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행위자들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있는

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행위자들간의 네트워크가 그 역할과 기능 및 사업의 

성격에 의해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넷째, 남북경협 과정에

서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남북한간과 한국내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으

며, 남북한간의 네트워크의 주된 통로는 회담‧방북 등의 인적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네트워크는 정부의 경우 당국간 회담, 시민단체나 기

업의 경우 실무회담 또는 대표단 방북 등을 통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보교환은 체제상의 이유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매

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섯째, 네트워크를 통한 

지식, 정보, 자원의 유통 원활화 정도는 과거에 비해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

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현재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네트워

크가 가장 잘 기능하는 단계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 단계라고 판단되었다. 

이는 현재까지 대부분의 대북사업이 개별 시민단체나 기업 차원에서 추진

되어 북측과의 일정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 정부의 승인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기업‧시민단체 간의 네트워크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하면, 남북경협의 과정에서도 거버넌스적 요소가 점

진적으로 증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남북경협의 행위자인 

정부, 기업, NGO 간에는 일정수준의 네트워크가 기능하고 있으며, 20여 년

간 추진되어 온 남북경협 과정에서 이들간 다양한 차원의 네트워크가 형성

되어 기능한다는 것이다. 남북경협 사업의 특성상 정부를 중심으로 기업과 

NGOs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국내 행위자간의 네트워크에 비해 

국내 행위자와 국제 행위자간의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

인다. 한편 정부는 남북경협 거버넌스상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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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정부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축적한 면도 있지만, 

대북사업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위에 기인하는 것도 

사실이다. 즉,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정례화된 남북한 당국간 회담이 

축적되는 가운데 국내 행위자들의 협력사업을 재정적, 제도적으로 지원하

거나 통제함으로써 대북 경협사업의 추진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

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비영리성, 상대적 자율성, 정부와의 협력과 

견제, 여론 형성 등과 같은 자신들의 강점과 유리성을 활용하여 남북경협에

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기업들은 현대를 제외하고

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기 때문에 정부나 시민단체들에 비하여 다양한 채

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남북경협 거버넌스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 보면, 남북경협을 

둘러싼 거버넌스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남북경협 거버넌스의 네트워크 성격은 여러 개의 허브

를 둘러싸고 구성되어 있는 다허브형이라 할 수 있다. 즉, 남북경협 거버넌

스는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허브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이 대북접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허브를 구성하

고 있으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허브를 구축하

고 있는 다허브형 네트워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북경협과 관련한 

거버넌스는 정부가 거버넌스적 현상을 관리하면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높

이는 관리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남북경협은 지속성과 변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지속성과 질서

를 위주로 하는 관리형 거버넌스의 기초위에서 사안에 따라 혁신과 변화위

주의 거버넌스적 성격을 보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거버넌스가 상당부분 작동되고 나름의 독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가 사회‧문화 협력 분야이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는 한반도 평화‧

번영에 있어 거버넌스 접근의 정합성을 부각시키고 이 성과를 다른 분야로

까지 확산시켜야 한다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에서는 6‧15공동위원회를 사례로 남북교류 거버넌스를, 대북지원민관정책

협의를 사례로 대북지원 거버넌스를, 북한인권문제를 둘러싼 각이한 당사

자들의 갈등과 협조를 중심으로 북한인권문제 거버넌스 등 세 가지 이슈에 

대한 실태분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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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6‧15공동행사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가 기본적으로 민간행사이므

로 민간영역이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 집행,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남북교류 거버넌스는 분권형 거버넌스 유형에 가깝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발전정도가 느슨하다고 할 수 있다. 6‧15남북공동행사를 6‧

15남측위원회가 주도적으로 준비, 집행한다는 측면에서 민간영역이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지만 북측과의 관계설정이나 정부의 법체계 때문에 적

지 않은 제약을 받고 있고, 공동행사의 특성 상 사업에 작용하는 전문성의 

개별 요소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정부의 종합적인 능력은 높게 평가되고 민

간영역의 전문성도 남북관계의 발전과 연동하여 강화되고 있다. 이 행사의 

참여성은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지만 행사가 거듭됨에 따라 국민 대표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른바 ‘반통일세력’에 대한 포용의 과제가 있지만 6‧

15남측위원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가동되고 있고, 6‧15남측위원회가 중

앙집권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문별, 지역별 하부조직을 구축하고 있으

며, 6‧15남측위원회가 제 단체를 포괄하고 있고 정부와의 협력관계를 유지

함으로써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대체로 남북교류 거버넌

스에서 자율성 측면은 상당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참여성과 전문성도 

일정 정도 강화되고 있는 반면, 네트워크와 분권화, 그리고 효과와 효율성 

측면은 아직까지는 미흡한 단계에 있다고 하겠다.

둘째, 대북지원 거버넌스는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된 채 비정부행위자들

이 주도하는 분권형 거버넌스의 성격을 한편으로는 갖고 있지만, 대북지원

이 정부와 민간의 통합조정기구인 민관협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정부가 

거버넌스적 현상 전반을 관리하면서 거버넌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관리

형 거버넌스 유형에 더 가깝다. 하지만 그 정도는 초보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대북지원 민간단체의 자율성은 일정부분 확보되었지만 재원조달능

력, 법‧제도 등에 의해 그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민간단체

별로 전문성에 있어 편차가 뚜렷한 가운데 대북지원의 경험이 많은 단체일

수록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민관협이라는 제도적 틀을 통해 민간단체의 

참여성은 확보되었으나 정책결정 및 정책평가 단계에서의 참여는 저조한 상

황이다. 또한 현재까지는 네트워크가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작동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수준도 높은 편이 아니다.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단체도 있지만 대체로 중앙 단일조직체가 많으며, 초기에는 민관협에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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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 불충분하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운영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셋째, 북한인권 거버넌스는 행위자별로는 분권형 거버넌스의 형태를 일

정 정도 갖추고 있지만, 전체 행위자 수준에서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고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북한인권 거버넌스에서 주요 행위자들은 정

부로부터의 법적 규제, 제도적 연계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직되고 

있으며, 점차 전문성도 강화되고 있지만, 참여성은 극히 낮은 수준으로써 

정부차원에서 북한인권 전문가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정도이다. 또한 국

내에서는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지 않고 다만 미국 내에서 북한인

권 개선을 위해 단체들 간의 연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진 북한인권 민간단체를 찾기 어렵고, 행위자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크기 때문에 효율적이지 못하다.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를 

분석함에 있어 남북교류 분야와 대북지원 분야를 설정한 것은 그 전체적인 

상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정부와 비정부간 거버넌스의 구축이 

미흡한 북한인권 분야의 경우는 두 사례와는 다른 부분이 많았다. 따라서 

북한인권문제를 제외하고 남북교류와 대북지원 분야를 총괄하여 사회‧문

화 협력 거버넌스의 유형을 도출하면 ‘분권형 거버넌스’ 유형에 가깝다 하

겠다.

“법제도 거버넌스 실태조사”는 남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 개성공

업지구법제 등을 사례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 여기서 두드러지게 나타

난 특징은 전문성, 참여성, 네트워킹 등의 평가지표가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

다. 통일부의 경우 최근 법률전문가의 보강과 개성법률자문회의의 설치, 운

영 등으로 과거의 문제점을 상당부분 개선하고 있고, 개성공단 법제 입법과 

관련하여 개성법률회의를 통한 전문가들의 상시적인 자문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특히 금강산 교통사고, 개성공단 내 기업분쟁, 임금직불문제 등 현안

을 중심으로 하여 통일부, 법원, 법무부 및 민간전문가들 사이의 네트워킹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점은 주목을 요하는 진전이다. 법무부의 경우 오래전부

터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특수법령과를 설치하고 통일에 대비한 폭넓은 연

구를 진행하였고, 특히 독일통일,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변화 등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여를 하여 왔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주무부서인 

통일부와의 사이에 원활한 의사연락과 협력이 이루어져왔는지는 의문이다. 

법무부는 고유한 형사문제, 출입문제와 관련하여 일정한 관여를 하여 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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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류협력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일부가 의뢰하는 한도에서 관여하

여 왔고, 통일부는 법률전문가가 없는 관계로 현실의 법률문제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 양 부서간에 통일부는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해결하지 못하고, 법무부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

제에 접근하지 못하는 네트워킹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

에서 알 수 있듯이 입법과정의 참여자가 보다 다양해지고 남북교류의 발전

과 전문가풀의 확대 등으로 전문성, 참여성 및 네트워킹이 보다 활성화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입법과정에서 공통된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주요한 행위자여야 할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한 역할이 정부가 주도한 법안

을 수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남북교류협력법은, 제정과정에 있어서는 정부의 역할만이 강조되

었고 정부 부문 이외 행위자의 역할은 거의 배제되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집권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개정과정에서는 외부 행위자의 역할이 다소간 

증대하였지만, 그 비중이 정부의 역할에 비하여 미미하였고 그나마 주로 

정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집권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법은 민간차원에서

의 남북간 교류협력을 우리 헌정사상 최초로 법적으로 보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상당부분 진전되었고 남북 간의 교류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는바, 혁신과 변화를 추구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거버넌스 형태는  “계

획적 혁신 거버넌스”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은 남북교류협력법에 비하여 비정부 부문

의 참여가 상당히 진전되었지만 비정부행위자들이 주도하였다고 보기 힘들

기 때문에, 아직 분권형의 거버넌스로 진입하였다고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교류협력법과 비교하였을 때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

률의 제정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확연하게 줄어든 반면 공청회 등을 통해 

주요 이해당사자들의 참여가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이 법률의 거버넌스 

형태를 ‘집권형’과 ‘분권형’의 중간영역에 위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리고 이 법 또한 남북교류협력법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남북관계 

틀에 대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바,  따라서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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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의 거버넌스 형태는 ‘계획적 혁신 거버넌스+개방형 거버넌스’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개성공업지구법제는 형식적으로는 북측의 법이지만 실질적인 측면

에서 보면 남과 북이 공동으로 형성해 가는 통합법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개성공업지구법제는 다른 어떤 법제보다도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보면 개성공업지구법

제는 이미 집권형의 범주를 벗어나 분권형 또는 관리형 거버넌스에 해당된

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법권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고 북측과의 협의를 통해 형성할 수밖에 없는 개성공업지구법제

의 특성상, 정부는 네트워크의 한 축을 구성하는 행위자에 머무르는 한편 

그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 관리형보다는 ‘분권형’에 

가까운 거버넌스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사업준칙 등의 개성공

업지구법제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주요 내용의 상당부분이 남측법률이 이

식된 것이 많지만, 법제 전체를 놓고 보면 북측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실험적 성격이 강하고 남북간 특수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 법운용이 요구되는 영역인 만큼, 혁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거버넌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법제

는 ‘개방형 거버넌스’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문제 해결 거버넌스 실태”를 측정하기 위해 중앙부처, 지

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등 정부 60곳과 60개 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 123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거버넌스 지표에 따라 첫째, 관련행위조

직 구성의 자발성, 정부와의 제도적 연계 등 자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기준으로 볼 때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 관련 행위자들의 자율성은 높은 편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관련단체들은 정부와의 제도적 연계 없이 북한이탈주

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목표를 설정하고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있다. 주요 단체들은 지역협의회, 민간단체 연대 등 정부와 제도적으로 일정

부분 연계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의 정보의 자율성은 높

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재정적 자립도라는 기준으로 자율성을 평가할 때 

수탁예산을 통하여 사회정착 지원예산을 확보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사회복지사, 교사, 상담사, 취업지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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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격 유무와 학력, 현직에서의 근무연수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북한

이탈주민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의 생산 수준을 들 

수 있다.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나 자원의 양에 대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의 교환과 취득이 업무 수행을 위해 개선

되어야 할 사항이라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회정착단계에

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프로그

램, 방과 후 프로그램, 전문 심리 상담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어 가고 있다. 

셋째, 정책의제설정에는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및 담당자)의 

절반 정도만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요 참여방식은 ‘관련부처 회의 참석’을 

통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

(및 담당자)의 정책분석 참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분석에 참

여하는 방식도 ‘관련부처 회의 참석’을 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정책분석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 기관(및 실무자)은 정책의제설정의 경

우처럼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

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및 담당자)의 정책결정 참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은 ‘관련부처 회의 참석’을 통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관련 기관(및 담당자)의 

정책평가 참여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16개 지역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를 중심으

로 USINET 프로그램을 통해 네트워크 실태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북

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조직 간의 네트워크는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관련 조직 간의 관계나 물리적, 비물리적 영향력이 형성

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북한이탈주민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참여 행위자들의 활동

지역과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정부기관 소속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행위자 분포를 기준으로 분석할 때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중앙 집중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분권화 수준은 낮은 상태이다. 

1990년대 이전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는 완전한 정부주도형으로 진행되었

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의 급속한 증가와 민간단체

의 관심 증대로 정부주도 민간보조형의 거버넌스로 전환되었다. 더구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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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은 기획과 예산지원 

등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고 이들의 사회적응교육과 사회정착을 촉진하는 

실제적인 기능은 지방정부와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결

국 북한이탈주민 거버넌스의 분권화는 지방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동형 체계

를 이루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관련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수평적 관계는 형식적 측면에서는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단체

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보조적인 역할

을 담당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 높다고 볼 수 없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관계와 조직 내부의 수평적 관계 차원에서

는 분권화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여섯째, 정부와 시민단체를 포함하여 분석해 볼 때, 특정 행위자가 네트워

크 관리자와 일반 규칙 제공자, 그리고 대화의 장 제공자의 역할 차원에서 

볼 때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정부주도 민간보조형 거버넌스모델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역할의 대부분도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부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지역의 사회복지관과 지

방 시청이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거버

넌스의 효과성과 효율성 분석 결과 비록 정부주도형이지만 협의체 구성과 

운영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으나, 서울을 제외하면 행위자들간의 충분

한 협조는 미흡하며, 대부분이 정부주도와 수도권 집중이라는 제한점을 갖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버넌스 개념의 존재성

을 강화하는 환경적 조건인 시민사회의 활성화, 시장의 확대, 다원주의와 

정보화 사회, 세계화와 지역주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과정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문제는 거버넌스 개념을 분석의 

틀로 사용하는데 어느 정도 적합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실태조사”는 학교교육 차원, 공공사회교육 

차원, NGO 차원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학교의 평화교육은 정부

부문의 행위자를 제외하고 대체로 자율성이 높은 편이다. 정부부문의 경우 

정책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 있어서는 비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정책의 실행과정 및 평가과정에 있어서는 행위자들의 자율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 교수단체 및 교사단체 등의 이익집단은 정책의 입안 및 결정 

뿐 아니라 집행, 그리고 평가에 있어서도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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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비교적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시민단체

를 제외한 정부부문 및 이익집단은 전반적으로 정책 입안 및 결정과정, 실행

과정, 그리고 평가과정에서 고르게 높은 참여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전문성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공교육체제에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

함에 따라 교육과정의 개발 및 실천 등의 과정에서 교육과정평가원, 통일교

육원과 같이 전문성을 확보한 기관이 주도하고 있으므로 정책입안 및 결정

과정, 평가과정에서는 비교적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평가항

목에 있어서,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뿐 아니라 집행과정에 있어서도 학교평

화교육에 있어서 자체내에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행위자들은 드문 편

이다. 가장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전교

조를 제외하고는 정부부문이나 비정부부문에 있어서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네트워크를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네트워크는 드물다. 분권화의 

관점에 있어서 학교평화교육에 있어서는 정책입안 및 결정과정에 있어서나 

집행과정 또는 평가과정에 있어서나 전반적으로 분권화되어 있지 않다. 끝

으로 효과와 효율성의 평가항목을 보면, 학교평화교육을 주관하는 정부는 

각급 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학교평화교육을 실천하는 각급 학교들을 연결하는 일반규칙을 충실하

게 제공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도 비교적 충실하

게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과정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학

교교육 거버넌스는 집권형에서 관리형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겠다.

공공사회교육에서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관련 법규

정에 의하여 조직되었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익을 갖고 

있지 못하여 중립성이 부족하고, 또 정부의 법적 규제에 따르며 재정적인 

자립도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자율성을 잃고 있다. 그리고 

정부교육기관은 정책입안 및 정책결정의 단계에 있어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민주적 형평성의 확보는 미진한 편이나, 대외적으로 공적, 집단

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높은 참여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 통일교육원을 비롯한 정부

교육기관은 평화교육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확

보하고 전문성을 갖춘 수업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조직적인 정보·지식의 

생산과 외부의 자문을 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문가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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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높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정부교육기관과의 연대를 통하여 전문성을 확

보하고자 하나 상대적으로 전문인력의 확보,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미진한 형편이다. 정부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간에는 통일교육심의위

원회나 실무위원회라는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계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미진한 형편이다. 네트워

크를 통한 인적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이 희소하다. 

분권화의 관점에 있어서 정부교육기관은 내부적인 정책결정절차가 분권화

되어 있지 못하고, 중심정책결정기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소통절차도 원활

하게 작동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주변의 의사소통절차가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효과와 효율성의 평가

항목을 보면,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을 통하여 일반규칙을 제공하고 통일

교육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개 형식적인 역

할에 그치고 있어서 정부교육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사회공공교육 거버넌스는 관리형에 가까운 유형이다.

NGO의 평화교육에서 비정부기구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조직되었을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교육과 관련하여 독립적인 규범과 가치관, 이익을 갖고 

있으며, 또 정부의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점에서 대체로 높은 수준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비정부기구들은 내부적으로 민주적인 의

사결정과정을 통하여 민주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외부적으로 공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도

의 참여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적 지식을 자체적으로 생산할 능력

이나 내부적인 정보·지식 생산과정이 조직되어 있는 비정부기구는 많지 않

고 주로 외부 전문인력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라는 

평가항목에 있어서, 통일교육협의회라는 협의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제외하

면, 행위자들간 네트워크의 차별성이 없고, 네트워크를 통한 인적 교류는 

말할 것도 없고, 지식·정보·자원의 유통이 희소하고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학술대회의 공동개최와 같은 일회적인, 양자적인 사업에 그친다. 분권화의 

관점에 있어서 비정부기구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결사체

라는 본질상 내부적인 정책결정절차가 분권화되어 있으며, 중심정책결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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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 대한 주변의 의사소통절차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른 

분권화가 진전이 되어 있는 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을 

통하여 일반규칙을 제공하고 통일교육협의회를 통하여 대화의 장을 제공하

고 있지만, 대개 형식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어서 각종 평화교육관련 비정부

기구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관리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평

가하기는 어렵다. 달리 비정부기구 중에서 한반도 평화교육 네트워크의 관

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고, 각 비정부기구가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히 협조하지도 않는 상황이므로 효과와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대단히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평화교육을 받은 회원들이나 외부

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

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 파악하기 어렵지만 많은 경우 사후관

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화교육 행위자로

서 NGO의 평화교육 거버넌스는 분권형 거버넌스, 즉 “정부의 영향력이 약

화된 채 비정부행위자들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유형에 속한다. 

이론적 논의를 제외한 위의 아홉 개 세부주제에 대한 평가지표별 실태분

석과 이에 따른 거버넌스 유형을 비교‧정리하면 <표 I-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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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I-1> 분야별 거버넌스 평가 비교

분   야

평가지표

거버넌스 유형자
율
성

전
문
성

참
여
성

네
트
워
크

분
권
화

효
율
성

정치‧
 안보

외교안보
정책

한미동맹 상 중 중 중 중 중 집권형

동북공정 중 중 중 중 중 하 집권형

일본교과서 중 중 중 중 중 중 관리형

한반도 평화체제 상 상 중 하 중 하 관리형

다자안보 
대화

NEACD 중 상 하 하 하 하 집권형

CSCAP 상 중 중 중 상 중 관리형

대북정책 상 중 상 중 중 하 집권형→관리형

경제 남북경협 중 중 중 중 하 중 관리형

사회‧
 문화

사회‧
  문화
  협력

남북교류 상 중 중 하 하 중 분권형

대북지원 중 중 중 하 하 중 관리형

북한인권
문제

상 중 하 하 하 하 저발달

탈북자정착지원 상 중 중 하 하 하 집권형

  
법제도 법제도

교류협력법 - - 중 - - - 집권형

남북관계
발전법

- - 상 - - - 집권형→분권형

개성공단법 - - 상 - - - 관리형→분권형

교육
한반도 
평화교욱

학교교육 중 중 상 중 하 중 집권형→관리형

사회교육 하 중 상 중 중 중 관리형

NGO교육 상 중 상 중 상 중 분권형

주 1) 거버넌스별로 평가기준이 상이하고 면접대상자의 수와 전문성이 각기 다름. 

그리고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병행하는 연구도 있음. 따라서 이 표에서는 

평가지표 평가를 상, 중, 하로 하여 전반적인 추이만을 살펴보았음. 물론 상, 

중, 하는 평가지표의 수준과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좋고(good) 나쁨(bad)을 

나타내지는 않음.

주 2) 네트워크는 네크워크의 유형과 그 수준을 감안하여 상, 중, 하로 책정하였음. 

일반적으로 정부주도 수직적 단허브/다허브의 경우에는 하, 정부관리 수평적 

다허브/탈허브는 중, 시민사회중심 탈허브/전방위허브는 상으로 판별하였음. 

주 3) 평가지표가 행위자와 행위자간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행위를 

분석대상으로 한 법‧제도 거버넌스에서는 평가지표별 분석을 제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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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자들이 여러 차례의 공동 워크샵을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

넌스 실태파악을 위한 평가지표에 이해의 폭을 넓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

가지표가 처음 개발되었고 이에 따라 평가지표를 계량화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서론에서 제시했던 거버넌스 유형과 평가지표

별 연관성을 일관되게 적용시킬 수 없었다. 이 부분은 2차년도 개선방안 

연구시 평가지표를 보다 구체화하거나 정량화해야 하는 과제로 연결됨과 

동시에 개선방안 도출과제와도 긴밀하게 관계된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에

도 불구하고 1차년도 분석의 유의미함은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와 관

련한 평가지표별 수준을 개별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먼저, 참여성은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민주화와 정보통신 혁명으로 평

화‧번영 거버넌스 정책과정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었으

며 특히 소수자의 참여도 배려되기도 하였다. 이는 과거 국가나 소수의 조직

적 집단의 폐쇄적 의사결정과정과는 대별되는 지점이다. 또한 자율성과 전문

성도 많이 향상되고 있었다. 거버넌스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되고 다른 

행위자로부터 독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많은 행위자

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분권화의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거버넌스가 잘 작동하기 위해

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수평적 관계가 형성되고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민주

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 높지 않았다. 그리고 네트워

크와 효과와 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여전히 정부 주도로 

정책이 결정‧집행되는 경우가 많았고 시민사회 중심의 탈허브‧탈허브를 발

견하기도 쉽지 않았다.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나 방식들이 최소비용으로 협

력을 이루어내는데도 긍정적 평가를 받지 못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평가지표별 전반적 실태를 보면, 

참여성은 대체로 높고 자율성과 전문성도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분권화는 

아직까지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고 네트워크와 효과‧효율성은 보완

할 부분이 많다 하겠다.

다음으로, 거버넌스 유형과 평가지표별 연관성을 정치하게 적용시킬 수

는 없었지만 세부과제별로 거버넌스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서론에서

도 밝혔듯이, 거버넌스의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는 연구대상 거버넌스에 대한 장기간의 시계열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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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본 협동연구의 1차년도에서는 세부별 거버넌스를 일단 정부 역할에 집

중하여 3가지 거버넌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1  즉 정부가 관리양식을 주도

하는 집권형,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된 채 비정부행위자들이 주도하는 분권

형, 그리고 정부가 거버넌스적 현상 전반을 관리하면서 거버넌스의 효율성

을 극대화하는 관리형 등이다. 

정치‧안보 분야의 거버넌스 유형은 주로 집권형과 관리형이었다. 외교안

보정책에서 한미동맹 균형발전의 경우에는 집권형으로, 중국의 동북공정 

대응정책의 경우에도 집권형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정

책의 경우에는 관리형으로 파악되었으며, 전반적으로는 집권형 유형이었다. 

그리고 6자회담을 중심으로 전개된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는 관리형의 

성격이 강했으며, 대북정책 거버넌스는 집권형에서 관리형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동북아 다자안보대화에서 NEACD는 집권형

으로, CSCAP는 관리형으로 분류되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정치‧안보 분야

에서 분권형이 발견되지 않고 집권형과 관리형만 나타난 것은 이 분야의 

정책을 정부가 주로 주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문화 분야는 이슈별 성격에 따라 거버넌스 유형이 다양하게 도출되

었다. 6‧15공동행사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류가 기본적으로 민간행사이므로 

민간영역이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 집행,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분권형 거버넌스의 성격이 현저하였다. 그리고 대북지원의 경

우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된 채 비정부행위자들이 주도하는 분권형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주로 대북지원이 정부와 민간의 통합기구인 민관협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관리형에 가깝다. 북한인권문제의 경우에는 거버넌스적 

현상이 발전하고 있지만 북한의 극한적 반발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무정부

상태적 혼란상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탈북 입국자 국내정착지원의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수평적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는 정부의 주도성을 많이 관철되는 집권형으로 나타났다.

개성공단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본 남북경협 거버넌스는 관리형에 가까웠

다. 이는 정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허브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1_물론 9개의 세부주제 중 ‘지속성/질서유지’ 대 ‘혁신/변화위주’의 방식으로 거버넌
스 유형을 도출한 것도 있다. 하지만 협동연구의 특성상 일관된 체계를 유지해야 
하므로 본 결론의 비교대상에서는 이 유형방식을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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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대북접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 하나의 허브를 구성하

고 있으며, 기업들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허브를 구축하

고 있는 다허브형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제도의 경

우에 남북교류협력법 제정과정에서는 정부의 역할만이 강조되어 집권형의 

모습을 보였지만 남북관계발전법이나 개성공단지구법의 경우에는 정부 이

외에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당한 역할이 있어 분권형의 모습을 상당부분 띠

고 있다. 반면, 한반도 평화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의 대상에 따라 집권형, 관

리형, 분권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발전의 경향성을 정리

하면, 냉전기의 정부 중심의 위계적 성격에서 탈냉전기에 들어 집권형 거버

넌스를 거쳐 관리형 거버넌스와 분권형 거버넌스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까지 정치‧안보 영역은 집권형의 성격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따라서 이행기에 있는 현재 상황에서 영역별로 어떠한 거버넌스

가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킴과 동시에 각 유형 거버넌스를 체계화

하고 그것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거버넌스의 형태로 관리와 조정의 양식이 

변화된다고 해서 국가의 역할이 반드시 축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

실이다. 오히려 거버넌스 혹은 네트워크의 양식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배

후의 관리자, 조정자로서 국가 혹은 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정의되고, 다른 

형태로 발휘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성격상 국가의 역할을 배제하거나 약화시킬 수만은 없다. 따라서 2차년도는 

어떠한 거버넌스가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및 세부영역별 거버넌스에 

바람직하고(good) 민주적이며(democratic) 효율적인(effective) 지에 대한 

공유 하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Ⅱ.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선방향

1차년도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 실태파악에 기초해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한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에서의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는 전반적 실태분석 및 ‘한‧미 

동맹관계의 균형발전 정책’과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정책’이라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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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의 실태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가 관리양식을 주도하면

서 거버넌스체제를 통하여 관리양식의 지속성과 질서를 강조하며 현상유지 

및 관리에 치중하는 ‘계층제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이외의 

다른 행위주체들(NGO, 학계, 언론 등)은 정부가 네트워크 관리자, 일반규칙 

제공, 대화의 장 제공 등의 역할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미 동맹관계의 균형발전 정책’ 사례연구의 경우, 이 과정에서 나타난 

거버넌스의 특징은 정부 이외의 행위주체들이 한‧미 동맹관계 변화과정에

서의 특정 사안에 찬성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더라도 그러한 의사 표명이 

정책결정과정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정책’ 사례연구의 경우도 정부와 학계‧시민단체 등과의 불협화음, 

정부내 이견 조율의 실패, NSC‧동북아시대위원회 등의 역할 부진 등은 정

부가 동북공정에 대한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구성‧운용하지 못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정책의 의제설정,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

집행 및 정책평가 과정에 다른 행위주체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네트워크 

관리자, 일반규칙 제공, 대화의 장 제공 등의 역할을 보다 더 충실히 수행하

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가 동북공정의 본질을 꿰뚫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구도에서 이 문제

를 풀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컨트롤 타워를 2006년 9월 28일 출범

한 민관공동기구인 ｢동북아역사재단｣으로 삼아 이 재단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08년 4월부터 시작될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을 

앞두고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미리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책을 마련

해야 한다. 국내외 교과서의 역사왜곡 시정을 위해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국내 시민단체인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뿐만 아니라, 일본 내

에서 한국 측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미키 다케오 전 총리의 부인 미키 

무스코, 최대 교원단체인 ｢일교조｣, ｢일본 기독교교회협의회｣, ｢어린이와 

교과서 전국네트 21｣ 및 자치단체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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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노력을 적극 검토‧추진해야 한다. 먼저, 네트워크를 활성

화하기 위한 방도로서 정부가 배제의 원칙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거

니와 시민단체들도 정부와의 유기적 협조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자와 언론 간의 상호존중과 이해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북핵문제 

접근과정에서 정부는 주류 언론이나 비주류 언론 모두의 비판을 사는 경우

가 많았다.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끌고 가

기 위해 북한도 설득하고 미국 측에도 이해를 구해야 하는 입장이다. 주류 

언론은 ‘공정성’을 상실한 채 모든 사안에 대해 비판과 비난으로 정부를 공

격 대상으로 삼고, 비주류 언론은 또한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와 능력에 

회의적이다. 이러한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언론 간의 상생적이고 협력

적인 관계 즉, 거버넌스가 창출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 해결과 6자회담의 

과정에 정부는 충분한 설명과 해명을 통해 협조를 당부할 수 있다.

또한 시민단체들이 각국 NGO 및 시민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적극 모색

해야 하고, 정부는 국제기구들과의 협력활동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한반도문제가 점점 국제적 이슈로 부각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주체적 해결

역량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하여 남북한 시민단체간의 평화연대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한다. 물론 북한은 이를 상·하

층부 통일전선 차원에서 활용하려고 나설 것이므로, 이를 현명하게 넘어설 

수 있는 대안도 함께 만들면 더욱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싱크탱크의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싱크탱크가 미치는 영향이 아직도 상대적으

로 미약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의 싱크탱크와 미국의 싱크탱크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거버넌스에서 NEACD 회의의 참여성과 관련하여 

지적될 수 있는 한 가지 문제점은 회의에 참가하는 정부 부처와 참가인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NEACD는 회의 주최측인 IGCC의 요구로 인해 

정부에서는 외교부와 국방부만 참가하는 것이 관행화되어있고, 민간인 대

표도 2명 정도로 제한됨으로써 관련 전문가들의 회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따라서 IGCC 측의 초청이 없더라도 앞으로 우리 정부가 통일부의 

참가가 가능하도록 IGCC 측에 신청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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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교적 빈도 높게 NEACD 회의에 참석했던 

전 국방관리는 회의에 참석하는 외교·국방관리들의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

해 회의 주제 및 특정 사안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있어서, 일관성과 지속성이 유지되기 어렵고 특히 전문성이 떨

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앞으로 NEACD 회의를 보다 국가이

익에 부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참가자들 사이

에 사전 의견조율 내지 역할분담이 없는 실정이다. NEACD 회의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회의 참가자들이 정부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해를 공유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참가자들 사이에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NEACD 한국측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핵심

그룹’(core group)이 특정 소수인의 인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가동하고 있

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NEACD가 국내 전문가집단의 광범위한 호응

을 얻고 다자안보대화에 대한 국내의 저변을 넓이기 위해서는 분권화에 대

한 비판적인 시각을 잠재울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의 CSCAP 회의 참여와 관련해서 우선 회의 참여자가 제한되

고 CSCAP-Korea 지부의 운영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CSCAP 

회의의 참가자가 소수의 그룹 중심으로 정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회의 개최

에 관련된 정보와 참여기회가 관련 전문가들에게 널리 공지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21세기의 국제안보에서 다자안보대화가 차지할 중요성을 고

려할 때, CSCAP 회의에 참여하는 참석자들의 저변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CSCAP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전문가들이 회

의에서 얻은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려는 개인적인 노력을 배가해야 하는 것

은 물론, CSCAP-Korea 차원에서도 회의내용과 자료를 폭넓게 공개하는 

제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CSCAP-Korea 차원의 웹 사이트를 운영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는데, 예산 등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CSCAP 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웹 사이트(http://www.cscap.org)가 회의에

서 발표되는 논문을 모두 게재하는 등 관련 자료의 공개를 제도화하도록 

운영위원회에 제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CSCAP의 경우에

도 특정 소수인의 인맥을 중심으로 CSCAP-Korea가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

이 제기되어 왔다. NEACD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CSCAP 활동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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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광범위한 호응을 얻고 저변을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분권화의 문제

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대북정책 거버넌스를 보다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는 확대일로

에 있는 정부의 참여 제도 및 실행도구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NGO와 

일반시민들의 참여와 관련한 법·제도를 단순한 ‘정보제공’(information)에

서 ‘시민협의’(consultation)와 ‘적극참여’(active participation)의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첫째, ‘참여성’과 관련해서는 대북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정도가 지

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실질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

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정보제공’의 차원에서는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와 실행도구를 개선하는 한편, 급속히 정보화하

고 있는 우리 사회 ‘게시판문화’의 특징을 잘 살려 일반시민들의 창의적인 

정책제안활동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보완되어야 한다. ‘시민협의’ 

차원에서는 다양한 위원회 등의 제도나 실행도구들이 단지 ‘정책의례’로서

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구로서 작동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적극참여’에서

는 NGO들의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참여처럼, 일반시민들이 대북지원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 경제협력, 사회문화, 통일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

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실행도구들을 개

선하여야 한다.

둘째,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시민참여가 대북정책 결정과 집행에 관한 

투명성과 정보유용성을 제고하면서 거버넌스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즉 시민참여가 북한·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정책

의제설정과 입법자문, 창의적인 정책제안,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협력 창출, 

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

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이해당사자들 중, 특히 우리 사회의 다양

한 스펙트럼을 갖는 NGO들의 북한·통일관련 활동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요

구된다.

셋째, 민주화의 진척으로 대북정책의 이해당사자들이 거의 대부분 자율

성을 가지고 있지만 ‘비공식적’이고 ‘비정부적’이며 ‘자원적’(voluntary)인 

성격을 지닌 행위자들, 특히 NGO들의 북한·통일관련 활동이 더욱 공익적 

성격을 지니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아직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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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문화나 전통이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충분히 형성하기에는 

아직 미약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관련 법·제도나 실행도구 등의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효과·효율성’의 측면에서는 대북정책과정에 있어 정부 권위의 축소

와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확대가 반드시 정책 효율성을 제고시켰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

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지역적·이념적 지형이 북한·통일 문제를 둘러

싼 갈등과 대립을 첨예하게 조성해 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당사자들로 하여

금 정책과정에서 심사숙고하고 타협과 협상이라는 거버넌스 1차 관문을 뛰

어넘을 수 있도록 하는 심의적인(deliberative) 정책제도나 실행도구들을 강

구하여야 한다.

다섯째,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분권화’와 관련해

서는 정부보다 다른 이해당사자, 특히 NGO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책집행의 책임이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

색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많은 참여 제도들을 통해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분권화가 기관손실(agency loss)을 감소시켜 유무형의 비

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자치권능(empowerment)을 증대시켜 투명하고 민

주적인 대북정책결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대북정책 거버넌스 현상은 네트워크를 통한 통치(rule 

through network)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대북정책의 다양한 이

해당사자들이 위계적으로나 무정부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도 정치질서

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해당사

자들의 네트워크가 민주적이면서도 원활한 지식과 정보, 자원 유통에 이바

지해야 하고, 또 권위보다는 설득과 교환의 거버넌스 양식을 중심으로 운용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남북경협 거버넌스와 관련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보

건·의료분야 경우 경제난으로 인하여 기초 의약품의 조달조차 원활하지 못

한 실정이기 때문에 남한 NGO가 북한에 의료 구호품을 전달하려 할 경우 

전문적 의견청취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남한내 제약회사간 협회와 대북 

의료지원 NGO간 협의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단체가 출범하게 

되면 대북 의료지원사업이 보다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으며, 점차적으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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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남한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를 가지게 할 것이므로 장기적 안목에

서 외국제 의약품의 무차별적 북한진출을 방지하는 부수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농업의 구조적 개선사업은 남한의 선진화된 영농법을 전수하

는 소프트웨어적 문제와 농기구 및 비료 제공 등 하드웨어적 문제가 있다. 

북한의 농업구조 개선사업에서 남한의 영농관련 기업들이 선진화된 경험을 

전수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의 영농구조 개선사업에는 남한의 기업들과 

기존 대북진출 NGO가 연계하여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고수하고 있는 주체농법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대북진출 남한기업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

이고 있으나, 지방의 기업들도 대북진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재 기업들은 북한에 대한 정보부족과 남한정부 정책변화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접할 수 없어 대북진출의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남한내 지방자치단체들은 북한의 상응하는 지방과의 자매결

연을 통해서 지역기업들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남한내 NGO는 전국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남한내 

지역기업들의 대북진출은 지역주민들의 대북한 인식향상에 도움이 되는 효

과가 있을 것이다.

남한내 NGO는 부문별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북한 경제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남한 NGO가 대북한 인도지원을 

통해서 북한주민 및 지도층에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이 대북

한 경제 및 기술교육을 수행할 경우 북한의 거부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적인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의 연계와 대북지원 NGO

의 참여 가능성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략물자 반출문제와 물류 문제

는 남측의 문제라기보다는 미국과 북한의 정책 결정의 문제이다. 이를 변화

시키기 위해 남북경협 주요 행위자와 대북지원 NGO가 상호 협력을 해야 

할 경우(캠페인, 정책토론회, 정책제안 등)가 있을 것이나 제한적일 것이다. 

따라서 거버넌스를 특정 정책 이슈(또는 분야)에 대한 주요 행위자의 참여

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넓은 의미로 상정하는 것이 NGO의 

역할을 건설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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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협력 분야에서는 먼저,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의 기반으로 남

북사회문화교류추진위원회(이하 사추위)의 구성이 절실하다. 사추위는 초

기 단계에서는 법률적 보장 없이 출발하여 협의기구로서의 성격을 갖게 하

며, 민간과 정부가 골고루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통해 거버

넌스를 이해하고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정부

의 지원 틀을 민관합작 체계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일부의 관리인력

으로는 업무 폭주를 견디기 어려우며 이는 거버넌스에 대한 의지 약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인력의 증가와 부속기관화, 또는 사회문화교류진흥원

과 같은 별도의 법인 기구를 설립하는 것 등 민관 합작 성격의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문제를 다루는 사회합의 기구의 설립

과 운영이 필요하다. 남북사회문화 교류는 기능적‧점진적 접근 영역이나 

이를 추진하는 바탕은 두 체제의 소통을 담고 있는 만큼, 그 충격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다음으로 대북지원 거버넌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관협을 임의 기구

에서 법적 기구로 전환하고 집행 조직을 두어야 한다. 대북지원 사업이 전문

화 되면서 이를 담당할 전문 기구가 필요하다. 단순한 회의체로는 앞으로 

제기될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민관협 

내에 집행 부서를 두고 전문적으로 정책 개발과 조정, 평가 업무를 담당케 

해야 한다. 둘째, 북민협을 법인화 하고 독립된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 

북민협이 정부의 파트너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국제 네트워크 형성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향후 북한 개발지

원에 대한 국제 협력 체제를 염두에 둘 때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아동기금은 남한 

정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남한 정부, 민

간,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라운드 테이블 개최 등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끝으로 북한인권 거버넌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인권문제가 내포

하고 있는 다층적 성격을 고려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우선 다층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남한내부, 국제적 차원을 포괄하는 정부 부처 

간 종합 정책조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무총리실 내에 북한인권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상설 총괄부서 신설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다. 



1432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다음으로 시민사회 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가야 

한다. 북한인권에 대한 태도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북한인권 실태

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갈등의 여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국책연구

기관 등을 통하여 보수, 진보 간의 대립을 완화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활성

화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느슨한 형태의 정부와 시민사회 간의 

정책네트워크의 제도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전략적 선택이 시너

지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역할분담론에 입각하여 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한

다.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와는 북한의 체제우려를 불식하면서 인권을 점진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자 틀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제도 분야에서의 행위자 분석 결과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법제도 형성

에 있어서의 주체가 되어야 할 법무부·통일부·법원 등 주요 국가기구의 구

성원은 순환보직제에 의하여 일정한 기한이 되면 다른 부처로 이동해야 한

다. 이에 따라 해당 구성원의 통일법제에 관한 노하우 등 전문성이 기한제로 

운영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공무원이라는 신분적 한계에 의하여 불가피

한 운영방식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순환보직되는 공무원들간 전문적 지식의 

축적을 위한 행위자의 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법

은, 공무원의 자발적 참여가 있는 경우 연계 기관간 순환보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법제도 분야에서의 행위자를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통일관련 법·제도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들이 매우 다양하다. 모두 각자의 목소리를 갖고 통일관

련 법제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의견조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통일관련 법제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로서

의 효율성이 무척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개성공단의 관리를 위한 전문적 조직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어 효

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무부·통일부·법제처 등으로 흩어져 

있는 통일관련 법제도 담당기구를 하나로 통합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통일은 비단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비정부

부문의 행위자를 개발하는 한편, 비정부부문 행위자와 정부부문 행위자의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됨으로써 통일법제도의 형성에 있어

서 비정부부문 행위자의 참여도를 높여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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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문 행위자의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통일법·제도 형성 및 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양자간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해도 일관성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따라서 양자간의 네

트워크가 상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남측의 일부 법학자 가운데 북한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수가 충분하지 못하고 북한법제에 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북한법제 전문가는 그 수와 전문성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

다. 북한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대다수는 다른 전공분야를 주된 연구대상

으로 삼고 있으면서 북한법을 부수적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음에 따라, 법제

분야 전문인력의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주된 연구부문과 충돌이 될 경우 우

선 순위에서 배제되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는 반드시 북한법연구 학자의 책임만은 아니다. 북한법연구

에 대한 지원이 다른 법학연구분야에 비하여 턱없이 뒤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북한법 연구자가 전문적으로 북한법을 전공하고 연구함

으로써 통일법제도의 중요한 인프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지

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정책의 주요목표는 자립자활유도, 세부집단별 

지원프로그램 마련, 지역단위 정착지원체계 마련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

를 위한 거버넌스 실태를 조사하였다. 현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거버넌

스 유형을 살펴보면 정부주도 민간보조형의 협력형 거버넌스로 분류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관련 정부와 시민단체간의 수평적 협력관계는 관련 협

의체 구성 등을 통해 형식적 측면에서는 상당 수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시민

단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을 받거나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북한이탈주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중앙정부의 역할은 기획과 예산지원 등 제한된 영역에 국한되

고 이들의 사회적응교육과 사회정착을 촉진하는 실제적인 기능은 지방정부

와 민간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와 민간단체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

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가 16개 지역에 구

축되어 있으나, 본 논문의 네트워크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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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사업 등 행위자가 네트워크는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관련기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연대 및 협력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적 및 인적 자원을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행위자들이 북한이

탈주민의 사회정착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

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하나원 운영과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한 민간단

체 지원을 통하여 행위자들간의 중심적 역할, 즉 네트워크 관리자 또는 메타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거버넌

스 실태를 보면 법률과 제도적 장치에 의한 것으로써 담당자들의 자발적인 

의지와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제도적이고 법률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제도

화 수준은 높게 갖추었으나,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자발성, 그리고 민간단체

와 정부기관, 그리고 민간단체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미흡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정책업무

에 참여하는 실무인력들에 대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거버넌스 실태조사 결과 주요 행위자들의 정책단계별 참여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정책의제, 정책분석, 정책결정, 정책평가 등 

일련의 과정에서 관련행위자들의 참여보다는 주무부처가 정책과정을 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관련

부처 및 민간단체 등 주요 행위자들의 정책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정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와 관련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와 비정부 부문을 아우르는 행위자들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

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간의 평화교육 전문가 혹은 실천

가 집단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각 영역의 

전문가들의 교육적 경험들이 교류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적 경험

들이 정책의 입안이나 집행과정에 반영되지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부문과 비정부부문(각종 이익집단

이나 시민단체, 언론 등)의 행위자들이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는 이들이 효과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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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평화교육 관련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버넌

스들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 각각의 정책 

과정에서 형성된 거버넌스들간의 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

다. 그 결과 정책 입안과정에서 확보된 전문성이나 구축된 네트워크 등이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는 약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각각의 정책과정별로 나타나는 거버넌

스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평화교육정책 거버넌스들간의 효과적인 협력체제

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위와 같은 정책적 대안들이 실효성을 확보하고 또한 한반도 평화교

육의 거버넌스를 구성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부분적이고 미흡하게 

규정되어 있는 법적 및 제도적 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평화교육 거버

넌스를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치적

으로 중립적인 ‘평화교육원’(가칭)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하

고 능동적으로 운영하여 참여를 제고하고 각각의 행위주체간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2차년도(2007년)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방안>에서는 1차

년도 연구결과를 기본으로 하여 분야별 거버넌스 발전정도와 특성에 따라 

개선방향과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적합한 유

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1차년도 연구에서는 거버넌스의 지향점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2차년도 연구에서는 거버넌스를 혁신

과 변화의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냉전기에는 현상유지

와 질서유지에 관심을 기울였던 반면, 탈냉전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남북관

계의 변화와 발전, 통일의 가능성에 집중하여 혁신과 현상변경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겠다. 2차년도 역시 연구의 연속성을 담보하고자 1차년도 

연구와 마찬가지로 4개 영역 10개 세부주제를 고려하고 있다(<그림 Ⅱ-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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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개선방안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공고화 방안

<이론적 논의>

<지구적‧동북아 차원>
• 외교안보정책
• 한반도 평화체제
• 동북아 다자안보대화

<남북관계 차원>
• 대북정책
• 남북경협
• 사회‧문화 협력

<국내 차원>
• 법‧제도
• 탈북자 문제해결
• 한반도 평화교육

       <그림 II-1> 2차년도 연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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